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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 협약서

제1조(목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

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족 대책위(이하, ‘피해자 등’)를 위한 상

담·자문 등 법률지원, 신청·고소/고발·소송 등 법률절차 대리,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업무 협약을 체결

한다.

제2조(책임) ‘대한변협’, ‘가족 대책위’는 이 업무협약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협력) ‘대한변협’, ‘가족 대책위’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협력사항에 합의한다.

1. ‘대한변협’측 협력 사항

 가. 피해자 등을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및 지원 

 나. 피해자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피해자 등 법률지원 

 라.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마. 피해자 등을 위한 대정부 등 협상 지원

 바. 피해자 등을 위한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적인 절차 및 신청·소송 지원

 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

한 사항

 아. 기타 ‘가족대책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협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사항

2. ‘가족 대책위’측 협력 사항

 가. 단원고 학생 피해자 및 그 가족 간의 일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대표성을 획

득, 유지한다. 

 나. 단원고 학생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전체 및 그 가족들을 위

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분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다.

 다. ‘대한변협’에서 파견한 ‘TF' 혹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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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리권) ① ‘가족대책위’를 대리하여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타 절

차를 대리하는 명칭은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법률지원단’으로 단일화한다.

② ‘가족대책위’에서 요청하는 법률 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은 ‘가족대책

위’의 의결에 전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세부 사항의 규정 및 협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실무적인 사항은 

‘대한변협’이 파견한 'TF' 혹은 '특별위원회'와 ‘가족대책위’ 대표단 혹은 임원

진(자문위원 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약의 성립) 본 협약은 ‘대한변협’ 협회장, ‘가족대책위’ 대표가 서명함

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협약 목적의 달성,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의 발생 등을 

사유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할 수 있다.

제8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대한변협’ 협회장, ‘가족대책위’의 대표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일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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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 지원 계획

I. 주요 지원 가능 사항 

II. 대한변호사협회 대응 경과 

III. 대한변호사협회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안) 

[참고 1] 변협 성명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참고 2] 변협 보도자료 : 

대한변협 세월호 관련 공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 

* 아래의 내용은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의 논의를 종합한 것임.   

* 변협의 세월호 관련 지원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짐. 

* 지원 내용은 시스템이 아닌 변호사들의 자발성이라는 지원의 출발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의 협의 등에 의하여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으나, 

변협은 항상 ‘최선’의 내용을 가감 없이 밝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적과 요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지원에 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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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지원 가능 사항

(1)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현장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안산 단원고 피해자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진도 팽목항 & 체육관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인천 등 기타 지역 피해자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2)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법률상담, 설명회 및 법적 대응 

- 안산, 진도 등 현장 법률상담

- 24시간 이내 전화, 이메일 & 방문 법률상담

- 상담내용 중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별도로 법적 대응 

- 요청 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상 법률 설명회 개최

- 요청 시 1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상시 법률상담

- 요청 시 1 가족 1 멘토 변호사 제도를 통한 장기 법률상담  

(3)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 선장, 선원, 선박회사 및 해경 관계자 등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리 및 지원

- 검찰 및 경찰의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요청, 증거자료 제출 요청 시 감시, 동

석 및 자문   

-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고소 대리 및 지원    

(4)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사고 발생 시부터 언론 및 SNS 2차 피해 내용 조사

- 취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2차 피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 언론 및 SNS글 게시자 관련 글 삭제, 사과 요구 및 법적 대응  

(5)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 수색 및 구조, 지원, 의사상자 지정, 보상, 진상 규명 등 관련 대정부 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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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정부, 선박회사, 보험회사, 교육기관 등 대상 협상 지원    

(6)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상자 지정,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절차 및 소송 지원

- 정부 지원절차 관련 감시, 실태조사, 자문 및 법적 대응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지정 등 행정절차 자문 및 법적 대응

-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관련 공익소송 지원   

(7) 철저한 진상조사의 계획, 조직구성, 권한 부여, 진행, 결과 발표 및 진상

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 및 대응과정상 문제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근거한 조치 등 자문 및 참여 

-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 촉구 및 추진 

-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추진

-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에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 학교, 지역 사회의 치유 프

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촉구 및 참여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및 참여

-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에 근거하여 관련자 사과, 

처벌 및 징계, 대안적인 시스템 제안 및 그 집행 감시     

(8)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

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진상조사와 무관하게 드러난 혹은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문

제제기, 자문 및 법적 대응

- 진상조사와 병행하여 혹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

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

시스템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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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한변호사협회 대응 경과

4. 16. (수) :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 17. (목) : 변협 변호사 1명 진도 파견 및 복귀

4. 18. (금) : 변협 변호사 7명 진도 파견

4. 19. (토) - 4. 21. (월) : 변협 변호사 5명 복귀

/ 변협 변호사 2명 진도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자 가족 대표단 지원 제안 (거절됨)

4. 21. (월) : 변협 상임이사회 세월호 피해대책 TF 구성 결의

4. 22. (화) - 4. 23. (수) : 변협 변호사 4명 안산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및 보고  

4. 23. (수) : 제1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회의 (위원 7명)

4. 24. (목) - 4. 27. (일) : 변협 변호사 2명 진도 파견

/ 변협 변호사 2명 진도 현장 조사, 언론 및 가족 면담     

  및 보고 

4. 27. (일) : 변협 협회장, 부협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진도 방문 

/ 변협 협회장, 부협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파견 변호사 2명 회의

4. 28. (월) : 변협 상임이사회 세월호 참사 TF 사업 계획 승인

4. 29. (화) : 제2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회의

4. 30. (수) : 제1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위원 14명, 분야별 전문    

  가, 서울회, 경기중앙회, 여성변호사회, 민변, 기독법률가회 등)

/ 변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발표 (대국민사과, 법률 지원

단 발족, 법률상담, 협상 지원, 소송 지원,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 등)  

4. 30. (수) - 5. 01. (목) :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및 워크숍 신청 접수

             / 공익법률지원단 325명, 워크숍 189명 신청 

5. 01. (목) : 제2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5. 02. (금) : 제3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제2차 신청 접수 개시 

5. 03. (토) : 변협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 개최 (법률적인 문제 전반 (국가배상      

포함), 보험관계, 정신적 상담 사례, 현장설명회, 2차 피해 예방 및 대

응책, 전체토론)   

/ 공익법률지원단 약 100명 참가

/ 제4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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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단원고 피해자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진도 팽목항 & 체육관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인천 등 기타 지역 피해자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III. 대한변호사협회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

(1)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현장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1) 준비 상황

- 진도에 일주일간 파견되었던 변호사 2명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

단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음.

- 변협 TF에는 크고 작은 사건의 현장 즉각 대응, 즉 현장 기록, 관계기관 요구 사

항 정리 및 이행 강제, 언론 활용 등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결합

하고 있음.  

- 안산 단원고 피해자 대표단의 경우, 요청 시 즉각적인 결합이 가능하고, 결합을 

전후하여 서울과 안산 등에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진도의 경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목포지회, 인천의 경우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적

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상황임.   

2) 계획(안)   

- 수시로 정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책위 혹은 피해자, 가족 등의 언론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특히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이 즉각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음.

- 변협 TF를 중심으로 현장파견/지원단을 구성하여 1) 대표단 자체회의 및 외부기

관과의 만남 동석 자문 및 만남을 전후한 자문, 2) 대표단에서 결의된 혹은 개별

적으로 이루어진 대국민 행동 등에 대한 자문, 3) 언론 대응 자문 등이 가능하도

록 할 계획임.

- 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단과 상시적으로 결합된 자문단의 배치가 가능하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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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진도 등 현장 법률상담

- 24시간 이내 전화, 이메일 & 방문 법률상담

- 상담내용 중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별도로 법적 대응 

- 요청 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상 법률 설명회 개최

- 요청 시 1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상시 법률상담

- 요청 시 1 가족 1 멘토 변호사 제도를 통한 장기 법률상담  

지 않은 경우에도 자문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전화 응대, 1-2 시간 이내 현장 파

견 등이 가능할 것임.

- 법률적인 자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의 관련 전문가 섭외 및 지원도 가능할 것임. 

특히 정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한 입장 발표 및 전달 등과 관련해서는 커뮤니케

이션 전문가 등의 섭외 및 안정적인 결합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장상황에 대하여 언론브리핑 전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나 불편함 해소 및 가족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력을 자문 및 지원할 계획임.

            

(2)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법률상담, 설명회 및 법적 대응 

1) 준비 상황

- 4. 21. (월)부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안산지회를 중심으로 합동분향소에서 법

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5. 03. (토) 현재 약 10-15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 5. 01. (목)부터 변협 차원의 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전화: (02-)2087-7883, 0103 

-8282-822 / 팩스 : (02-)6007-1409 / 이메일 : Lawhelp@koreanbar.or.kr) 24 시간 

이내 답변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5. 03. (토) 현재 대표전화로 2건의 피해자 상담

이 접수되어 상담 완료되었음.

- 진도의 경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목포지회, 인천의 경우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중

심으로 상담의 홍보 및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

고,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지정이 가능한 상황임.  

- 05. 01. (목) 현재 325명의 변호사가 무료 법률지원단을 신청한 상황이고, 05. 02. 

(금)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가 약 400-500명의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풀이 형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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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됨.

- 05. 03. (토) 약 100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등이 이루어졌음.

         

2) 계획(안)

- 세월호 참사를 원인으로 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절차 혹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

족의 어떠한 행위는 모두 그 법적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의의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을 후 있으므로 장례절차, 보상, 보험, 화

물, 사망신고나 예금이나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 고용관계, 친족관계 등 세

월호 참사를 원인으로 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임.  

- 긴급 연락 시스템의 실질화, 법률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법률지원단 대상 추가적

인 법률교육, 상담 양식의 통일 및 상담 내용의 축적 및 확산 등을 통하여 일관

되고 체계적인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진상조사의 기초자

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 파악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도, 인천 등 

합동분향소 외의 장소에 법률상담실을 마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

할 계획임.

- 여러 법률분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개별적인 질

의에 답하는 설명회 형태가 개별적인 상담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 (대표단) 요청 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법률 설명회

를 가질 계획임.  

- 개별적인 상담 중 여러 피해자에 걸쳐 있는 문제이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담 외에도 정부에의 문의, 보도자료의 배포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문제점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 1명의 변호사가 안정적으로 결합하여 지

속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할 예정임. 특히, 보호대상아동, 위기가정 등 생활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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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선원, 선박회사 및 해경 관계자 등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리 및 지원

- 검찰 및 경찰의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요청, 증거자료 제출 요청 시 감시, 

동석 및 자문

-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고소 대리 및 지원

(3)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1) 준비 상황

- 변협 TF에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까지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 차원에서 실질적인 준비나 

대응이 없었으나 향후 진상조사를 위해서도 관련 기록입수가 필수적이므로 형사

수사․재판사건에 대한 진정 대리 형식의 피해자 조력을 변호사들이 담당할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

- 현재 과거 재난 관련 사건 수사 혹은 피해자 대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섭외 

중에 있음.

2) 계획(안)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관련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수사, 

변론 혹은 재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 등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해상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 수사 혹은 재판진행상황 안내, 수사기록의 확보, 관련판례 

및 법리연구, 진술서 및 참고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 검찰과의 수사협조 및 감시

등을 통하여 제대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계획임.

- 검찰 및 경찰의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요청 또는 증거자료 제출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적절한 시기, 방식 및 내용으로 형사절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임. 특히 생존학생이나 교사 등의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가 있을 경우, 조사 시기나 방법을 조율하고 (출장조사, 주말이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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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 조사, 심리적 안정이 된 후 전담의사의 허락 하에 시기조율 후의 조사 등), 

출장 조사나 향후 법정증언 등을 대비하여 비디오 녹화를 통한 조사도 제안하고, 

조사 시에 신뢰관계자인 부모나 심리상담 선생님 혹은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

서 조사받도록 검찰에 요구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

사방법이나 조사할 내용 및 범위를 사전에 변호사가 검찰과 사전 조율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에 

기초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관련 책임자

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대리하거나 직접 고발할 계획임. 

(4)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1) 준비 상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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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및 구조, 지원, 의사상자 지정, 보상, 진상 규명 등 관련 대정부 등 협

상 지원

- 정부, 선박회사, 보험회사, 교육기관 등 대상 협상 지원   

2) 계획(안)

- 

- 

- 

(5)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1) 준비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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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획(안) 

- 

- 

- 

- 

(6)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상자 지정,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절차 및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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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절차 관련 감시, 실태조사, 자문 및 법적 대응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지정 등 행정절차 자문 및 법적 대응

-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관련 공익소송 지원

1) 준비 상황

- 

- 

- 

2) 계획(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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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 촉구 및 추진 

-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추진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에서부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학교, 지역 사회의 치유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촉구 및 참여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 촉

구 및 참여

-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에 근거하여 관련자 사과, 

처벌 및 징계, 대안적인 시스템 제안 및 그 집행 감시

(7) 철저한 진상조사의 계획, 조직구성, 권한 부여, 진행, 결과 발표 및 진상

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 및 대응과정상 문제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근거한 조치 등 자문 및 참여

1) 준비 상황

- 한국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성역 없는 포괄적, 

체계적, 장기적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선례가 없음.

- 변협도 성명서를 통하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및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

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

한 상황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

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건 발생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꾸준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감

시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던 국회의 진상조사(여당의 특별위원회 내지 야당의 국

정조사안)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임. 

- 한편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중립성·객관성에 논란이 있을 소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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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통상 40∼6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수사미진에 따른 진실 은폐의 가능성도 존재하

는바 특검 요구는 정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조기에 사안을 종결짓는 생색

내기용 카드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음. 

-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도 존재하지만 정부, 국회, 민간의 진상조사 모두 부분적인 

진상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이 모든 흐름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임.

2) 계획(안)

- 미국 9/11 진상조사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도 그 조

사대상에 포함되었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에서 청와대 보고,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에

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그 조사대상도 대통령에서부터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

지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사의 내용범위도 단지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침몰 전까지의 구조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① 사고 발생을 전후한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대응,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의 정부기관 및 언론의 대응, 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 

③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④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및 대책, ⑤ 경찰과 검찰의 수사, ⑥ 피해자, 피해자 가족, 학

교, 지역 사회의 치유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로 이루

어져야 하고 변협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표단)을 도와 이러한 요구가 제

대로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진상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할 계획임. 

- 국내에 적절한 모범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유사 사례의 원인, 수

습 과정, 진상조사 및 결과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모든 정

보에 대한 접근,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을 조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한편 향후 진상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표단)을 도와 이미 일어난 일들과 하루하루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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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와 무관하게 드러난 혹은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자문 및 법적 대응

- 진상조사와 병행하여 혹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

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평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할 계획임.

- 당장에서는 진상조사단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 등에 대하여 기존 국내외 사례들

을 조사․분석함을 통하여 적절한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에 공개된 정보 외에 공개

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8)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

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1) 준비 상황

- 정부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1-2개월 내에 ‘혁명적 발상’에 근거

한 ‘국가 개조’ 수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재 시점에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재까지도 정부의 부실 대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의문임.

- 빠른 시일 안에 평가되고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지적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이번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와 관행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충분한 평가와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협 TF의 인식임.

- 변협은 향후 진상조사단에 합류할 변호사들을 별도고 모집하여 사고 이전(예방)과 

사고 이후(대응)에 있어서 기존 법제와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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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안)

- 언론이나 정부, 국회 차원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법령과 관행의 개

선 논의를 종합하는 작업은 포괄적인 진상조사 전이라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할 계획임.

- 변협은 진상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이 사건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

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

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문

과 조언을 제공할 예정임. 뿐만 아니라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은 물론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

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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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눈물과 탄식, 깊은 슬픔에 빠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6항). 그런데 침몰사고 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

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

의 목소리뿐이다.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같이 법과 시스템에 따른 법치가 상실되고 책임 회피와 혼

란만이 난무하는 정부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제 자리를 지키며 우리 사회를 단

단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부

여잡고 팽목항을 지키고 있으며, 구조대원들 또한 생명을 걸고 구조와 수색에 나서

고 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진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며 아픔을 

나누고 있고, 전국의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까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

는데 있어 변호사에게 지워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

다고 답하지 못함을 고백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통렬히 반성

하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사고 이후 대한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가족에게 필요한 지

원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각 대표단을 진도로 파견했다. 대한변협은 파

견된 변호사들로부터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

러 피해자 가족의 생활·생계·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도 파악했다. 물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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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조용히 진도를 방문하여 예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변협이 해야 할 의무 중 가

장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진상 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통해 대한변협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몸과 마

음의 상처 치유가 급선무이고 나아가 정당한 피해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은 사고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

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재난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을 결

의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여 법률지원단

을 발족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

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

론 등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협상과 관련 공익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둘째,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

고, 관련법률의 제정과 개정,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그

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한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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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대한변협 세월호 관련 공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

-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연락처 및 워크샵 개최 공지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TF의 의결에 따라 4. 30. 전

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총 325명 지

원)하였으며, 5. 3.(토)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중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 설명, 보험ㆍ국가배상 등 법률적 문제, 정신

적 상담 사례, 2차 피해예방 및 대응책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

원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일정 첨부).

또한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 등의 법률적 조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를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널리 홍

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

전용 전화 (02) 2087-7883  /  0103-8282-822

전용 팩스 (02) 6007-1490

      전용 이메일 Lawhelp@koreanbar.or.kr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의 모든 법률상담은 위 전용 긴급연락처를 

통하여 접수한 후 전문분야별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무상으로 

답변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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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협상과 관련 공익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주위에 피해 유가족, 특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중 일반인 유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의 존재 및 연락처를 널리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아무리 

작은 요청이라도 사력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5.  2.



참고자료 1-3

Ⅰ. 개  관 • 25

공익법률지원단 제1차 워크샵 일정표

1. 일 시 : 2014. 5. 3.(토)10:00~14:3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4층

3.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4. 일 정

시 간 주 제 발표자(소 속)

10:00 ~ 10:10 개 회 식

10:10 ~ 10:50
법률적인 문제 전반

(국가배상 포함)
신현호 변호사

10:50 ~ 11:00 질의응답

11:00 ~ 11:40 보험관계 박종운 변호사

11:40 ~ 11:50 질의응답

11:50 ~ 12:10 휴식시간(20분, 간식 제공)

12:10 ~ 12:50 정신적 상담 사례
정유숙 교수 
(삼성의료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12:50 ~ 13:00 질의응답

13:00 ~ 13:40 현장설명회
황필규·배의철 

변호사

13:40 ~ 14:10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책 이명숙 변호사

14:10 ~ 14:30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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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단 위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님!

현재까지 공익법률지원단에 총 503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기꺼이 공익법률지원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TF)는 ① 현장대응/지원팀, ② 법률상담/

지원팀, ③ 진상조사/규명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지난 5월 16일 ‘세월호 사고 희

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안산, 인천, 광주, 진도에 지원팀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5월 26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 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총괄지원팀과 법률상담지원단, 현장대응지원단, 진상조사규명단, 법

제도 개선단 등 4개의 지원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TF 위원 10여분의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503분,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월호 특위에서는 2014. 5. 31.(토)까지 공익법률지원단에 자원하신 분들 중에

서 구체적인 각 팀 활동을 위한 2차 지원을 받습니다(중복 지원 가능).

먼저,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의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kba1404)를 

개설하였으니 지원하신 분들께서는 필히 카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카페에서의 공지를 통해 활동 그룹별로 상시 추가적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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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 3.(토)에 이어 제2차 워크샵이 추가 보완된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

데, 5. 31.(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공익법률지원단 소위원회 활동 위원 모집(1차)에 지원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된 항목을 고려하여 다시 지원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개인정보

1) 이  름: 

2) 소속회: 

1-1. 지역별 현장 법률상담 자원하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현장 법률상담 지원팀)

팀을 이루어 각자 몇 시간씩 현장에서 교대로 상주하시면서, 안산, 인천에서는 피해

자 법률상담 및 절차 지원을, 진도 팽목항에서는 현장 상황 모니터링 및 실종자 가

족 지원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 내용에 따라 신청서/소장/고소장 등의 문

건을 작성하거나, 법률구조 요건에 따라 신청/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나아가 가족분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진상조사단 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

다. 변호사님의 소속회와 관계없이 특히,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들

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장 지원 가능 여부는?

1) 안산 현장 지원

2) 인천 현장 지원

3) 진도 팽목항 현장 지원

4) 참여하지 않음

1-2. (지원하신다면) 활동 가능하신 요일 또는 날짜는?

------------

2-1. 피해자 가족별 일대일 매칭 전담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가족 특히 자녀를 잃

고 망연자실해 계시는 피해자 가족에게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희망과 버팀목이 되

어주실 마음 따뜻한 변호사님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일대일 전담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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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2-2. (참여하신다면) 특별히 매칭을 원하시는 지역이나 가족이 있으면 표기해 주셔요.

--------------

3.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관련 법률의 재정비를 위하여 자료조사·입

법례 등의 연구를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30분 이내 선착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도 개선팀)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4.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팀에 지원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20명 내외). 

언론의 오보,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감시, 정정 보도 요청과 향후 언론

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 등을 맡게 되실 예정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팀)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5. 법률상담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법률상담메뉴얼 작성팀)

선진국은 재난시 신속히 지원·가능한 법률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민사, 형사, 가족관계, 보험, 국가

배상, 해상 관련법률,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등 관련 분야에 능하신 변호

사님을 모시고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6. 세월호 참사 백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실 변호사님 지원을 받습니다. 백서는 기

록으로 남는 사건일지로서 가치가 있는 문서입니다. 참을성 있고 문서의 분류와 정

리에 능하신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백서작업팀)

1) 참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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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하지 않음

------------

7.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대처 매뉴얼 작업에 참

여하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재난대처 매뉴얼팀)

금번 세월호 사태에서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투입되었으나 명확한 재난대처 매뉴

얼의 부재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우리 대한변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러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국가적, 사회적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한변협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

한 대한변협 종합 재난대처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측 입장에서 법률지원, 

대리하실 변호사분을 모집합니다. (수사/재판 지원팀)

우선 6월 10일경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조원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되는데, 저희 세월호 특위에서는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수사/재판 기록 확보, 진상조

사 결과 발견된 새로운 증거의 제출 등을 통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9.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현재 피해자 및 가족 면

담, 포렌식 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위 사항들과 더불어 자료조사와 현장조

사도 진행될 예정이고, 각자 가능하신 시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시게 됩니다. (진

상조사팀)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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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한변협 관련 활동 제안

2014. 4. 21.

황필규, 배의철

(1) 변협이 처음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난 대응 법률 지원활동

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꾀해야 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현장 법률지원, 중기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 등 공익소송, 장기적으

로는 관련 법령의 개폐 등의 활동 진행  

- 현장 법률지원의 경우, (피해자 요청 시) (교대로)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실행 (1인 기준 예산 : 왕복 교통 10만 + 숙박교통 10만/일 + 법률지원 10만/일)   

(2) 변협은 자연 재해나 인재와 관련하여 정부나 민간 차원의 구호, 의료 지원 분야

와는 달리 아무런 협회 차원의 조직, 규정 또는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특별위원회 혹은 산하 TF, 기존 위원회의 소위원회 혹은 산하 TF로 변협 내 재

난대응단위를 임시 구성

- 변협 내 재난대응단위의 임시 근거 규정 마련 

-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임시 재난대응단위 가동 후 조직 및 규정 정비   

(3)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협회 회원들의 뒤늦은 현장 파견

/결합이 이루어졌지만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태안기름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등의 국내 경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연구조사하

여 변협 차원의 재난긴급대응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4) 대형 자연 재해나 인재의 경우, 정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세월호 사

건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할 수 있는 바, 진상조사, 국가배상 등의 

공익소송, 법령, 지침의 개선 및 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응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가족)이 참가하는 대통령 직속 혹은 변협 차원의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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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을 구성, 정부 대응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 원고를 모집하여 공익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진행

- 정부의 재난 대응 관련 법제 및 관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5) 재난 발생 시 정부와의 협력. 민간 차원의 공동협력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상호보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활동의 모범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정부와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MOU 체결 및 실시 

- 다른 민간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변협의 법률지원 활동이 의협, 대한신경정신과학

회 등의 의료보건 지원활동 등과 결합하여 포괄적인 민간지원 시스템 구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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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외국 사례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 변호사단체의 관련 조직, 규정 및 활동 일반

미국변호사협회 (ABA) 내에는 재해대응예방특별위원회가 있어 자연 재해나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대형 재해가 일어날 때 자주 묻는 질문, 지역 

내 연락 가능한 변호사의 연락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등의 정보를 

담은 법률 지원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있을 때, 정부 관계자나 

군 관계자에 법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피해자

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긴급 전화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ABA 내 청년변

호사위원회는 재해가 있을 때에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주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이나 사업체를 

위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ABA는 2005년 카트리나 직후 소위 ‘카트리나 규칙’, 즉 대형재난결정에 따른 법

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모범재판규정이라고 하는 법률 지원을 위한 ABA차원의 참고 

자료를 마련했는데, 이는 재해 발생 시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소

속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도 법률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는 등 기술적 요소를 담고 

있는 수칙으로, 현재 미국 약 10개 주 법원이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ABA는 카트리나 이후 연방 긴급상황 관리처와 MOU를 맺어, 위기 발생 시 즉각

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7년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리하기 위한 TF가 마련되어 위기 상황에서 법률 시스템이 제

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한 자료를 출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현장 파견 / 지원 활동 

Equal Justice Works(미국 법률공익활동 단체)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10

명의 변호사를 현지로 파견하여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 

9/11 등 크고 작은 재난이나 테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변호사단체나 로펌 차원에서 

변호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프로보노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가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3) 특정 재난 관련 맞춤형 매뉴얼 발행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이후 2007년, 미국 대형로펌인 Morrison & Foerster LLP가 

지방 변호사회와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협력해 출판한 72페이지 상당의 핸드북은 참

고할만한 자료로 보입니다. 이 핸드북에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산불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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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등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변호사들이 실제로 법률 지원을 나갔

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담겨, 피해자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권리나 보상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재난 관련 입법 & 기본계획 마련 

2005년 12월 박싱데이 쓰나미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UNDP가 주도한 재해관리 관

련법 마련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 UNDP는 파트너 NGO들과 변호사

들과 함께 재해관리법 초안을 작성하고 몇 차례 워크샵을 통한 국회의원 교육을 진

행했으며, 이를 통해 재해관리법이 마련되자 이후에는 다른 단체들과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해/ 위기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재해가 발생했

을 때 우선순위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해 위기 감소를 통

한 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 진상조사 및 공익소송 – 국가배상 등

2010년 칠레 광산 사고의 경우, 광산주와 칠레 정부 광산부의 규제팀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진상 규명을 위해 3년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때 광

산업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전문가 의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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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례식장 순회보고(20140428)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

1. 활동 내용

○ 4. 21. 진도에서 복귀한 후 4. 22.(월) ∼ 4. 23.(화) 안산지역을 순회

○ 4. 22. 김영훈 사무총장, 배의철 변호사 (안산영광교회 면담 및 장례식장)

   4. 23. 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변호사 (장례식장)

2. 안산 장례식장 등 현황

○ TF 1차 회의를 통해 3교대(오전/오후/저녁)로 장례식장에 상주하는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음

○ 정확한 판단을 위해 4월 23일 배의철 변호사가, 4월 24일 황필규, 배의철, 황수

철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순회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안산지역 기자리스트는 

이명숙 변호사가 확보하기로 함.

○ 현재 안산은 12곳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시 합동분향소가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마련. 추후 안산화랑유원지에 공식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예정

○ 4월 23일 저녁 배의철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순회 방문1)하였을 당시 심리상담센

터 부스가 장례식장마다 설치되어 있고, 목걸이 명찰을 한 다수의 지원인원들이 

1) 제일장례식장,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한도병원, 사랑의 병원, 한사랑 병원, 온누리 병

원, 단원 병원의 경우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행정부 사무관과 대화를 나눔. 동안산 병원, 

군자 장례식장, 세하병원은 도교육청, 안산시, 안전행정부 인원이 상주하는지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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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하여 있었으나, 여성가족부 등의 전시행정이 언론을 통해 크게 문제가 된 

이후 4월 24일 저녁 재방문(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변호사) 시에는 심리상담센

터 등의 부스를 철수하고 명찰을 패용한 지원인원들도 철수하였음. 더군다나 장

례식장에서 상주할 경우 공개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유족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변협 명찰을 달고 공개적으로 상주하거나 부스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됨

○ 현장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하는 슬픔과 시신 확인 등 혼란이 공존

하며 유족들의 분노와 항의로 나타나는 상황임. 따라서 유족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현재 기대하기 힘들며 장례식장 현장에서의 항의를 도교육청과 안산시청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음.

○ 현장 장례지원체계는 4월 22일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비용 보증문제, 시신 

인도 문제, 유족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4

월 23일부터는 지원체계가 완성되면서 유족에 의해 제기되는 장례절차의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있음. (즉 유족 장례절차는 안산시청에 종합지원본부가 마

련되어 있고, 본부에 안산시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지원체계를 꾸려 협력하

고 있으며 장례식장 현장에는 도교육청 장학사 2명, 안산시청 공무원 1인이 장

례절차를 비롯한 유족의 요청을 24시간 상주하며 적극 지원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부처를 대표하여 안전행정부 사무관급 이상이 24시간 교대

로 상주하면서 추가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그러나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문제는 상존하여서 제일장례식장의 경우 언론의 입

장을 일체 통제하고 있으며, 고대 안산병원의 경우에는 시신 검안 과정에서 시

신을 예를 갖추어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유족의 명예감정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간헐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안산 지역에 변호사들을 현장 배치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며, 만약 현

장배치를 한다하더라도 비공개로 최대한 조심하며 고대 안산병원 등 대형병원 



참고자료 2-2

Ⅱ. 현장지원 • 57

로비에 1-2인 정도만 상주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한변협에 보고하는 방식으

로 하여야 할 것임. 

3. 유족 지원을 위한 상황, 판단

○ 안산 영광교회를 통해 유족 1인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안산지

역에서는 ‘유가족 협의회’ 라는 이름으로 2차례 유족 모임을 가진 바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진도에서 2차례 대표자가 바뀌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대책본부’ 가 매

일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책위원회의 2명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결정하고 있

어 진도에서 유족 장례 등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임

○ 그러나 안산 등에서 장례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여 이를 진도의 실종

자대책위원회에서 모두 취합하여 논의하기 곤란한 구조이므로 안산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별도의 유족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

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유족의 수가 실종자의 수를 넘어섬에 따라 무게중심이 진도, 팽목

항의 실종자 수색에서 유족들의 장례절차 및 후속대책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가족 모임을 2차례 가졌으며 4. 22. 이후에는 발인이 다수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모임을 가지지 않은 상황임. 변협에 지원을 요청한 유

족의 경우, 변협 TF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대리인 

내지 조력자의 역할로 향후 개최될 유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면 모임에

서 변협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TF에서 사전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교육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2-3

58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대한변협 세월호 대책TF 결정사항(20140423)

2014. 4. 23. 

배의철 위원

1. 1차 회의 참석자 및 활동 체계

○ 참석자: 김영훈, 이명숙, 황필규, 배의철, 조대진, 황수철, 김정욱

○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TF 체계로 운영한 뒤 5월 말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하여 

6월 초부터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구성 (TF → 특별위원회TF, 담당부서는 변협 

총무과)

2. 활동목표

가. 실종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민관합동진상조사단, 국가배상 등)

나. 생존자 및 단원고 학생2), 안산시민 등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

다. 장기 재난대응시스템 확립방안

라. 기타

  - 변협 명의의 성명서 발표

  - 청와대에 비공개 건의문 전달 (유보)

  - 변협신문에 피해지원TF 구성 기사화 (유보)

  - 법조계 애도주간 설정 (논의 요망)

  - 변호사 모금 등 지원 방안 (논의 요망, 연수원에서는 단원고에 모금 전달)

3. 예산 - 변협에서 산정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2) 1학년과 3학년은 극심한 트라우마적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가로 발견된 희생자 운구차량이 학교 운동장을 돌 때마다 학교 전체가 울음

바다가 된다고 함. 따라서 3학년은 장기간 수능을 대비한 수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며 이는 학생, 교사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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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을 위한 준비 역할 분담

가. 법률지원 변호사단 (법률자문단, 현장지원단)

○ 자문단의 공개모집이 논의되었으나 실무단 회의를 통해 공개모집은 당분간 자제

하고 기존 위원들(TF, 인권위원회 등)의 추천에 따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변

호사들로 비공개 충원하여 차차 증원하여 나가기로 함

   -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 보험 / 해상

   - 세월호 피해로 인한 직장 문제

   - 법의학 / 부검

   - 기타 영역 등

○ 현장지원단의 경우 봉사모임 ‘위안’, 공익변호사모임 등을 통해 지원가능 변

호사를 추천 방식으로 확보하고 파견가능 변호사 명단을 작성하여 대기하도록 

함 (현장지원단은 진도, 안산 두 곳에 파견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나. 변협 회원 발송문안, 안내문(상담팜플렛)

○ 회원 발송문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잠정 중단하기로 함

○ 상담 팜플렛, 안내문: 변호사단 배치를 전제로 실종자, 유족에게 나누어줄 안내

문이므로 일단 변호사 현장배치를 통한 개입이 현재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므로 잠정 중단하기로 함

다. 명함제작

○ 안산 등 유족의 연락 및 요청이 있어 만날 경우가 있고, 개인 사건 수임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TF 위원들이 외부 활동을 할 때 사용할 명

함을 제작하기로 함

○ 명함의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은 변협 김정욱 사무차장이 정하기로 하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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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월호’ 등의 명칭 없이 ‘공익법률지원단’ 으로 기재하기로 하며 필요

에 따라 해당 변호사가 이름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함.

라. 클라우드 소통 등 

○ 회의 안건지, 회의 결과, 기존 자료(해외 사례, 매뉴얼 등) 등을 클라우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질의응답 등 내용이 위원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

록 함

5. 현장상황 및 변호사 파견(배치)에 관한 판단

가.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 황필규, 배의철 위원이 4. 19. ∼ 4. 21. 대한변협 파견으로 현장에 다녀옴

○ 현장 관련 일지와 제안에 관하여는 별도 제안문서 참조

○ 3차례 대표가 바뀌고 실종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명찰→조끼)을 만들

며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만연하여 불신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

○ 정부, 언론, 변호사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접근과 조언이 불가능한 상태임 

(파견된 두 명의 위원이 공식 제안을 하였으나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 거절의사

를 표명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통해 장기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진도

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녹음, 사진, 영상 등으로 남기고 문서로 정리, 

기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무부에서 팽목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천막을 설치한 상태이나 상주인

원이 없음

○ 전남나주병원 원장이 팽목항에 상주하며 의료지원을 하고 있어 부스설치 등 조

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전남변호사회에서 협회 활동계획이 정해지면 차량제공이

나 전남회 회원과의 공조 등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함

○ 그러나 공개적인 부스설치 및 명찰 등을 통한 표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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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으므로 현재는 전남회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대한변협으

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전남회에서 현장에서 순회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을 경우 현장배치 및 

현장에서 활동할 간단한 활동지침(유의사항, 동선, 활동내용) 등을 만들어 제시

해 줄 필요가 있음

○ 변협 중앙에서 1인을 파견하여 전체 총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 요망

나. 안산 (장례식장 등)

○ TF 1차 회의를 통해 3교대(오전/오후/저녁)로 장례식장에 상주하는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음

○ 판단을 위해 4월 23일 배의철 위원이, 4월 24일 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위원이 

장례식장을 순회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안산지역 기자리스트는 이명숙 위원이 

확보하기로 함.

○ 현재 안산은 12곳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시 합동분향소가 안

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되어 있음. 추후 안산 화랑유원지에 공식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임.

○ 4월 23일 저녁 배의철 위원이 방문하였을 당시 심리상담센터 부스가 장례식장마

다 설치되어 있고, 목걸이 명찰을 한 다수의 지원인원들이 상주하여 있었으나, 

여성가족부 등의 전시행정이 언론을 통해 크게 문제가 된 이후 4월 24일 저녁 

재방문 시에는 심리상담센터 등의 부스를 철수하고 명찰을 패용한 지원인원들도 

철수하였음. 더군다나 장례식장에서 상주할 경우 공개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유족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변협 명찰을 달고 공개적으로 상주하거나 부스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됨

○ 현장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하는 슬픔과 시신 확인 등 혼란이 공존

하며 유족들의 분노와 항의로 나타나는 상황임. 따라서 유족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현재 기대하기 힘들며 장례식장 현장에서의 항의를 도교육청과 안산시청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음.

○ 현장 장례지원체계는 4월 22일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비용 보증문제,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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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문제, 유족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4

월 23일부터는 지원체계가 완성되면서 유족에 의해 제기되는 장례절차의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있음.

(즉 유족 장례절차는 안산시청에 종합지원본부가 마련되어 있고, 본부에 안산시

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지원체계를 꾸려 협력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현장에는 

도교육청 장학사 2명, 안산시청 공무원 1인이 장례절차를 비롯한 유족의 요청을 

24시간 상주하며 적극 지원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부처를 대

표하여 안전행정부 사무관급 이상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추가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그러나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문제는 상존하여서 제일장례식장의 경우 언론의 입

장을 일체 통제하고 있으며, 고대 안산병원의 경우에는 시신 검안 과정에서 시

신을 예를 갖추어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유족의 명예감정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간헐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안산 지역에 변호사들을 현장 배치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며, 만약 현

장배치를 한다하더라도 비공개로 최대한 조심하며 고대 안산병원 등 대형병원 

로비에 1-2인 정도만 상주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한변협에 보고하는 방식으

로 하여야 할 것임. 

6. 유족 지원을 위한 상황, 판단

○ 안산 영광교회를 통해 유족 1인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안산지

역에서는 ‘유가족 협의회’ 라는 이름으로 2차례 모임을 가진 바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진도에서 2차례 대표자가 바뀌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대책본부’ 가 매

일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책위원회의 2명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결정하고 있

어 진도에서 유족 장례 등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임

○ 그러나 안산 등에서 장례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여 이를 진도의 실종

자대책위원회에서 모두 취합하여 논의하기 곤란한 구조이므로 안산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별도의 유족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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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유족의 수가 실종자의 수를 넘어섬에 따라 무게중심이 진도, 팽목

항의 실종자 수색에서 유족들의 장례절차 및 후속대책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가족 모임을 2차례 가졌으며 4. 22. 이후에는 발인이 다수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모임을 가지지 않은 상황임. 변협에 지원을 요청한 유

족의 경우, 변협 TF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대리인 

내지 조력자의 역할로 향후 개최될 유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면 모임에

서 변협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TF에서 사전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임.

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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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책본부 분야별 담당자(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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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대책위 변호사 파견 요청의 건(2014.10.22.)

제 목: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 변호사 진도 파견 공식 요청의 건

세월호 가족을 위해 함께해주시고 계신 귀 협회와 세월호 특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실종자 가족은 가족회의 결과 가족대책위 산하에 실종자 대책위를 결성하기로 

의결하고 실종자 가족 대표로 황지현 학생 아버지 황인열 대표를 선출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은 독자적인 논의와 의결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향후 현안에 있어서 가족의 의견이 다를 경우 토론 후 다수결(2/3)로 결정하기

로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는 실종자 대책위가 의결한 바에 따

라 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것은 실종자 가족의 의결에 따라 실행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진도는 중요한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가 상주하여 조력을 받는 것

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바지선의 철수 문제로 범대본과 마찰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진도군민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진도체육관 문제, 향후 수색 

및 인양 문제 등 변호사가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대리하여 범정부사고대책본

부 및 진도군과 협상하여야 할 중요 사안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양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특히 유

가족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진도체육관 문제에 있어서 실종자 가족은 이전

에 합의하였으며, 진도체육관을 진도군민에게 돌려드리며 군민들이 실종자 가

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통해 상호 믿음을 쌓아나가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변

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3. 또한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을 위한 안행부와의 예산문제 협의, 정밀건강검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실종자 가족이 진

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사안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의 수색구조, 유실방지 등에 대해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자료의 수

집 및 기록 등 변호사가 하여야 할 역할이 실로 중대한 상황입니다.

4. 가족대책위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 실종자 가족은 전원이 배의철 

변호사의 복귀를 반대하였으며 배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의 의결사항만을 집행

하였을 뿐,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실종자 가족의 의사에 반대되는 행보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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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가족대책위를 통해 변협에서 파악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그 내용은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올바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자 가족의 의사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실종자 가족은 배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변협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배 변호사 역시 150일 동안 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눈

물로 함께해 온 믿음을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한편 위 사항에 대해 가족대책위, 진도분과, 실종자 가족이 참여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파되고 있던 경위를 명확히 밝혀 사과드릴 

것을 약속하며,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

립니다.

6. 변협에서 실종자 가족의 법률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만큼 위에 말

씀드린 이유로 변호사를 조속히 진도로 파견해주셔서 상주하며 실종자 가족을 

대리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법

률지원을 위한 변호사가 변경되는 것 또한 원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하며 진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수색구조 및 유실방지에 대해 가

장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범대본 및 해경, 진도군과의 실질적 협상이 가능

한 것은 배 변호사가 유일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7. 따라서 배의철 변호사가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 법률대리인으로 진도에서 활동

해 사고 수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서 실종자 가족을 위한 진

도 재파견 의결을 해주실 것을 재차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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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진도 복귀 기자회견문(2014.10.23.)

1. 지난 10. 8.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위 업무 조정의 성격으로 150여 일 동안 진

도에 머물러 온 법률대리인의 복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9일 변협 임원진들

께서 직접 진도로 내려와 이를 실종자 가족과의 회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향후 

진도에 대한 법률지원의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한 바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의 실종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은 10. 10. 자로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 이후 실종자 가족들께서 대한변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변호사의 재파견을 요청하였고, ▲ 국가의 총체

적인 부정과 편법, 향응과 비리가 누적되어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천명한 “기본적 인권을 옹

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며 ▲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

의 현장인 진도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이 지옥같은 고통

과 절규 속에 191번째 4·16 을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진도체육관 대안 마련의 문제, 진도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중단 문제, 수색 

종료 및 잠수사 철수 관련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10월 22일 세월호 특위 회의를 통해 실

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법률대리인의 진도 재파견을 결정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로 변협 세월호 특위의 변호사가 실종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진도 현장 지원 업무로 복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상기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10월 1일 ‘3자 협의’에 따른 진도군민들과의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여 진

도군민과 실종자 가족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3자 협의’ 결과 ‘진도체육관 대안마련을 위한 수임기구(TF)' 가 구성되

었으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법률대리인의 부재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

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즉시 TF를 재가동하여 진도체육관 이전 대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피해자인 진도군민들과 실종자 가족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중단 문제에 관하여,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진도 현장에서의 실종자 가족지원은 장관

의 약속이며 사고 수습까지 장관이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

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장관이 직접 주재한 해수부, 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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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진도군, 안산시,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과의 회의를 통해 장관께서 

“실종자 가족 지원은 사고 수습 활동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으

로 본부장 책임의 지시를 내려 특별교부세 지원가부 해석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정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

은 언론보도로 실종자 가족을 더 이상 실의에 빠뜨리고 가슴에 깊은 상처

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91일째 반노숙생활을 이어나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실종자 가족의 복지와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이견(異

見)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 역시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 국민들과 실종자 가족

에게 공표한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색하도록 하겠다.”는 대통

령, 총리, 장관의 약속이며, 최우선적 가치는 ▲ 실종자 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실종자 가족이 미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붕괴되어 온 사회 전체

가 서로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면 이 사회는 이미 미래의 희

망과 치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언론에 당부드립니다. 미디어는 세월호 보도에 있어서 ‘취재원 비

닉권’ 이라는 이름으로, 전문(傳聞)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

로 ‘왜곡된 사실’을 ‘진실’ 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이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2차, 3차의 비수를 꽂아 또 

다른 고통을 가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문무성’ 이라는 최근

의 보도는 과연 우리 사회 미디어의 재난보도원칙이 과연 존재하는지 되돌아

보게 합니다. 재난보도에 있어 최종적인 입장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정확

성’ 과 ‘미디어를 통해 알게될 때의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려’ 라는 재

난보도의 대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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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진도 군청 기자회견문(2014.10.27.)

1. 실종자 가족은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에 11월 수색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11월 수중수색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

이 요청하는 수색사항을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현장지휘본부

는 11월에 ▲ 수중수색 가능 파고(1.5m 이하)가 20일, ▲ 11월 수온을 약 

14.3°로 예측하고 있어 작업여건으로는 충분히 수중수색이 가능한 환경입니

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피항 후 바지선이 현장에 복귀하는 내일 수색이 재개

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잠수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편 실종자 가족은 26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장관님을 면담하고,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수색구역에 대하여 수색

을 지속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으며, 장관님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수색팀을 독려하겠다.” 고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의 인양 여부에 대한 첫 공식논의를 시작한 실종자 가

족은 인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에 대한 검토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종자 가족들은 인양에 대

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정부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경청할 것입니다.

4. 정부가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도록 하겠다.” 는 대통령, 총리, 장

관의 약속을 저버리고 수색을 포기할지언정 어떤 부모가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

지 않은 자식을 먼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헤아

릴 수 없는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침묵한 채 

모든 결정과 책임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가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평생의 멍에를 가슴에 고통스럽게 지고 살아갈 실종자 가족

들의 여한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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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 합동 기자회견(2014.10.29.)

1. 오늘은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10월 23일 인양을 고

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도, 10월 27일 수중수색 지속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수색이 미진한 구역이 많다고 추정하고 있기에 실종자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

록 교차 정밀수색을 통해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달라고 간절히 요

청했습니다.

2. 먼저 27일, 88수중 정호원 부사장님께서 실종자 가족의 애끓는 마음을 받아들

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색을 계속하며, 잠수사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혀주신 후 실종자 수습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수사님들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수사님들은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자, 저희

에게는 영웅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신 잠수사님들께 다

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3. 대통령, 총리, 장관이 말씀하신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 는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 이주영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오전 질책과 함께 지시사항을 통해 “11월에는 기본적으로 선내 전 구역

을 재수색하고, 특히 가족요청사항은 선체 전문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다른 

시각으로 수색계획을 면밀히 다시 수립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4. 4층 중앙 여화장실은 저희가 지난 27일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생

존학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색이 필요한 실종자 존재 추정구역으

로 정확히 지목했던 곳입니다. 반면 현장지휘본부는 이 곳을 13회 수색하여 

수색이 ‘완료’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영상촬영검증도 되었다고 분석하였으

나 수색구조TF 영상검증팀(한국영상대학교 구재모 교수팀)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독불가’ 로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5. 103일 전 발견된 이묘희씨 역시 26회 수색하여 수색이 ‘완료’ 되었다고 했

던 3층 주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곳 역시 저희는 실종자 존재 예상구역으

로 지목했었습니다. 그 전에 발견되었던 윤민지 학생 역시 B22 격실 또는 중

앙통로에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해 왔고 23회 이상 드나들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던 중앙통로에서 윤민지 학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에 특히 유의하면서, 현재의 수색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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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됩니다.

6. 저희는 실종자 발견 소식에 서로 얼싸안고 목메어 한없이 울었지만 반면 향후 

실종자를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은 28일 저녁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원인을 분석해 

정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토대로 범대본의 11월 수

색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선내 전 구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수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종자 가족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7. 11월 수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히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자코시스템을 통한 해수분석 결과 4층 중앙 여화장실 반대편 격실인 F11

에서 이상패턴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자코시스템으로 이상패턴이 검

출된 격실의 주변 구역까지 꼼꼼하게 수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

자코 시스템으로 이상패턴을 보이고 있는 18개의 샘플 검출 구역 및 그 주

변 구역에 대해 철저한 재수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지휘본부에서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4층 선미 SP1 28인실 구역

은 영상검증팀에서 25일 02시 잠수와 영상촬영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압착

되어 잠수사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은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

으로 2/3 정도는 장애물 제거와 우회통로 개척 등 추가 수색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P1 전체에 대한 바닥 수심체크와 영상

검증팀의 검증촬영 후 SP1의 추가 수색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장지휘본부는 수중 특수촬영장비를 보유한 수색구조TF 영상검증팀

이 전 격실을 입수 촬영함을 통해 검증 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5일, 4층 중앙 좌현 F8 격실에서 캐리어 1점이 발견되었습니다. F8 역시 

11회를 수색했고 6월 30일 이미 수색완료를 선언했던 격실입니다. 유품을 

포함해 수색이 완료되었다는 격실에서 커다란 캐리어가 이제야 나왔다는 

것은 정밀수색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는 실종자가 격실 내에 있을 경우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현장에서도, 구조 전문가들도, 범대본도 갇혀있는 여객

선에서 실종자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

라서 현장지휘본부는 승객 배정표와 생존학생의 증언에 기반한 실종자 존

재 추정구역을 토대로 선내 격실 수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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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8.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다려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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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가족대국민기자회견문(2014.11.11.)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210일 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

안 저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

기만을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실종자들이 하나둘씩 발견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 볼 때면 그렇게 진도를 떠나는 슬픈 

현실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저희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자식, 

내 가족을 찾아 품에 안고 한없이 목놓아 울고 싶은 희망 하나로 이 고통스런 

삶을 견뎌 왔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

이 없고 아직 수색이 되지 못한 곳이 남아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수중수색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구역을 더 수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 내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어 잠수사 분들의 안

전이 위험해지고 있으며, 동절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계속하면 또 다

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저희는 고뇌에 고뇌

를 거듭했습니다. 물론 아직 사랑하는 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색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 살아가

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잠수사 분들의 안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수색 지속과 중단에 관해 정부도, 잠수사들도, 우리 사회도 고심을 

거듭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유실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88수중과 해군, 해경 잠수사 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수색 

지속을 결정한 후 황지현 학생이 197일만에 기적처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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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지휘본

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분들께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

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지금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수색

중단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고뇌도, 잠수사 분들의 말못할 고통스런 심정도, 저

희를 위한 공무원 분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의 고생도, 피해지역으로 힘들어하는 

진도군민들의 아픔도 모두 눈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비록 수중수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장관님께서는 실

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

토, 선체 및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해 인양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의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

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 주시

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88수중 정호원 부사장님과 백성기 

잠수감독관님을 비롯한 민간잠수사 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이었던, 210일 동안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색작업에 임해주신 잠수사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중략)

저희는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민에게,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끝

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

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1.

세월호 사고 실종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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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기자회견(수색,구조방안에대한입장)(2014.05.27.)

1. 금일 오전 10시 수색·구조TF 회의에서 선체 외판을 부분 절단하여 부유물을 

제거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최종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

만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든 전문가들과 해수부, 현장의 해경, 해군, 민간잠수

사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외판을 부분 절단하여 부유물,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색

방안을 채택할 것을 결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종자 유실 및 시신이 손상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저희를 주저하게 하였으나 정부는 선체 부근에 1선, 

선체 외곽에 2, 3선의 유실방지를 위한 고깔 에어백, 그물망, 안강망 등 설치

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1명의 유실도 없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임을 믿습니다.

3. 부분 절단은 부유물이 쌓여있는 4층 선미부분을 수색하기 위해 4층 선미 우현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절단 크기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

하여 조율 후에 오늘 중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법은 1차로 산소아크

절단법을, 2차적 대안으로 초고온절단봉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선체 절단 및 부유물 제거 작업을 하게 되면 크레

인이 동원되어 선수, 중앙 쪽의 작업이 오랫동안 중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속히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야 하기에 5월 24일 1차 수색·구조TF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장은 저희를 실

의에 빠지게 하였음이 사실입니다. 

5. 그러나 크레인 인양방식을 적용치 않고 그물망, 에어백, 윈치를 이용한 방안이 

최종 제시되어 선수, 중앙 쪽의 작업이 조정의 문제가 있을 뿐 동시 수색 작업

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오늘 회의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의 전면 중지라는 위험성의 해소방안이 도출되었다고 판

단, 이번 대안적 수색조치의 성과라는 희망의 끈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 도착하는 신규 바지선(88바지)에 실종자 수색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6. 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정부는 논의된 대안적 수색방안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색현장과 범대본의 

소통 및 지휘체계에 있어서도 혼선이나 차질이 없도록 해경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7. 그 외에 ROV, 소나의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 계획도를 수립하여 시행 여부를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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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기자회견(2014.06.14.)

1. 실종자 가족들은 잠수사 안전과 수색의 효율성 및 작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대본이 위촉한 잠수안전지원단의 제언에 따라 세월호 선미(88)와 중앙(해군)

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잠수작업 실시간 영상 촬영장비를 선수(해경, 언

딘)에도 도입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오후 선수구역 민간잠수사

들과 실종자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간의 믿음을 확인하고 선수에도 

실시간 촬영장비를 정밀수색에 활용하기로 하여 금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6월 13일 수색구조TF 제7차 회의에서는 ① 수색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② 새로운 수색방안이 도입된 6월 6일 이후 수중 촬영내용을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보고 객실 하나하나 수색을 완료하는 방안으로 촬영된 수중작업 영상 파

일 전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③ 가족들의 수중작업 영상 판독

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내지 잠수사를 선정하여 바지선 현장 등에 배치하

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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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59일째가족보고사항(2014.06.13.)

1.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가족 협의체 6. 12. 제3차 회의 보고

① 언딘 바지 및 잠수사들의 작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여야 공히 가족들의 

분노와 항의는 당연하며 추후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함께 대응

하기로 함

- 여당에서 추가 잠수사들이 투입될 수 있는지 정보 파악하기로 함

- 야당 역시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이주영 장관 면담으로 

대안마련을 공식요청 하기로 함

② 세월호 실종자 12명에 대한 가족들의 트라우마 해결 방안 논의

- 팽목항의 예와 같이 가족들과 일상 생활을 함께하며 치유 과정을 밟

을 의사 등 인력에 대해 보강하여 추진하기로 함

- 여당이 이를 담당하기로 함 (김명연 의원)

③ 현장 바지선에 상주하는 잠수안전지원단의 역할 논의

- 잠수안전지원단 단장, 부단장의 지휘, 통솔이 언딘바지에서 전혀 발휘

되지 않고 있는 현황 및 현장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

- 현 단장과 부단장의 상황을 일단 신뢰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함

2. 6월 13일 오전 범대본 회의 실종자 가족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 6. 12. 언딘 잠수사 전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언딘 바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카메라를 헬멧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금일 

도착하여 설치 후 저녁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함

- 언딘 바지에서 그 동안 촬영한 영상파일을 외장하드로 가족에게 전달하

고, 앞으로 매일 촬영되는 녹화영상은 당일 USB에 담아 전달하기로 함

- 유실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

- 선체 외판 절개를 위한 작약 시험방식 등을 논의할 때 사전에 쟁점을 충

실히 정리하고 자료와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족과 함께 회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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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 가정 비양육 모친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응의 건

- 금일 오전, 언론기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을 하였다는 기사가 실림

- 사건은 비양육모친이 제기한 소송으로, 유가족/ 실종자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이 확인되었으나 다수의 언론에 유족이 제기한 것처럼 기사화되어 

이에 대응

- 기자들과 통화하여 소송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망한 학생을 전

혀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가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차원에서 전하도록 함

- 가족대책위 진도팀 총무가 한부모가정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 행동방

향 등을 수립하기로 하고, 안산으로 올라가 대한변협 이명숙 변호사, 박

종운 변호사를 만나 협의한 후에 정식 대응하도록 함

4. 6. 13. 오후 2시 수색구조TF 회의 결과 보고

- 수색구조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함 (해경 이춘재 경비구난국장)

- 수색완료 확인을 위하여 가족들이 촬영된 영상파일이나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을 보면서 가족 측 잠수사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같이 설명할 수 있

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함

- 실종자 가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경, 해군, 언딘, 88이 ① 당일 실적 

② 다음날 계획 ③ 3일치 계획 ④ 12일치 계획한 범위 내에서 어느 구

역, 어느 방을, 어느 팀이, 어떤 작업을, 전체 공정상 몇 %를 했는지 표

기하여 문서로 제출키로 함

- 작업일지를 해당 구역, 해당 방 수색 잠수사 실명을 표기하여 제출키로 함

-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배 구조 전체를 방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컴퓨터에서 층별, 방별로 하이퍼 링크를 걸어 마우스로 방을 클

릭하면 영상촬영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해경에 요

청하고, 완성되면 그것을 카피해서 실내체육관 가족대책위 사무실 또는 

변호사 노트북에도 설치하여 가족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토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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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30.)

1. 금일 10:00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밀수색 및 7월 수색계획 설명회가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수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충실히 보완하여 다시 개최하기로 하여 설명회는 취소되었습니다.

2. 특히 리브리더(수중재호흡기) 등 유속 1.8노트 이상에서도 잠수가 가능한 새로

운 잠수 기법의 도입, 현재 35m 수심에서 25분, 40m 수심에서 10분 정도인 

잠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나이트록스 전면 도입 등 방안, 현재 약 3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잠수인력 충원 세부 계획, 실종자 존재 예상구역에 대한 면밀

한 검토, 화물칸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대한 확인, 장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수

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실종자 가족 및 수색구조TF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요청해 온 내용들이 7월 수색계획에 전혀 명시되지 않아 계획서의 충

실한 보완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3. 한편 6월 29일 보도된 해군의 잠수인력 및 장비 축소와 관련한 해명이 있었습

니다. 범정부대책본부에서는 보도된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주영 장관님이 거절하여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

러나 총리님께서 유임 후 첫 일정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총력을 다해 수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총리

님의 의지가 현장 지휘부로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는 듯하여 실종자 가족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4. 설명회가 취소됨에 따라 객실 수색상황을 설명해주시기 위해 진도군청을 방문

한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잠수사님들께 실종자 가족 모두는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가족의 애절한 마음을 전하며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눈물을 

흘리며 부탁드렸습니다.

5. 지난 6. 27. 수색구조TF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정밀수색결과 및 7월 수색계획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위해 수색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오늘 해경청장님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명단을 전달받

았습니다. 수색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색 평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수색계

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 실종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

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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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잠수안전십계명(민간잠수안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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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불참에 대한 입장

금일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먼저 감사의 뜻

을 표했습니다. 국조 시작과 함께 실종자 가족들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것은 국민

과의 약속이자 실종자 가족과의 약속이었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는 비록 가족들이 일부 입원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의견 차로 야당만 우

선 방문하였고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함과 동시에 여당과 함께 하나되어 다시 방

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자 가족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경청하기 위해 국조특위 위

원이 진도실내체육관에 상주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해주시는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고 서로간의 오해가 정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실종

자 가족, 유가족을 위해,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당파를 초월하여 실

종자 가족 및 유가족, 국민들을 위해 하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말한 "진도 팽목항 현지 가족들로부터 오늘 0시 30

분쯤 방문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 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

족들은 풍랑이 거세 바지선이 피항을 하고 며칠 간 수색이 완전 중지되며, 일부 가

족들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입원을 택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국조

특위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선택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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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연합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과 아무런 상의없

이 '일정상의 이유로 진도일정을 5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하였고 이것은 사

실로 보입니다. 진도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6. 1. 오전 11시경 범정부대책본

부 관계자로부터 국조특위 방문일정이 5일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희들은 2일 국조특위 개시일정도 범대본으로부터 알게 되었기에 범대본에서 연기되

었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48일동안 악화된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씨 상의 이유로 수색구조가 2일간 

불가능하고 또 국조특위가 5일로 연기된다고 범대본에서 통보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을 택하는 등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은 5일

로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여 일부는 병원으로, 일부는 안산으로 유품을 정리하는 등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이러한 일정 변경이 여야가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이미 회복을 위해 입원 등의 조치를 시작했기에 

정상적으로 실종자 가족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

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가족대책위에 실종자 가족들

이 2일에는 치료 등을 위해 다수가 진도체육관에 없기에 여야가 함께하는 일정은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대책

위에서 진도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의견을 수용하여 연기가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치권이 하나되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배경이 모두 생략

된 채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가 반쪽이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세월호 실종자 및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실종자 가족 및 국

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을 방문해주신 야당에 감사드리며, 저희 

실종자 가족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의 의견을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경청해주신 여당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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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 함께 하나되어 진도 실종자 가족 방문조사 일정

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의하여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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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공동선언문

(2014.06.08.)

1. 먼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회”라 칭합니다)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291명의 숭고한 희생자들과 깊은 바다 속에서 실종자를 구하기 위한 수

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이광욱, 故이민섭 잠수사님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는 세월

호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 모두의 의로운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아직 13명의 실종자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 13명이 모두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3.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

내체육관에 설치하여 현장 담당 의원을 배정토록 하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

리를 상시 경청하며 수색, 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잠수사의 안전 문제는 국회에서도 

각별히 점검하여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

니라 실종자 유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가족들과 여야 간사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여 가족들의 의견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서

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 헌신하는 민간잠수사님들께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

다. 잠수사 여러분은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국회는 실종자 가

족들의 요청에 따라 잠수사님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과 사기 진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범정부대책본부에 제안하여 잠수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잠수사님들께서 실종자 수색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6. 실종자 가족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수색, 구조에 임하는 해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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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새로운 수색, 구조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함에 있어 국회 역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통해 이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정부의 초기대응은 문제

가 있었지만, 이후 실종자 수색, 구조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한 해군, 해경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세월호 사건은 현행 법체계가 예측하지 못한 유례없는 대참사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희생자들 모두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생

계 및 생활안정에 대한,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가

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대응 및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함에 있

어서 유례가 없고, 선진국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법률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

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

축하겠습니다.

9. 안산, 진도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은 수색, 구조로 인한 어업피

해 뿐만 아니라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보고 있습

니다. 국회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후속 대

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역이 경제, 사회적으로 회복의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세월호 참사는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국회

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넘어 현재 실종자 수색과정과 구조업무 수

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 대책 마

련을 책임 있게 지원하여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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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6.10.)

- 실종자 가족이 만든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상황실

1. 국회 국조특위는 2014년 6월 5일 실종자 가족과의 간담회 결과로 2014년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대책위와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고, 국조특위 현장 상황실을 진도체육관에 설치하여 

특위 위원이 상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

를 상시 경청하여 수색, 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책임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조사일정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종자 가족 

간담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말한 ‘세월호 실종자, 희생자들을 위해 여야

가 있을 수 없다’는 약속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우리 실종자 가족들은 국회 

공동선언으로 하나 될 것을 약속한 여야에 희망을 가졌으나 그 희망은 모래성

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다시 합심하여 세월호 국조특위가 표류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이제 곧 장마와 태풍이 밀려오고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수색을 위해 1분 1초

가 절박합니다. 57일 동안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12명의 실종자들이 의원님들

의 아들, 딸이라면 지금과 같이 어느 때보다 수색, 구조 지원이 절박한 상황에

서, 해수부와 해경이 현장 바지선, 팽목항을 굳게 지키며 실종자 수색에 혼신

의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 국조특위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제공 요청이나 현장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충실한 사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서는 어떠한 일정도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답답한 

나머지 국회 행정실에 연락을 하여 국조특위 위원의 현장 상주와 상황실 설치

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사건처럼 기다릴 수 없었

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체육관 내 가족대책위원회 사무공간에 ‘세월호 

국조특위 상황실’ 현판을 달아 국조특위 현장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여야에 전해져 ‘해답은 현장에 있

다’ 고 선언했던 국회 공동선언에서의 약속을 국회는 책임있게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현장담당 의원과 조사위원들이 속히 

진도 상황실에 상주하며 진도VTS 방문 등 충실한 사전 조사를 해줄 것을 다

시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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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김태호 정보계장 호소문(20140628)

지난 6월 26일 저녁 9시 30분경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고 있던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가족과 동거동락을 하던 진

도경찰서 김태호 정보계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도에 머무르고 있는 저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업무를 

담당하던 김태호 계장님은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진도와 가까운 해남에 살고 있던 그 분은 집에도 가지 않고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밤낮을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형

이자 동생이자 삼촌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아침식사를 챙기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

르는 가족을 위해 가까운 해장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억지로라도 건강을 챙기는 훌

륭한 공직자였습니다.

더욱이 실종자가 수습될 때마다 팽목항의 방파제 외딴곳을 찾아가서 남몰래 흐느끼

며 통곡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실종자의 처참한 시신의 모습을 보

기 두려운 가족들을 대신하여 시신의 특징을 얘기해주며 누구인지 확인해주었고, 

새벽에 실종자가 수습될 때에는 잠도 자지 못한 채 가족들과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

다. 계장님은 가족과 같이 아파하고 함께 가족들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침에 안 보이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왠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

었고, 가족을 찾아서 올라간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는 유가족이 되어 체육관을 다시 

찾으면 제일 먼저 김태호 계장님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사고 초기 가족들이 공무원, 특히 정보과 사람들을 경계할 때도 김태호 계장님은 

자식을 잃은 본인의 아픈 기억을 털어놓으면서 우리 가족들 입장에 서서 정부와 가

족, 일반인 가족과 학생 가족, 교사 가족 간의 매개 역할을 훌륭히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장님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공직자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태호 계장

님은 진도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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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츰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가족들을 지켜주던 김태호 계장님에게도 12명의 

실종자 가족이 남은 6월이 접어들자 가족과 동일하게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

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근이가 발견된 날은 밤새 내내 줄

담배를 피워가며 시신안치소를 지키며 내 자식을 잃은 것과 똑같이 가슴이 찢어지

고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담배가 떨어지면 다시 담배를 달라고 하며 구

석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친근감 넘치던 김태호 계장님은 점점 말수가 줄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실종자 가족들조차도 조금

씩 달라지고 있는 계장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계장님은 밤 늦게까지 진도체육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인 6월 26일 이

전에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가족들을 위로해주었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그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바라는 점을 하나씩 얘기하

며 꼭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계장님의 진도대교 투신을 접하고 나서야 가족

들은 계장님이 가족들을 한 명씩 만나 꼭 들어달라고 한 바람의 의미를 알 수 있었

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힘

든 시기, 계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지하였고 실종자 가족은 계장님이 있었기

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

자 가족보다 더 큰 트라우마와 고통이 계장님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

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저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저희는 계장님 앞에서 책임감과 죄송함을 감

출 수 없습니다.

계장님의 희생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것이기에, 저희의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온 몸으로 받아주셨기에, 계장님의 죽음을 접한 이후에야 계장님께

서 저희로 인해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

과 유가족은 세월호 업무가 계장님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도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지만 저희를 위해 순직하신 계장님

을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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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 돌아가신 계장님의 희생에 대해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째, 김태호 계장님의 희생은 저희를 위한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계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계장님께 순직자 예우를 갖추어주십시오.

셋째, 제2의 김태호 계장님과 같은 분이 나오지 않도록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물론 

진도와 안산시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심리 트라우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2014년 6월 28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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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6.24.)

1. 6월 22일 23:40 경 세월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

로 추정되는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3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인양되

었습니다. 해군 SSU 잠수사 2인이 수거하여 1007함으로 인계되었으며, 6월 23

일 08:30경 P-39정으로 인계되어 진도파출소로 같은 날 10:30경, 진도파출소에

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정박중인 해경 소속 바지

선 39호 내 유류물 처리반 사무실로 13:00경 인계되었습니다.

2. 그러나 가족들은 인양 당시 바지선에 있던 가족대책위 영상기록단을 통해 이 

사실을 6월 23일 오전에 전해 들었으며, 이후 가족대책위 대리인을 통해 검경합수

부 현장채증팀에 ① 가족들과의 협의 후에 검사지휘 상신하여 처리방향을 정할 것 

② 가족들이 확인 차 이동할 예정이므로 실물 보전조치하여 대기할 것을 요청하였

습니다.

3. 이후 19:00경 실종자 가족 대표와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이 목포해양경찰서 전

용부두로 이동하여 DVR 및 같은 장소에서 인양된 노트북 1대를 확인하였으

며, 20:00경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이 도착하여 범대본, 해경, 

가족들이 모두 동석 참관한 상태에서 DVR 및 노트북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한 

후, 보관장소 역시 시건장치 후 봉인하였습니다.

4. 가족대책위는 DVR 영상자료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이 세월호 침몰 과정 및 

정확한 정황,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복구 및 분석의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따라서 이후의 절차는 먼저 금일 14:00경 가족대책위 및 범대본, 검경합수부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검사 지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포렌식팀

이 하드디스크 부식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녹화하여 복원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원 및 분석의 객관성과 공

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긴급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

원의 명령 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6. 범대본 이주영 장관님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분석의 객관성, 공정성

이 핵심이라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셨습니다. 이에 금일 오전 09:00 가족들이 

참여한 범대본 회의를 통해 복원 과정에 조금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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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대책위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

별위원회(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금일 12: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

거보전신청을 전자접수하였으며, 금일 15:00경 목포지원에 방문하여 사안의 중

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증거보전결정 및 명령을 요청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 부식방지조치는 탈이온수(초순수액)에 하드디스크를 담가놓아 소금물과 오

염된 부분들이 중화되어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하드디스

크는 밀봉된 상태이나 공기구멍이 있고, 이 구멍은 거름망으로 막혀있습니

다. 따라서 진흙 등은 유입되지 않으나 바닷물은 들어갈 수 있어 염분에 

대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탈이온수 안에 장비를 담가

놓으면 그 상태에서는 공기와 마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부식

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의 신속한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복원 및 

분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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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서-목포지원(DVR)(20140624)

신청인 1.  김○○ (670***-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0-** 3**호

2.  김○○ (650***-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천동로**

위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1. 변호사 배의철

서울 중구 만리동 2가 11-1 KCC파크타운 101동 302호

             2.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 

전화 :02-588-5965

피신청인 1.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서해지방해경청장

전남 목포시 옥암동 1390 

2. 해양경찰청장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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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신청인 1. 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 3반에 고(故) 김 학생의 아버지(상속인)이

며, 신청인 2는 같은 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고(故) 김 학생의 아버지(상속

인)입니다. 망인들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

하 ‘세월호 침몰 사고’라 합니다)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

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3)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해경 등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

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승객 약 476명 가운

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상

속인인 신청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

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세월호 정밀수색 중이던 6. 22. 23:40경 해군 SSU 잠수사 2명은 세월호 선내 3층 로

비 안내실에서 DVR(Digital Video Recorder)을 발견하여 인양하였으며, 같은 날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2 소정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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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경에는 세월호 선내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 1대를 인양하였습니다. 

이 선내 수습 물품들은 언딘 바지에서 1007함으로 인계되었으며, P-39 피정을 거쳐

(인계자: 1007함 경위 이영수, 인수자 P-39정 경사 이승준), 진도파출소로 6. 23. 

11:00경 이동하였고, 최종적으로 같은 날 13:00경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이동

되었습니다.

위 물품 중 특히 DVR은 세월호에 설치된 총 64개 CCTV 화면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

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노트북 역시 하드디스크에 영상자료 기타 

사고에 관한 중요한 자료 등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신청인들 및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으로부터가 아닌 물품 인양 당일 언딘 바

지선에 있었던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라 합니다) 영상기록단 PD로부터 CCTV 저장장치인 DVR의 인양 사실을 통지받았습

니다. (PD는 바지선에서 나온 후 6. 23. 13:00경 가족대책위 및 실종자 가족 대리인

인 배의철 변호사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에 가족대책위 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검경 합수부에 시급히 연락하여 이 사건 

참사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CCTV 저장장치인 DVR의 현재 보관 여부를 확인하

고 가족들과의 협의 하에 추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6. 23. 19:00 경 목

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도착하여 DVR과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 사진을 촬영하고 

가족대책위 위원장, 부위원장인 신청인들과 변호사, 해경이 모두 입회한 상태에서 

물품을 상자에 담아 봉인조치를 취하고, 아래 기재 보관장소 역시 봉인조치를 하였

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DVR이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해경

은 인양 후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채 DVR의 부식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가족대책위는 급히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금일 13:00경 관

계자 모두의 입회 하에 협의하여 부식방지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들인 세월호 선내 및 선

체 외의 상황 등이 하드디스크에 녹음 파일 및 영상 파일 등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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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증거보전을 

통해 DVR의 하드디스크 등 내부 저장파일을 복원하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

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신청인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세월호 DVR 및 CCTV 셋톱박스 노트북에 저장되

어 있는 모든 CCTV 영상파일 등에 대한 증거 등을 보전하여,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

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가. 증거보관장소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정박 중인 해경소속 바지선(39호) 

내 봉인된 DVR 및 노트북이 보관되어 있는 선실(유류물처리반 사무실)

  

나. 보전대상 증거

DVR 및 노트북 등 장치 내부에 있는 ① 하드디스크 ② CD 기타 저장장치 등 세월

호 CCTV 영상파일 및 음성파일 등 일체

다. 보전방법

 

(1) 위 보전대상 증거물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되, ① 위 증거물이 약 2개월 이상 바

닷물속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긴급한 복원절차를 진행하고, ② 복원된 증거물에 

대해 포렌직절차의 일환으로 이미징(imaging)을 하고  해시값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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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거로 보전해주시고, 

(2) 이러한 증거보전을 위해 ①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

되, 긴급성을 요하므로 ②차선책으로 신청인,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과 이미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24.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의철  (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  (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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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1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거성종합 5~6일

2 자판기 로비층 테이블 설치 여부? 임차장님 보고

3 분리수거함 및 재떨이 위치선정 임차장님 보고

4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신환 및 천정 도색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 예비휴게방 출입문 DOOR 상힌지 및 유리창 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 레스토랑 유리 파손면 썬팅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7 편의점 유리파손면 썬팅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 화장실 타일 및 변기 신환 공사 풍성산기

9 여성샤워실 누수부분 용접 및 타일 마무리작업 풍성산기

10 샤워실 배수구 분리작업 본선작업

11 베드룸 입구 불량장판 보수작업 거성종합 우드타일

12 3층 선수 화장실 입구장판 보수작업 거성종합 우드타일

13 객실 내.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청소용역

14 여객구역 비상등 램프 교체작업 본선작업

15 CCTV 추가 신설 수리신청(브릿지 LIFERAFT 2곳) 삼아ENG 수리신청서

16 CCTV 추가 신설 수리신청(트윈데크 2곳) 삼아ENG 수리신청서

17 객실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작업 본선작업

18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19 커피숍 냉장고 FAN 불량 및 R-22 냉매보충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20 커피숍 원터식 세척벨브 신환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국정원 지적사항(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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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21 신객실 고정고리 신설 수리신청 더난터 수리신청서

22 야외행사장 장소명 제출 본선작업

23 여객구역 비상탈출로 현위치 부착(주황색) 정상기획 스티커부착

24 여객구역 안내문구 부착 정상기획

25 구명동의 착용법 안내문구 부착물 확인 본선작업

26 안내방송 멘트 준비(코팅) 본선작업 정현선

27 해양안전수칙 CD 준비 운항관리실 홍영기 주임

28 해양안전수칙 ALL 채널 준비 태광ENG

29 S-4 입구 천정등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30 여객구역 전기소켓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31
외부 출입문/문틀 고무몰딩 신환작업(외부출입문 

11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32 침대등 등기구 교체 더난터 수리신청서

33 샤워실 샤워기헤드 이물질 제거작업 본선작업

34 샤워실 거울 실리콘 마감작업 거성종합

35 통로 출입문 일본어 제거작업 본선작업

36 신설객실 SP-1,2,3 비상탈출 및 안내문구부착 정상기획

37 로얄실 내.외부 도색작업 본선수리

38 조리실 내부 출입문 도색작업 본선수리

39 분리수거함/음식물수거함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40 조리실 출입문 손잡이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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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41 화장실 휴지/물비누 보충 청소용역

42 S-1 전기콘센트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43 4층 로비 자판기 코드 마감작업(우현) 더난터 수리신청서

44 S-1,2,3,4 매트리스/모포/베개 SETTING 청소용역

45 화장실 거울 전체교체작업 풍성산기

46 JDC 면세점 홍보관 시트지 및 바닥데코타일 신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47 커피숍 책장 증설 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48 플로어 룸 전기콘센트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49 레스토랑 유도화살표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50 출입문턱 타이거 TAPE 작업 본선작업

51 화장실 거울 제활용 선원실(5명) 풍성상기 서비스작업

52 불꽃이벤트장 계단트랩 타이거 TAPE 작업 본선작업

53 불꽃축제장 믹서기 및 행사장비 보관장소 선정 임길준 차장 강  용

54 여객구역 객실내 TV수량 파악 및 수검준비 임길준 차장 양대홍

55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수리신청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6 편의점 전자렌지 고정함 설치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7 편의점 POS 고정함 수리신청 더난터 수리신청서

58 3층로비 식수대 벽면 시트지 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9 로비계단 후면 스텐몰딩 작업(2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0 레스토랑 DOOR 상.하 힌지 수리신청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참고자료 2-21

100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61 3월 휴가계획서 작성제출(사무부/조리부) 본선 정현선

62 2월 선용품 사용현황 제출(사무부/조리부) 본선 강  용

63 복지환경 작업완료 사양서 작성후 메일전송 본선 양대홍

64 CCTV 모니터 장소명 표기 후 코팅 본선 강  용

65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본선 양대홍

66 S-4 신발장 밑면 카펫보강작업(좌.우현 2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7 S-4 트랜스포머 철거 작업(우현 1곳) 본선작업

68 S-4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교체(내부) 본선작업

69 객실 구명동의 수량표기 수정 본선작업

70 객실 채널표(일본어표기) 제거작업 본선작업

71 S-1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교체(내부) 본선작업

72 S-1 환풍기 청소 및 조립작업 청소용역

73 3층 선수 남.여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본선작업

74 S-2 환풍기 청소작업 청소용역

75 S-3 환풍기 청소작업 청소용역

76 3층 장애우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77 4층 선수 남.여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본선작업

78 4층 선미 화장실 소변기 앞 벽면 실리콘 보강작업 풍성산기

79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본선작업

80 전기 등기구(샤워실,객실입구 S-4)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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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81 4층 선미 샤워실 샤워기 배관 파공 누수 불량 풍성산기 수리신청서

82 4층 선미 남자샤워실 세면대 중간벨브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83 4층 선미 남.여샤워실 탈의 수납장 신설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4 4층 선미 남자샤워실 앞 외부출입문 도어크로저 신환 더난터 수리신청서

85 베드룸 침대등 불량교체 더난터 수리신청서

86 B-20 스탠다드룸 천정스팀라인 동파이프 파공누수 더난터 수리신청서

87
신객실 출입문 고정고리 

설치작업(3층:13곳,4층:20곳,5층:6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8 여객구역 객실 출입문 도어크로저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89 편의점 천정등기구 상층부 아크릴설치 작업(9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90 객실내 전기콘센트 불량 신환(S-1,S-4,F-1,4,5,9):8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91 S-4 객실 트랜스 테이블 고정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92 S-2 객실 출입문 정첩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93 객실내 벽면 파손 보수작업(F-7,F-8):3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94 객실내 입구 바닥장판 파손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95

96 객실 댐퍼작동불량(B-2,3,6)

97 객실 출입문 손잡이 불량(F-8,B-24

98 객실 침대등불량(F-11-D,B-12-D,B-17-F,D)

99 객실 침대등불량(B-21-A,G,B-9) 

100 객실 도어크로저불량(B-2,5,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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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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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 인양 해군 잠수기록지(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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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가족 팽목항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그리고 진도군민 여러분

오늘로 세월호 참사 100일째, 저희는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을 떠나니는 10명의 사랑

하는 가족을 아직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고통스런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종

자 가족들입니다. 먼저,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께 가슴 아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저희는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를 찾아와 격려해주시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

다려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색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관군 합동구조팀 잠수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숙박하면

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실종자 수색을 지휘하고 계신 이주영 장관님과 김석균 해

경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실종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반드시 모셔드리겠다고 약속해주셨기에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팽목항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 

곁에서 참사를 당한 작은 영혼 하나하나를 위로해주신 진도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저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어선을 동원하여 

수색구조에 도움을 주셨고, 진도체육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계

십니다.

저희 가족들은 최근에 진도군의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

었습니다. 진도의 아픔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이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한편 저희를 기억해주시는 국민여러분의 마음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것임

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군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정

부, 국회에 다음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참사 100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수색이 되지 않은 구역이 남아있습니다. 모

든 구역에 대한 정밀수색을 마쳐 마지막 실종자 10명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고, 10명의 실종자를 

기억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둘째,  지금까지 많은 국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께서 저희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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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셔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군민들을 위해, 진도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서 진도를 

기억하고 찾아주실 때입니다. 저희는 진도와 진도군민들을 기억해주시고 찾아주

시는 것이 곧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정부에 호소합니다. 진도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실질적인 지

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부 

지원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지원 및 경제활

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 참사의 희생자들이 왜 희생을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

고, 이를 통해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아직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조차 

못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곡기를 끊고 노숙을 하며 정부와 국회를 대신해 철

저한 진실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참사가 벌어

졌기에 전례 없는 시스템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4. 7. 24.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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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께 드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서신(2014.08.14.)

1. 프란치스코 교황님, 저희들은 4월 16일 세월호를 타고 제주로 가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 배에 탑승했던 304

명이 수장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을 헤매는 

10명의 실종자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남은 10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극도의 고통 속에 하

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며 사선에 서 있습니다.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많은 가족들이 탈진하여 쓰러지고 있으며, 한 명의 실종자 가족은 한쪽 폐의 

2/3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고 다른 가족은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함에도 딸

을 찾기만을 기다리며 수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노숙을 

하며 120일이 넘도록 참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교

황님의 자비와 축복의 손길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젖은 잠자리 밑에서 구원

의 손길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팽목항에는 그 목소리가 넋이 되

어 울리고, 가족들의 눈물과 절규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고통의 바다

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진도의 참사현장은 진행형임에도 남은 실종

자가 10명이라는 이유로 저희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께서 저희

를 잊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하신다는 소식을 이 곳 진도에서도 

전해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저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교황님께

서 참사 현장인 이 곳 진도 팽목항에 방문해주셔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합니다.

4. 교황님, 이를 통해 저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국민들이 저희를 잊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신의 가호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5.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며 부모와의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 또한 차디찬 아이들의 시신만이라도 꼭 끌어안고 목놓아 통

곡하며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실종자 가족들과 잃어버린 10명과

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기도해주실 것을 교황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자식을 

찾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커다랗게 뭉친 피멍을 안고, 어깨와 등에 자식의 

십자가를 뼛속 깊이 박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저희 실종자 가족들

에게도 교황님의 위로와 안식을 위한 기도가 전해질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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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라는 말씀이 교황님을 통해 가장 약하고 가장 고통받는 참사

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는 구원의 

손길로 다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 교황님 당신 앞으로 갈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삶의 보석과 같았던 실

종된 아이들, 선생님들, 일반인들을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꼭 기도해주십시

오. 우리는 교황님의 방문을 눈물과 아픔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실종

된 이들이 바다에서 더 이상 춥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황님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희생자와 함께하

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2014. 8. 14.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일동



참고자료 2-25

108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Your Holiness, Pope Francis,

from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from the Sewol tragedy

Most Holy Father, we are the families who lost our loved ones on April, 16th, 

when our beloved ones were on board the Sewol ferry, heading for Jeju Island. 

South Korea has been in deep sorrow and shock as the whole nation watched 

the live broadcast of 304 passengers being swallowed by the ocean. 10 missing 

people are still wandering over the deep cold water, and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bosom of their families. 

Families who are anxiously waiting for the last 10 missing passengers are 

standing on their edges of life, enduring unbearable agony and sorrow at 

Paengmok Harbor. Many have fainted due to extreme exhaustion, and one of 

the family members had to go through a lung surgery to remove 2/3 of his one 

lung. Another family member is not receiving his brain tumor surgery, as all he 

wishes for is finding his daughter from the deep ocean. We are going through 

this severe pain for over 120 days, staying up days and nights at Paengmok 

Harbor. We pray to the Lord for the reach of His blessings and mercy on us 

through your holy hand.    

We feel like our missing children are crying on the wet beds waiting for the 

reach of a helping hand. At Paengok Harbor, their voices are echoing and their 

families’ tears and painful outcries are unending. We are still unable to escape 

from this ocean of agony, and although the Sewol tragedy is still on-going, we 

are being forgotten as there are “only” 10 missing passengers left. Your 

Holiness, we heard that you are meeting the bereaved families. Please, Your 

Holiness, we beg for your prayer for the blessings of the Lord onto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so that we don’t let go of the courage and strength to fight 

against this time of sorrow and so that the people of Korea remember us. And 

we beg for your presence at Paengmok Harbor, to hold our grieved hands. 

Also Your Holiness, we beg for your prayer for our sons and daughters in the 

ocean, so that they can say goodbyes in the bosom of their parents, and also 

for us, to be able to let our loved ones go to the heaven after th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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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nter we longed for. We sincerely wait for the reach of your prayer upon 

us, as we are unable to find our children and will live the rest of our lives 

with huge bruises in our hearts.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Matthew 11:28)” 

We pray that these words may get to us as a saving hand through our 

prolonged encounter with you, to comfort the suffering souls of ours. 

Our Most Holy Father, on behalf of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who can’t 

come near you, please pray for the missing students, teachers, and people who 

were the jewels of our lives. Please pray for us with all the people of South 

Korea. We bless your visit to South Korea with tears and pain. We sincerely 

hope for the Lord’s love upon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through Your 

Holiness, and your presence at Paengmok Harbor. 

2014. 8. 14.

With every best wish. Sincerely yours,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from the Sewol ferry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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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이 실종자 가족에게 보낸 서신(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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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9.29.)

1. 정부는 4·16 참사 이후 진도체육관을 임시수용시설로 제공하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 마치 난민촌과 같은 이 곳 체육관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167일

째 반노숙생활을 해야 했고, ▲ 언제나 등이 켜져 있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프라이버시조차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 속

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삶의 유일한 희망을 간절히 기다리며 정부가 지정한 장소인 진도체육

관에 머물러 왔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의 건강 또한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수술로 폐의 절

반을 잘라낸 가족, 급성폐렴으로 입원했던 가족, 뇌종양을 앓고 있는 가족, 한 

쪽 다리의 마비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 등 실종자 가족은 약과 링거가 없이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4월 16일이 

재현되며 반복되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10명, 그러나 아직도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격실이 존재하고, 

선체 내부 정밀수색은 기상여건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남은 극소

수의 실종자 가족은 비탄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민대책위원회 50여명은 25일 저녁에 진도체육관을 방문

하여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전 연락 없는 갑작스런 방문에 

소수의 실종자 가족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자리를 피할 수 밖에 없

었고, 힘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자 내려오신 유가족들이 항의를 듣고 저희 

실종자 가족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4. 군민대책위원회 50여명의 항의 방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실종자 가족

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쏟아지는 눈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저희의 가슴

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갈 곳조차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

도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요구는 마치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것처럼 받아

들여졌습니다. 구조되어 살 수 있었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아이를 억울하게 

잃었고,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을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기에 저희는 아직도 눈물로 가득한 고통의 바다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저

희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

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나약한 저희의 처지를 이해해주셔서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진도군민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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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진도군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오지 못하고 있었기에 군

민대책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직접 찾아와 항의하고, 체육관을 비워줄 것을 요

구하기에 이른 상황을 저희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희에게 진

도체육관을 임시거처로 마련해 제공하고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한 것도 

정부이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재난 수습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군민대책위가 언급한 장소에 있어서는, ▲ 팽목항에서 바다를 보

고 오열하는 트라우마를 반복해 경험해야 하는 엄마들은 의료진의 조언에 따

라 바다가 보이지 않는 진도체육관에 머무르고 있기에 팽목항으로 옮기라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 전남대 자연학습장 또한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요구는 저희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족을 잃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피해자와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인 

군민들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사를 해결하고, 치유가 시작되기도 전에 

실종자 가족의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으며 나약한 소수의 실종자 가

족들은 이제 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정부에 진도군민과 실종자 가족이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6.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 하

는 것입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 역시 진도군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 군민들

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실종자 가족, 군민 3자

가 함께 만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 동안 군민대책위는 정부에 군민

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지 못하여 군

민대책위가 다시 실종자 가족을 찾아오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참사의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실종자 가족과 군민대책위원회, 대안 마련

의 주체인 범대본과의 ‘3자 협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소통의 부

족이 오해를 낳아 정부, 군민, 실종자 가족 간에 불신과 깊은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

가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3자 협의를 제안하며 

서로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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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 '3자협의' 결과브리핑(2014.10.01.)

실종자 가족,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진도군민이 상호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을 열고 3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및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체육관 문제의 해결에 있어,

첫째, 범군민대책위는 ▲ 동절기를 앞두고 실종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대안 시설

이 필요하며 ▲ 처음처럼 실종자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할 것을 약

속하였으며 ▲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할 실무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

습니다.

둘째, 이주영 장관님은 이 제안에 대해 ▲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해 참사

의 피해자들인 실종자 가족과 군민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 진도체육관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기구 제안에 실종자 가족이 함께한다면, 정부에서 실무기구를 구

성하여 책임있게 관련 부처와 관계자들이 참여토록 하여 실종자 가족이 요

청하는 모든 지원을 100% 다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실종자 가족은 가장 소중한, 삶의 모든 것이었던 자식을 잃고 탈진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6달 넘게 지속되면서 간절한 기다림의 염원이 응축된 진

도체육관이 가지는 의미가 그 무엇보다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 진도군민들이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 머무르는 동안 끝까

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 정부가 실종자 가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에 감사드리며 ▲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도체

육관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TF)' 구성에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수임기구(TF)를 통해 3자의 실무 책임자들이 실종자 가족이 진

도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시기, 지원 범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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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2014.05.27.)

1.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고 직후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린 것에 이어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이 현장에서 헌

신하는 잠수사들을 모욕한 발언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한 번 실의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잠수사들의 사기 저하는 곧 실종자 수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엿새째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지만, 저희는 현장 바지선을 통해 민수사들께

서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

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사들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도 실종자 가족

의 애절한 마음으로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역시 잠수사 여러분을 위해 낙지, 충무김밥, 김치찜 등을 조리하여 바지

선으로 갖다드리면서 최선의 환경에서 구조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지선에서 만난 민간잠수사들은 우리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수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잠수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가족들을 위해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진정성을 마치 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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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인력 및 장비축소에 대한 입장(2014.06.29.)

1. 잠수사 인력 축소와 관련해 장기간 수색으로 피로에 지친 잠수사들의 교대 수

색을 위해서는 오히려 잠수사들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 “조

속히” 수습하기 위해 실종자 수가 적다면 오히려 잠수시간을 늘리고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실종자 수가 적다고 수색구역

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밀수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수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잠수인력 역시 충분

하게 충원되어 잠수사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11명 남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잠수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 총리님께서 27일 실종자 가족을 방문하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대조기와 중조기에 잠수사들을 전원 철수시킨다는 내부 방안

은 정부의 방침이 현장 지휘체계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조기와 중조기에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시기에 잠수사들을 전원 

철수시킨다는 방안은 11명의 실종자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

럽습니다. 실종자 아버지, 어머니, 가족의 마음으로 대조기와 중조기에 유속에

도 불구하고 심해잠수를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과연 있는지를 더욱 적극

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명이 남았다고 하여 수색을 포기하

여서는 아니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있는 태도로 

현장 지휘체계를 제대로 세워 총리님께서 실종자 가족에게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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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장관 복귀요구 여당대표 발언에 대한입장(2014.08.08.)

1. 금일 오전 10시, 실종자 가족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복귀 요구 발언과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진도군청 4층 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졌습니

다. (중략)

2. 참사의 희생자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i)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 (헌법 제34조 제6항) 라는 헌법상 책무를 실종자 가족 뿐만 아니

라 국민 모두에게 다하는 것이며  ii) 국민 누구라도 억울한 희생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라는 국가

의 존재이유를 밝혀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

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외면받는다면 그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금일 면담을 통한 이주영 장관님의 (진도 참사현장을 지키겠다는) 10명 실종자 

가족에 대한 약속이 실종자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국민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약속하는 계기

가 되기를 바라며, 김무성 여당 대표님께는 다음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실종자 가족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장관이 진도 팽목항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장관에게 (세종

청사 업무로 복귀하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하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가 과연 집권여당의 대

표로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일 면담에서 이주영 장관님은 실종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

씀하시며 품속에 있는 실종자 10명의 전원의 사진을 꺼내어 한 사람씩 

넘겨보며 눈시울을 붉히혔습니다. 4월 16일의 참사를 반복해 살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함께하며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지휘

하기 위해 115일째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진도체육관

과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이주영 장관님의 진정성을 

여당 대표님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국가에 대한 믿음을 국민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휘하고, 실종자 가족 및 희생자의 목소리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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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청해 그 고통에 함께하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국민적 대참사의 

현장을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당 대표님은 이주영 

장관님이 사고 현장을 지휘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 이라는 점과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명시했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선언문

의 내용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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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 대표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대표단으로 파견된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배의철 변호사 (퍼블릭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 새벽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변호사들, 국민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협 회장님께 

요청 드리고 공감을 얻어 변협 대표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 저녁때까지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며 가족 여러분들의 어

려움, 해경, 해수부, 국무총리실 등의 브리핑의 문제점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

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직접 와서 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 여러분께 지속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틀 사이에도 진도에 가면 변호사가 도움이 될 일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여러 변호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① 대표단의 단순 실무 (저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아픔에 조금이라고 공

감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② 대정부 협의/협상, 언론 대응 자문 및 조언, 협의/합의 내용 법적 검토 (저희는 

그동안 주로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정부부처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

력하며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③ 대표단, 가족분들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및 상담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즉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청이 있으시면 변협 차원에서 회원들을 조직하며 최대한 전

문적인 자문 혹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구조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참여 및 조사

⑤ 국가배상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⑥ 재난·사건 시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활동 등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가족분들과 함께 진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1안) 대표단의 실무진으로 결합하여 대표단과 가족분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안 

(이 경우 변협 대표단의 지위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2안) 대표단의 실무진은 아니되 대표단의 인정을 받아 대표단과 긴밀한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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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의 지원요청에 응하는 활동을 포함한 활동을 하는 방안 (이 경우 계획된 활

동의 내용, 진행된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대표단과 공유함.)

대표단, 가족분들과 논의하셔서 다음을 결정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원 혹은 결합을 원하시는지

2) 원하신다면 그 지원의 내용(위 ①~⑥ 중 하나 이상)과 형식(위 1, 2안 중 하나 혹

은 제3의 안)은 어떠한지. 

어떠한 내용 혹은 형식의 활동이든 무료 자원활동임은 당연한 전제이고, 특히 대표

단 실무진으로 결합할 경우에는 대표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해 언론 접촉 등 대

외적인 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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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도 2차 파견 현장 상황 보고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

1. 대한변협 진도 2차 파견 활동기간

- 황필규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가 4월 25일(금)∼27일(일) 3일간 2차 활동

2. 진도 현장 상황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가. 진도실내체육관

○ 구조 초기와는 달리 시신이 187구 수습되어 절반 이상의 가족들이 체육관을 떠

나 이전보다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사고 초기 매일 오전, 저녁 2차례 정도의 가

족대표 브리핑 및 정부의 구조상황 보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시신 발견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가족을 위한 긴급가족돌봄 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체육관 입구에 책상을 놓고 ‘긴급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개요’ 및 ‘가족 정서

회복 지원 안내’ 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

음. 가족 지원에는 연계서비스로 *법률, 의료, 복지 서비스 기관 등으로 연결하

여 지원받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의 경우 현재 연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26일부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피해자 가족별로 1대1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희생자 이송에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을 밀착하여 지원하기로 함

나. 팽목항

○ 가족들은 24일까지 수습을 마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조에 진척이 없고 사고 현

장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수색 과정의 혼선, 정부 발표와 실제 현장의 구조상황이 

전혀 다른 사실 등이 보고되었음. 이에 격앙된 가족들은 24일 오후 6시부터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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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까지 범정부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해경청장에게 구조에 관한 

책임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수색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면담을 지속함

○ 현재 팽목항에서는 오전 9시, 저녁 7시 정부 구조상황 브리핑이 가족대책본부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5일 오전 9시 가족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가족들은 해경, 

해군이 민간의 구조를 막고 있고 그 원인으로 정부와 계약한 언딘마린인더스트

리를 지적하며 구조상황 혼선의 원인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 가족들은 다이빙

벨의 투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언딘과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판단, 현장 

구조책임자를 가족본부로 소환해 다이빙벨을 제작한 알파잠수공업의 이종인 대

표와 현장 구조책임자 및 가족들과 3자 회동을 해야한다며 거세게 항의함

○ 정부는 오후 7시에 책임자를 모두 모아 면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가족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함. 이에 해경에서는 오후 2시로 면담시간을 당기겠

다고 하였고,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1분이 급한 상황에서 해경의 늦은 대응을 질

타함. 이에 오후 12시에 언딘대표, 이종인 대표, 해수부 장관, 해경 차장, 가족들

이 함께 회동을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다이빙벨은 이틀 뒤에 다시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정부의 구조와 관련된 회동이 결론없이 마쳐지자 가족들은 고함을 치며 신속히 

시신을 수습할 것을 요구함. 현장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여 가족 관계자 이외에

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거나 말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 가족들이 정부에게 언론 

등 가족 이외 접근자들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후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로 인해 추가 수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신의 유실이나 부패,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

3. 현장에서의 활동 내용

가. 현장 상황 파악 및 기록

○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부모대책회의, 정부와의 면담 등

을 녹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들이 기자들의 진입을 

막아줄 것을 해경에 요청하여 대책회의 등이 있을 때 사복해경들이 가족본부 주

위의 기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쫓아내고 있는 실정임. 정부가 가족들에게 언론을 

통제해주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가족 뒤로 숨은 형국이어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그에 따른 대비책 등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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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종자 학부모와의 팽목항 현장 면담 (총 3인의 학부모)

○ 실종자 학부모들에게 변호사임을 밝히고 대화를 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

태임. 극심한 비탄에 빠져 탈진 상황인 부모들은 오직 자식의 시신이라도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므로 현장 상황의 정확한 기록과 요구사항 정리 등에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음

○ 뿐만 아니라 미숙한 대응으로 구조 초기의 시간을 놓쳐버린 정부, 초기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언론, 학부모 대표

로 초기에 나섰던 송○○ 목사 등에 대한 반감이 극심하여 가족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여 가족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

족대책회의, 정부와의 면담 등에 임하고 언론마저 모두 쫓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현재 필요한 것은 

‘구조’ 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은 구조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3명의 학부모와 면담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학부모님들은 초기부터 변호사가 결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

러나 이전에 학부모, 일반인 대표를 자체 선임하였다가 계속 교체되고 학부모들

의 수많은 요구를 대표단이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실종자 대표는 공

식적으로 없는 상태이며 가족대책회의, 정부와의 협의 모든 부분에서 학부모들

의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의견들이 거센 항의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을 뿐이므로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조력하는 결정을 실종자 가족 전체의 의견으로 내리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

○ 그러나 이후에 작은 부분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 상호 연락을 요청하

여 실종자 학부모 3인 중 현재 핸드폰 통화가 가능한 학부모의 연락처를 받고 

명함을 드림

○ 지○○ 세월호 실종자 학부모 010-6***-8***

다. 전화 면담 (실종자 학부모 및 친척, 2인)

○ 사건 3일째 기자를 통해 소개받은 학부모와 통화를 하였으나 시신이 아직 실종

상태임에도 다른 유족들의 장례를 추모하기 위해 현재 안산에 있으며 많은 변호

사들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임.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라

는 질문을 하고, 대한변협의 지원이 가능함을 밝히자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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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아니냐’ 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음. 따라서 대한변협 차원의 진정

성있는 법률지원 노력이 이제는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차 파견 때 다른 변호사를 통해 연결이 된 단원교 교사의 친척과 통화를 하였

음. 현재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여전히 경황이 없고 현장에서 탈진한 상태

라고 함. 앞서 말한 다른 모든 실종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시신을 찾는 

‘구조수습’ 방안 마련과 정부를 강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에 있던 친척이 다시 전달

하고 대표단의 전화번호를 전해준 상태임

○ 실종자 교사의 친척 시신이 수습될 경우 향후 절차에 있어서 연락이 될 수 있도

록 조력하겠다고 함

라. 천주교교구 천막 방문 면담

○ 천주교 교구 천막에 방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위로를 받으며 상담을 하는 학부

모들이 있어 천주교 교구 천막의 신부, 수녀님들을 방문하여 면담함

○ 정부에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록하

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신부, 수녀님들 역시 학부모

들은 수색 이외에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불신이 팽배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함. 신부, 수녀님들은 학

부모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있으며 질문을 하거나 자세

한 것을 물어보지 않고 단지 경청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라고 함

○ 학부모들이 신부, 수녀님들께 진척이 더딘 답답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

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혹시 조력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변호사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명함을 몇 장 더 

드리고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변호사들이 실종자, 유족을 조력하고 싶다는 의

견을 전달함

마. 외신 기자들과의 대화

○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은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임. 그러나 사

건 초기, 가족들의 호소나 요청을 보도하지 않는 국내 언론과는 달리 외신의 경

우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팽

목항에서의 정부 면담 때 외신과 아프리카TV(인터넷 생중계)만 참여시킨 전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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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언론의 접근이 없어야 대화를 한다고 말하고 있

으므로 모든 언론이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

○ 현장에서 일본 기자 2인(요미우리 통신, 문예춘추 기자)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음. 

그 중 문예춘추 기자(*** 기자)의 경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일반인 실종자 가족

을 어렵게 인터뷰 할 수 있었다고 함. 따라서 *** 기자에게 인터뷰를 한 일반인 

실종자 가족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함 (차후 인터뷰 내용 전달 요청 필요)

○ 그러나 실종자 가족이 현재는 경황이 없고 힘들어 변호사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

고 말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명함을 전달하여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연락을 하여 달라고 부탁함.

○ 요미우리 통신 *** 기자 (010-3***-1***), 

   문예춘추 *** 기자 (korea***@yahoo.co.jp)

바. 현장에 상주하는 기자들과의 대화

○ 그 밖에 현장에 상주하는 MBC 전** 기자 (010-7***-1***), 뉴스타파 박** 기자 

(010-3***-4***), 한겨레 서** 기자 (010-3***-0***), 연합뉴스 최** 기자 

(010-4***-0***), JTBC 성** 기자 (010-2***-5***) 등과 대화를 나눔

○ JTBC 성** 기자의 경우, JTBC로 학부모 실종자 이전 대표였던 최** 대표가 찾

아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향후 최** 대표와 연락하여 법률지원과 관련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에 협조하겠다고 함. 최** 전 대표에게 명함을 전달하여 달라

고 부탁함.

○ 향후 증거확보, 사건 현장 상황 협력 등을 위하여 광주회 등에서 현장 지원이 

가능할 경우 다수의 현장 취재 기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됨

4. 대한변협 집행부의 진도 현장 방문 및 회의

집행부 방문: 위철환 협회장,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김정욱 사무차장

현장: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

회의 내용과 결과

○ TF는 법률지원단을 모집하여 협상지원, 소송대리지원, 상담지원, 진상조사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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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역 금액

4. 19. 차량 주유 80,000

4. 20. 차량 주유 70,000

4. 21. 차량 주유 30,000

4. 23. 차량 주유 60,000

4. 25. 차량 주유 60,000

4. 27. 차량 주유 70,000

4. 20. 톨게이트 (1차) 16,900

4. 21. 톨게이트 (1차) 16,900

4. 23. 안산 톨게이트 왕복 6,900

4. 24. 톨게이트 (2차) 17,100

4. 27. 톨게이트 (2차) 17,600

총계 445,400

률지원단 내에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변호사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천안함 사건, 대구지하철 사건, 서해페리호 사건등 국내 선례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대응 등 참고자료를 배부

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언론사를 섭외하여서 미리 자료를 주고 기사화할 수 있

도록 함. 보도자료 배포는 TF 구성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알리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공표

○ 구체적인 지원에 나설 때에는 각 변호사들이 가족들과 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속히 교육 내용을 확정하고 변호사 지원신청을 받아 워크

샵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참석하지 못한 변호사의 경우 교육을 동영상 

촬영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TF 위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각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

○ 현장 활동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지방회가 현장에 결합할 때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5. 1차, 2차, 안산 파견 지출 내역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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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긴급 제안 (안)

 

2014. 4. 28.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TF

주요 내용 

(1)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사과

(2)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

한 법률지원 즉각 실시 (법률지원단 구성 및 교육, 체계적 지원 포

함)

(3)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정부, 대보험사, 대선박회사 협상 지

원

(4)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2차 피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 등 공익소송 지원

(5)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범국민진상조사 제안 및 체계적이고 포괄

적인 진상조사 진행 (관련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

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의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

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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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협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단원

고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1) 내용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

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

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변협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과 관련한 조직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② 변협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 대한 감시나 법

제·관행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바 없습니다.

③ 변협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

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뢰를 얻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들에 대한 법

률자문, 정부와 언론에 대한 감시와 협력 등 지원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④ 변협은 과거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들에 대한 대정부 협상 자문, 개별적인 법률상담 등 조직적인 활동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⑤ 변협은 과거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포괄적·실질

적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건 발생 및 정부의 부적절한 사후 대응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제·관행

의 개선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행한 바 없습니다.     

변협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

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협이 무엇을 하여야 하였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지는 자세가 세

월호 사건으로 고통 받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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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예의이며 그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2) 실행 계획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대국민 사과의 내용에 포함.

(2) 변협은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에 조직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 내용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언

론과 여론에 의한 확대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장례, 보험, 보상/배상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당장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교육, 

고용, 건강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변협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안산 임시분향소를 중심

으로 법률상담을 시작하였고, 여성가족부도 긴급가족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

한 경우 법률 서미스 기관 등에 연락하여 무료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한다고 안내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은 가족 밀착형으로, 

전국적인 단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에서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 치료 등 다른 비법적인 지원의 필요

성도 절실하고 모든 치유·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갖춘다면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혹은 상호보완도 어렵

지 않을 것입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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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 내용에 포함.

② 구성

- 단장은 TF에 참여한 상임이사 중 1인이 맡음.

- TF 또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단 구성

- 사무국을 중심으로 법률지원단 사무국 구성

- 지방 변호사회, 로펌들에 동참 적극 촉구하고 변협 전체 프로그램에 직접 결합하

거나 이를 상호보완하는 지방 변호사회, 로펌 차원의 참여 권장 (필요한 경우, 긴

급 회의를 소집)

- 4. 28. 계획 공표 후 일단 세월호 TF 위원 혹은 TF 위원이 직접 섭외한 변호사들

를 중심으로 활동 개시

- 4. 28. 계획 공표 후 변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 변호사 신청 접수 

(일단 2주간의 집중 신청기간을 두되 이후 상시 접수 시스템으로 전환)      

③ 홍보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전후로 체계적인 언론 작업

- 4. 28.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배포하고 진도 실내체육관, 팽

목항, 안산 분향소, 장례식장 등에서 게시 및 배포

-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 상담 시 안내 요청

- 변협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접촉 가능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안내 요청 

④ 교육

- 교육이 의무연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4. 28. 계획 공표 후 변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 변호사 신청 접수 시 

법률지원단 교육 안내 공지 

- 교육은 세월호 사건과 법률가의 역할, 장례, 보험, 보상/배상 등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상담 시 유의할 점 등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

도록 함.

- 5. 3. 오전 및 오후에 진행하되 녹화를 통하여 직접 참석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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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내용을 매뉴얼화하고 상담내용이 쌓이면 추가적인 매뉴얼 자료를 작성 & 

배포함. 

 

⑤ 활동

-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변협 및 지방 변호사회 문의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피해

자 가족 나이와 유사한 나이의 경험 있는 변호사, 법률지원단 교육 이수자 등등

을 고려하여 배치함.

- 모든 상담 내용은 문서로 정리되어 법률지원단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조사, 교육, 매뉴얼, 진상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함.

- 직접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전화상담도 가능하도록 함.  

- 기간은 일단 3개월로 하되 사태의 추이를 보고 연장 가능함.

⑥ 예산

- 방문 상담 1회 10만원+교통비 / 전화상담은 비용 없음.

- 교육의 경우, 자료복사 등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탑승객이 476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인권재단, 법률구조재단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회원, 로펌을 상대로 모금을 고려할 수 있음.

(3) 변협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정부, 대보험사, 대선박회사 협상을 피해

자 및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1) 내용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신, 정부의 부실한 대응 등 사건 

수습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 분노가 더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

니다. 반면 특히 보상절차 등의 경우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법률적 검토와 정부

의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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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쉽게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협상 지원 내용에 포함.

 

② 구성

- TF 위원 중 1인이 책임지고 협상지원단위를 총괄

- TF를 중심으로 협상지원단위 구성

③ 홍보 및 활동

- 언론 보도자료와 가능한 피해자 가족 접촉 등을 통해 협상 지원활동의 취지와 내

용을 알림.

-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피해자측 집단의 개별적 협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협 

협상지원단위에서 의견조율 등을 꾀하고 불가피한 경우 각 피해자측 집단에 결합

변호사들은 그 이해에 충실하도록 함.

④ 예산

- 자체 회의, 피해자측 집단과 협의, 정부 등과의 협상에 대하여 회의비 지원

- 필요한 연구조사가 있을 경우, 일정한 연구조사비 지급   

(4) 변협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2차 피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 

등 이 사건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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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재의 성격을 지닌 재난의 경우, 협상을 통한 보상 유무와 무관하게 국가배

상 등 피해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서 변협이 공익

적인 차원에서 그 사건 전체를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

족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

련 소송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건 사안의 복잡

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소송을 지원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협상 지원 내용에 포함.

 

② 구성

     

- TF 위원 중 1인이 책임지고 소송지원단위를 총괄

- TF 또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지원단위 구성

③ 활동

-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언론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드러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진

행함. 

④ 예산

- 변협 차원의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복잡성, 소송 진행과정

에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5) 변협은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범국민진상조사를 제안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

인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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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잘못된 법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을 시작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와 관련 진상조사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와, 이 사건과 관련

하여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던 국회의 진상조사가 얼마나 실효성

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의 흐름이 존재하지만 정부, 국회, 

민간의 진상조사 모두 부분적인 진상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이 모든 흐름을 포

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과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피해자 및 피해

자 가족들의 목소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민관합동, 범국민 진상조사를 제안, 

이에 결합하고 그 결과가 이 사회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

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되어야 하고 국내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분석, 외국의 입

법례, 관행,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이 사건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

제와 관행의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며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의 구성 및 관

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시스

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진상조사 관련 내용에 포함.

②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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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은 TF에 참여한 상임이사 중 1인이 맡음.

- TF 또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구성

-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사무국 구성

- 지방 변호사회, 로펌들에 동참 적극 촉구하고 변협 전체 프로그램에 직접 결합하

거나 이를 상호보완하는 지방 변호사회, 로펌 차원의 참여 권장 (필요한 경우, 긴

급 회의를 소집)     

③ 활동

-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정부, 국회,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협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시작하되 범국민 진상조사단위가 구성되면 그 실무단위로 적극 결합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변협 차원의 진상조사단 활동을 진행함. 

④ 예산

-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진상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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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 한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고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

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

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

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

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

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

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

픔과 불신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

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

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됩니

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

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

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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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

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

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

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

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

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

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덞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

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



참고자료 2-35

Ⅱ. 현장지원 • 137

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

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신뢰 재건에 앞장서주십시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 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

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하여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

러분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

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

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

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

십시오.

2014년 5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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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현장 대응 활동 (안산) (초안)

I. 활동 목표

1. 피해가족 법률상담 등 지원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구조 

작업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인권의 관점에서 피해가족의 

경우 그 누구보다도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도

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직접적인 현장 개입을 통해 필요한 법률상

담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피해가족 조직 안정화, 유지 지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직접적인 관련 피해가족만 천명이 넘은 상황에서 하

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당연히 많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사회적인 경험과 삶의 방식을 가

진 피해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의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조직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

인 자문을 수행하고 하였다.     

3. 피해가족 활동 지원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생

계 지원에 있어서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대응이 미비하였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및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가족들이 슬픔

을 딛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에 피해가족들이 여러 다양

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부, 국회 및 경찰 등을 상대로 

별다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물론, 내용적인 설명 및 자문, 협상 지

원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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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활동 내용

1. 피해가족-변협 관계 & 지원체계 수립 활동

(1) 변협-피해가족 관계 수립 과정 일지 

4/16 세월호 참사 발생

4/17 변협 협회장 현장조사단 파견 결정

4/18 상임이사 중 담당 결정, 현장조사단 결정, 변협 인권위원회 자문, 공익변호사모

임 임시모임 & 자문

4/19-4/21 변협 현장조사단 1차 진도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 팽목항 상황 파악 

4/20 변협 현장조사단,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에 법률지원단 제안

4/21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 법률지원단 제안 거부 의사  

4/21 변협 현장조사단,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장단기 활동 제안 

4/21-4/24 변협 현장조사단, 1-4차 안산 방문, 안산 상황 파악

4/23 변협 세월호 TF 1차 회의

4/25-4/27 변협 현장조사단 2차 진도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 팽목항 상황 파악  

4/27 변협 위철환 협회장,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진도 방문    

4/27 변협 현장조사단,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활동 긴급 제안     

4/30 변협 세월호 참사 관련 입장 발표

4/30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모집 안내

5/03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샵 개최 

5/05 변협 TF, 세월호 가족대책위 면담,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지원 계획 전달 

5/16 변협, 세월호 가족대책위 협약 체결식 

(2) 변협-피해가족 관계 수립 경과

1) 변협 현장조사단 1차 진도 방문

2014. 4. 18. 밤 현장에 파견된 변호사들은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을 오가며 구조활

동 진행 현황, 가족들의 상태, 정부의 대응 태도 및 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구조활동과 관련된 대정부 의견 개진 등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 등이 절실히 필요

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피해가족들의 경우, 언론의 오보, 정부의 초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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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등으로 인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변호사의 접근도 

극도로 꺼리고 있음을 몇몇 가족을 통해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변협 변호사들을 정

부에서 가족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공무원으로 확신하는 가족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4. 4. 20. 변협 현장조사단은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과, 대정부 협상의 경우 진도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에 법률지원단 제안하고 가족대표들 

회의에 안건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했다. 법률지원단의 역할로는 ① 대표단의 단순 

실무, ② 대정부 협의/협상, 언론 대응 자문 및 조언, 협의/합의 내용 법적 검토, ③ 

대표단, 가족분들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4) 그러나 다

음날 피해가족 대표는 내부 회의에서 법률지원단 제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왔고, 

따라서 피해가족을 조기에 직접 지원하고자하는 계획은 일단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 변협 현장조사단 변협 제안 및 2차 진도 방문, 수차례 안산 방문

2014. 4. 21. 서울로 복귀한 변협 현장조사단은 진도에서의 활동의 결과와 재해 발

생 변호사단체 등의 활동과 관련한 미국 사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협에 세월

호 참사 관련 장단기 활동을 제안했다. 제안의 내용으로는 ① 단기적으로는 현장 

법률지원, 중기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 등 공익소송,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폐 

등의 활동을 통한 향후 관련 활동의 체계화, ② 변협 내 재난대응단위를 임시 구성 

및 재난대응단위의 임시 근거 규정 마련, ③ 태안기름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등의 

국내 경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연구조사하여 변협 차원의 재난긴급대응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④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가족)이 참가하는 대통령 직속 혹은 변협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정부 대응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 ⑤ 

정부와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MOU 체결 및 실시 등 재난 발생 시 정부와의 협

력, 민간 차원의 공동협력활동 경험 축적 및 체계화 등을 들 수 있다.5)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구성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안산 방문을 통

해 피해가족 일부와 그 지인들을 만나 면담하고,6) 2차 진도 방문을 진행하여 일부 

4) 참고자료 1 : 대표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2014. 4. 20, 황필규, 

배의철) 

5) 참고자료 2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단기 관련 활동 제안 

(2014. 4. 21, 황필규, 배의철)

6) 참고자료 3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안산지역 현장 상황 순회 보고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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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에게 대한변협의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가

졌다.7)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는 진도의 경우, 변협 중앙에서의 

총괄 1인 파견, 전남회에서의 순회변호사 배치, 안산의 경우 장례식장 상주 혹은 비

공개 현장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긴급한 제안으로 ① 단원고 학

생들을 포함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사과, ② 1 피해자 가족 1 변호

사 제도를 통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즉각 실시 (법률지원단 구

성 및 교육, 체계적 지원 포함), ③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정부, 대보험사, 

대선박회사 협상 지원, ④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2차 피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 등 공익소송 지원, ⑤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범국민진상조사 제

안 및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 진행 (관련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의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등 포함) 등을 제

시하였다.8)  

3) 피해가족들과의 정식 만남 및 법률지원 제안

2014. 5. 5. 안산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들과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협의 그동안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대한변협의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4. 30. 대한변협의 대국민 성명과 관련 공

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도 설명하였다. 제시된 주요 지원 가능사항으로는 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현장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법

률상담, 설명회 및 법적 대응, ③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④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⑥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상자 지정, 국가

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절차 및 소송 지원, ⑦ 철저한 진상조사의 계획, 

조직구성, 권한 부여, 진행, 결과 발표 및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 및 대응과

정상 문제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근거한 조치 등 자문 및 참여, ⑧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등을 들 수 있다.9) 

7) 참고자료 4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도 2차 파견 현장 상황 보고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8) 참고자료 5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긴급 제안 (안) (2014. 4. 27, 대

한변호사협회 세월호 TF) 

9) 참고자료 6 :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 지원 계획(안) (2014. 5. 5,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피해대책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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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변협과 가족대책위의 협약서 체결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 1인이 안산 가족대책위 사무실에 상근을 개시

하였고, 비록 대한변협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대한변협이냐 민변이냐 등의 다

소 소모적인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한변협과 가족대책위의 공식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2014. 5. 16.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한

변협은 가족대책위의 정식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협

약서 상 공동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10)

“제3조(공동협력) ‘대한변협’, ‘가족 대책위’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협력사항에 합의한다.

1. ‘대한변협’측 협력 사항

   가. 피해자 등을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및 지원 

   나. 피해자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피해자 등 법률지원 

   라.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마. 피해자 등을 위한 대정부 등 협상 지원

   바. 피해자 등을 위한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적인 절차 및 신청·소송 지원

   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사항

   아. 기타 ‘가족대책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협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사항

2. ‘가족 대책위’측 협력 사항

   가. 단원고 학생 피해자 및 그 가족 간의 일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대표성을 

획득, 유지한다. 

   나. 단원고 학생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전체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분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

다.

   다. ‘대한변협’에서 파견한 ‘TF' 혹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한

10) 참고자료 7 :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 협약서(안) 

(2014. 5. 16,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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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피해가족 진상규명 관련 입장 정리 자문 

(1) 대한변협 결합 이전의 상황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결합 이전에도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장하고 있었다. 다만 그 내용은 ‘사고책임이 있는 선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사고 초기 구조작업이 이틀 이상 지연되고 이후 구

조작업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검찰의 수사내

용의 공개’ 정도가 그 주장내용의 전부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상규명과 관련된 

가족대책위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대책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은 

특별검사 도입을 일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제가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철저한 진상규명의 원칙과 내용 자문

2014. 5. 5. 변협 현장지원단은 일부 가족들의 요청으로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

여 특검, 청문회, 특별법에 대한 장단점을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이 시작했다. 5. 6. 다시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

였는데 특별검사 도입 주장 논란으로 가족대책위 대표단 및 집행부에 대한 신임여

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은 특별검사 등 형식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원칙과 내용의 진상규명인지

에 대한 기족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가족대책위 총회와 가족

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조사의 목적, 피해자의 목소리 반영, 조사의 범위 

및 기간, 조사의 대상 및 정보공개의 범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조직, 

조사의 권한, 민간 진상조사 등의 반영,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적절

한 조치, 이행 및 이행감시, 예산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가족대책위 소단위

별 의견수렴을 독려하였다.  

  

원래는 5월말 정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가족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2014. 5. 16.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보를 5. 15. 받게 되어 그 때까지 수렴된 가족들의 의견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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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다음의 원칙을 성명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대한변협과의 협약식에서 이를 밝

히고 대통령 면담 시에도 이를 전달하였다.11)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

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

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

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

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

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

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

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

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

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

11) 참고자료 8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2014. 5. 16, 세월호 사고 희생

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참고자료 2-36

Ⅱ. 현장지원 • 145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

니다.

여덞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

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합니다.” 

3. 피해가족 현장지원활동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가족들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은 광범위하고 무정형한 내

용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

던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등과 관련해 각 팀의 지원활동이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내용적 혹은 기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이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대책위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밀착 자문

에 집중되었다. 자문의 형식은 주로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상

시적인 자문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준비하여 총

회, 임원회의 혹은 반별 모임에서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농성하는 현

장에서 가족들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외적인 협의 혹은 협상의 자

리에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현장지원활동의 주된 내

용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피해가족 조직 운영 및 활동 자문

-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체계 확정 및 집행부 선거, 구성 (선거관리 포함)

-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 및 내규(안) 작성 및 제정  

-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대변인, 분과(진상규명, 심리생계, 장례, 진도, 대외협

력), 반별 활동 

-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회의 등 회의 운영, 정보 공개 

- 국민성금의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

- 세월호 가족대책위 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 

-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단법인화 (정관초안 작성 포함) 

-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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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생계지원 및 심리지원, 트라우마센터

- 분향소 운영, 추모시설(추모비, 추모기억관, 추모공원) 내용 및 부지 

- 실종자가족 지원, 실종자 수색, 세월호 인양 등

(2) 피해가족간 관계 개선, 유지 자문

-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구집행부 의사소통

- 생존학생가족모임에 대한 주요 현안 설명 및 자문 (자살시도 생존학생 사건 관련 

자문 포함)

-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의 관계 개선 및 통합 가능성 모

색 (인천소재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 사무실 10여차례 방문 포함) 

- 일반인생존자(화물피해자)들의 관계 개선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로의 편입 가능성 

모색 (화물피해자들 모임이 있는 제주 3회 방문 포함)  

(3) 피해가족 대외관계 자문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산시민대책회의 등 외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계 설

정 및 협력관계 구축

- 시민기록위원회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외부의 여러 단위들과의 관계 정립

- 국회, 여당, 야당,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대공공기관 협상  및 협의 

- 분향소 주변, 이동 시, 청와대, 국회 및 광화문 체류 시 대경찰 협상 및 협의 

- 대언론 활동, 다큐 제작 관련 협약안 작성 및 체결     

(4) 피해가족 특별법 제정운동 및 집행 자문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 국회 국정조사특위 설치 촉구, 국정조사기간 모니터링 등 자문 및 현장지원 

- 국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

회 개최 및 협상 지원 (수십차례에 걸친 여야 국회의원 면담 포함)

- 국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

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 

- 국회, 광화문, 청와대 앞 가족대책위 농성 자문 및 현장지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상 위원 추천 및 선출 



참고자료 2-36

Ⅱ. 현장지원 • 147

III. 활동 평가 및 전망

1. 변협 차원의 체계적 지원 미비 & 개선점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특별위원

회 내에서 현장지원활동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특위 활동과 

현장지원활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와 의견 수렴 혹은 제시의 시스템 구축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특위 차

원에서도 현장지원이 현장에 있는 개별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특별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으로 10월

부터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지원을 중단 혹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관된 활동 및 활동지원의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 향후 세월호 

참사 관련된 활동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난 대응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마련, 그리고 이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변협 차원의 다른 활동과의 연계성 설정 미비 & 개선점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등 변협 특위 내의 다른 팀들과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

이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가족대책위 뿐만 아니라 국민대책회의 등 다른 

단위들과도 협력체게를 구축하고자 했고, 변협 진상규명팀과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

과가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

판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실무지원만을 수행하였고,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변협 특위 내의 여러 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현장지원단

위와 어떻게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족 현장대응 활동 배치 부족 & 개선점

현장대응 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

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하루 24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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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리 이루어지고 예측 가

능한 큰 틀 내에서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현장대응 활동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필요가 있다. 즉 피해가족들의 조직 

체계 정비 단계,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 정비 단계, 정리된 조직과 법제에 근거하

여 활동하는 단계 등에서 현장활동은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이를 미리 예측하

고 준비하여 현장대응의 인적 구성이나 활동의 형태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Ⅲ. 입법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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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

(현행 법제 기준)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법 제정

목적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

사대상이 됐을 때처럼 

수사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

보를 목적으로 함

- 새로운 사실의 발견

이나 확인, 증거제시, 

정보제공

- 정부행위나 입법조치

가 필요한 활동을 의

회,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함

-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보상

의 근거 마련

- 동종 사고의 재발방

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절차

1) '특별검사법'이 통과

된 후, 특별검사가 임

명됨.

 

2) 특검임명절차

: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

을 대통령에 요청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추천 의뢰 ➔ 대한변호

사협회 등은 7일 이내

에 각 사건 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

함 ➔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

에 각 사건 당 1명씩 

임명

3) 특검 임명이 끝난 

후, 사전준비 기간(20

일) 수사에 필요한 사

무실 확보, 특별 검사

보, 특별 수사관 등을 

임명

1) 계획단계

: 중요안건인지 여부 

판단, 재적위원 1/3의 

요구로 청문회 개최 결

정, 증인‧감정인‧참고인 

선정

2) 예비단계

: 청문회 공고(개회 5일 

전), 증인 등의 출석요

구

3) 청문회단계

: 재적위원 1/4의 참여

- 일반 법안 발의 절차

와 동일

- 국회의원 또는 정부

의 발의 ➔ 국회상임위 

심의 및 의결 ➔ 국회 

법사위 심의 및 의결 

➔ 본회의 상정 및 의

결 ➔ 대통령 공포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대책Ⅱ(제도적 고찰)

- 특별검사제도, 국정조사청문회, 특별법제정의 비교

*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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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기간 만료일부

터 수사시작

장점

-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

소유지를 위한 모든 권

한을 허락하여 효율적

인 수사가 가능

- 검찰총장과 경찰청 

장등에게 수사협조 요

청, 관련 기관에 수사

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입법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사실관계 파악

에 용이

-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독자적 인사권 및 예

산편성권, 증거수집 및 

조사권 등의 부여를 통

한 기관 운영, 기능수

행의 독립성 확보

-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이 나누어 지명하는 방

식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의 중립성, 민주적 정

당성 확보 가능

-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보다 효

율적이고 심도있는 진

상규명이 가능

- 법률의 규범력으로 

인한 철저한 진상규명

이 가능

단점

- 개별사건마다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발동이 어려

움

- 짧은 수사기간(통상 

60일 이내), 주요 수사 

인력의 검찰로부터의 

파견 등으로 인하여 공

정하고 충분한 수사가 

어려움

 - 수사비용이 10억~20

억 정도로 드는데 비하

여 효과는 미미함

- 증인의 선서거부시 

제재수단 없음

- 의원들의 정파적 속

성으로 인해 정쟁대립

으로 치우칠 우려

- 수사와 공소가 동시

에 진행되는 현안의 경

우, 특별법을 통한 진

상규명과 중복될 여지 

있음

- 다른 제도에 비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있음

- 정부입법의 경우 발

의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고, 의원입법의 

경우 절차 및 기간이 

정부입법에 비해 간이

하나 회기 운영의 탄력

성이 요구됨

- 특별법 규율 범위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규율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

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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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검사제[特別檢事制, independent counsel] 

가. 정의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

람에게 수사 및 기소 등 검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에 착수케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

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

입됐다.

나. 목적 및 연혁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

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처럼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

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즉, 검찰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

하여 검찰이 아닌 변호사에게 검찰 역할을 맡기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1년 11월 이용호 게이트, 2003년 

3월 대북 송금 의혹,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7월 러시아 

유전 의혹, 2007년 12월 삼성 비자금 의혹, 2007년 12월 이명박ㆍBBK 주가 조작 의

혹, 2010년 7월 스폰서 검사 의혹 등에 특검이 꾸려진 바 있다.

다. 절차 

1) 종래의 절차

종래의 특검법안은 특별검사를 설치할 때마다 각 개별 수사범위를 한정해서 국회입

법이 이루어져 왔는 바, 통합된 특검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박이인 법을 발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래의 설명은 통상의 경우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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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심의(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5일 이내에 공포된다.

②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

가 시작된다.

- 먼저 국회의장이 특검법안 공포 이틀 안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를 거

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사흘 안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 자격은 10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로 제한된다.

- 대법원장은 7일 이내에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검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

령은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사무실 확보, 특별검사보 6인 및 특

별수사관 60명 이내 임명,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

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다. 한 번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06. 19.] [법률 제12423호, 2014. 03. 18. 제정]

가) 제정 목적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

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

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

로까지 이어져 왔는바,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

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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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특검은 수사대상과 수사범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국회의원 출석 의원 2분의 

1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된다1). 특검후보자는 법

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

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의 1명을 임명2)하는 식이다.

다) 문제점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조건을 

담으면서, 사실상 여당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사건마다 특검법을 발의해 시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악용할 여지

가 있다.

라. 장단점

 

1) 장점

- 특별검사는 특히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

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특검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1)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

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

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

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

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3-1

15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사대상자는 특검이 직무범위를 일탈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 및 처분 등

을 집행 정지시킬 수 있다.

2) 단점 및 한계

특별검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한계와 정치권에 의해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 내지는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권

력형 비리에 대한 반부패기구로서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3)

- 발동의 제한 : 개별사건마다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발동이 어

렵고 사건이 극소수로 제한된다. 

- 비상설의 한계 : 짧은 수사기간, 주요 수사 인력의 검찰로부터의 파견, 일상적인 

비리 제보 및 정보수집 기능의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

- 특검법이 발효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

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

수해야 하는데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특검제도 

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

다.4)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특검제도 하에서는 수사대상자나 검

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

이고, 특별검사 1명이 20여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

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도덕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5)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추천기관(예를 들면 대한

3) 김선수(변호사),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내용 중 

발췌

4)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기간이 규정된 이용호게이트 특검이나 정치

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

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5)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재직시절 향응접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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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기 의혹 결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1999년

조폐공사의 파업에 검찰 

개입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옷로비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재벌총수 

부인 등 옷로비

로비 실체 인정

이용호 

게이트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의 정관계로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 구속, 핵심배후로 지목된 

변호사협회)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추천절차를 충분

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기회 

부여나 추천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내부의 협력관계(팀워크)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정된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

- 특검법 무용론 : 위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많은 예

산을 투자해서 이루어진 특별검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용

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의혹’ 특검팀은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은 반

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유전개발 의혹’ 특검팀은 다양한 의혹에 대

해 근거없다는 결론을 주로 내려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미국의 경우 특검법은 1978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의회에서 제정된 후, 의회는 2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특검을 구성했다. 하지만 

4건만 성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빌 클린턴 전 대

통령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켄 스타란 특별검사조차 특검법 폐지를 주장했고 결

국 미국은 1999년 특검법을 폐지했다.

의혹이 드러나 중도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대상임에

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

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

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

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

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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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은 못 밝혀

대북송금 2003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

사 위해 북한에 비밀 송금

박지원 전 장관 구속, 5억달러 

불법송금 사실 밝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2003년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

서관 등의 금품수수

각종 의혹 못밝혀

유전

게이트
2005년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정치적 외압

제기된 의혹 대부분 근거없음, 

무혐의 결론

삼성

비자금
2008년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찾아내 

조세 포탈혐의 밝혔지만, 삼성 

핵심간부 불구속 기소함

BBK 2008년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불거진 BBK 주가조작사

건, 도곡동 땅 및 다스 차

명 보유, 상암 DMC 특혜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 

내림.

스폰서

검사
2010년

부산‧경남 지역 검사의 건

설업자  정 모씨로부터 

받은 불법 접대

구체적 접대정황과 검찰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사 수십 명의 

길명이 담긴 리스트 확보하고

도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구속, 

고위 인사들 무혐의 처분 

디도스 2012년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

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박

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 테러

사건의 핵심인 청와대 등 윗

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밝히지 않음. 

수사기밀 누설한 5명 불구속 

기소

내곡동

사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

동 사저부지를실제보다 

싼 값에 매입하고 대신 

청와대가 추가비용 부담

경호처장 등 3명 특가법상 배

임,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불

구속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은 무혐의 처리

2. 국정조사 청문회 

가. 근거

- 국회법 제65조 제1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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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7) 

나. 목적

-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확인, 증거제시, 정보제공

- 정부행위나 입법조치가 필요한 활동을 의회,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함 

다. 절차8) 

(1) 참여자 

1) 운영주체 ;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도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나, 청문회 제도 도입된 제13대 

국회 이후 모든 국정조사는 한시적 성격의 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었음. 

6)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

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③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8)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

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③ 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0.2.16.>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11.5.19.>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⑦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⑧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

는 제69조로 이동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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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 감정인, 참고인 

(2) 절차

1) 계획단계

  - 중요안건인지 여부 판단

  - 재적위원 1/3의 요구로 청문회 개최 결정

  - 증인, 감정인, 참고인 선정

2) 예비단계

  - 청문회 공고; 개회 5일 전

  - 증인 등의 출석요구; 국회법 제121조 제3항에 준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 필요

3) 청문회단계 

  - 재적위원 1/4의 참여 

(3) 공개의 원칙 

라. 장단점

(1) 장점

1) 입법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사실관계 파악에 용이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단점

1) 증인의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4조 참조9)

9)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

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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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사례; 일부 

증인들이 대상 사안 중 일부가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함.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증언을 듣는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 미국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언 및 증언에서 도출된 정보를 형사소추에 이

용하지 않겠다는 면책권을 부여   

2) 의원들의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정쟁대립으로 치우칠 우려

- 특히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할 경

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의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에서는 교섭단체

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 국정조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쟁대립의 장이 될 수 있음

3. 특별법 제정 

가. 목적

-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보상의 근거    

-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나. 절차 

- 일반 법안 발의 절차와 동일

-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발의-국회상임위 심의 및 의결-국회 법사위 심의 및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대통령 공포 

다. 장단점 

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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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1) 독자적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증거수집 및 조사권 등의 부여를 통해 기관운영, 

기능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  

2)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 중립성 및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가능; 진실ㆍ화해

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조 참조1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11)  

3)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있어 능률의 향상 및 보다 심도 

있는 규명 가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12),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률 제5조13) 참조  

4) 법률의 규범력으로 인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 

(2) 단점

1) 기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들의 경우, 주로 공소시효/소멸시효의 만료를 이

유로 현실적인 법적 제재 및 배상/보상, 명예회복이 어려운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

별법들의 경우에 성과가 컸음; 수사와 공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안의 경우, 특별법

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 

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제16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

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

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1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8년 이상 전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성직자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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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진상규명과 중복될 가능성    

2)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려 증거수집이 어려워질 가능성

- 정부입법의 경우 발의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리고, 의원입법의 경우 절차 및 기

간이 정부입법에 비해 간이하나 회기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됨14)

3) 특별법 규율 범위의 문제 

- 세월호 참사에 한정된 특별법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규율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 문제될 수 있음 

1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의원입법임에도 

제안부터 공포까지 2년 이상 걸린 반면,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제

안 당일에 본회의 심의 및 정부 이송을 거쳐 이틀 후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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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천만인 서명 용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청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

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

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

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

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

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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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

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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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번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와스타디움 2F“유가족대책위 사무실”

☎ 031)48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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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박종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제

도, 국가 시스템 등을 개혁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

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

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등에 이르

게 된 사건을 말한다. 

2.‘피해자등’이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으로서 제3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가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형

제·자매로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구성

제3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 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15) 직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

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3. 피해자등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정한 피해자등을 위한 보상, 배상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5) 혹은, 국무총리



참고자료 3-3

168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6. 그 밖에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전문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16)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의 2(조사위원17)의 구성) ① 위원회의 진상 조사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16) 혹은, 임명

17) 혹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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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내로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

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구조 전문가, 선박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의사, 

상담전문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률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0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그의 가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청의 방식)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

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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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

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3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조

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

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에게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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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조사위원,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

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제112조에 해당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

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

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

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

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이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

가 행한다.

제16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

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회와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 것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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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 제

2항·제3항,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

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

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규

칙으로 정한다.

⑤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청문회는 K-TV 국정방송과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한다.  

제18조(진상규명 기간)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진상규명 결정)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에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를 의결로써 채택한다.

제20조(진상규명불능 결정)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

는 경우 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13조에 따

른 조사개시 결정,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 제10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14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3-3

Ⅲ. 입법지원활동 • 173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발·수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진상규명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경과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

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➀ 국회는 의결로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

다. 다만, 1차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의하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할 수 있다.    

➁ 국회는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예산조정,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

구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한

다. 

➂ 관계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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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행에 대한 감시)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등이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대책

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위 제1항의 목적을 위해 1년에 2

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 및 국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➃ 위 제3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국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로 종료된다. 

제4장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조치

제27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피해자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상금) ① 피해자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때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

는 모의 양육 기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가 배상을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

다.

 

제29조(의료지원금) 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후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장애로 인

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보

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0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

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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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등이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제2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3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

로 한다.

제3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등은 제33조

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제28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

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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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7조(조세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제38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

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40조(세월호 참사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피해자등 및 학생,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의료 및 상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기부금품은 이 법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2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재

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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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안전교육시설이 포함된 추모관 건립

2.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추모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불이익 금지 등) 피해자등은 위원회의 피해자등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4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조사위원 또는 조사

위원이었던 사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 칙

제45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참고인

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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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

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

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주요내용>

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

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

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

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3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

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특히, 청문회의 경

우, 국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KTV국민방송 및 공중파 방송을 통해 중

계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22조). 

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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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참사의 원인, 경과,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함.(안 제23조). 

아. 국회는 의결로써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의 이행과 관련하

여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관계 기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에 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차.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활동이 끝난 후에도 임시위

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불이행시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불이행 

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안 제 제26조).

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

지원금, 의료 및 상담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40

조).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피

해자인 경우, 장기간 양육을 하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

겨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함(안 제42조).



참고자료 3-4

180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신현호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제도, 국

가 시스템 등을 개혁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

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등에 이르게 된 사건

을 말한다. 

2.‘피해자등’이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으로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가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형제·자

매로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

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위원회나 개인이 행하는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재발방지계획의 이행 및 결과보고, 평가서를 매년 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2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구성

제3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 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18) 직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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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3. 피해자등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정한 피해자등을 위한 보상, 배상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전문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19)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

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

18) 혹은, 국무총리

19) 혹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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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조사위원20)의 구성) ① 위원회의 진상 조사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로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

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구조 전문가, 선박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의사, 상담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률가 중

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0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그의 가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청의 방식)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

20) 혹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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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3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조사개

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시

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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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에게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

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등에 대하여 실

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조사위원,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제112조에 해당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

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

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이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

다.

제16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

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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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회와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 제2항·

제3항,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

회’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규칙으

로 정한다.

⑤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⑥ 청문회는 K-TV 국정방송과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한다.  

제18조(진상규명 기간)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

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

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진상규명 결정)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에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를 의결로써 채택한다.

제20조(진상규명불능 결정)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13조에 따른 조

사개시 결정,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등을 한 



참고자료 3-4

18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 제10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

14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발·수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진상규명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경과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 국회는 의결로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

만, 1차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의하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할 수 

있다.    

■ 국회는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국가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예산조정,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한다. 

■ 관계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

를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

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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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이행에 대한 감시)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등이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위 제1항의 목적을 위해 1년에 2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 및 국회에 처리결과를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 제3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

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국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로 종료된다. 

제4장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조치

제27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피해자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들

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상금) ① 피해자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때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양

육 기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가 배상을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29조(의료지원금) 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후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장애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0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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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등이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제29조에 따른 의

료지원금, 제3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등은 제33조에 따

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

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

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7조(조세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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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세월호 참사

와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

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40조(세월호 참사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피해자등 및 학생,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의료 및 상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기부금품은 이 법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재발방

지를 위한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시설이 포함된 추모관 건립

2.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추모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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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불이익 금지 등) 피해자등은 위원회의 피해자등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여 어

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4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

이었던 사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그밖에 위원

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와 그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 감정인, 그밖에 위원회의 위촉에 의

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관계자 등은 공

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45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참고인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

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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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의 임

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

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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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8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김택수)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5.   .

제  출  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안이유 

════

○ 세월호참사는 사고로 인한 직접 희생자, 실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깊은 슬

픔과 충격, 분노에 빠뜨려 앞으로도 사회 전체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칠 한국전

쟁 이래 최대 재난

○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호의 모순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와 사회의 존재이유 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 사변

○ 세월호참사의 근본원인, 직, 간접적 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여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민·형사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지원 및 재발방지

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대개조에 준하는 대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근본원인, 직, 

간접적 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지원, 기

념사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조부터 제3조까지)

○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고로 인한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피

해자단체 포함) 등의 희생과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와, 사



참고자료 3-5

Ⅲ. 입법지원활동 • 193

고 발생원인, 구조 및 사고수습 과정,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대책, 법제개선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상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의 상임위원과 8인의 비상임위원을 

두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회가 피해자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보하되, 8인의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가 피해

자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함(안 제11조)

○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

시결정을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1조)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

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

○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특별검사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7조)

○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희생자, 생존자, 유족을 포함하여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4조)

○ 위원회는 사고 원인 진상규명, 구조활동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법

제개선 등에 관한 의결에 앞서 반드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청

문절차), 의결이유를 명시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9조)

○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수사 또는 특검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 또는 

특검이 불기소결정하는 경우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안 제41조)

○ 피해자단체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생활지원, 장학금지원 등을 위

하여 국민성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세월호 희생자 지원 및 재난피해 예방 등을 

위해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을 조성할 수 있고, 국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44조)

○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

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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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

를 되새겨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며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신속・원활한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 조사기피, 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

무원의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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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등 지원 및 국가적 재난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이란 2014년 4월 16일 오전 인천에서 제주도로 운항 중인 

(주)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생존자 등 피해를 입

은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세월호참사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

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

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세월호참사에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청 등과의 유착비리 등 직, 간접 및 

근본 원인 규명

2. 해경,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총리실, 청와대, 범정부대책본부, 기타 관

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 과정

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유족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언론포함)의 재난지원(보도) 

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일체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 및 개선과제 규명

4.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된 법·제도, 정책, 관행, 문화 등의 진상 및 개선과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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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이하 ″세월호참사˝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

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중립성과 독립성)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사고 발생원인, 구조 및 사고수습 과정,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법제개선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임명자격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공인된 

종교시설 및 단체의 성직자

5. 기타 피해자 인권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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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

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

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0조(상임위원) ① 상임위원은 1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국

회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공인

된 종교시설 및 단체의 성직자

5. 기타 피해자 인권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기간

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상임위원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비상임위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의

견을 들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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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된 종교시설 및 단체에서 10년 이상 성직자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

6.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기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성, 객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1항 제4호, 제1항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조사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조사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사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조사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조사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조사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사당사자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1.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위원이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관 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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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또는 전문위원 임기직으로 조사관 및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 감사원 등에 조사위원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

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이 법에 정한 외에 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징계처분 또는 위원회

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권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세월호참사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

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예외 등) ① 위원회가 의결로서 직무상 비밀로 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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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외하고 진상규명 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위원회가 직무상 비밀로 정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위원회의 조사관 및 조사위원

3. 자문위원회의 위원

4. 위원회 직원

5. 감정인

6.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

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9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의 진상규명 사항에 대한 조사

2. 위원회의 직권 및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 등의 신청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

3.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5.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수사의뢰결정에 관한 사항

6. 세월호참사 피해자, 유족, 피해자단체 등에 대한 보상과 피해지원, 기념사업에 관

한 사항

7.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 제도개선 권고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앞서 제44조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

고 의결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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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

원회의 의결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

호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 및  증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의 방식) ① 위원회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4. 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24조(신청의 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1. 신청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가 조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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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당사자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당사자와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료 등의 제출과 열람 요구

5.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6.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사실

에 관한 확인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 5 및 제15조의 

2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제출 요구

7.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4조의 2의 규정의 절차에 땋라 금융기관에 제출 요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의 원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청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대상자의 진술

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 규정을 준용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

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야 한다.

⑧ 위원회가 제1항 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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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열람을 요구받은 기

관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장은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당사자와 참고인 등은 거짓 진술을 하

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거짓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제4항 및 제6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

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

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

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처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

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직

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

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특별검사에게 압

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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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

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

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

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

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제30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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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는 경우

2.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2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소명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특별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과 특별검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

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결정 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개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제33조의 진상규명결정, 제34조의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당사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피

해자단체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

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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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6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

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조사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6월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세월호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

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대통령과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이행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보고서의 발간)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6월 이내

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 등의 책임면제)제18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

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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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

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결정문의 이유에

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한 후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

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

는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 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신청인으

로 본다.

제43조(형의 감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피해자지원 등 조치

제44조(피해자단체) ①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희생자, 생존자, 유족 등을 포함하여 피

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단체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생활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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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민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④ 피해자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지원 및 재난피해 예방 등을 위해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을 조성하거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 또는 재단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5조(피해자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국가는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

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보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③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

난지역 선포로 인한 긴급지원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불이

익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제47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 등 의료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8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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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46조에 따른 보상

금, 제47조에 따른 의료지원, 제4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

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

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념사업등) ① 국가는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

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세월호기금 또는 그 기금

의 출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2.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에의 출연

4. 국가기념일 제정

5.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의 결의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

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재해 예방 

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의사상자, 상훈법 개정에 따른 훈포장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 및 국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통령 및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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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제5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

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

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56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 인, 증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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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

는 협박한 자

3.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5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공무를 수탁받거나 대행,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공무를 수탁받거나 대행,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공무원(공무를 수탁받거나 대행,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

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7. 폭행, 협박, 위협, 회유, 업무상 불이익 행사 및 그 암시 등의 방법으로 동조 제1

호, 제2호, 제3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 방조 또는 강요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제6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

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 제1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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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제61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자에 대한 특례)이 법 제2조 제2호, 제3호의 실종된 사람은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이 법에 의한 조사대상자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

구, 출석요구,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협력을 요구

받은 모든 공무원은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안업무규정」등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디지털저작물에 관한 특례)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가 남긴 디지털저작물에 대

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정보

통신망사업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48조,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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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소고(김희수)

1. 특별법 제정의 목적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과 관련

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첫째, 4․16 참사와 관련한 진실규명 및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

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보장되어

야 한다.

셋째, 동일․유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조치가 가능해

야한다.

넷째,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하여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

금(이하 "배상금 등"이라 한다.)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4․16 참사를 기억하고, 재난의 위험성을 각성할 수 있도록 기억박물관을 설

립․운영하는 등의 문화적 구축 작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향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법 제정의 기본 원칙  

가. 독립성 보장 원칙

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되

어야 하며,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의 독립성도 보

장되어야 한다.(제3조 제3항,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3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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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분한 조사권한 등의 부여 원칙 

과거에 설치 운영된 진실․화해위원회 등을 비롯한 제반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어려

움을 겪어왔다. 그 어려움의 공통 원인은 ① 조사권한의 미약성, ② 조사 기간의 촉

박성, ③ 조사대상의 한정, ④ 조사인원의 불충분성 이었다. 

특별법은 과거 각종 위원회가 겪은 위와 같은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

고, 조직되어야 한다.(제15조, 제19조, 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등)    

과거처럼 기본적인 입법 원칙이 훼손되는 ‘누더기 입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혐의

가 인정되는 경우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검사의 권한을 부여

함으로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 권한의 미약성 등으로 인하

여 진실규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기억과의 투쟁 

위원회는 단순한 사실조사뿐 아니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가칭 4․16 기억비 및 기

억관을 건립하고, 4․16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해야한다.(제5조 제4항, 제47조 등) 

이러한 후속작업을 통해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들의 고통

을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동일․유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구체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16 참사는 기억과의 부단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고, 잊

어서는 안되는 기억과의 투쟁을 문화적․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4․16 기억비, 기억 박물관, 4․16 재단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3.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주요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특별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

괄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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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는 4․16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 사항을 법안 제3조 제2항에서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제5조 제3,4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안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2. 동일․유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3.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4.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6. 4․16 참사 관련 상이․질병․후유장애자의 장해등급 판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배상금 

등"이라 한다.)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법안 제5조 제3항의 위원회 업무로 구체적으로 예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2.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총리실, 청와대, 범정부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

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

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법안 제5조 제3항의 위원회 업무로 구체적으로 예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

추진하는 일

3.‘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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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

한 일 

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법안 제4조 

제1항),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제4

조 제2항)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

촉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4조 제3,4항)

이러한 원칙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고, 정부가 4․16 참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

미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개의 소위

원회는 법안 제3조 제2항 제1,2,3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

며, 1개의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4,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각 담

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5조)

2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소위원회는 담당 업무의 성격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전체위

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업무를 구체화하여 독자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규정하고(법안 제6조),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

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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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19조 1항)  위원회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

여 연장 가능 하도록 하였다.(법안 제19조 제3항) 

이는 실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 기간이 잠

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실질적 활동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것이며, 위원

회의 연속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 종료기간까지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한 

것이다.

라. 위원회 권한 

1) 위원장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법안 제7조 제1항), 위원장

에게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법안 제7조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법안 제7조 제4항) 

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활동이 방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특별법의 목

적 달성을 위해서는 입법안 건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둔 규정이

다. 

2) 사무처 설치 권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

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14조) 

과거 각종 위원회에서 사무처장과 위원회 위원 사이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마찰

과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사무처는 직원의 정원을 120명으로 정하고,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

다.) 정원은 100명으로 정하고, 20명을 행정 요원으로 두는 구조를 택하였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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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거 각종 위원회의 업무 및 경험 등을 고려한 인원 배정이며, 위원회의 조사인원 

불충분성을 극복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

고,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15조 제4항), 그리고 위원회는 검사를 비롯한 각 전

문분야 종사 공무원을 파견받아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법

안 제15조 제3,5항) 민관 합동 조사의 성격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3) 조사 개시 및 종결 권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4․16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제를 직권으로 조사개시하고 종결

할 수 있도록 하고,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조사 

요구 사항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법안 제21조) 

4․16 참사라는 단일적 특성을 감안할 때 신청 개별주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

단하였고, 오히려 신청주의를 취할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업무의 포괄성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피해자별로 사건 내용이 전혀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개

별적 신청을 중심으로 조사개시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는 구조 등을 취하고 있

으나, 이런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불법적인 공권력 개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

정의 방식을 취하였으나, 4․16 참사의 경우는 진실과 의혹을 규명하여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족하기 때문에 진화위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도 없다. 

4) 수사 및 기소권 부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

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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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하였다.(법안 제22조 제1,2항) 조사 사건에 한하여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이며,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독자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고, 법원은 해당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법안 제

22조 제4,5항)

아울러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

찰관리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법안 제23조 제1항),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에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

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23조 제3,4,5항)

숱하게 지적되어온 과거 각종 위원회의 조사권한 미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조사

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임의 수사가 원칙인 것처럼, 위원회 조사도 임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

이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조사방법, 실지조

사, 자료제출 명령권 등의 규정이 필요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검사의 지위와 권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면 위와 같은 조항이 불필요하게 된다. 

5) 동행명령권과 청문회 권한 

위원회는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

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

행명령장을 발부․집행 할 수 있게 하였다.(법안 제24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 정리 기본법 등에도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다.

나아가 위원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

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법안 제25조) 그동안 각종 위원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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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요구되어온 사항이기도 하다.   

6) 배상금 등의 지급 

위원회는 4․16 참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배상금 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고, 위원회는 배상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를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 제33조) 

국가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4․16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배상금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4․16 참사 희생자 및 유족과 4․16 참사 

피해자 중에서 상이․질병을 입은 자 또는 후유증을 앓는 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기본

적으로 지급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따른 일실수입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

도록 하였다.(법안 제34, 35조)

그리고 위원회 출범 전에 정부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

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지급할 배상금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

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안 제35조 제5,6항) 특별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4․16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4․16 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정부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

로 보고,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피해자 및 유족은 4․16 참사 

가해자 및 가해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구상권을 정부에 양도한 것으

로 간주하였다.(법안 제43조) 정부의 가해자 및 가해회사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양도된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이 법에 의하여 4․16 참

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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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특칙을 두고, 정부가 이 법에 따른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 등을 

지불하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이 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요건에 해당

하는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하였

다.(법안 제45조 제2,3항) 

7) 재단 설립

4․16 참사에 대한 문화적 충격은 기억과 싸움이 될 것이다. 향후 재난에 대한 예방

과 대책 그리고 기억 작업은 이 법의 중요한 목적이고, 원칙이다. 이에 따라 4․16 

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활동 

종료 직후 4․16 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

원하여야 하며, 4․16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법안 제47

조 제1,2,3항) 

4․16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법안 제47조 제5항) 

1.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국내 재난 발생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3.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5. 이 법 제35조 제1항 규정의 의료지원금 업무

6. 이 법 제28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마. 기타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법안 제8

조), 위원의 결격사유(법안 제9조), 위원의 겸직금지(법안 제10조), 위원의 제척·기

피·회피(법안 제11조), 위원 보호규정(법안 제31조)을 두고, 직원도 신분을 보장하도

록 하고(법안 제17조), 독자적인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법안 제18조)  

위원회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권고 이행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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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두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법안 제28조, 

제47조 제5항, 제6호) 

위원회 업무 보호를 위해 자격사칭을 금지하고(법안 제48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

하며(법안 제49조), 4․16 참사를 빙자한 영리목적 활동을 금지하고(법안 제51조), 대

신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추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 제50조) 

바. 형사처벌 조항 

형벌의 최후 수단성, 보충성 원칙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두려고 노력하였다. 

동행명령 불응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처벌 등의 위헌성 논란을 감안하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처럼 과태료 규정으로 두었다.

  

  

2013.  6.   . 

보고자 : 김희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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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16 특별법 공청회” 계획(안)

▢ 개    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 16.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

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자문 등 법률지원,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을 제시하여 세월호 유가족 및 피해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기 진행하였으며, 

오는 7. 2. 국회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가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 7. 2.(수) 14: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대상 : 전국 회원, 관련 시민단체,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

▢ 일 정 (안 )

시 간 일 정

14:00~14:15

(15분)
개    회

※ 전체 사회 –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 개회사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4:15~14:40

(25분)
주제발표

※ 좌장 : 장완익 변호사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방안 >

 ■ 발표자 : 김희수 변호사 (25)

14:40~15:20

(40분)
지정토론

 ■ 여당 추천 국회의원 1인 – 미정 (10)

 ■ 야당 추천 국회의원 1인 – 전해철 의원 (10)

 ■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추천 1인 – 미정 (10)

 ■ 민변 추천 1인 – 미정 (10)

15:20~16:00

(40분)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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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7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

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

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

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

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

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

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



참고자료 3-8

Ⅲ. 입법지원활동 • 225

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

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

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

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

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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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

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

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 6, 7호의 업무와 이에 필

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

추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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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

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

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

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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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

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

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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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

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

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

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

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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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

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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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 권한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

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

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

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

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

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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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

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

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

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

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 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

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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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

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

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

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

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7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

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

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

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

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

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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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

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

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

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

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

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

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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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

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

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

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

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

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

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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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

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

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

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

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

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

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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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재단 설립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

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

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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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

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

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 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

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

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

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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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

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

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

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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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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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길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
았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국정조사 진행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국조위원이 
100여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요구를 한 후에야 당일 새벽 1시경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 205건 중에서 단지 7건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나마 7건 모두 인터넷 등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는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피감기관인 해경청
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특위 위원 사퇴문제로 새누리당이 기
관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
적인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겠다던 각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슬프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2.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사이 국민의 뜻을 보았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
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한 달 만에 백만이 훌쩍 넘는 성의가 모였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 서명은 삼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팽목항과 진도, 안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가족들을 뒷받침해 준 것도 이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명대에 서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뜻은 가족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성에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규
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3. 4.16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7월중에 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
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 1 -

[기자회견문]

4․��� ����������������������������
��������������������주십시오

1.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길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
았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국정조사 진행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국조위원이 
100여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요구를 한 후에야 당일 새벽 1시경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 205건 중에서 단지 7건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나마 7건 모두 인터넷 등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는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피감기관인 해경청
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특위 위원 사퇴문제로 새누리당이 기
관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
적인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겠다던 각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슬프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2.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사이 국민의 뜻을 보았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
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한 달 만에 백만이 훌쩍 넘는 성의가 모였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 서명은 삼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팽목항과 진도, 안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가족들을 뒷받침해 준 것도 이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명대에 서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뜻은 가족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성에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규
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3. 4.16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7월중에 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
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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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역 없
는 조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
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
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법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제출하는 4.16 특별법은 이러한 원칙하에 구성되었고, 이것
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만
은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의 출발은 4.16특별법의 제정입니다. 

4.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 여야 대표를 면담하고, 4.16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종교 지도자, 사회 각계 원로 등과 만나 4.16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 천만 서명의 1차 전달로 3백만 특별법 국민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국민의 뜻을 전할 것

입니다. 

- 가족들과 416명의 특별법 청원단이 함께 하는 대규모 4.16특별법 청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 여야와 함께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은 7월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MBC는 오늘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MBC 기관보고’에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언
론은 사건 초기부터 희생자들과 가족을 모욕하고 기만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오보가 신속한 
구조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불출석 통보를 버젓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세월호 참사의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만나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
족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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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협회장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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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9 이명숙 부협회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이명숙 변호사입니다.

저희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지원 활동 중 하나

가 가족분들과 국민분들의 염원 즉, 온 사회를 충격에 몰아 넣은 세월호 참사의 진

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그를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특별법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안 대한변협이 여러 단체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의견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수

정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 드디어 

공식적으로 입법청원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야의 특별법안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간략하

게 준비한 판넬을 이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넬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이 특별법은 다른 법과 달리 피해자추천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에 따

라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성실하고 신속하게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

니다.

다음으로 판넬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

입니다. 충분한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특

별법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3에서 보듯이,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이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상

관없더라도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에 대한 점검과 대안마련이 가능하도록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안전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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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또 판넬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참사재발방지대

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넬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특검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에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입법청원할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기존의 법

률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의된 다른 법률안이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뛰어넘는 수단

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보다 강력

한 동력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꼭 헤아려주시어 특별법

의 입법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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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률안 비교 컬러 도표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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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내용 관련 우선 순위(중요도) 분석1)

1.  특별법 제정 과정상의 목표

- 1차 목표 : 피해자단체(안) + 각 정당(안) 중 피해자 지원 부분 

혹은 피해자단체(안) 원안 그대로 통과

- 2차 목표 : 피해자단체(안) 중 특위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양보(삭제)하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안)의 감사원 감사 + 특검 

요구 조항으로 보완

- 3차 목표 : 상당 부분을 삭제 당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을 선택/결정하여 

지킨다.

2.  방법상의 전술

- 주요 쟁점을 뽑아내고 그 쟁점 중심으로 논의·정리·결정한 후에 나머지 사항을 

결정할 것인가? 주요 쟁점을 남겨두고 나머지 쉬운 내용을 먼저 통과시킨 후에 

쟁점별 논쟁을 통해 정리할 것인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주요 쟁점을 먼저 뽑아내어 1차 논쟁을 벌인다. -> 

② 정리되지 않는 쟁점은 일단 놓아두고(내부적으로 논의) 나머지 쉬운 내용을 먼

저 통과시킨다. -> ③ 마무리 단계에서 남은 쟁점 정리를 통해 큰 틀의 합의를 

한다.”가 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총론)

특별법(안)의 내용 중 ① 진실규명 - 재발 방지 및 대응책 마련 - 권고의 이행

(4·16 참사 특위) > ② 지속적인 기억/안전사업의 시행(4·16 안전재단) > ③ 피해

자 지원(보/배상)의 순서로 중요합니다.

1) 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비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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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권고의 이행> 조항 중에는, ① ‘권고의 이행 강제’ 부분이 가장 중요

하고, ② 특위의 구성(추천자가 누구인가, 누가 위원이 될 것인가) 및 업무 내용 및 

원칙(독립성 확보, 위원장의 권한, 3개의 소위원회 역할 분담, 사무처장 및 120명 사

무처 직원 확보 등 포함), ③ 특위의 권한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피해자단체(안)이 다른 정당안과 구별되는 특징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상임위

원에게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4·16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는 ‘권고의 이행 강

제 및 모터터링’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진실규명 vs 대안 마련 vs 이행 강제 중에 선택하라면 저로서는 이행 

강제 > 대안 마련 > 진실규명 순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 강제’되는 

내용은 ‘대안 마련’에서, 적정한 ‘대안의 마련’은 ‘진실규명’에서 오는 것이

므로, 세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지만, 만일 선택해야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행 강제’에 중점을 둘 경우, 중요한 것은 ‘대안 마련’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특위 위원이 어느 정도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진실규명 및 대안마련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제가 오히려 ‘진실규명’ 문제를 후순위로 미룬 것은, 이미 합동수사, 국

정조사, 언론 및 민간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진실이 밝혀지고 있거나 밝

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위 위원이 검사의 지위를, 특위 조사관이 특사경의 지위와 

권한을 갖지 못하면, 특위 차원의 진실규명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전술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통되는 혹은 좀 더 쉬운 부분은 우선 통과시키되, 마지막 순

간에는 위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위 2차 목표 참조). 

그래서, 저는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충분히 강조하여 그쪽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은 피해자단체(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을 적정하

게 선택하면 될 것인데, 특히, 기억사업 + 안전사업 + 모니터링의 핵심 영역은 반드

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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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부분은, 한부모 등 특칙 > 국가배상책임 > 구체적인 특례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칙은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그것을 특례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소송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만일 여당이 의사상자 부분을 반대한다면 그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이나 여당안 중 피해자 지원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

다고 생각됩니다(사실, 의사상자 인정, 대학입학 특례, 군입대 특례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요청을 하는 피해자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정서상 피해자단체

에 불리하고, 지나친 주장/요구로 보이기 쉬우므로 개인적으로는 양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마지노 조항(내용) 설정(각론)

이 부분은 피해자단체(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 비교표를 살펴보면서(참고로 여당안

도 옆에 놓고 보아야 할 듯) 결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밑줄을 그은 부분, 진하게 한 부분은 지켜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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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피해자 단체(안) 새정치민주연합(안) 비고

법안

명칭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특별법은 피해자단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

별법의 명칭은 피해자안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

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

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

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

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

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침몰

사고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사

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

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신

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

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와 경

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등 

세월호 참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공

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새정치안이 피해자 지원/회복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안은 간

결하게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취사

선택 혹은 짜깁기가 가능합니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단체(안)vs새정치민주연합(안) 비교 및 우선순위(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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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

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

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

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

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

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1.“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

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에 이르게 

된 구조적·관행적 요인, 침몰에 

따른 탑승자의 사망, 부상, 후유장

해 및 실종 등을 비롯해 구조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새정치안도 훌륭한데, ‘수색’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좋을 듯

   2.“희생자”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사람을 말한다. 

   2.“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

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

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

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

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

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

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

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

   3.“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세월호의 선

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

제자매 

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

제자매

라.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조

치·긴급구조 및 수습 과정에 참

여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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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

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

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

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

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

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바.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 중 세월

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

람으로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

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정한 사

람

사.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

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람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

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

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

으로 본다.

   4.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

체를 말한다.

   5.“피해자단체”라 함은 세월호 참사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6.“피해지역”이란 세월호 참사와 관

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지역과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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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피해자 및 피해자단체 등록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단체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신청단체에

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에 등록부서

를 설치하고 신청 절차를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된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가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

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하여 피해

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자단

체 등록 신청 절차·방법,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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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

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

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

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

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

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 ․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

제6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

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

자 지원,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월호 참사 발생의 직·간접적 원

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 관행, 정책 개선

에 관한 사항

   3.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구조구난 작

업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사항

   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 치유, 추념에 관

한 사항

   5.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권보호에 관

한 사항

   6.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언론의 재난 

관련 공정성 보도 및 출판물,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

시물 등으로부터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7.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5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3-14

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

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

다.

   8. 세월호 참사 관련「형법」 중 살인

의 죄, 유기치사상의 죄, 선박매몰

의 죄, 「수난구호법」에 규정된 

죄, 「해운법」에 규정된 죄, 「선

원법」에 규정된 죄, 「선박안전

법」에 규정된 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9.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경찰청, 안

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등 

구조구난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공무

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10.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

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실현을 위

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

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

는 12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과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각각 임

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2

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6인을 선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6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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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

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

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

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선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해양학, 해양물리

학, 선박학, 조선술 등 해양·선박 

등 관련 분야 및 사회복지 관련 전

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

직한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

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난사고 구조와 관련한 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정신과 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 취

득 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

한 사람

   6.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

0년 이상인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소위원

회 

구성, 

업무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

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

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

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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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

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

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

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

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

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

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

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

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

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

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

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

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

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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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

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

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

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

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

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

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

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

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

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

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

제74조(추모사업 추진단) ① 추모공원 등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행한다. 

   1. 추모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에 관한 사항

   2. 추모사업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 

항

   3. 추모사업 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추모사업과 관련해 추진단

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③ 추진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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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

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

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

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

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교육부차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

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추모사업 해

당 지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명하는 자

   2. 안전,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심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3.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자

   ⑤ 추진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

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

단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은 활동 종료 전 제77조에 

따른 4·16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4·16재단이 추모사업을 수행한다.

   ⑦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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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

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

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

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활동기

간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한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

회 또는 피해자단체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

하여야 한다.

위원장

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

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

관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

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

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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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

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

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

직한다.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

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

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

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

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

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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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겸직

금지

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에 관여할 수 없다.

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

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

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

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

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

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

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관

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

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

해자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

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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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회의 

의사 

및 

의결정

족수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

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

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의사의 

공개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

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

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사무처

의 

설치 

및 

조직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

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

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

장이 임명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

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

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

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

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면,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조직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

으므로 법에 직접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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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

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

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

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

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

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

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

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

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

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

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

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

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

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

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

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

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에 파견

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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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기구의 

설치 

등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

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

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

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

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

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

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

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직원의 

신분

보장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

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

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

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

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

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

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직원 등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

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

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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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

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

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

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

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

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

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 2년이 될 수 

있고 추가 6개월~ 1년 연장하면 될 것이

나,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유의해 주세요.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

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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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업무

원칙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

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

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조사

개시

및 

종결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

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

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

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

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

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

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

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의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

는 제7조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직권

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는 위원회

에 조사 요구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요구사항

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

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4조(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 등) ① 누

구든지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

상규명을 신청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

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

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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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또는 진정의 취지와 원인이 된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진정의 절

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 및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 및 진정하는 경우. 다만, 신청

인 및 진정인이 종전의 신청 또는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 또는 진정이 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또는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

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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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전에 필

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방법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

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

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

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

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가 의결한 사항 

제27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조사의 

대상은 제7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

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

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

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

*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

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보완책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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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

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

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

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

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

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

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

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

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

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

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

을 수 있는 청문회의 개최

   7.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가 의결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

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

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 이

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

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

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대상이 

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열람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① 제2

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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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

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

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

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

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

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

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

는 아니된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을 검

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

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자료 및 물건의 제

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

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해당 자료 및 물

건에 한하여 열람 및 조사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108

조제1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

의·의결로 정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38조(특별검사)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수사가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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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소추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

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

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

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

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

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

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

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

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

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

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

한 경우 의원회의 의결로써 「특별검

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한 결과 진상조사의 내용

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검

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

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

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

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 및 재판 기간)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수사는 검찰총장 또는 군 참모총

장, 국방부장관이 각 특임검사 또는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고발시부터 3개

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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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

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

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제36

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

각 7일로 한다.

감사

요구 

제3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

회는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의결로 감사원

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 

관련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및 신변확

보) ① 누구든지 세월호 참사 관련 조

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 및 조사내

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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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08조에 따른 보고 전

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

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사대상자인 공무원에 관한 특

례) 이 법에 의한 조사대상자인 공무

원에 대하여는「국가정보원법」,「국

가정보원직원법」,「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보

안업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조사관

의 

권한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

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

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

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관) ① 위원회에 제7조 각 호

의 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둔다.

   ② 조사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7조 각 호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에서 의결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

은 조사관에게도 준용한다.

   ④ 조사관의 임용, 자격, 인원,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사법경찰권) ① 위원장이 지명하

는 조사관은 제7조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 특위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위 및 권한

을 갖지 못한다면, 조사관이라도 특사경

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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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동행

명령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

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

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

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

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

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

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

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

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

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

제30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

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

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

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

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

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

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

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

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

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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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

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

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

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청문회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

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

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

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

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

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

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

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

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제29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3조(청문회의 준용규정) 제29조에 따

른 청문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등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

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7조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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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

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조사의 

비공개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사의 

공표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조사대상 및 결과의 공개) ① 위

원회는 진상규명 과제, 청문회 대상,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선정할 때에

는 7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 예고 일을 달리 정하

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경과 및 결과를 6개

월 단위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

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

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

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제108조(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

   2.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에 관한 종합보고서

   ② 제1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

보고서작성기획단과 종합보고서작성기

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번 특별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

다.

아래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안이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00조(진상규명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종료되

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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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

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

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

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

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및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

   2. 세월호 참사를 포함하여 과거 발생

했던 사건·사고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악화된 심

리적 증상을 종합하여 관리하기 위

한 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

력의 확보 계획

   3. 재난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방안

   ⑤ 대통령은 제3항의 권고사항 및 보

고내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이 이행

한 조치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⑥ 국회는 제2항의 조사보고서 및 권

고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

인, 경과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조(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➀ 국회

는 의결로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

회와 합의하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할 수 있다.    

   ➁ 국회는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

개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예산조정,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한다. 

   ➂ 관계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

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조(이행에 대한 감시)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등이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

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위 제1항의 목적을 위

해 1년에 2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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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불

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다

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하지 않거나 위원회 및 국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➃ 위 제3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

고 관계 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국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로 종료된다. 

조사

보고서 

발간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위원 

등 

책임

면제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8조에 따

른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

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

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위원 

등의 

보호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

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

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

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

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제37조(위원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

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

다.



참고자료 3-14                                                                                                               Ⅲ. 입법지원활동 • 281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보자 

등 

보호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

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

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

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

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

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

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

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

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

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

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④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

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

로 건의할 수 있다. 그 보상·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

기관의 

협력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

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제42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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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공소

시효의 

정지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

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

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

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

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

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

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세월호 

참사의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

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

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

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

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

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수준 등을 피해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단체와 협의한다. 

제44조(피해자 및 민간 참여의 보장)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에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반

제4장 배상금 등의 지급 

제33조(배상원칙) ① 위원회는 4․16 참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피해의 정

도에 따라 배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배상금 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

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배상

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③ 위원회는 물적 피해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액을 배상한

다.

   ④ 위원회는 배상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

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

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

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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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

다.

제45조(위원회 의견 반영)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단

체와 협의한다. 

제46조(세월호 의사상자) ① 정부는 희생

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의사자와 제

2항에 따른 세월호 의상자의 인정범

위,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원된 어

업인에 대해 그 참여·동원된 기간 어

업활동의 제한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

산물 생산감소 및 어로채취작업 실기

로 인한 수확피해, 관광산업 수입감

소·농수산물 판매감소 등 경제활동 

제34조(배상금)  ① 정부는 4․16 참사 희

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배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

산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1. 4․16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각 위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 세월호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

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

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

자를 공제한 금액

   ② 4․16 참사 피해자 중에서 상이․질병

을 입은 자 또는 후유증을 앓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금

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자

료를 지급한다.

   2.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

의 손실액

   3.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

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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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군민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

금을 지급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

를 하게할 수 있다. 

   ④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도군의 침

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특

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

다.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

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

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④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

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배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고, 생활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

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그리

고  위원회가 4․16 참사 2차 피해자로 

인정한 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한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 및 후유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

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

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③ 정부는 4․16 참사로 인하여 소득활

동이 어려운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생활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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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다. 

   ④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정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

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

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

를 불문하고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부가 지급할 배상금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

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

다. 

제36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4․16 

참사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

에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배상금 등

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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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심) ① 위원회가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

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40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

급) ① 배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

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

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배상

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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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

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

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2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제43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관

계 등) ①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4․16 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정부로부

터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

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

로 본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배상금 등

을 지급받은 피해자 및 유족은 4․16 

참사 가해자 및 가해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구상권을 정부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44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 받은 배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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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시효 등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

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

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

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② 이 법 제43조 제2항에 의한 정부

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이 법

에 의하여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종료

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③ 정부가 이 법에 따른 4․16 참사 피

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 등을 지불하

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이 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요건에 해

당하는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제46조(교육지원 등) ① 정부는  4․16 참

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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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의 금융채무 및 세금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 4․16

참사 이후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이

자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활

지원 

제50조(생활지원금등) ① 국가는 피해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신체적·정

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

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

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가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지원금 

등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제00조(교육지원 등) ① 정부는  4․16 참

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

담․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의 금융채무 및 세금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 4․16

참사 이후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이

자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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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

사·치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

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

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4조(공공요금의 감면)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에 대한 텔레비

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의 범위 

및 감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조세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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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

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

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안전행정부

장관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피

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5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

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치유휴직은 유급으로 하

되,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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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호 참사 생존자

   2.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자매

   3.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

제자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

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8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정부

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다.

   ② 제1항의 고용유지비용은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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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전 해당 근로자의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

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교육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

   2.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 입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

   2.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제60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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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지원법」등 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

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침

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 피해

자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1조(간병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

자의 간병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용 지급의 대

상·금액·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① 정부

는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여 물적 피

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위

해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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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조 요청) 국가는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

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은행, 그 밖의 관계 기

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지원 

제6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

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

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

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

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

역에 소재하는 민간 공익단체, 동

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프

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때 위

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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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

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지역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가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6조(교육정상화특별구역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의 교육여건 개

선을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

육정상화특별구역(이하 “교육특구”

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정상화특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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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피해지역

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하 “관할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교육특구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

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특구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교육

특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교육특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특구 지원 및 육성의 기본방향

   2. 교육특구 내 학교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교육특구 내 학교 교직원의 교육여

건 개선방안

   4. 교육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5. 교육특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

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특구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종합계획

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와의 협의

를 거쳐야 한다. 교육특구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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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교육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교육환

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

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비 또는 급

식운영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교직원의 휴직 등) ① 교육특구 

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세월호 

참사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

상의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

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

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

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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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0조(교직원의 확보·배치 및 우대) ①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피해자인 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교직

원의 건강 보호·증진 및 학교 교육과

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원 외의 교직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교육활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

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 부

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1조(전문상담기구 구성·운영) ① 교

육특구 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피해학생과 교직원의 건

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감·전문

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

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관할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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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 및 회복

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④ 전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

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⑤ 그 밖에 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등 설

치) ①「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지역 안

산의 세월호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

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

원 안산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트라

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운

영·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추모

사업 

관련 

제73조(추모사업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

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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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추모제 지원

   5. 그 밖의 추모 관련 사업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국가재

난 방지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추모사업 추진단) ① 추모공원 등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행한다. 

   1. 추모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에 관한 사항

   2. 추모사업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추모사업 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추모사업과 관련해 추진단

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추진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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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교육부차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

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추모사업 해

당 지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명하는 자

   2. 안전,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심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3.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자

   ⑤ 추진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

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

단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은 활동 종료 전 제77조에 

따른 4·16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4·16재단이 추모사업을 수행한다.

   ⑦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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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추진단은 추

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의 명칭

에 대해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추모시설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6 

기금 

제9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세월

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의 재

발 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하여 4.16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하되, 독

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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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

조에 따른 지원금

   4. 제98조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98조(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

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9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및 운영

   2. 추모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3. 재단 설립 및 운영

   4. 추모식 등 추모사업

   5.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 등의 의료 

및 복지사업

   6. 재난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 관련 

문화학술사업

   7. 국가 안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교

육사업

   8. 장학사업

   9. 그 밖의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100조(성과의 평가)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99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

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재단에 통

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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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해

배상 

등 

특례 

제101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세월호 참

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배상 및 

보상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손해보전의 지원 등) 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와 관

련하여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

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

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

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또는 피해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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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

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

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

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

상 및 보상 청구, 손해배상액 및 보상

액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필

요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04조(손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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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가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

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

한 경우

   2.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보험자의 배상금액을 초과한 경

우

제105조(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

간 특례) 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손

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

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증거

기록단 

제109조(증거기록단) ①위원회는 진상규

명 조사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자료를 수집 및 보존 등을 위하여 

증거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② 증거기록단은 제1항의 자료 수집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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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증거기록단에서 수집 및 보유한 

자료는 추모기념관 등 추모시설에 보

관, 전시한다. 

지자체 

및 

정부 

대책

부서 

제111조(전담부서의 설치)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전담하는 부

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2조(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 구성) 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

이 참여하는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이

하 “지원대책단”이라 한다)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단체의 대표는 지원대책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③ 지원대책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사항을 대통령, 

국회(해당 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 위

원회에 매년 2차례 보고한다. 단, 위원

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위원

회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대책단은 제3항에 따른 보고 

후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

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제102조(부양의무 해태자의 상속분 분배

에 관한 특칙) ① 희생자(이하 ‘피상

속인’이라 한다)가 한부모가족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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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

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

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

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

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우, 피상속인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

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을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나머지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그 자의 상속분의 일부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배는 부양의무의 

해태기간·그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보삼금

청구권 

등의 

보호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

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권리의 보호) 피해자 등록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조세

면제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

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

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

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 

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51조(생활지원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생활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

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310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3-14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

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재단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

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

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

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

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제77조(재단의 목적) 정부는 세월호 참사

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4·16재단(이하 “재

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8조(법인격 및 설립) ① 재단은 법인

으로 한다.

   ②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7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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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

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

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80조(사업) 재단은 제77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추모공원 조성 및 운영

   2. 추모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3.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 등의 의료 

및 복지사업

   4.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5. 재난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 관련 

문화학술사업

   6. 국가 안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교

육사업

   7. 장학사업

   8.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보관사업

   9.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업

제81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

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

(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

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

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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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

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

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부이사

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8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운영 및 회

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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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

람

제85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

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

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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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

항으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제87조(사무처)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사

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

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업

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금

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

부할 수 있다.

제89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국유재산

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

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1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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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2조(결산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

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

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4조(지도·감독) 안전행정부장관은 재

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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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격

사칭 

금지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

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

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7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의 위원·직원·조사관 또는 자문위원

회의 위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

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

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추모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

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

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추모사업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

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추모제 지원

   5. 그 밖의 추모 관련 사업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국가재

난 방지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자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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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체

조직의 

제한

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

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

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

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

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

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

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

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

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

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

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

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114조(벌칙)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금등을 받

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

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10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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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

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

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

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

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

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

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미수범 

처벌

제116조(미수범) 제114조제1항의 미수범

은 처벌한다.

과태료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

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제1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

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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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을 방해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제4호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4항의 실

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동

행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사람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

자 등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는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

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세

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

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공포, 위원회

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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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

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및 제5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

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

였거나 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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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 여야  최종 합의문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세월호특별법 

  [별지 1]의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

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

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

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행양교통관제센터는 해

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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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명 유병언법

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

징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2014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  내  대  표 _______________ 원  내  대  표 _______________

정 책 위 의 장 _______________ 정 책 위 의 장 _______________

원내수석부대표 _______________  원내수석부대표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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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

1.“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

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 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

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

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

(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

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

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

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

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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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ㆍ참고인의 증언 등 거

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ㆍ선서ㆍ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

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

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

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

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

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

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 한다.

15. 여야는 4ㆍ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

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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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6_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

여야는 2015년 1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간사간 회의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

했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 등 세 

가지다.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 확인

하고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

회를 둔다.

 

2. 국가는 4·16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

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 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안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

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3-17

338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5.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6.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사항>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

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Ⅳ. 진상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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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일  시      년    월    일     시간 :        

상  담

신청자

성  명 피해자와 관계 1. 부모 / 2. 기타(               )

연락처

E-mail

답변 변호사

피해자

이  름
피  해

내  용

1. 사망(  )

2. 상해(  )

3. 재산(  )

4. 기타(            )

나  이

성  별 남(  )  /  여(  )

지  위  학생(  ) / 교사(  ) / 일반(  ) / 기타 (            )

연락처 기  타

상담요지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 진술 청취 상담 매뉴얼>

특 이 사 항

답 변 자

답 변 일 시      년    월    일     시간 :        

답 변 내 용

keyword

진술 청취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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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고 전 상황에 관하여

1. 수학여행지로 제주도가 정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2. 제주도로의 교통편을 배로 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수학여행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 혹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요?

4. 인천항이나 항해 중 피해자로부터 선박의 이상 징후에 관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 (2) 예(휴대전화/ 통화 / 문자 / 카톡 등 기타수단)

5. 위 당시 연락받은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Ⅱ.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1. 피해자로부터 사고에 관한 연락을 받았나요?

  (1) 아니오 /  예(휴대전화/ 통화 / 문자 / 카톡 등 기타수단)

  (2) 연락받은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오 /  예(포렌직 팀 전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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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나 학교당국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연락을 받았나요?

  (1) 아니오 /  예(휴대전화/ 통화 / 문자 / 카톡 등 기타수단)

  (2) 몇 시 경 연락을 받았나요?

3. 위 연락과정이나 초기 학교측의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Ⅲ. 구조과정에 관하여 

1. 귀하는 사고이후(4.16.) 구조과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해경이나 정부당국자로부

터 설명을 잘 받았나요.

  (1) 아니오

  (2) 설명 받음

    - 누가 설명했나요 (해경, 기타 ) : 

    - 구조과정 설명내용 :

2. 사고 당시, 또는 직후 구조현장에서 구조 과정을 지켜보았나요?

  (1) 아니오 / 예

  (2)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ex: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등)

     아니오 / 예(구체적인 증거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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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현장에 가는데 해경이나 정부당국자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오 / 예 

3. 16일 구조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항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4. 17일 구조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항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5. 18일 구조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항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6. 언론 및 정부 발표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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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습과정에 관하여

1. 실종 뒤 사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구조나 수색 당시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나요(시

신 발견후의 신원확인 과정을 포함하여)?

2. 시신 수습 후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요청받은 경위는 어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후 실종자 구조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무엇인가요?

4. 신원확인과정에서 해경측의 안내와 설명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

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5. 신원확인 후 인수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6. 안산으로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7. 유류품을 반환받는데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Ⅴ. 경찰감시여부, 생계지원대책, 심리치료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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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도체육관, 팽목항, 현재 안산 등에서 경찰관이나 정보기관원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예(구체적으로): 

2. 정부생계지원대책에 관하여 

  (1) 정부나 안산시로부터 가족생계지원대책 안내설명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2) 가족생계지원대책 개선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3. 심리치료에 관하여

  (1) 귀하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사로부터 심리치료(트라우마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오(이유 : 안내부족, 충격과슬픔, 시간과 정보부족, 기타       ) 

     *예(구체적인 날짜, 장소, 횟수) : 

   (2) 심리치료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오/예( 구체적으로  )

    (3) 향후 심리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 아니오(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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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정부나 안산시에 심리치료에 대한 요청사항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4. 휴대전화 등 증거에 관하여 

  (1) 귀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이나 인터넷 ID/패스워드, 기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오 / 예(휴대전화, 인터넷 관련정보, 동영상 등 기타 증거)

  (2) 대한변협 포렌직팀(와스타디움 1층 사진판독실: 김인성교수)에 위 증거를 제출

하였나요

    *아니오(향후 맡기실 의사여부 확인:  예 /아니오) 

    *예

Ⅵ. 진상조사 등에 관하여  

1. 대한변협 진상조사에서 시급 밝혀야 할 사항(과제)이나 방향에 대해 적시해주세요

2. 기타 정부나 안산시, 대한변협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상세히 적어주세요. 

  (1) 정부 :

  (2) 안산시 :

  (3)대한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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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문

발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수신: 네이버 주식회사

제목: 디지털정보제공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첨 명부 기재 희생자, 실종자 및 생존자

의 메일, 밴드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등 일체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 본 위원회는 위 자료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며, 모든 정보를 해당 소유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돌려줄 것

을 약속합니다. 

5. 구체적인 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본 위원회를 대리하는 대한변협

(담당 변호사 박주민: 010-****-****, *****@gmail.com)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별첨: 정보제공 대상자 명부                       

2014년 6월 [*]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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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문

발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수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제목: 디지털정보제공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첨 명부 기재 희생자, 실종자 및 생존자

의 메일, 밴드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등 일체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 본 위원회는 위 자료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며, 모든 정보를 해당 소유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돌려줄 것

을 약속합니다. 

5. 구체적인 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본 위원회를 대리하는 대한변협

(담당 변호사 박주민: 010-****-****, *****@gmail.com)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별첨: 정보제공 대상자 명부                       

2014년 6월 [*]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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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문

발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수신: 주식회사 카카오

제목: 디지털정보제공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첨 명부 기재 희생자, 실종자 및 생존자

의 메일, 밴드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등 일체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 본 위원회는 위 자료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며, 모든 정보를 해당 소유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돌려줄 것

을 약속합니다. 

5. 구체적인 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본 위원회를 대리하는 대한변협

(담당 변호사 박주민: 010-****-****, *****@gmail.com)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별첨: 정보제공 대상자 명부                       

2014년 6월 [*]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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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84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대한변협회관(역삼동) ☎ 02-2087-7711 FAX: 02-3476-4008

담당과: 총무과, 과장: 조원희, 담당: 대리 홍창수, E-mail: changsuda@koreanbar.or.kr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문서번호  총무 제     호 기안일 2014. 5. 20.

결

재

협 회 장

보  존 5년

사무총장
시행일자  2014. 5.   .

처리과 총 무 과

사무차장
받    음 수신처 참조 부국장 허  정

과  장 조원희

사무국장
참    조

담당자 홍창수

제    목 세월호 참사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관련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

하고자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5. 16.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가족

대책위원회의 대외적인 의견 표명이나 법률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철저

한 진상조사를 위해, 피해 가족의 휴대전화 복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사

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업    무 : 세월호 참사 피해자 휴대전화 복구 작업

(2) 장    소 : 안산시 ‘와스타디움’ 1층, 사진 판독실

(3) 요청인원 : 휴대전화 복구 전문가 1인

(4) 지원기간 : 2014. 5. 22.부터 약 2일간 협의 후 업무 진행

(5) 책 임 자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TF

              오영중 위원(010-****-****, 02-***-****),

              황필규 위원(010-****-****)

(6) 기타문의 : 대한변협 김정욱 사무차장(02-****-****)  <끝>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

[수신처] 삼성전자 사장, 엘지전자 사장, 팬택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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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소송구조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구조대상사건 : 2014카기208 손해배상(자)

신청인 1.  김○○

경기 안산시 단원구 

2.  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위 신청들의 소송대리인  

1. 변호사 ○○○ 

상대방 1.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목포해양경찰서장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2. 대한민국(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해양경찰청장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소관청○○○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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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세월호 CCTV 복구비용 청구에 따른 감정료 80,641,000원)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신청인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 3반에 고(故) 김 학생의 아버지(상속인)입니

다.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

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

고’라 합니다)하여 일자 및 시각 불상 경 사망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경위

1) 재판의 내용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국가 및 해경 등 그 소속 공무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

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승객 약 476명 가운데 약 304

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상속인인 신

청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

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

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려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의 취지

이 증거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들인 세월호 선내 및 선

체 외의 상황 등이 하드디스크에 녹음 파일 및 영상 파일 등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

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증거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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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DVR의 하드디스크 등 내부 저장파일을 복원하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3) 증거보전신청의 결과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보전대상 증거물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① 위 증거물이 약 

2개월 이상 바닷물 속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긴급한 복원절차를 진행하고, ② 복

원된 증거물에 대해 포렌직 절차의 일환으로 이미징(imaging)을 하고 해시값을 산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로 보전하여 세월호 64개 CCTV의 DVR을 복구하였습니다.

다. 소송구조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자력

신청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로 인해 몇 달째 생업을 포기하고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

회와 광화문 등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

거나 광화문 등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규명의 일환으

로 2014. 6. 14.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인해 같은 해 8. 11.에 80,000,000원의 예

납금 납입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보정명령 이의 기간이 도과하도록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보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

해배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 공익적 사유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은 국가적 대참사의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구된 자료는 향후 검찰에 전달되어 관련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래는 검찰이나 정부에서 확보해

야 할 증거자료를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신청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이므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를 밝히

고, 재발방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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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

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2014.   .   .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신  청  인 본인(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128조～133조

․민사소송규칙 24조～27조

불복방법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고자료 4-5

35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증거보전 소송구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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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000 (000000-0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000

상대방: 1. 해양경찰청장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2.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50-17 

       3. 대한민국(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고(故) 전찬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

로 향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고’라 합니다)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

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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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1)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약 명의 승객 476명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

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은  그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즉, 신청인은 위 

보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들인 세월

호와 교신한 교신기록(문서, 녹음 파일 등) 일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

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신청인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16일 00시부터 20시에 이르기까지  

세월호가 해양경찰청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하였던 모든 문서 및 녹

음파일 등에 관한 증거 등을 보전하여,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 전후 운항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2 소정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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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거보관장소

해양경찰청 및 진도 해상 교통관제센터(VTS) 내 세월호 교신 등 관련된 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장소

  

나. 보전대상 증거

2014년 4월 16일 07:00 ~ 12:00시까지 ①레이더영상, ② AIS기록, ③세월호와 교신기

록, ④로그인기록 등 세월호 교신관련 문서, 녹음 파일 등 일체

2014. 6.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귀중



참고자료 4-7

360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제주VTS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 영 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 3층 303호

        전화번호 : 02-588-5965,   팩스번호 : 02-581-8710

상대방:  1.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01 

        2.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소관 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대한민국(소관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고(故)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

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

고’라 합니다) 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

명 또는 재산의 피해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2)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 2 소정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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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약 476명의 승객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

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

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보전의 긴급성)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영상 자료 등은 

그 보존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그 보존기간 및 보존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서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즉, 신청인은, 제

주해상관제센터 내부 CCTV 영상자료 보존 기간이 경과하거나, 제주해상교통관제센

터가 보존된 CCTV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임의 폐기할 경우에는, 세월호 침몰 당

시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와 관련한 핵심적인 증거인 침몰 당시 제주해상

교통관제센터 내부 CCTV영상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자료는 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의무 및 해경에의 신고의무, 해경의 구조 

원조 의무 등을 해태하거나 방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 바, 신청인은 제주해

상교통관제센터 내부 CCTV 영상 자료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

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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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거보관장소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 내부 CCTV 영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

나. 보전대상 증거

2014년 4월 16일 00:00 ~ 24:00 까지의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 내부 CCTV 영상 

자료.

5. 증거보전방법

현장검증 및 감정

[소명자료]

추후제출

[첨부서류]

1. 위임장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증명

2014. 6.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 (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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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관련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 영 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 3층 303호

        전화번호 : 02-588-5965,   팩스번호 : 02-581-8710

상대방 :  1. 전남도청 해양수산국(소관 부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 

          2. 대한민국(소관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고(故)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

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

고’라 합니다) 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

명 또는 재산의 피해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3)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 2 소정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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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약 476명의 승객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

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

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보전의 긴급성)

2014. 4. 16. 세월호 침몰 당시,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 204호, 207호, 210호(이하 전남도청 어업지도선)가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은 그 보존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그 보존기간 및 보존여부가 불확실하

므로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서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즉, 신청

인은,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의 보존 기간이 

경과하거나,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가 보존된 구조 영상 자료를 내부 규

정에 따라 임의 폐기할 경우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

와 관련한 핵심적인 증거인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의 구조 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없

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

경이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 바, 신청인은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해경 등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가. 증거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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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

나. 보전대상 증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

업지도선 201호, 204호, 207호, 210호)가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 일체.

5. 증거보전방법

  

현장검증 및 감정

[소명자료]

추후제출

[첨부서류]

1. 위임장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증명

2014. 6.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 (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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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팩스 02-3480-2704

  책임자 : 반부패부장 직무대리 윤
갑근, 형사부장 조은석

  전화번호 : 02-535-9388(반부
패부)/5331(형사부)

제  목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사고원인･구조과정･실소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

￭ 금일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하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설명드림

￭ 검찰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

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

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하였음

※ 분야별 수사현황은 별첨1~5 ｢검찰 수사현황 개요｣ 등 참조

￭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및 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

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

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

로 파악되었고,

 - 이는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

해서도 수사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되었으며,

 -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

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 

책임자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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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톤으로 인한 복원성 훼

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

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음

￭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결과,

 - 진도VTS 관제 담당자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하였으며,

 -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23정장

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고,

 -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

시켜 사고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음

￭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배임 범행에 가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음

 -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현재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 중에 있으며,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에 있음

￭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157

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

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음

￭ 아울러,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수입 과정, 선박 검사 과정,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선

박 안전점검 과정, 선박 운항 과정, 관련 기관 유착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여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과 한국선급 前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

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향후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병언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

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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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2014. 4. 15. 21: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해 운항하던 세월호

가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선체가 급격히 좌현으로 

전도되어 이동이 정지되고 같은 날 10:17경 전복되어 침몰되는 사고 발생

○ 단원고 학생 24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294명 사망, 단원고 학생 5명 등 10명이 

실종 상태

2. 검찰수사 전개과정

○ 과적 등 운항상의 직접 과실, 구조과정에서의 과실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 실

소유주 일가의 비리, 감독기관의 비리,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가 세월

호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위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음

- 사고발생 직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여 세월호 침

몰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수사

- 4. 20. 인천지검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11개청에서 해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

- 5. 29. 광주지검에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

성하여 수사

3. 검찰수사 진행상황

○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기관․분야 및 공직자 비리 

전반에 걸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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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결과, 현재까지 총 399명을 입건하여 그 중 154명을 구속

-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비리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113명 입건, 

61명 구속

-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진도VTS 센터장,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총 17명 입건, 5명 구속

- 세월호 관련사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

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69명 입

건, 88명 구속

○ 범죄수익 동결 및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 유병언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빼내간 피해재산을 법인에 회복시킴으로써 국가

의 조세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1,157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추

징보전 조치로 신속하게 동결

- 국가의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해 유병언의 은닉재산 864억원을 포함한 1,222억

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 조치 병행

Ⅱ.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4. 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 구성․설치, 4. 17. 검‧경 합동수사본부

로 확대․개편

※ 사고발생 직후 ‘변사체 신속 검시‧인도 계획’을 수립, 목포지청 형사1부장 

검사를 진도 팽목항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목포지청 검사 2명 및 수사관 2

명이 진도 팽목항 현장에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신속히 검시 후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의 희생자 DNA 확인 즉시 희생자를 가족에게 인도

○ 사고원인에 대한 전문적․과학적 정밀감정을 위하여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11명

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

석 및 시뮬레이션 실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시뮬레이션 

실시를 의뢰하여 그 회신결과를 수사․공판에 반영

○ 사고발생 다음날(4. 17.) 청해진 해운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3일째(4. 18.) 선장 

등 3명 구속을 시작으로 4. 18.부터 4. 26. 사이에 선박직 15명 전원을 구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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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책임자 총 38명을 입건하고 32명 구속 기소, 6명 불

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2 ‘사고원인 관련 구속기소 현황’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세월호 침몰 원인 개요

○ 세월호는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239톤)

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

(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규

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

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⑤ 사고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 과실이 더하여 

침몰에 이르게 됨

○ 위와 같은 세월호 침몰의 직접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청해진해운 

자금 착복과 전횡으로 청해진해운의 재무 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고 과적을 자행함은 물론, 선박관리․직원안전교

육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해 졌던 것에 기인함

- 매출 증대를 위해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상시 과적 상태로 운행한 

단계에서 사고 위험이 이미 상당부분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이 기폭제가 되어 침몰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것임

※ 유병언과 그 일가가 고문료, 상표권료 등 각종 명목으로 2005년부터 착복한 

청해진해운의 자금이 약 56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청해진해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과적을 상시적으로 자행

나. 세월호 사고 시뮬레이션 등 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규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복원성이 약화된 선박이 과도한 조타로 인하여 횡경사가 크

게 발생하였고, 횡경사와 선회 원심력으로 인해 일부 화물이 미끄러지며 이동

하면서 선박의 경사를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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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을 5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마찰계수와 고박효과를 고려한 유효마찰계

수를 적용하여, 선박의 경사에 의한 화물의 미끄러짐과 선회 원심력을 반영

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 대각도 선회에 의한 횡경사와 화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약 30도의 횡경사가 발

생한 후, 화물적재구역(D-Deck)의 측면 문과 선미 램프(차량 출입문)를 통하여 

초기 침수가 발생 

- 이후 지속적인 침수 진행으로 선박 침몰 

○ ‘전문가 자문단’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세월호는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성이 더욱 악화되어 직립하지 못하였고, 

- 이후 수면 부근 개구부(開口部)로 침수가 개시되어 횡경사가 계속 악화된 결과 

결국 전복, 침몰 

※ 전문가 자문단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주기관을 비롯한 

기관실 각종 기기(주발전기, 비상발전기, 배터리 등)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조

타장치도 사고 전까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시뮬레이션 결과

- 한국선급 승인 적재조건 준수시 모든 조타의 경우 횡경사가 10도 내외로 발생

하나, 사고 당시 세월호의 평형수 및 화물 적재량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운항

할 경우 급선회시 횡경사가 최대 30도로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 고박된 화물의 이동이 없는 경우 선박 전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고박 불량으

로 화물이 이동할 경우 선박의 침수가 발생할 정도의 횡경사가 발생하고, 그 

결과 침수에 따른 선박 전복이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다.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규명

○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자료,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운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착수

- 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 및 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회계자료, 청해

진해운 대표이사 등 사고관련자들 통화내역․이메일 확보 및 분석, 그룹 계열사 

주요 임원(업무지도팀, 사장단회의 멤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주요 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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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임직원, 그 외 신엄마 등 전반적 조사

○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매각 등에 관여하였

고,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고받

는 등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

※ 세월호 출항 이후 사고 발생시까지 과적을 통해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초

과 수입을 얻음

○ 유병언의 과적 운항 묵인 내지 지시하는 등 과실은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과적․부

실고박 과실,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 등과 중첩하여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에 해당하므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책임이 성립함

○ 다만,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 관련 수사자료는 유병언 일가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소송자료로 활용 

예정

 

라. 세월호 침몰 및 구호의무 위반 책임

○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

게 한 선장 및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탈출한 

선원 15명 전원 구속 기소

○ 과적 등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5

명 구속)과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및 운항관리실 관계자 4명(전원 구속) 등 총 11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

 

마. 세월호 안전 관리ㆍ감독상의 부실 책임 

○ 증선 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 등 4명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인천해양항만청 

前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4명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 (구속 4명, 불구속 4명)

※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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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구속 

3명, 불구속 1명) 

○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한국

선급 검사원 1명을 구속기소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방송 화면에 의하면 선체 오른쪽 바닥에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세월호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전남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위 흔적은 선저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가자문단 

의견도 동일하며, 세월호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아니함

- 그 밖에 세월호의 사고 당시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세월호 선

체에 다른 물체와 충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세월

호는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한 것이 아

님

○ 7. 25.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의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 100여건에 이르는 

작업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자판기 설치’, ‘직원의 2월 작업수

당 보고서 작성 제출’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으로 보아 국정원이 세월호 실

소유주 이거나 증‧개축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 노트북에서 복원된「국정원 지적사항」파일에 2013. 2. 26.~27. 국정원의 사전

예비점검시 지적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 ①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월호 보

안측정을 실시한 점, ②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15,089톤)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및 ③ ｢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의 99개 항목 중 실제 국정원이 지적한 항목은 9개에 

불과하고, 그 또한 세월호 보안측정에 대비한 선박의 테러‧피랍 관련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고자료 4-9

374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

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임

○ 세월호 침몰 당시 123 구조함정은 가장 먼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구조하였는데,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

이길래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는지, 세월호 침몰이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

스크맨 등의 폭파에 의한 것은 아닌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인 A(62세)로 

확인되었음

※ A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신고 있던 신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이 동일함을 확인

- 세월호의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도 일체 없음

○ 8. 22.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검

증한 결과, 재생된 세월호 CCTV 영상은 4. 16. 08:30:59에 꺼지는데 반하여 

CCTV를 제어하는 DVR이 08:33:38까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로그파일

(‘20140416.alg’파일)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이 3분 차이가 나는 것은 CCTV가 

조작되었기 때문 아닌지

- 대검DFC 분석결과 및 전문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

되면서 영상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파일이 손상되어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CCTV가 조작되었거나 누

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함

○ 세월호 CCTV 영상이 꺼지는 시각이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인 08:48경 보다 18분

가량 빠른 점에 비추어, 누군가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닌지

- 세월호 CCTV 영상에서 표시된 세월호의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42:10임

에 반하여,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59:42로 확인

되는바,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른 것

일 뿐,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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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5. 29. 광주지검에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세월호 구조 관련 전담 수사

팀을 발족하고,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전반에 관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

하였음

○ 진도VTS에서 야간 시간대에 관제를 부실하게 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업

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센

터장 등 13명 관제사 전원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초기 구조현장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 불이행･상급지휘관서의 퇴선유도 

지시 불이행 등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로 승객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가 확인된 목포해양경

찰서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언딘에 해경 상황실 보고서를 유출하고,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언딘과 구난계

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본청 수색구조과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또한,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록 한 

해양경찰청 차장과 수색구조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    

○ 6. 5.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하고, 7. 7. 언딘 본사, 

대표자 주거지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7. 21. 해양구조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컴퓨터 70대 총 68,000여개 파일 압수, 해경 TRS 무선교신기록, 상황실 경

비전화, 내부 메신저 대화기록, 내부 작성 보고서, 진도VTS 관제석 복무감

시용 CCTV 압수ㆍ복원, 언딘 의혹 관련 78개 계좌 추적

※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관련자료 일체 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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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언딘 관계자 등 28명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였고, 해경 95명을 비롯하여 세월호 승무원, 구조 참여 어민, 언딘 관계자 

등 총 172명(연인원 450명) 소환 조사

※ 군검찰에 의뢰하여 군 관련 필요부분 조사 및 자료 확보

○ 형사책임 추궁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진

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하였음

※ 상세내용은 별첨3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 등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부실 관제

○ 진도VTS의 부실 관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요원 

13명 전원을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범죄사실 요지

- 2014. 3. 15.～4. 16.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

요원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음 【직무유기】 

※ 사고 당일 06:00~07:30 B(C팀원), 07:30~08:15 C(C팀장), 08:15~08:50 B(C팀

원), 08:50~09:00 D(A팀원)이 단독으로 관제하였고, 사고현장을 관제하는 2

섹터 담당 관제사 등 다른 관제사들은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

- 2014. 3. 28.～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교신일지 허위 작성ㆍ비치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

서행사】

- 2014. 4. 19.경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5. 22.경 녹화 

파일을 삭제 【공용물건손상ㆍ공용전자기록등손상】

※ 수사결과 관제업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제실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영상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진도VTS 관제사 

전원이 대책을 상의한 사실, 감사원 감사ㆍ검찰 조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

로 진상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정황 확인됨

※ 대검DFC에서 삭제파일을 복구한 결과,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1섹터 관제요

원조차 장시간 휴대전화사용ㆍ수면ㆍ무단 이석 등 관제 업무를 불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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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사실도 확인됨

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결과,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

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지휘관으로서의 현장 판단에 대하여 형사책임

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어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

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기소하였음

○ 범죄사실 요지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

내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

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ㆍ유도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퇴선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병언,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선장․선원 등의 

고의․과실과 중첩․경합하여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함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

상과실치상】 

※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 하에 상급지

휘관으로서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2014. 5.경 세월호 침몰사고일인 4월 16일자 함정일지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마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고 123정 승조원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하여 첨부하

는 등 조작함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공용서류손상】

※ 감사원 조사·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됨

 

다. 해경 차장 등의 ‘언딘’ 특혜 제공 관련

○ ‘언딘’이 구난(선체인양)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해경이 특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 등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해양경찰청 차

장(치안정감) 최상환, 수색구조과장(총경) E,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경감 F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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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해경 차장을 비롯한 일부 해경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일부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

록 한 사실이 확인됨

○ 범죄사실 요지

- 최상환, E, G는 공모하여, 언딘 대표의 부탁에 따라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이어

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일주일 안에 

사고현장에 동원시키기 위해, 2014. 4. 21. 조선소에 리베로호를 신속히 출항시

키도록 명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선박안전법위반교사】

- E, G는 공모하여, 2014. 4. 21. 목포해양경찰서 선박구난업무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조선

소에 내리도록 압박․지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F는 2013. 7. 12. 공무상 기밀사항이 기재된 상황실 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메시

지로 언딘 이사에게 송부하고, 2014. 4. 16.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계약담

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 행사 등 【공무상비밀누설,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

입을 막은 것은 아닌지

- 해경․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경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

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들을 구조활동에서 제외시킨 것

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세월호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민간잠수사 H가 언딘의 협력업체 관계

자임에도 다른 민간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하지 않은 점, 사고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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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까지는 강조류 및 해수 선체유입으로 인해 해경과 해군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이 골든타임을 놓

친 한참 뒤에야 뒤늦게 도착한 과정상 문제는 없는지

- 사고 사실 파악 직후 출동 준비를 하였으나 이동 헬기의 부족, 준비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 사정에 기인하여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직

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지휘가 중요한데도 즉시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동하

지 않고 3009함에 그대로 승선한 채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 지휘 소

홀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목포해경서장이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즉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유선으

로 현장지휘관인 123정장에게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였고 123정장이 이

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목포해경서장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

기는 어려움

○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119 첫 신고학생과 통화시 위도․경도를 물어보고, 119신고

를 진도VTS에 문서로 통보하느라 10분 허비하고,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안

전여부 및 선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

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119로부터 3자 통화를 통해 연결된 최초 신고자에게 위·경도를 묻느라 시간

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 신고자와 통화 중 AIS를 통해 세월호의 위치를 찾아 서해청 등에 유선 보고를 

하고, 09:03경 TRS를 이용하여 경비정 등 구조세력에게 세월호 조난 사실을 

알리고 출동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해군의 VHF 청취록에는 있으나 해경이 제출한 VHF 교신록에는 없는 내용이 있

는데 해경의 늑장 대응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교신내용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 VHF의 도달 거리는 통상 25~30마일이며, 목포305함의 방송 당시 진도VTS가 

305함과 8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도VTS의 VHF 교신기에는 위 

방송 내용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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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함

Ⅳ.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책임재산 환수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수사

○ 수사 착수경위

- 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로 인한 부실운영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하였음

○ 수사 진행상황

-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유병언 일가 5명, ㈜다판다 대

표이사 등 계열사 임원 9명 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4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으

며,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재판 중에 있고, 김혜경은 미국

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

○ 범행수법

- ① 상표권료, ② 고문료, ③ 경영자문료 또는 컨설팅비, ④ 사진대금 또는 사진

사업 출자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 수사결과, 유병언 회장이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등지에서 개최한 사진 전시

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대금으

로 빼돌리는 등 유병언 일가가 상표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

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책임재산 환수

○ 재산환수 특별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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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검사 4명과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으로 특별반을 구성․운영

○ 제1차 추징보전 명령

- 5. 27. 161억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부동산, 차량, 예금 및 21개 주요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 63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에 대해 제1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2차 추징보전 명령

- 6. 16. 유병언 차명 소유 안성 소재 아파트 224세대, 유대균 실명 보유 부동산, 

유대균 차명 소유 자동차,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 합계 213억원 상당에 대

해 제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3차 추징보전 명령

- 7. 1. 유병언 차명 소유 역삼동 상가 및 농가주택, 유혁기 실명 소유 아파트, 

고가의 사진기 등 합계 102억원 상당에 대해 제3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

용결정

○ 제4차 추징보전 명령

- 7. 17. 유병언 차명 소유 영농조합법인 6개, 계열사 2개, 측근 20명의 토지 및 

건물, 비상장주식 등 합계 344억원 상당에 대해 제4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5차 추징보전 명령

- 7. 31. 유병언이 영농조합법인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토지·건물 86억원 상

당, 김혜경과 그 가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104억원 상당에 대해 제5차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190억원 상당 재산 중의 6/11에 대한 상속지분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인용

○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합계 

1,157억여원으로 이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자금 횡령․배임 금액 1,334억원의 약 

86%에 해당함

※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는 법무부 및 서울고검 주도로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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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예상 구상금 채권 4,031억원), 가압류 대상재산의 가액은 약 1,222억원(유

병언 실․차명 재산 864억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선원 등 358억원)임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유병언의 사돈인 I(의료재단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가 유병언의 지시로 ‘ㄱ'골프

숍을 운영하는 J로부터 골프채 50억원 어치를 구입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 I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로비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I

는 “J 운영 골프숍에서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

- 골프숍 거래장부와 매출장 등 확인 결과, I가 구입한 골프 용품은 50억원 상당

이 아닌 4년 동안 총 3,000만원 상당에 불과

- 구입한 골프 용품 사용처 확인 결과, I 본인과 부인이 사용 중이거나, 나머지는 

I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직원 3명에게 선물로 사용하는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

에게 교부된 것은 없었음

※ 그 밖에 유병언 측에서 ‘ㄴ’골프수입업체로부터 골프채 50억원을 구입하

였다는 의혹도 있으나 ‘ㄴ’골프업체 관계자 진술 및 거래내역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유병언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이 중요한 구

원파 내부자료를 숨겨 두었다는데 사실인지

- 유병언이 도피용으로 준비한 가방(종이박스 포함)은 총 13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일부 언론에서 ①번 가방에 유병언의 로비리스트 등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확인 결과 그곳에는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 유병언이 

평소 애장하던 해외 고가 명품들이 들어 있었을 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는 

발견되지 않았음

※ 그 외 나머지 가방에서도 로비 리스트 등 중요 서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

고 가방을 쌌던 K도 로비리스트는 없었다고 진술 

Ⅴ.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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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도입 단계｣에서는 ① 불법 대출 ② 해운․조선업체 리베이트 ③ 불법 

증선인가 등의 문제가 확인

｢선박 검사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선박검사 ②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③ 

우수정비사업장 비리 ④ 감독기관․검사기관․안전관리 대행업체․선사 간 유착 비

리 등의 문제가 확인

｢안전점검․관제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안전점검 ②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

사 ③ 정원초과․과적․부실고박 등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④ 선박검사 및 점검 

미이행 ⑤ 해상교통 부실관제 등의 문제가 확인

｢선사․안전업무 수탁기관 운영 단계｣에서는 ①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해운

조합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② 선사 등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

리의 문제가 확인

1. 수사 진행경과 

○ 4. 20.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4. 21. 부산지검

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 5. 2. 인천․부산지검 이외에 전국 9개 검찰청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해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관하여 수사 확대

   ※ 상세내용은 별첨5 ‘해운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수사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경영비리, 증축․과적 등 운

항상의 직접적 문제,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이외에도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선박 관련 단계별 비리 수사

○ 선박 수입 과정

-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활용하여 

59억원 상당을 편취한 선박회사 대표 등 선박 담보 사기 대출 사범 7명 구속 

(부산지검, 포항지청)

○ 선박 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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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받은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수부 장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고, 팽창

식 구명뗏목 등에 대한 허위의 점검결과표를 작성하는 등 해수부장관 및 선박

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업체 대표 2명 구속 (인천지검)

- 선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임시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선급의 업무

를 방해한 한국선급 지부장 구속 (창원지검)

- 건조 중인 선박 등록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수수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및 금품공여 업체대표 등 구속 (창원지검) 

○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 인천․제주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3,500만원 수수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 (검‧경 합수부)

- 인천․제주 복선면허 신청시 선박매매계약서의 톤수를 축소기재하여 증선 인가

를 받은 청해진해운 前 상무 등 임직원 3명 기소 (검‧경 합수부)

- 선박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승

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당 면허 취득 사범 15명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 선박 안전점검 과정

- 상습적으로 과적․정원초과 등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수백회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운항관리자들 19명 

구속 (인천지검, 제주지검, 군산지청, 통영지청, 포항지청) 

-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장비결함이 있는 선박에 운항정지명령을 한 부

하경찰관에게 정지명령을 철회토록 한 해경 간부 구속 (인천지검) 

○ 선박 운항 과정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석유류인수증 발급하여 항만청으로부터 수억원대

의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등 5명 구속 (순천지청)

- 평택항 민자컨테이너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정부보조금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평택지청)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3,800만원 상당을 횡령

한 통영요트협회 부회장 구속 (창원지검)

3. 관련기관 유착 등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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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톤수 측정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목적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항만청 소속 6

급 공무원 및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무마 대가로 감사 담당 공무원을 퇴직 후 연봉 1억원의 

한국선급 감사팀장으로 고용한 한국선급 前 회장 등 한국선급 임직원 4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관련 손해사정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한 사업본부

장 및 손해사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인천지검) 

○ 해운조합 자금 1억 6,000만원을 횡령한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선주들의 안전운항 위반 사실을 묵인하도록 한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본부

장 등 해운조합 간부 7명 구속 (인천지검) 

Ⅵ. 향후 계획

1. 공판 활동에 만전 및 남은 의혹 계속 수사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과정 등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음

2. 해외 체류 중인 비리 관련자 검거․책임재산 확보에 주력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청해진해운 실사주 일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해외에서의 

검거 및 범죄인 인도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협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

겠음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공조를 통해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차명재산을 남

김없이 추적하여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에 주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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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안전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 해운업계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음

○ 수사결과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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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선수쪽에 철재가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

답 : 선수 컨테이너 사이에 처음보는 동그란 회색 빛깔의 화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넘어지게 컨테이너 사이에 넣었나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월호 정식선장 신 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3항사 박 모의 5월 27일 질문조서에 따르면4) ‘동그란 회색 화물’의 적재

를 지적하고 있다. 평소에 이런 동그란 회색 빛깔 화물이 적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

는가? 

질문 2. 조타실에서 비상벨을 7회 누르면 퇴선명령인 것과는 별도로, 선원들이 탈출

하던 조타실 좌현 갑판에, 선원들이 구조된 지점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기적

을 울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이를 장음으로 7회 누르는 경우전원 퇴선 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가? 

질문 3. 국정원이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면서 '보안측정'을 실시했다고 주

장하는 2013년 2월 27일 경 견습선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보안측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참여하였는가? ① 커피숍 책장 증설 작업 ② 오락실 바닥 데코 

타일 변경 및 도색작업 ③ 직원들의 작업수당 보고서  같은 부분이 특별점검이나, 

월례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가? 

[가. 나온다면]

(1)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면 특별점검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인천항

만청, 해양경찰서, 운항관리실(한국해운조합), KST(선박안전기술공단), KR(한국선급) 

중 주로 어디에서 지적하는가? / 월례점검에서 나온다면 운항관리자인 한국해운조

합에서 지적하는 것인가? 

 

(2) 위 ①②③은 그 국정원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저 내용은 

월례점검이나, 특별점검 기간에 충분히 지적한다는 것인데,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

는 보안측정 자리에서 보안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이상하다고 생

각하지 않는가?

4) (140430_0527) 세월호 (3항사 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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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오지 않는다면]

(1) 경영자가 아닌데도 저런 부분까지 지적하는 외부 기관이 있다면 어디인가?

(2) 국정원은 보안측정 때,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인천해경, 기무

사에서 한 지적한 사항이 95가지 정도이고 국정원이 한 지적은 4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해양항만천/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인천해경/ 기무사가 그간 세월호의 

운항에 관련하고 있었는가? 세월호 운항에 관련해왔다면 각 5개 기관에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지적해왔는 지 자세히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인천해경의 경우 특별점

검에 참여하여 선내의 어떤부분을 집중해서 검토했었는지 등.)

  

질문 4. 세월호 CCTV는 운항하는 내내 늘 작동해야하는 것인데 2014년 8월 22일 

목포지원에서의 증거보전에서 복원된 세월호 CCTV 64개 화면은 8월 30일 59초에 

모두 꺼진다. 그 때는 아무런 충격도 없었고, 배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

데 CCTV가 작동을 멈추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 정전때문이라고 한다면]

(1) 여태까지 8시 30분 경에 정전이 있었다는 증언은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정

전으로 CCTV가 꺼졌다면 이는 8시 52분 이후일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8시 

30분에 정전 때문에 CCTV가 꺼졌다는 것이라면, 사실 실제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것

은 8시 30분 경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문 : 사고전후 발전기가 고장 났거나 전기가 나갔는가요?

답 : 사고 발생 후 조기수(박 모)가 컨트롤 룸에서 나올적에 발전기 계기를 보니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후 전등이 1번 꺼졌다가 켜져습니

다. 나중에 기관장에게 물어보니 발전기 lo가 공급차단되면 그런 현상이 발

생된다고 하였습니다.(140529) 세월호 (3기사 이수진)

(2) CCTV 전력 공급원은 어디이며, 그 공급원의 위치 및 차단하는 방법을 알고  는 

승무원은 누구인가?

 

[나. 충격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충격강도를 가지는 경우에 CCTV가 멈추는가? 선체에서 그런 충격을 

느낀 사람은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데, CCTV가 멈출 만큼 큰 충격이 30분에 있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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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르겠다고 한다면]

CCTV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CCTV 영상 등 작동 여부는 누구

에게 제출하며, 그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 

질문5. 2013년 2월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한 보안측

정에서 국정원이 지적했다고 하는 CCTV 추가 신설하라는 브릿지  LIFERAFT 2곳과 

트윈데크 2곳에는 CCTV를 설치하였는가?

[설치했다면]

화물을 선적하는 등 외부에는 설치하면서 선원들의 조작과실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타실에는 CCTV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지적사항을 지키지도 않았음에도 현재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는가? 그

렇다면 국정원은 제대로 된 보안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며, 청해진해운 

및 세월호 선장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 아

닌가?

질문 6. 세월호는 평상 시 서울-제주 운항할 때, 맹골수도 쪽으로 통항하였는가?5) 

만약 다른 때에는 바깥쪽으로 둘러서 다니는데, 4월 16일만 특이하게 안쪽으로 통

행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름값이나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기름

을 아끼려면 매번 그 길로 다녔어야 하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면 이미 너무 

늦었는데 굳이 그래야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질문 7. (1) 조타실의 로드마스터 등 기계들을 통해서 배의 복원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계기판 등이 존재하는가? 만약 계기판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2)운항 중에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 세월호 평형수는 운항 도

중 각 탱크별로 펌프 등을 이용해서 채우는 것이 가능한가? 

(3) 평형수 보충 여부 결정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평형수를 채우고 빼는 조

5) 사고를 목격한 진도 어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청취한 일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민들 

중 세월호가 늘 맹골수도 안쪽으로 통항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비슷한 항로를 지나다니는 다른 배의 선

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세월호가 운항할 때 맹골수도를 통해서 통항하지 않고, 맹골수도 밖으로 돌아서 통

행하였다고 하여 각 진술이 엇갈린다고 보고 있음. 선체에 문제가 생겨 침몰할 것을 알고 일부러 물살이 센 

맹골수도쪽으로 배를 몰아 침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유가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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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예를 들어 노트북? 리모트 컨트롤? 혹은 직접가서 밸브를 

여닫는지) 설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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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마나호 선장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국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ㆍ항공기는 전쟁ㆍ테러 등 비상사태 시 

적(敵)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며 세월호에 대

한 보안측정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거의 유사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오하마나호

도 보안측정을 받았는가? 

[가. 받았다면]오하마나호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보안측정을 받았을 때 국정원에 의

해 지적받은 사항들을 기록하고 처리한 담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항은 어떤 

것인가?

[나. 안 받았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는데 왜 받지 

않은건가?

질문2. 오하마나호의 CCTV는 조타실 등 선원들이 근무하는 곳에도 설치되어있는

가? 총 몇 개의 화면이 나오게 설치되어 있는가? 세월호와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왜인가?

질문3. CCTV를 꺼도 되는 경우는 운항규정 상 어떤 경우일 때 허용되는가? CCTV

를 꺼야한다는 판단 등을 하는 의사결정자는 선장인가? 아니면 다른 기술담당 선원

이 따로 있는가?

질문4. (1) 배의 복원성을 확인하는 것이 조타실의 로드마스터로 가능한가? 평형수

라는 것은 각 탱크별로 처음 채우고나면 출항 뒤에 복원성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보충하거나 빼는 것이 불가능한가?

(2) 운항 중 조절할 수 있다면, 평형수를 조절하는 것은 누가 담당하는 역할이며, 평

형수 보충하는 것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는가?

(3) 원격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는가? 노트북을 통해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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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단장 허용범에 대한 질문사항’

Ⅰ. 지그재그 운항관련

 

질문 1. HDG(헤딩) 정보와 COG(코드) 정보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예상답변] 

1)  HDG(헤딩)이라는 것은 현재 뱃머리가 향하는 방향(각도)를 말한다. 나침판이 전

해주는 각도 정보가 헤딩(HDG)정보로 북쪽을 기준으로 몇도인가 개념.

2) COG(배가 지나온 발자취) 정보. 자기가 지나온 코스 정보이다. 지나온 과거 정보.

※모르시는 경우, 질문의 진행상 필요하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헤딩값과 COG를 고려할 때 8시 45분 23초부터 46분 46초의 세월호의 위치

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타 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일견에서는 그 위치까지의 이동

은 좌타로 꺾었다가 다시 우타로 꺾어야 갈 수있는 코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질문 3. 137.6도에서 140도로 회전(2.4도)하는 경우와, 134.7도에서 140도(5.3도)로 회

전하는 경우의 화물의 고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4. 헤딩값과 COG를 고려할 때 항적에 있어서 46분46초 위치에서 48분15초 위

치로 가려면 어떻게 운항해야 할까?를 고려할 때 우현 타를 이용해서만도 이동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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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AIS 항적로는 8시 48분 37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 복원되지 않았는데, 그 

비는 부분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헤딩값과 COG를 고려할 때  48분15초 위치에

서 49분 32초 위치로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항해야 합니까? 한 방향의 타

만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좌타를 쓰지 않고서는 49분32초에 배의 위치 및 HDG(헤딩) 정보가 저렇게 나올 수

는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것은 48분15초의 헤딩(HDG)이 137.6도 였는데, 여기서 우타로 조금씩 

138->139->140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48분15초에 137.6도 였던 헤

딩이 134.7도로 좌회전 했다가 다시 우회전 해서 140까지 급회전 했다는 주장이 있

습니다.

Ⅱ. 화물 선적에 관련하여 

 

질문 1. 선적했던 화물 중에서 70톤 이상에 해당하는 화물이 존재합니까? 한다면 

어떤 화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질문 2. 증거 375 cctv 채널2번 16시 36분 이후 화물을 적재할 때 크게 기울었던 때

에 적재했던 화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들은 전문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화물 중

에 70톤 이상 나가는 군용화물[탱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모님이 계셔

서 일단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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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이윤철, 김영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증인 이윤철의 채널 A 인터뷰 제시) 증인은 채널A에 출연해서 “17.1 에서 11 정도

로 내려간다는 게 비정상이죠. 선박은 정지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17.1노트가 상당히 

더 많은 거리를 나가면서 한참 있다가 11노트 정도가 돼요. 엔진을 죽인 상태여도 한

참 후에야. ”, ”앞에 위험물체가 나타난다거나 갑자기 배가 나타나서 충돌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엔진을 조타실에서 스톱엔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라고 인터뷰

한 적이 있나요? 충돌위험이 있어서 스톱엔진을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질문 2. 현재로서는 충돌위험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속력을 줄었다는 견해는 가지

고 있지 않지요.

질문 3. 증인은 세월호의 속도가 왜 갑자기 줍었는지 알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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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기수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1) 탈출 당시 기관부 선원 중 무전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무전기를 통해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교신하였

습니까?

2) 기관부 선원 중 한 사람이 강혜성과 무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그 무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 피고인들, 양 모, 강 모 외에 선내에서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

까? →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고 당시 복도에서 무전 중이던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는 학생들

의 진술에 기반한 질문)

(질문2)

∙ 기관실에 기관부가 한 명은 상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박 모는 기관부 선원 모두 기관실에

서 나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세월호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질문3)

∙ 기관실에는 선내 전체에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질문4)

∙ 피고인이 3층에서 박 모를 만났을 당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였습니까?

  → (작동하지 않았다면)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였다면 세월호가 더 움직일 수 있었

습니까?





Ⅴ. 형사재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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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사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재판진행관련)

사    건 2014 고합 180   살인 등

피 고 인 이준석 외 14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및 향

후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들어가며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취지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거의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으로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 대다수가 집단적으로 사망, 실종되어 부모는 자녀를 잃고, 학생들은 친구

와 선생님을 잃고, 학교는 한 학년 학생들의 3분의 2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

한 사고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사회 자체가 붕괴된 참사이자 불행입니다. 게다가 다

른 대형사고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결과를 전해 들을 뿐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과정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그 부모, 가족들, 온 국민이 인식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실제 많은 가족들이 

배가 기울어진 이후 “어떡해.. 엄마 안녕 사랑해” 등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받

았으며, 그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 분노, 불신, 슬픔 

등을 심각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객관적인 실체진실의 발견에 목적이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도 

형사재판에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변호인들이나 피해자들

은 그런 형사재판의 본질을 존중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 시점은, 사건발생일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

점입니다. 대형재난 피해자들은 사고 후 “분노, 화, 원망, 불신, 죄책감 등” 부정

적인 정서를 나타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정서는 ‘비정상적인 사건에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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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정상적인 반응들’인데, 이 사건과 같은 대형재난에서는 최소 1~2년이 지나

야 서서히 위 정서들이 극복되고 새로운 출발 및 정서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

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심리적 고통이 제대로 아물 틈이 없이 정서적으로 회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렇다 보니 피해자들 스스로도 그 분노와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향후 재판의 원활한 진행 및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

서 혹여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막고자,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며 느낀 바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찬찬히 읽어보시고 재판 과정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의견서에는 생존자,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경험과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에 잘못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의 상태 등이 오해되거나 왜곡

될 소지가 있어 이 의견서는 검찰, 재판부,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외 외부에는 절대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재 심리상태에 대한 의견 

가.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망 혹은 실종 가족을 두게 된 분들은 “가족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분노,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슬픔과 

상실감, 죽은 가족을 살려낼 수 없다는 절망감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등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1) 

1) 전문가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外傷後 障碍,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위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PTSD, 충격 후 스

트레스 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라

고도 합니다. 주로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서 벗어난 사건들, 이를테면 천재지

변, 화재, 전쟁, 신체적 폭행, 고문, 강간, 성폭행, 인질사건, 소아 학대,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에 의한 사고, 그 밖의 대형사고 등을 겪은 뒤에 발생합니다.  

   증상은 과민반응(hyperalertness, hyperarousal)과 충격의 재경험(Re-experience or intrusion), 

감정 회피 또는 마비(avoidance or emotional numbness)로 나타납니다. 과민반응은 쉽게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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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부모나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에 비

해 훨씬 더 비통하고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어

머님, 아버님들은 일상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기가 싫어요. 밥하려고 밥통을 쳐다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제 더 이상 따뜻

한 밥 한 번 해 먹일 수 있는 애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밥 먹고 살겠다고 밥을 하

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가슴이 미어져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분들의 특성은 외견상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죄책감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돌변하여 순간적으로 

돌출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바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증세 중 하나로서, 이분들 대부분은 상당한 기간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가족들의 상당수가 아직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고,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가도 이내 후회를 하면서 사

망신고를 취소하기를 원한 분도 있고,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매일 같

이 아이의 방을 청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리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들의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분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기대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재판부나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짝 놀라고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집중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참전 

군인의 경우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벽쪽에 등을 대고 있고, 강간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범인이 있는 것처럼 경계하게 됩니다. 충격의 재경험 증상은 사건에 대

한 기억이나 꿈, 환각이 재연되어 실제와 같이 느끼고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정 회피 또는 마비의 증상은 정상적인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비현실적인 감정만 

들기 때문에 분노와 피해의식, 수치심이 들게 됩니다. 또한, 두통이나 소화불량, 위통, 수전

증,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알레르기와 같은 현상도 생기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게 어

려워지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이별 불안과 학교 공포, 외부인 공포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비현실적인 감정 때문에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여 남용 및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율신경계 장애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환각이 보이고, 해리성 장애나 공황 발작이 같이 나

타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꿈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출처,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 %EC%99%B8%EC%83%81_%ED%9B%84_ 

%EC%8A%A4%ED%8A%B8%EB%A0%88%EC%8A%A4_%EC%9E%A5%EC%9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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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존자 및 가족들 

생존자 및 그 가족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는데, 그 증세 중 하나로 사망자와 실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생존자 죄

의식’이라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친한 친구들 중 한 아이만이 생존하여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님이 자식의 마

지막 모습에 대해서 듣길 원해서 생존한 아이를 만나고자 했으나, 그 아이는 혼자

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친구들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

한 아이들을 4개 반으로 다시 반 편성을 하였음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죽은 

친구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생존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낮에는 태연히 행동하

고도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곤 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금방 경험한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곤 하는가 하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

어져서 학습효과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생존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남았다’는 죄책

감이 생존한 일반인들이나 단원고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커서, 단원고 교감선생님

은 사고 엿새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생존 교사들도 정상적인 수업이나 

업무는 물론 본인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심리상태 때문에, 심리전문가나 곁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켜보는 사

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순간적인 언동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

서 잠깐 스치는 재판부나 검찰,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언동들을 그저 비

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 재판과정에서, 피해

자들이나 가족들의 언행에 대해 여느 정상적인 사리변별력을 가진 일반 평균인들의 

잣대로 화를 내거나 제재를 가하려고 함으로써 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어 왔

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께서는 따뜻한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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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상당한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주신다면 피해자들의 혹여 생길 

수 있는 돌출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

신들도 모르게 나오는 비이성적인 언동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들

이나 법조인들의 잣대를 기준하여 엄하게만 다루지 마시고 이들의 마음을 잘 어루

만지시면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재판과정에서 배려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사항 

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아 주십시요

재판진행시, 이 사건의 사망자나 실종자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단어사용이

나 표현 방식에 하나하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취지에서 방청객들이 당혹

스러워하거나 불편해 할 수 있는 단어들은 가능한 피하고 좀 더 순화된 용어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가족들은 사망신고를 하지 못

하거나 수학여행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아이가 그저 돌아 올 것같은 마음에 매일 

같이 아이의 방을 청소하는 등 아직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

입니다. 이 때문에 “시신”이나 “시신수습, 시신인양, 시신 건졌을 때”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감정의 동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가족들 서로 간에나, 심리전문

가, 변호인들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검찰에서도 “시신”이라는 용어 대신 “아이들”, “자녀들”로, 

“시신수습, 인양” 대신 “사고 후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사고 후 자녀가 돌

아왔을 때”, “아이를 찾은 날”, “아이가 뭍으로 올라온 날” 등으로, “실종

자” 대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아드님, 따님)”라는 용어를 사용해주시면 

방청석에 계신 가족분들이 재판부와 검찰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청인들 중 피해자들을 지칭할 때 “피해자”나 “유족”이라는 단어 대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가족분들” 등 평소 피해자들이 불리는 통

상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도 법정을 방문하는 것이 대

부분 처음이라 긴장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단어의 사용으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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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특히 피해자들 중 대다수인 학생, 선생님유가족들은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

음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되도록 쉬운 말로 설명해주십시오

모든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방청석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들에게 설명해주실 때 혹은 검찰에서 어떤 설명을 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들이나 생존자를 신문하거나 증언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법률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초

기 재판과정에서, 가급적 딱딱한 법률용어로 말씀하시기보다 각각의 법률용어를 이

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 바꾸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있

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한 질문이나 설명은 피해주셨

으면 합니다. 처음 한 두 번만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생략하여도 되므로 재판

이 진행되는 처음 몇 번만이라도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향후 재판진행과정에 대하여 초기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공권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나 재판에 대해서도 전적인 신

뢰를 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근저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

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에 더 불

신하고 더 절망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초기에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좀 더 재판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진술기회를 주겠다는 

점이나 그 시기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주시고, 재판 이전에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법원과 재판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피해자들도 신뢰의 토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생존자증언시 비공개재판으로 해주시고, 증언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해주

시길 바라며, 증언기일을 잡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해주시고,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받아 불필요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신문내용을 제지해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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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존한 피해자가 법

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존학생에게 

많은 유족들 및 피고인들 앞에 서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은 엄청난 정신

적 고통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반드시 신

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고, 비디오중계장치의 활용, 비공개증언, 피고인들의 

퇴정 등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자에 변호

인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존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이 사건으로 인

하여 심리적 고통을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동석하여 생존 피해자의 증

언을 듣고 함께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증언이 필요한 쟁점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시어 검찰과 피해자들 변호인들이 그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필요할 경우 증인이 증언 이전에 심리적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또한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이 증언 직전에 제출되

어 재판부에서 미리 증인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질문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본건의 경우 생존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재판부

에서 가급적 사전에 증인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밀봉하여 제출받은 후 현재 생

존자들을 치료 중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등으로 치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신문사항을 사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등 2차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 피해자들이 방청석에서 다소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일단 그 심정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청객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피해자들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이고, 이들은 

자녀들을 잃은 1차적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지만 2차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소홀 및 구호조치미숙 등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보다 가족들의 집단반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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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여 정보과 형사를 통해 가족들을 미행하며 감시하는 일을 경험하였고, 실종

자 구조활동에 적극적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으

며, 이번 공판마저 피해자들 모두가 방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재판절차에서도 

배제되었다는 분노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성적으로 차분히 법정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작은 말 한

마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나 재판부, 검찰, 기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치유 중인 전문가들(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심민영 박사님 등)에 

의하면, 희생자 가족들의 일시적 분노폭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치유적

인 관점에서도 조용히만 있거나 긍정적이거나 주변 분위기를 애써 의식하며 맞추려

는 분들보다 자연스럽게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가장 예후가 낫다고 합니다.

(2) 때로 피해자들 중에서는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도대체 힘든 사

람들을 위해 실제 해 주는 게 뭐가 있소”, “당신들이 뭘 해줄 수 있는지 먼저 보

여라”, “왜 쓸데 없는 말을 하냐”며 무작정 화부터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

히 보상, 협상 등의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

상규명 및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지 보상 협상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가끔 변호사나 제3자들이 무심코 관련 얘기를 꺼내면 불같이 화를 내기

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부터

라도 피해자분들 잘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는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몰라서 무심코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조금 기다리면, 곧 

합리성을 찾고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모 국장의 망언에 대해 항

의하고자 KBS를 항의 방문했을 때, 희생자 가족 대표분이 생존학생 대표가 응원차 

전화를 했다면서 그 목소리를 마이크로 들려주었는데 생존학생이 “어머님, 아버님

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꺼내자 어떤 분도 흥분하거

나 비난하지 않았고, 가만히 눈물을 흘리거나 오열하며 “아니야, 뭐가 죄송해, 너

희라도 살아와 줘서 고맙다”라고 했었습니다. 

(3) 따라서 혹여 피해자분들이 피고인들을 처음 대면하고 격앙된 상태에서 재판부나 

제3의 인물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하더라도 회복을 위해 거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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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주시고, 또 재판부가 너그럽게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이 그러시군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이런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1차

적으로 진심으로 피해자 가족의 심리상태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재판에서의 유의점’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를 줌과 

동시에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더 큰 분노표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정적 심리상태에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재판 시작 

전에 공식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재판 

도중 항의나 분노표출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적절하게 대응하

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논리적,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감정적으로 더 격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이해해주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성을 찾게 하고 치유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통상 방청석 내에 소란이 있을 경우 감치, 퇴정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일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고지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만 행해 주시고, 법정 경위분들도 

제지시 물리적인 모습보다 피해자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기

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판부께서 법정 경위분들께 이러한 점을 당부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순간적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해 놓고도 일단 

공감해 주면서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해 주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왔으므로, 재판과

정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처음 몇 차례 그런 돌발 행동에 재판부가 잘 조율해 주신

다면 재판부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돌발적인 사태는 사라져 갈 것으로 생

각합니다.  

바. 재판부께서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들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십시요

피해자들, 특히 사망자의 가족들은 자녀들의 죽음과 상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을 사고 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며, 그들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강한 적개

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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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에서 

재판부를 통하여 본 사건이 변호인의 선임 없이는 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 대부분이 국선 변호인이라는 점, 피해자들도 검찰과 직접 연락

이 어려우므로 변호인들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듯 피고인들도 그러한 조력

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들 변호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점 등을 설명 듣

는다면,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며, 국선변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이나 분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칠곡계모사건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몇몇 사건들의 경우, 국선변호인들이 생명

의 위협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사퇴하는 사례가 빈발하곤 하는데, 이 사건

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클 것이므로, 첫 재판에서 국선변호

인들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 재판부께서 최선을 다해 진실 규명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요

피해자들이 아이들, 가족들의 죽음과 상처, 고통을 두고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

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른채 억울하게 

죽거나 고통받은 자녀, 가족에게,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

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러한 노력과 과정,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이야말로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녀사냥처럼 피고인들을 특정하여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떠한 잘못으로, 이를테면 선박회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 그리고 구조단계에서 

일어났던 부조리 등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잘잘못을 법의 잣대를 통해 

조목조목 명확히 밝혀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 그리하여 다시는 이

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됨으로

써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 과정을 조목조목 명확히 밝혀내어 이에 대

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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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본 재판은 그러한 우리 사회의 책무이행의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

라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자주 환기해 주

시고, 법조인의 시각으로는 다소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증거신청에 대한 요구

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조금의 의혹도 없이 법원과 검찰을, 그리고 재

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와 검찰에서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주신다면 피해자들은 분명 서서히 분노와 슬픔을 가라앉히고 일상으

로 회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유지와 피고인의 방어를 기본 축으로 하기 때문

에 피해자들은 이에 참여할 여지가 적습니다. 비록 형사소송법이 피해자들의 권리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하

게 형사재판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은 현재 수사진행내용이나 상

황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조차 충분한 진술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탓에 제대로 방청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에

서마저 자신들이 피고인들보다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비록 공소사실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의 신뢰 회복, 실질적인 치유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진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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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해자들은 집단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직접 희생자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다수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가족대책위, 생존자모임 등 각각의 상황별 대

표기구가 있기는 하지만(현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분들을 중심으로 한 유가족대책

위, 단원고 생존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한 생존자모임, 일반인생존자모

임, 선생님유가족모임, 진도실종자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소속이라 해도 모두 상황

도 다르고 심리적인 부분도 달라서 피해자들은 각각 이 사건 범죄의 개별 피해자이

고 개별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각각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을 나타내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항의를 할 때, 피해자들 전체의 입장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

나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또 침묵하는 다수가 발언자 편이라고 보고 섣불리 한 

사람의 항의내용을 전체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경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칫 과잉

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조직으로 느껴져서 그 자체로 다

른 분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압도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 다

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평범하고 순박한 분들입니다). 그

리고 만약 전체적으로 의사결정된 어떤 입장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피해

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분들 중 어떤 분들은 현재 분향소 옆에 설치된 유가족분들을 위한 텐트

에 자주 나와 대화를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사람을 

기피하고 유가족 텐트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존자 분들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 고지하는 사항을 피해자 변호인들이, 각 대책위 등

에서 아무리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냐”,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사소송법

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러한 부분을 절차적으로 억울하게 

느낄수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피해자 대리인들도 미

리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고지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분들이 이미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해경, 언론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탓에 사소한 안내의 미비 등에도 감정적으로 항의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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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이고 다수여서, 개별적인 소통이 잘 안 이뤄질 수 있

고 그에 대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의 전달사항이 피

해자분들이 많아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전달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하신

다면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들에게 따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다음부터는 개별적

으로 연락이 가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는 등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관련해서, 개별 피해자분들이 각기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특히 

유가족분들과 생존자 분들 사이에서는 상호간의 죄책감 등으로 인해 서로 쉽게 다

가가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다른 분

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로 더 큰 감정적 동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분이 다소 감정적인 언동을 반복할 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자제하

시는데, 이해는 하지만 좀 자제해 주십시오” 등의 비교하는 표현은 삼가 주시고,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크실 수 있는데 향후 진술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

고 혹시 다음에 광주까지 오는 게 어렵다면 따로 진정서 등을 내시면서 누구였다고 

알려주시면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는 등으로 다른 대안을 알려주시면 감정적으로 

납득 및 위로가 될 것입니다. 

4. 결  어

가.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어 재판과정이나 그 결

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및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나 상담 등 여러 

지원 과정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에서도 함께 노

력하여주신다면 피해자들의 분노와 슬픔을 가라앉히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청이 기존의 형사절차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

일 수 있으나,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이 결집되어 일어난 참담한 

결과물로서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례가 없

다고 하여도 적극적인 변화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절차 등에 대해 요청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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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6.   .

피해자들의 변호인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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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사건 2014년 6월 10일 재판방청안내(가족2)용)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사건 -

1.  공판기일 및 재판 진행 

-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 -> 증거조사(증인신문, 현장검증 등)기일~로 진행됨

- 6월 10일(화) 14:00 첫 기일(공판준비기일), 6월 17일(화), 19일(목), 24일(화)~ 집중

하여 매주 화, 목에 재판 진행 예정임(그중 3~4회는 준비기일)

* 따라서, 가족분들은 반별/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방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입니다.

2.  법정 및 방청권(출입증)

- 담당 재판부(제11형사부, 세월호 관련 사건 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가족분들

의 관심을 반영하여 주법정(201호, 103석+장애인석), 보조법정(204호, 75석+장애인

석, 폐쇄회로 영상중계)을 설치하고, 그 중 주법정 60석, 보조법정 45석(총 105석)

을 가족 및 가족측 변호사단의 좌석으로 배정함

* 배부되는 방청권은 주법정(갈색, 201호), 보조법정(녹색, 204호)으로 나뉘어 있고, 

좌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 방청권의 유효기간은 11일(2주 동안 방청 가능)이므로, 방청을 마치신 후에 각 그

룹 위원장/부위원장/총무님께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일 법정 입장 과정

- 1. 버스 하차 직전 : 법원 직원이 탑승하여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2) 세월호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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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색대 통과 : 법정 입장 전에 모든 방청객(변호사단 포함)에 대해 자켓(겉옷 

상의) 탈의 및 가방/소지품 검사

* 이는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안전 조치이오니, 불편

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호주머니에 있는 물품들을 가방이나 자켓에 모두 넣어서 검색대 위에 올려놓

으시면, 간단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 3. 방청 과정 : 피고인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되고, 공소사실을 일부라도 부인

할 경우에는 무척 화가 나시겠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라

는 것을 잘 알지만) 가급적 감정 표출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조

법정인 204호의 경우에는 영상중계가 이루어지므로 정숙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 4. 피고인들의 변호인에 대함 :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인3)

이 사건 피고인들은 법정형이 무거운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반드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재판 진행을 위하여 국가가 변

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현재,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사정으로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들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변호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사건 개요 및 상세 진행 과정

- 1.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구조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선장 및 선원 15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입니다. 현재 위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 2. 6월 10일 예상되는 재판(공판준비기일) 진행 순서

3) 1~2명 정도는 해당 피고인의 부모가 자기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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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 5)

1 이준석 선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특가법위반(도주선박)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① 재판부 입장 및 개정 선언 ②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 재판부 입장시, 방청객 기립    ■ 재판장님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진

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진술거

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합니다.

③ ④ 

■ 재판장님이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 출석

한 자가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합니다.

* 공판준비 첫 기일이므로, 이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피고인들의 공소사

실 인정 여부까지 진행될 수도 있음), 예상 소요 시간은 최대 2시간 30분에서 3

시간 정도입니다. 

* 이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 쟁점 정리 절차 ~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6월 10일은 첫 기일이므로, 담당 재판부는 가족측의 대표 진술(이 재판에 대한 기

대/바램, 담당 재판부에 바라는 점 등)을 5~10분 정도 경청하겠다고 하였으니, 재

판부가 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향후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특히, 형량 결정하기 전 양형에 대한 의견), 가족측이 진술할 기회를 적절하

게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3. 피고인별 죄명 및 의견서를 통해 살펴본 공소사실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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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식
1등 

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하나, 고의는 없었다.

·화물적재·고박은 청

해진 해운 물류팀이 

주도한 것이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3 김영호
2등 

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일부 인정

·선내방송은 선장 지

시 따른 것이고 탈출

방송 했다. 좌현 슈터 

터트리려했으나 실패

했고, 지원요청 받은 

적 없으며, 선원이라

고 밝혔다.

수난구호법위반

4 박기호 기관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

수난구호법위반

5 박한결
3등 

항해사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전체적으로 인정(세

부적으로 다른 부분

도 있음)

6 조준기 조타수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7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세

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음)

·승선한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고 정식 직

원도 아니다.

·경비정에서 구조 작

업 도왔고, 선내 사람 

많다고 이야기했다. 

선원임을 밝혔다.

8 손지태
1등 

기관사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모두 인정

9 이수진
3등 

기관사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세부적

으로 다른 부분 있음).

10 이영재 기관원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세부적

으로 다른 부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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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성용 기관원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세부적

으로 다른 부분 있음).

12 박경남 조타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일부 인정

·긴급상황임을 고지받

지 못했고, 퇴선명령

했는지 모르는 상태

에서 경비정에 탔다. 

유리창 깨고 승객 구

조했다.

13 오용석 조타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세

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음)

·해경과 함께 승객 구

조했다.

14 전영준 조기장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모두 인정

15 김규찬 조기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배가 기우는 바람에 

오른쪽 어깨, 무릎 등 

다쳐 거동이 불편하

여 임무를 못한 것이

다 -> 공소사실 부인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공소사실

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4) 주위적, 예비적 죄명 : 주위적 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만 예비적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

니다. 피고인별 죄명에 두 줄이 나누어진 경우, 죄명 사이의 쉼표 : 두 줄에 기재된 죄, 쉼

표로 나누어진 죄가 모두 적용됨을 뜻합니다.

5) 피고인 중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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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의사항>

① 재판 시작 10분 전까지 방청권에 기재된 지정 좌석에 앉아 주세요.

② 휴대폰은 끄거나 무음모드로 바꾸어 주세요.

③ 재판 과정에서는 가급적 큰 소리 내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꼭 하시고 싶은 말

씀이 있으시면 변호사한테 쪽지로 적어서 전달해 주세요.

④ 화장실은 방청 중에도 다녀오실 수 있지만, 가급적 미리 다녀 오세요.

⑤ 재판 과정은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지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⑥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대부분 국선변호인입니다. 위 변호사들은 재판을 위해서 

법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적대감을 갖지는 말아 주세요.

<공판준비기일 재판절차 요약>

①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면 법정 경위의 요청대로 모두 일어나는 예의를 갖춥니다.

②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들을 호명하면 피고인들이 대기실에 있다가 법정으

로 들어옵니다.

   ※ 이때 너무 흥분하시거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길...

③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이름과 변호인을 확인합니다.

④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등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

집니다.

⑤ 검사가 기소된 범죄사실을 말로 설명합니다.

⑥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 봅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라도 부인하게 될 경우,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가

급적 자제하고 침착하게 앉아 계시길...

⑦ 피고인과 변호인이 자백하는 경우,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증거이름이 적힌 목록을 제출하고 그 

증거별 제출이유를 설명합니다.

⑧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지 여부를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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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문

의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대 변 인

간    사

이명숙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010-****-****)

(010-****-****)

(010-****-****)

(010-****-****)

 대한변호사협회 담당 ❙ 김정욱 사무차장, 변호사 

(02-2087-7883)

#3 2014년 7월 3일자 보도자료

해경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적반하장식 고소를 개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병삼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그 전날(6월 30일) 오하마나호 

검증기일에 참여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이 자신에게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전 씨는 공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 씨는 세월호 선원

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현장검증기일에 피해자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병원복을 입은 

채로 어렵게 참석했다. 전 씨는 사고 직후부터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두드리던 단원

고 학생들을 두고 살아남았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치료 중인 병원에서 잠시 외출하여 

검증기일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장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 변호사들을 

만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경의 구조지체 내지 무

능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우연히 엿들은 기자가 중요내용이라고 판단하

여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 해경 측에서는 이러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막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 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감

행했다. 만약 해경 입장에서 전 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반박내용 발표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발언의 

진위 여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해경 측에서는 생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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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가해자의 2차 가해 행태와 유사하다. 특히 해경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보면, 

해경 측의 고소에서 고소인은 경비정 123정 관계자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

지 관계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존 피해자를 고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해경 감찰 직후에 고소장이 제출된 점, 해경이 앞장서서 고소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언론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고소가 아니라 해경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게다가 고소 전날인 6월 30일 해경이 진도관제센터의 CCTV를 일부 삭제했다는 보

도가 있었고, CCTV　삭제와 근무일지 조작을 이유로 지난 7월 2일 진도 VTS 소속 

해경 3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또한 어제(7월 2일) 국조특위과정에서 

해경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현황과 구조 활동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

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리적으로도 공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므로, 전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전 씨의 경우 전 

국민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인 공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알리고자 하

였을 뿐 특정 개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하지도 않았다.

특히 현재 세월호 선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이 예정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경이 생존 피해자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감

행한 것은 증언에 나서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 전체에게 큰 2차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변협 세월호 특위(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전 씨를 도와 형사고소에 

대응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

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고소인들은 당장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

차 가해를 중단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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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원사건 2014년 10월 6일 재판방청안내(가족6)용)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사건 -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본 사건은 10월 6, 7, 8, 13, 14, 15일 피고인 및 증인신문을 하고, 20일 피해자 진

술, 21일 최후 진술 및 구형을 마치고 선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17일

까지 매일 한반씩 재판과정과 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되돌아보

면 부족함이 많은 과정이었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 이번주 재판 소개 

피고인 조준기, 박한결,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조준기는 사고 당시 조타수, 피고인 박한결은 사고 당시 항해사, 피고인 이

준석은 세월호의 최고 책임자인 선장, 피고인 강원식은 1등 항해사, 피고인 김영호

는 2등 항해사로 모두 이 사고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인데, 책임을 서로에게 전

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재판을 지켜  보시

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데, 이들은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에서 진술을 해 오면서 일관성 없이 번복하여 오

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 간

에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집중해서 진실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신문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차분히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번주 신문을 하는 피고인들을 이 사건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인데, 역설적

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변명할 기회)를 주지 

6) 세월호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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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추후 재판의 공정성, 진술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부모님들이 위협,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격 방어 과정이 지연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 부득이 방청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가뜩이나 보수 언론들이 가족 때리기를 하고 있어 악

의적으로 보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금 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공판기일 진행 순서(변동가능)

  10월 6일(월) 10:00  피고인 조준기 신문

14:00  피고인 박한결 신문

  10월 7일(화) 10:00  14:00  피고인 이준석 신문

  10월 8일(수) 10:00  피고인 강원식 신문

14:00  피고인 김영호 신문 

 

2. 피고인 신문 절차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 -> 재판장 직권신문 

◆ 피해자 측은 신문권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공소사실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오로지 사실만을 물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을 검사가 안 

묻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광주에서 방청하시는 분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날 

때까지 알아보기 쉽도록 글씨를 잘(반듯이) 써서 피해자 변호인에게 전달해주시

면, 질문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고, 별도로 신문사항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피고인 신문을 하는 당해 피고인 외에는 검찰도 다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

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피고인에게 궁금한 사항이 생겼더라도 오늘 당장 질문을 할 수는 없고 피

해자 변호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다른 피고인 신문에 반영되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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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보고

지난주 9월 30일에는 피고인 김규찬(일명 오렌지맨)이 「세월호는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고 다만 소모품을 정기 교체했으며, 근무를 마치고 선실에서 자다가 갑자기 배

가 기울어 굴러 떨어져 다쳤기 때문에 선장 지시가 없어도 구조 활동을 해야 함에

도 하지 못했으며, 사고 후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황색 작업복과 모자, 장갑을 끼

었고, 지혈을 하려고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박기호는 9월 30일 피고인 신문 및 10월 1일 증인신문 시 「박한결이 조타 

지시를 하였는데, 조준기가 안돼안돼안돼 소리를 지르고 조타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순간 선체가 바로 기울었고, 박한결은 반대로반대로하고 한 것 말고는 계속 울

고 있었으며, 선장 등이 조타실에 들어 왔고, 자신이 엔진을 정지시켰다. 침몰할 것

이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독자적 판단으로 기관실에 전화해서 탈출을 지시했고, 발

전기 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다가 3층에서 기관부 선원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다가 구조되었고, 다른 조리부 선원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았다. 승객 및 조리부 

선원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조준기는 10월 1일 「세월호는 고박 상태가 불량했고, 우측 변침 시 복원에 

더뎠는데, 박한결과 함께 맹골수도를 지난 것은 처음인데, 사고 지점에서 조타가 많

이 돌아 갔고, 조류 흐름은 조타 중 고려를 하지 않았다. 사고 후 보고도 안했고, 

조타실의 선원끼리 협동을 하면 선내 방송기계까지 접근이 가능했는데, 시도해 보

다가 포기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기록 열람 

승객의 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두 형사사건(14고합180, 14고합197 등)의 기록은 

꾸준히 수집되어 있으므로, 안산 분향소 대한변협 텐트에서 법률상담 시간(매주 월

금 1-6시)에 상담 변호사님 입회 하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 절차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이나, 통상 형사 사건

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공소장 정도만 복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록 내용이 언론에 왜곡 보도되거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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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출되는 경우 혹은 이를 토대로 사건 관련자의 신상정

보가 공개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기록 복사를 허가해 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기록 입수를 위하여 부모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그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정 및 방청권(출입증)

* 광주 주법정(201호) 중 30석, 안산지원(410호 중계법정) 중 70석은 가족 및 가족측 

변호인단의 좌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광주 주법정(201호) 방청권은 피해자 변호인 또는 총무님이 배포하고, 안산지원

(410호 중계법정) 방청권은 안산지원 앞 법무법인 해마루에 보관되어 있으니 가족 

대표분께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 방청권은 재판을 마칠 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하고, 지정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방청 중에 외부로 나가실 때에도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입장하실 때 

법원 경비한테 보여 주셔야 합니다. 광주 법원 방청권은 1일권이라 방청을 마치

신 후에는 버리셔도 되지만, 안산은 기간권이라서 가족 대표님이 회수하여 법무

법인 해마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본법정 및 안산지원 법정 가장 앞줄에는 기자단이 앉습니다. 국민적 관심사

가 높은 사건이라서 보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광주 본법정 왼쪽 기자단 바로 뒤에 피고인 가족이 방청하십니다. 피고인들이 살

인죄를 저질렀어도 가족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쉽게 만날 수 없기도 하여 재

판정에서라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피고인들 가족도 가족이

므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피고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기색이 별로 없이 덤덤

해 보이거나 오히려 당당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접 부딪치는 

것은 재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모습

을 의견서로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편이 훨씬 양형 참작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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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 재판정 입장 시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모두 하는 절차이니 협조해 주세요.

* 피켓팅 관련 : 법원 경내에서는 피켓팅(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그와 동시에 구호를 외치는 것), 집회/시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재판 시작 10분 전까지 방청권에 기재된 지정 좌석에 앉아 주세요.

* 휴대폰은 끄거나 무음모드로 바꾸어 주세요.

* 화장실은 방청 중에도 다녀오실 수 있지만, 가급적 미리 다녀오세요.

* 재판 과정은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지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범죄로 기소되어서 이런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이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치열한 공방 속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 공격

적인 언행은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손지태 피고인의 경우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손지태 피

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하였으니 사선 변호인에 대해

서도 적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공판기일 재판절차 요약

 

①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면 법정 경위의 요청대로 모두 일어나는 예의를 갖춥니다.

② 재판장이 호명하면 피고인들이 대기실에 있다가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 이때 너무 흥분하시거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③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이름과 변호인을 확인합니다.

④ 이전 재판절차(증거조사)에 이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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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피
고
인

직
책 죄명

의무,

업무내용  
공소사실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 

변
호
인

1

이

준

석

선

장

(주위적)

살인,

살인

미수,

수난

구호법

위반,

(예비적)

특가법

위반

(도주

선박)

직접지휘

의무

재선의무

위험시구

조조치지

시의무

훈련실시

의무

승객구호

지휘의무

과적, 고박 여부 점검 안함

맹골수도 지날 때 조타실 이탈

8:52 정지 후 30도 정도 기울자 이

준석, 강원식, 김영호, 신정훈, 박경

남, 오용석은 조타실 모임 

8:52 피해자 최모군 119에 최초 신고 

8:58 김영호에 구조끼 입고 선내대

기 방송 지시, 비상버튼을 누르지 

않아 선내 방송 안됨

9:00 조타실 피고인들은 9:00 제주 

VTS로부터 구명조끼 착용하고 퇴선

준비해달라는 교신 받고도 묵살하

고 강혜성에 선내 대기 방송 지시 

9:13경 둘라에이스호교신

9:21, 9:23, 9:24, 9:25 교신 묵살 

박지영과 강혜성이 추가 조치 요청

했지만 묵살, 9:50까지 선내 대기 

방송 7회 

9:26, 9:27 교신 묵살

9:46 해경 123 탑승하여 탈출 선원

임을 안밝힘 

맹골수도 진입 시점에 조타실에 있었음 

옆구리, 꼬리뼈 상해 입었고, 조타실에서 1, 2등 항해사와 함께 상

황을 파악하고 배의 수평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도 VTS와 교

신을 유지하며, 구명벌, 슈터 등의 투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명조

끼 착용, 선내대기, 퇴선 등의 방송을 순차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구

호조치를 다했다. 해경 지시 묵살한 것아니고, 박지영, 강혜성으로

부터 추가 지시 요청 받은 기억 없음 

살인고의 없음, 해경 왔을 대 법적 작위의무는 해경에게 이전, 상당

인과관계 없고, 피해자 불특정, 실행행위없음, 

임시선장, 고박등은 청해진 관리, 사고지점 과거 아무 문제 없고, 

이준석도 협수로지점에는 조타실에 잇었으므로 무과실, 상당인과관

계없음 

수난구호법은 사고후 도주선박에 적용되는 것, 가용조치 했음 해경 

구조후에는 의무는 해경에게 있음 

선원법 가용조치, 해경에 의해서만, 추가적인 구조활동 불가능

특가 도주는 해상 충돌사고에 적용되는 법조라서 이 사건은 해당 

없고, 과실도 없고, 인과관계 없고, 도주한 것이 아님 가능한 구호

조치하고, 신원이 불명 아니고, 기대가능성 없음 

임시선장은 훈련의무 없고, 과적은 1등 항해사로부터 문제없다고 

보고 받았고, 청해진소관, 보고서는 형식적인 서류, 복원성 악화는 

주지의 사실, 선장이 계속 조타실에 있을 수는 없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

법위반

#5 선원사건 정리

피고인의 직책, 죄명, 공소사실, 의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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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

고 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수)

=> 선박사고를 내고 승객을 구조안

하고 도주(특가법 위반)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 선장은 선원법 상 급박한 위험 

시 구조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선원법 위반)

협수로 지나고 박한결이 문제가 없으니까 침실로 간 것

피고인은 2013. 10. 25.경 2번째 담낭 수술을 받아 이 사건 당시 건

강한 상태가 아니었음

고 김동협군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

방송지시를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구조조치를 하였음

안내방송을 실시한 강혜성이 구조정의 구체적인(10분후)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조타실로부터의 연락지시 뿐임

피고인이 정년퇴임한 2013. 8.경 이후에는 신보식이 세월호의 정식

선장임

2

강

원

식

1

등 

항

해

사

(주위적) 

살인,

살인

미수

(예비적) 

유기치

사·상

선장 

유사시 

직무대행

항해, 적재

고박업무

비상시 

우현슈터

투하, 

승객

유도의무

과적, 고박 부실 묵인 

8:55 제주VTS에 구조요청

나머지는 이준석과 유사 

=>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

고 구조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

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고박은 청해진해운(김정수), 실제로 화물의 적재 및 고박을 하는 우

련통운 주도, 청해진이 화주와 운송계약 체결하고,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면, 청해진의 수급인이 우련통운이 화물 적배하고, 고박업무

는 원광공사가 하였음 

당직 후 조타실 뒤쪽 침실에서 자고 있었음 소리에 깨서 기울어진 

것 알고 조타실로 감, 이준석,(해도대 오른쪽), 김영호(엔진 텔레그

래프 핸드레일), 박한결(그 옆 좌현 출입문), 박경남(핸드레일), 오용

석(헨드레일)이 있었음. 

간신히 VHF 통신기 쪽으로 가서 8:55 채녈 12로 최초 제주 VTS 구

조요청(자다 깨서 제주 근처인 줄 알았음)

9:10(?9:07) 제주와 진도에 교신 

침실로 가서 휴대전화 가져와 해도대 옆에 앉음 

9:14 청해진(해무팀 홍영기)과 3:14 통화 후 좌현구명벌 터뜨리러 갔

다가 실패, 박경남도 실패, 박경남이 그 때 기관원이 구조되는 걸 

알고 해경정에 올라탐 

해경정에 승선해서 구조활동 

구조요청, 좌현 구명벌 시도, 우연히 조타실 나온 것, 해경 구조 기

대로 살인고의 없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수난

구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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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

영

호

2

등 

항

해

사

(주위적) 

살인, 

살인

미수

(예비적) 

유기치

사·상

운항관리, 

항해장비, 

통신기 

점검 업무

비상시 

대기반 

지휘, 

좌현슈터,

구명뗏목

투하 

승객 유도 

8:58경 이준석 지시로 방송했지만 

비상버튼 안눌러 실패, 양대홍에게 

무전기로 침몰상황 안 알려주고 안

내방송 지시, 양대홍이 3층 안내데

스트 강혜성에게 지시하여 방송 

=>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

고 구조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

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대기반 지휘는 침몰퇴선시 아닌 다른 비상시 업무

당직근무 후 자다가 8:50 기울려지자 55분 조타실로 가서 박한결, 

조준기에게 힐링탱크 가동 지시, 9:00 양대홍에게 구명조끼 착용 후 

선내 대기 방송 지시, 진도 VTS와 계속 교신함. 대기 선내방송 지

시는 이준석이 하였고, 

9:25 진도 VTS에서 경비정 온다는 말 듣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경비

정 온다고 하고, 이준석이 퇴선명령해서 or 경비정온다는 교신 듣

고, 사무장에게 두 번 이상 퇴선 송신(대답은 없었음) 

교신 직후 오용석과 좌우현 구명뗏목과 슈터를 터드리려다가 미끄

러져 실패 

박지영, 강혜성에게 추가 요청받은 사실없음 

123 해경정에 두 번째 탑승한 박경남, 강원식, 오용석, 김영호, 신정

훈은 선원 신분 밝혔고, 선원복 착용 중, 승객 5-7명 구조조치 후 2

차로 신분 밝힘 응급조치도 함 

해경정이 브릿지 옆에 붙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쳐서 빠져나온 것임

상시 좌현슈터를 담당하지만 이는 한국해양안전설비 측의 검사 합

격취지의 부실정비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투하하였어도 

어차피 작동 되지 않았을 것임

해경동영상은 편집된 의심이 보임

서너시간 후에 전복될 줄 알았음 

살인고의 없고, 작위의무이행가능성 없고, 상당인과관계 없고, 면책

적 긴급피난

수난구호법 적용 대상 아니고 조치하고, 기대불가능성

유기고의 없고, 구호조치했고, 상당인과 없고, 책임조각

고 김동협군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

방송지시를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구조조치를 하였음

여객선 교재 발췌본에 의하면 퇴선조취를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함

수난

구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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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수 변호사가 제출한 언론기사 부분에는 피고인들 중 1명이 유

리창을 깼다고 함

4

박

한

결

3

등 

항

해

사

특가법

위반

(도주

선박),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장 보좌

선원교육

훈련, 유관

기관 합동

점검 등

사항에 

관하여 

항해일지

작성 등

문서 작성

출항 전

세월호에

화물적재

및 하역시

힐링맞추기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출항

시간, 홀수

수치 등

항해일지

기재, 

항해 시

항해당직

사관으로

조타실에서 

여객과

이준석 위임으로 화물 점검 없이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김영호 지시로 안전점검무선보고

8: 48 맹골수도 지날 때 레이더 침

로만 보고 조준기에 1차 140, 2차 

145 변침 일임

=> 선박사고를 내고 승객을 구조안

하고 도주(특가법 위반)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반대편에 배 1척이 올라 오고 있었고, 5도 이내 변침하도록 지시, 

과실 없음

공황상태로 조타실에 앉아서 울기만 했음

특가 도주는 해상 충돌사고에 적용되는 법조라서 이 사건은 해당 

없고, 과실도 없고, 인과관계 없고, 단지 공황상태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님 다른 선원들이 가능한 구호조치하고, 신원이 불명 아니

고, 기대가능성 없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신보식으로부터 도시지시법으로 조타수에게 

변침하라는 지침받아 조준기에 5도 이내 변침 지시, 조준기도 항상 

무리 없이 운행했으니 과실 없고, 상당인과관계 부정

항적도는 정확하지 않고, 박한결 변침 지시 당시의 항적도가 없으

므로 박한결은 과실 없음

변침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보식과 이준석도 모두 이 구간을 지날 

때 도수로 지시해 왔으며 맹골수도는 지날 때 특별히 감속해야하는 

곳은 아니므로 박한결은 과실 없음

2013. 12. 10. 입사, 출항 전 세월호에 화물적재 및 하역시 힐링 맞

추기는 당직 근무자에 부여되는 것인데, 당시는 박한결 당직 아님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출항시간, 홀수 수치 등 항해일지 기

재는 선장지시로 하거나 당직 때 하는 것이지 박한결 전담작성 아

님 

안전점검보고서는 이미 확인 끝난 후 형식적 작성하는 것이라서 관

례적으로 박한결이 확인 불요. 이준석 지시로 서류 작성제출. 과거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김용규도 형식적으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음, 조준기에 변침 일임하지 않았음 조타수가 제대로 하

는지 감사할 필요 없음. 레이더를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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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항업무

비상시선장

보좌, 항해

일지 등 

운항관련

기록 보존,

통신기기로

조난신고,

구호요청등 

5

조

준

기

조

타

수

특가법

위반

(도주

선박),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 업무

비상시 

우현구명

뗏목 

사다리를 

투하, 

승객 유도 

8: 48 당황해서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대각도로 돌림 화물 쏠려 

8:52 정지 

=> 선박사고를 내고 승객을 구조안

하고 도주(특가법 위반)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우현으로 대각도로 돌린 사실이 없음, 세월호가 145도 각도를 유지하

면서 가는데, 박한결이 140도 우현변침지시 그랬는데 143도까지 가서 

3도 좌현으로 돌렸으나 더 우현으로 진행 이를 막고자 좌현으로 5도 

돌림 우현으로 더 진행하자, 박한결이 레이더 앞에서 조타기로 와서 

'반대로요, '반대로요'라고 지시 그래서 좌현으로 15도 돌림  

해경에 연락하라는 것 외에 선장 지시 없었음

해경이 구명조끼를 주면서 바다에 뛰어 들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도주가 아님 

특가 도주 관련해서 선장 등 구호 지시 없고, 해경의 지시로 탈출

했으니 도주 아님, 법리 문제 

과실 없음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변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변침과실도 

없었음

6
신

정

(견

습)

유기

치사·상, 

2등항해사 

보조,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당직 후 자다가 8:50 조타실왔음.

9:00 SSB 통신기 안되는 줄 알고 휴대전화 가져옴 제주운항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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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1

등 

항

해

사

수난

구호법

위반

김영호 

보조하여

운항관리,

각종 

항해장비,

통신기 

점검 등

업무 

비상시 

좌현슈터와 

구명뗏목 

운용 승객

응급처치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과 통화시도했으나 한번 실패 한번은 통화되어도 감이 안 좋음 

9:13 제주 운항관리실에서 SSB 통신기로 연락와서 구조요청함,  

9:20, 23 진도 VTS와 교신, 박경남이 구명뗏목 쪽을 갈 때 구명조끼 

주었음  

피고인은 진도연안 VTS에 지금 탈출하면 승객들을 다 구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으나 10분내에 도착한다는 교신을 들었을 뿐 승

객구조가능성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음

승선 이틀 후라서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조타실 안쪽 깊숙한 곳에

서 구명조끼도 안 입고 있었음, 외국인 두명 먼저 탈출시킴 

해경정탈 때 선원임을 밝히고, 구조작업을 도왔음 

방송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장치 쪽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태 

아무도 탈출하라고 소리지르지 않았음 

수난구호법 적용 대상 아니고 조치하고, 기대불가능성

유기고의 없고, 구호조치했고, 상당인과 없고, 책임조각 

비상대응배치표를 보면 비상시 피고인 신정훈의 임무에 대해 규정

된 바 없음

피고인은 세월호 승선 전까지는 1등 항해사로 승선했었던 사실이 

없고, 청해진 해운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음

피고인은 사고당일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해경동영상은 편집된 의심이 보임

고 김동협군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

방송지시를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구조조치를 하였음

여객선 교재 발췌본에 의하면 퇴선조취를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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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수 변호사가 제출한 언론기사 부분에는 피고인들 중 1명이 유

리창을 깼다고 함

7

박

경

남

조

타

수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 업무

비상시 

우현구명

뗏목 투하,

승객 유도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8:50 당직 교대 후 자고 있었는데,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 물건이 쏟

아져 브릿지로 향함 

8:55 조타기를 잡고 배를 돌려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준기가 잡고 

있어서 힐링펌프 조작하여 배를 세우려고 했지만 작동이 안됨. 

8:57 기관장이 발전기가 나갔다고 함 

9:00 조타기 우현으로 가서 무전기 잡고 진도 VTS 나옴 

9:25 구명벌 터뜨리러 감 

9:35 구명벌 터뜨리러 못 가고 있다가 

9:46 해경정 탑승 

9:50 세월호로 가서 승객 구출 작업 

선장 등 지시 없었음 

수난구호법 법리 문제, 구호조치함, 책임조각  

망치로 객실창을 깨려고 시도했음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변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변침과실도 

없었음

목포해경123정 구조 도영상 이외의 동영상이 있으며 거기에는 피고

인 박경남이 승객의 구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월호를 밧줄로 묶

고 이는 장면이 있음

8

오

용

석

조

타

수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 업무

비상시 

좌현구명

뗏목 투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우현 구명정 투하 준비하러 우현 문열려다 실패하고 박경남이 좌현 

구명 투하 한다길래 좌현 가는 중 좌현 이동 불가능, 선장도 퇴선 

조치, 경비정 승선 후 인명 구조 참여 

선장, 항해사 지시가 없었음, 선원임을 밝혔음 

수난구호법 법리 문제, 구조조치함, 책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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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유도 

피고인은 검지손가락 2마디, 엄지손가락 1마디가 없는 장애인임에

도 불구하고 망치로 객실창을 깨는 구조활동을 함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변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변침과실도 

없었음

9

박

기

호

기

관

장

(주위적) 

살인,

살인

미수

(예비적)

유기

치사·상

기관부 

선원지휘, 

선박엔진, 

전기설비

운전 

보수관리 

총괄

비상시 

기관사, 

조기수 등 

기관부 

선원의 

승객구호

의무 

이행지휘

선박이 기울어져 컨테이너가 좌현

으로 무너지는 것보고 전복 우려 

엔진정지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이

준석의 지시로 정지시킨 후 기관실

로 전화해서 이수진, 박성용, 이영

재에게 기관실에서 나올 것 지시 

박기호는 이준석 지시로 5층 조타

실 나와 3층 복도까지 계단 내려갔

고 선저 기관실에서 올라온 이수

진, 박성용, 이영재와, 기관부 선실

에서 올라온 손지태, 전영준, 김규

찬과 함께 9:06부터 대기 

김문익, 이묘희 보고도 30분동안 

대기만 함 

9:39 박기호 등 기관부 선원 3층 

복도와 연결된 좌현쪽출입문으로 

퇴선 

=>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구조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이준석이 조타실 전등이 꺼져 있으니 비상발전기 확인하러 기관실

로 내려가봐라고 지시해서 조타실 나와서 3층 복도까지 가서 기관

실 선원 만남 

3층과 4층 사이 비상발전기실가기 어려워서 이동 불가능하니 가만

히 있엇음, 일반 선실로 가기 위해서 수평이동이 아니라 우현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식당으로 진입해야 함 

선내대기방송하는지 몰랐음 

이묘희는 뇌진창으로 손 쓰기 어렵다고 하고, 김문익도 즉사했다 

하여 방법이 없었음. 갑판을 열고 나가는 시간은 선내에 물이 차기 

시작한 시간. 마침 해경정이 있어서 탑승함. 선원임 밝혔음. 

이준석과 공모공동한 적 없고, 유기고의 없고, 인과관계 없고, 긴급

피난, 기대가능성없고 

‘2014년 제2차 해상법 이슈진단’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오히

려 국내 선박운영체계 및 안전교육의 미흡 등으로 인한 능력 부족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음수난

구호법

위반

10 손 1 유기 기관장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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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태

등 

기

관

사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보좌 

주기관 

엔진운전, 

정비 및 기관 

부속품 

관리 업무 

비상시 

주기관담당 

우현슈터및 

구명뗏목

투하, 

승객유도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11

이

수

진

3

등 

기

관

사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장 

보좌, 엔진 

및 발전기 등 

기관장비

의 운항 

상태 점검 

조작업무

비상시 

기관장 보좌 

승객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조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긴급피난 

갑작스런 충격 후 물건 및 자기들도 넘어지고, 박기호가 2회 걸쳐 

기관실 탈출하여 3층으로 올라 오라는 전화 지시, 1층 기관실에서 

철계단에 매달려 3층 선원실 복도에 겨우 도착, 30분간 간신히 선

체 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중 퇴선

아무런 구호명령 받은 사실이 없고, 훈련도 안 받았다. 선원임을 숨

긴 적없음 

12

전

영

준

조

기

장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기관장, 

기관사 

지시로 

조기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14. 4. 15. 입사하여 배의 구조, 승선인원 모름. 당직 후 쉬다가 배

가 기울어져 허리를 부딪치고, 침실에서 나와 보니 침실 문앞 복도

에서 다른 기관부 직원들이 구명조끼 입고 기다리다가 박기호가 좌

현갑판으로 나가자는 제안을 하여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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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지휘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정

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익수자 

구조, 우현 

슈터 및 

구명뗏목 

투하 승객 

유도

에 탑승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움  

13

이

영

재

기

관

원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장, 

기관사 , 

조기장 

지시로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정

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좌현 슈터 및 

구명뗏목 

투하 승객 

유도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긴급피난 

갑작스런 충격 후 물건 및 자기들도 넘어지고, 박기호가 2회 걸쳐 

기관실 탈출하여 3층으로 올라 오라는 전화 지시, 1층 기관실에서 

철계단에 매달려 3층 선원실 복도에 겨우 도착, 30분간 간신히 선

체 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중 퇴선

아무런 구호명령 받은 사실이 없고, 훈련도 안 받았다. 선원임을 숨

긴 적없음 

구조할 아무런 장비가 없었으므로 선내 진입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 

했음

14 박 기 유기 기관장,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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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용

관

원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사 , 

조기장 

지시로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정

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우현 

비상

사다리를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갑작스런 충격 후 물건 및 자기들도 넘어지고, 박기호가 2회 걸쳐 

기관실 탈출하여 3층으로 올라 오라는 전화 지시, 1층 기관실에서 

철계단에 매달려 3층 선원실 복도에 겨우 도착, 30분간 간신히 선

체 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중 퇴선

아무런 구호명령 받은 사실이 없고, 훈련도 안 받았다. 선원임을 숨

긴 적없음 

15

김

규

찬

조

기

수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장, 

기관사 , 

조기장 

지시로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정

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좌현 비상

사다리를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당직 후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냉장고에 부딪쳐 입술 찢어지고, 앞

니 두 개 부러짐 구명동의 입고 나가 함께 있다가 갑판으로 나가자

는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서로 손을 잡고 갓는데, 오른쪽 어깨 통

증으로 다른 선원의 손을 잡지 못하여 혼자서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선원이 먼저 구조되고 난 다음 다시 다가온 해경에게 구조됨 

피고인은 승객의 상황 및 구조 활동 필요성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

여 구조활동을 하지 못한 것임



참고자료 5-6

Ⅴ. 형사재판지원 • 437

#6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피해자 질문사항

1. 교신관련

(1) 123정이 조타실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 활동을 개시한 시각은 9시 38분 

경인데, 처음 VHF로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보고를 한 것은 약 10분 후인 9시 46분

인데 10분간 교신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난 국정조사에서 첫 교신과 관련하여, 해경청장 및 피고인 모두 피고인의 휴

대폰을 통하여 첫 교신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왜 초기에 공식적인 그

래서 기록이 남는 통신수단이 아닌 휴대폰으로 교신을 하였는가요? 휴대폰으로 교

신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3) 피고인은 작년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내진입에 대한 명령에 대한 허위진

술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열게 된 것인가요? 

2. 선내 진입지시/ 퇴선지시

(1) 피고인은 선장 및 선원 재판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사 당시 목

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지시를 많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2) 목포해양경찰서장과 123정의 교신 내용을 살펴보면, 09시 57분 목포해양경찰서

장이“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 직원도 올라가서 하고 그래 안 되면 마이크를 이

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10시 5분 

“정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침착하게 방송해서 반대 방향쪽으로 뛰어내리게끔 유도

해봐. 지금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웅숭웅숭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만 밖

으로 빠져나오면 다 줄줄이 따라 나오니까. 방송해서 방송내용이 안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라고 지시하며 123정에게 선내 진입을 하여 퇴선조치를 

할 것과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퇴선조치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 명령하였지요? 그런데 왜 목포해양경찰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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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당시 123정에 탑승했던 김종운은 선장 및 선원 재판 제7회 공판기일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선내진입을 지시하였다면 진입을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선내진입명령을 했다면 지휘체계나 평상시 훈련내용대로 

123정의 선원들은 세월호 선내진입을 시도하였을 것이지요?

(4) 오하마나호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해경도 올라가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세월호의 윙브릿지에 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벨을 이용하여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는데, 왜 구

조당시 이 벨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5) 세월호 도착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현장파악을 위해서 이동하는 동안 뭐

하셨나요? 

(6) 교신 외에도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는 OSC로서 현장에 임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교육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선원 우선 구조

(1) 123정은 왜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선미가 아니라 선수의 조타실로 향하였는가

요?

(2) 1월 27일 제출된 생존학생인 김○○ 양의 진술서에 따르면 첫 출동 당시 구명단

정이 3층 갑판 쪽 출입문으로 1m 거리까지 접근하였다가 10여명의 승객들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선원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그들을 

구조하였다고 하는데, 기관실 직원부터 구조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있습

니까? 

(3) 위와 같은 선원들 중심의 구조활동을 보면 피고인이 123정의 선원들에게 세월호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시한 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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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원식별

 

(1) 선장 및 선원 재판의 제25회 공판조서에 보면 김영호에 대한 피고인 신문 중에 

김영호는 해경정에 오를 당시 스즈끼 복을 입고 있었으며, 해경 중 한 명이 “선원

들 맞지요!”라고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누군가가 “예 맞습니다. 우리 선원들이에

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제21회 공판기일에는 조준기가 선원

복을 입고 구조되었고, 복장을 보고 해경이 선원이냐고 묻고 자신이 그렇다고 답하

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먼저 구조된 사람들이 선원들이

란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2)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등 항해사는 해경에 신원을 밝

혔고, 2등 항해사는 무전기를 들고 있어서 (해경이 선원임을) 추정 가능했다는 진술

을 받았다”고 밝혔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구한 사

람들이 선원이라고 생각을 못하였는지요? 그리고 구조된 선원 혹은 구조한 123정의 

선원들로부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나요?

5. 구출 상황 촬영 및 보고

(1) 123정에는 구조활동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실려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

고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의 해경들을 휴대폰으로 구조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 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상황실쪽으로 사진과 동영상 보고를 

요청했기 대문이지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구조보다는 보고에 치중했던 것은 아닙

니까?

(2) 국정조사 때 공개된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상황실 간의 핫라인 녹

취록의 내용 중 사고 당일 9시 42분에 이루어진 교신을 보면 해경이 “구조단계가 

아니며, 지켜보는 단계다”라고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실제 피고인은 현장에서 9시 42분 경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어떤 내용을 보고하

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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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상욱의 진입에 관련

(1) 선장 및 선원 재판 제27회 공판조서에 보면 신정훈은 자신이 123정에 탑승한 후

에 로프를 엮어서 잡고 있었는데 해경이 “바로 풀 수 있게 그냥 잡고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굳이 풀 필요 없이 손을 놓고 바로 배를 떼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선내 진입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아닙

니까? 그런 급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선을 위한 간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소리들림 

(1) 선장 및 선원 재판 제19회 공판기일에 조기수 김규찬은 3층 출입문 길에 누워있

는데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고 내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록 헬기가 떠있어서 굉

장히 소리가 컸지만, 입구는 상층부에서 소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해경이 배 안에다 

대고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김규찬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

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경이 확성기 까지 사용하여 

퇴선지시를 했더라도 안에 있는 승객들은 퇴선지시를 들을 수 없었나요? 

8. 어선 통제

(1) 세월호 참사 당시 주변에 있던 어선에게 세월호에 접근하여 구조하는 것을 통제

하는 방송을 한 바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어선에 의해 구조된 사람이 60

여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어선의 접근을 통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9시 55분 이후 어선이 도착한 뒤 어선이 선미와 선중앙에서는 승객을 구조하는 

동안 선수 쪽에서 123정은 뒤로 빠져있었는데, 왜 다시 접안하여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나요? 

(3) 10시 17분 이후 세월호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한 바 있었는데, 이 때 어선들

이 세월호에 접근하여 구조하려는 것을 123정은 방송을 통해 빠져 나가라고 오히려 

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Ⅵ. 법률상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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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상담 매뉴얼

① 안산 상담소는 일반 상담소와 달리 유족분들이 모이는 유족텐트 바로 뒤에 위치

하고 있고, 내담자들도 모두 유족분들이라는 점, 상담시간, 식사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에 지나친 잡담 및 큰 소리의 대화를 삼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② 처음 오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피해자 가족 중 총무 이00께 연락, 안내를 받아 

분향소 조문 후 유가족 천막으로 가서 가족분들께 안부 인사를 드린 후에 상담 

업무를 시작합니다. 

③ 내담자가 오면, 가족 신분증 또는 희생자 가족 뺏지 소지자에 한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 + 공익적 측면 감안).

→ 가끔 유가족대책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해상반자(비양육 부모 등)들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협약에 근거해서 무료상담을 시행하는 것

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분이나 위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취지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상담천막이 비지 않아야 하므로, 식사는 번갈아 가면서 유가족 천막에서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료급식 봉사 천막

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⑤ 반드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정리한 후, 수기로 작성한 것은 상담폴더 안에 넣

어 두고,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텐트 안 컴퓨터의 보안 문제로 인해 bluecat@ 

koreanbar.or.kr(대한변협 김정욱 변호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⑥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레지던트, 수습변호사)는 독자적인 법률상담이 어려우므로, 

배석하거나, 상담일지를 정리하거나, 상담 접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⑦ 상담 진행 중 즉답하기 어려운 경우, 1차 상담(사실관계 정리)만 하고, 전문 변호

사와 연결하여 24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응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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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률지원 관련, 유/무료 여부 질문을 받게 되면, 

㉠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 신청/소송 사건의 경우, 법률상담/지원팀 내부 논의를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

면 무료 소송이 가능하나, 공익소송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피해자 간 이해

상반의 경우에는 공익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무료 소송지원이 불가능하나, 각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인권재단 등을 통해 무료 소송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하여 알려주겠다고 답변하고,

소송의사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서울회나 경기중앙회에 문의해서 

무료소송 가능한 변호사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회와 경기중앙회에는 

각기 회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음).

⑨ 시간이 있을 때, 바탕화면>자료집을 참조해 주세요. 

대부분의 상담은 이혼, 상속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양

육권자 아닌 일방 부모도 자녀에 대한 보상금 중 2분의 1에 대한 상속권은 있습

니다. 

그러나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으며, 

대체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상계 등을 주장해서 지급액을 깎고, 법원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30만 원, 50만 원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인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⑩ 상담과 관련해서는 외부적으로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

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사항도 예민하므로 부탁합니다.

⑪ 복장은, 남성의 경우 정장에 어두운 색 넥타이를, 여성의 경우, 정장(긴 치마 혹

은 바지)에 어두운 색으로 코디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⑫ 상담 천막 내부에 계실 때, 변호사들끼리 큰 소리로 잡담을 나누지 않도록 주의

해 주세요. 천막인지라 밖에서 다 들리고, 혹시라도 잡담으로 인해 상처받는 분

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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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 매뉴얼

① 유족 및 생존자들은  겉으로는 때때로 웃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에 여

전히 큰 상처를 안고 있고, 정부나 언론 등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

서 가끔씩 큰 소리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무료상담 왔다고 많이 챙겨주려고 합

니다. 따라서 크게 긴장하실 건 없고, 상담시 말투나 자극적인 단어 사용(예: 시

신 수거→아이를 찾았을 때)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상담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

습니다.

② 상담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즉답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화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특히 법률검토 이외 유가족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은 비치된 하얀 책자인 가족지

원서비스 안내를 참고하되, 그 내용에 기재된 관련 부처(예를 들면，실업급여의 

경우 고용가족부) 또는 정부가족지원전담팀(02-2100-4080~81, 24시간 운영, 중앙) 

또는 조00 가족도움반장(010-****-****, 경기도)님께 전화를 하여 세부 내용까지 

확인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책자에는 다 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자리에 있는 동안 해결이 안 될 경우 24시간 이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무실에 가셔서 검토 후 전화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사항의 경우 비치된 인수인계 파일에 상담 자료와 이후 변호

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써서 별도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이 때 수습변호

사에게 알려주면 상주 변호사가 나가서 해결할 수도 있다).

③ 내담자가 사건선임을 원하나 상담변호사가 수임 불가능할 경우, 수습변호사에게 

알려주면 상주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보전소송이나 간단한 본인명의 고소장 작성은 무료로 진행했고, 보전

소송에 연결되는 본안소송은 내담자의 요청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진행하면 

되는데, 경제사정이 되는 분들은 유로로 진행하더라도 능력 있는 변호사님을 연

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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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내담자가 무료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변호

사회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담변호사들은 내담자들에게 “본안 사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도록 

각종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

들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선임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수습변호사에게 변호사 연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④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입니

다. 그래서 법률상담카드 맨 밑에 따로 진상조사요청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난

이 있고, 상담변호사들은 내담자와의 상담이 끝난 후, “많은 유족분들이 진상규

명을 원하는데 사소한 부분이라도 경험진술, 목격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불만이 있었던 사항들, 이건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달

라.”고 물어보고 상담카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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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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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료 법률지원여부에 대한 원칙

     * 법률지원대상 : 세월호 피해자 및 그 가족

     * 무료지원대상 :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 문제 + 공익성

➀ 현장대응지원, 법률상담지원, 일괄 타결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 조력, 진

   상조사규명, 법제도 개선 등 대한변협의 각종 다양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무료이

나, 각 개인이 보상/배상/보험금 청구 등을 할 경우, 개인 간의 법률적 분쟁의 

경우에는 (별도로 논의할 수는 있으나) 유료가 원칙입니다.    

➁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법률상담, 문건 작성 등)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➂ 변론(위임, 법정 출정)이 불필요한 신청사건(보전절차 등)의 경우 법정비용은 본

인부담, 수임료는 무료 원칙입니다(본인 명의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

➃ 변론(위임, 법정 출정)이 필요한 사건의 유료가 원칙이나 각종 법률구조를 활용

하도록 조언합니다(가정법률상담소, 각 지방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

변협법률구조재단, 법원 소송 구조 등).

➄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담 변호사 본인, 법률상담/지원단 등이 무료 구

조를 결정할 경우에는 각 결정 단위의 책임 아래 무료 법률구조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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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기 상담내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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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률검토

가) 개요

부모 중 이혼하거나 가출하여 실제 양육하지 않은 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상속받으

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매우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률검토가 필요했다.

 

나)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인정 여부 

  

(1) 쟁점

위 민법 규정에 위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경우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직계

존속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관련 판결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의 공평한 규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법은 그에 따

라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

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 '가정법

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008조의2), 성년인 자(子)가 부양

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

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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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 판결은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민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에 따라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본다. 2005

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

별히 부양’이라고 하여 특별한 부양의 방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으나 특별한 

부양의 정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 판결이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보호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제913

조), 특별한 질환을 요양간호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모의 일방 당사자가 가출 

등으로 자녀 양육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일방 부모(부양자)가 자

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상속한 경우 기여분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양’에 해

당하는지 판단한 판결을 찾기 어렵고, 부모 일방이 미성년인 자를 홀로 양육하였을 

때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면 다른 일방 부모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막기에 더

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수 있다면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이 가능할 것이 생각하며, 또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 양육비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방법

(1) 판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

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

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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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

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

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

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

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

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

가 없다(대법원 2011.8.16. 자 2010스85 결정).

(2) 소결

과거 양육비지급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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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월초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와의 협약서 전문

제1조(목적)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

위)와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이하 시민기록위원회, 영상, 사진, 집필 등 모든 

저작자 개인도 포함, 이하 동일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생

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과, 원인, 대

책 및 가족 대책위의 활동(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그 가족 포함, 이하 동일함)을 

기록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관계)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대책위는 세

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피해당사자로서 진상규명 및  기록의 주체이고, 시민기록

위원회 역시 중요한 기록의 주체로서 가족 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의 관계는 평등

하고 협력적인 관계다. 

제3조(정의) 본 협약서에서 “기록”이란 세월호 참사 관련 그 경과 및 가족대책위

의 활동에 대하여 사진촬영, 영상촬영, 집필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적으로 기록하는 일체의 활동 및 그 산출물을 의미한다.

제4조(인격권의 존중) 기록대책위는 “기록”을 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가족대책위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협력)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사전합의 원칙

     

본 협약서 또는 기타 다른 서면 합의로 사전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기록

위원회가 “기록”을 하고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가족대책위와 사전에 합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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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의 위탁

가족대책위는 시민기록위원회에게 세월호 사고 관련 제3조의 “기록”을 위탁하며, 

가족대책위는 위 과정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의 직계 가족,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촬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한다. 단, 가족대책위의 비

공개 회의 등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촬영 등은 그 위

탁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3.“기록”에 대한 공동저작권

     

“기록”에 대한 저작권은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저

작권자 표기는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를 공동저작권자로 표기한다. 

 

4.“기록”의 이용

    

① 가족대책위가 “기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시민기록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록”에 대한 이용은, 그 이용 형태를 불문하고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

회의 사전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

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지금까지의 시민기록위원회의 결과물은 가족대책위

에 양도한다.

    

③ 공동저작권의 행사는 각 단체의 대표가 동의권을 행사한다.

5.“기록”에 대한 관리

     

기록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가족대책위와 함께 시민기록위원회가 담당하며, 시민기

록위원회는 도난, 유실, 유출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기록위원회는 가족대책위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가족대책

위는 책임 있는 과정(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질책할 수 있으며, 시민기록위

원회는 가족대책위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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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유지

     

시민기록위원회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하여서는 안 되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의 허가를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7. 운영자금

     

시민기록위원회 운영자금은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성함을 원

칙으로 한다.

8. 가족대책위는 시민기록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의 규정 및 협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실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성립) 본 협약은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시민기록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제8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및 사회적 

관례에 따르며, 우선적으로 가족대책위 의견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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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오정환 부국장 글(1) 2013년11월22일 00시31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동안 상승세가 주춤했던 우리 뉴스 시청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
로는 마치 이를 못 마땅히 여기는 듯 회사 내 일부 세력이 왜곡된 비난을 하고 편향된 매체들
이 퍼 날라 다시 우리 뉴스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나
쁜 예상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군요.

   뉴스데스크편집부장인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검찰이 
발표한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는 전 청와대 직원 두 명의 불구속 기소가 핵심이었습니
다. “(두 사람이)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을) 고의로 폐기”했다는 우리 제목이 옳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각시킨 KBS와 SBS는 틀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김병헌 민실위 간사가 노 전 대통령을 앞세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을 비교 예로 들었는데, 두 신문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왜 두 신문을 따
라가야 하는 거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석은 많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검찰 출석은 적게 보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간사는 두 사람의 정치 사회적 비중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48%를 득표한 문 의원과 일반 시청자들이 누군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김 의원의 
뉴스 가치가 같다고 김 간사는 생각하세요? 기자라도 사람인 이상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선호
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 간사를 포함해 MBC 기자라면 누구도 파당의 이해를 위
해 언론인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이른바 ‘MBC 뉴스에 대한 평가’들을 여럿 나열했습니다. 
전문가 천명, 현직기자 304명, 방송학회 회원 129명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체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요? MBC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조사해 
MBC가 불공정한 뉴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더 불공정한 일이 아닐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시청자 14,400명을 조사했다는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는 눈이 퍼뜩 
뜨이더군요. 시청자의 요구에 의해 시청자의 이익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하는 우리는 항상 스스
로를 돌아보며 잘못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만, 갤럽 TNS 등 대형기관들의 조사에서 우리 
뉴스의 신뢰도가 1위 또는 2위로 나왔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김 간사는 몰랐나
요, 아니면 일부러 눈을 감았나요?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별첨2]오정환 센터장 인트라넷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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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부국장 글(2) 2014년3월14일 07시21분

편파적인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민실위보고서만 인용해 기사를 쓸까봐 급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길거리에서 키 작은 사람들만 골라 한국인 평균 신장이 150cm라 주장할 
사람들이지만 다 그냥 맞다고 합시다. 다만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전임자들
이 정말 회사를 사랑한다면 더 큰 문제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경쟁력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노조가 왜 점심 무렵 출근해 긴 식사를 하며 회사 욕
을 하고 잠시 쉬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고, 하루 14시간 일하는 사람과 한 달 14시간 일
하는 사람이 같은 월급을 받는 마르크스도 지하에서 돌을 던질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도 없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직을 좀 먹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
다면 노조의 진정성을 의심 받고 다만 잃어버린 패권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MBC 노조는 한때 막강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장들이 노조 눈치를 봤고 심지어 어떤 
사장은 주요 안건 결재가 올라올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먼저 받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노조
의 뜻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몇 사람의 의견인데, 차장급인 그들이 주
요 정책을 좌지우지했으니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지요. 회사의 본부장 국장들이 모
두 노조에 머리를 숙였고, 현직 국장이 노조 사무실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아무도 
상대 안 해주자 멋쩍게 앉아있다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권력을 바탕으로 
노조위원장 출신 부장이 곧바로 사장이 되고, 입사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현업이 아닌 노조에
서 보낸 분들이 국장 본부장 계열사 대표로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사 내 입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조에게 밉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2012년 파업 때 어느 부장이 그동안 크게 도움을 준 한 차장에게 “너는 파
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커리어 관리를 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라고 답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게 MBC를 6개월 장기 파업으로 몰아
넣은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 노조 편에만 서면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맹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생명처럼 여겨야할 회계부 직원들이 사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째로 노조에 갖다 
바치고 감사실에서 조사하자 묵비권을 행사하며 우리 중 누가 했는지 맞춰보라며 회사를 조롱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각종 패륜행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 파업 때 들
어온 여성 경력기자가 지나가자 “야 전화 끊어라 재수 없는 년 지나간다”고 크게 말하던 남성 
기자는 지금도 민주와 국민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경력기자를 투명인간 취급
하는가하면, 출장을 가서는 아침에 집합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치졸한 수법도 동원했다고 들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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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때 동참하지 않은 간부들을 왕따시키라고 지시해 적지 않은 기자들이 아직도 이를 성실
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막상 일부 노조 지도부 출신들은 자신은 회사 최고위층에게 만면의 미
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위선은 비단 노조 출신 고위직들만 보여온 것이 아닙니다. 허구헌날 비정규직의 권리 
신장을 부르짖는 분들이 숙직실이 비좁다며 비정규직 여직원들 몰래 비밀번호를 바꾸고, 갈 
데가 없으니 오늘 하루만 잘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마저 뿌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MBC가 
민영화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어떤 이는 종편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어떤 
이는 부장 몰래 회사 재산까지 훔쳐다 바친 타 민영 방송에 경력기자 지원을 했다 떨어지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MBC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이중인격이고 부도덕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그
런 분들이 우리 조직을 좀먹고 분위기를 흐리며 우리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노조 전임자들도 회사의 경쟁력과 생존에 관심이 있다면 치유해
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숙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Ⅶ. 언론대응활동  ●   549

참고자료 7-3

오정환 부국장 글(3) 2014년6월2일 17시11분

MBC 세월호 참사 취재 이렇게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편집회의가 끝난 직후 ‘수백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급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의 지시로 우선 김대환 편집2센터장이 특별방송을 준
비하고, 편집1센터장인 저는 현지 취재 인력 파견에 착수했습니다. ‘구조 착수’ ‘전원 구조’ 
‘단원고 학생 모두 무사’ 등 오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김소영 사회2부장과 노재필 시경캡
이 취재팀 5팀을 징발해 진도로 급파했고, 이런 빠른 판단이 초기 현장 취재와 방송에 결정적
인 기반이 됐습니다. 

한때 ‘전원구조’의 오보로 들떴던 희망은 이내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있다’는 악몽으로 변했
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뉴스의 규모를 키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보도국 모든 부서에 다른 취재를 일절 중단하고 특보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뒤, TV편성
부와 협의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종일 특별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향진 생방송뉴스팀장이 서울MBC의 모든 중계차들을 진도로 출발시켰고, 목포MBC는 물론 
광주MBC와 MBC경남의 중계차들까지 진도와 목포 각지로 이동했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현장
의 혼란, 통신시설 미비 등을 모두 극복해준 생방송뉴스팀과 중계부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느
낍니다. 

보도국 각부에서 기자들을 진도로 추가 파견하고, 보도국장의 지시로 뉴스데스크 박상권 앵커
까지 현지로 보내 사고 당일에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다음날부터는 진도 팽목항에서 뉴스를 진
행하도록 했습니다. 메인 앵커의 현지 진행은 우리 뉴스가 해당 사건의 비중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보도행정부에서 전태석 씨가 진도로 내려가 기자
들이 취재를 하는 사이 숙소를 구했고 덕분에 우리 취재진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난방송에 온 신경이 집중돼 사고 사흘째 오후에야 출장자들에게 집에서 
보낸 택배를 전달해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고, 그때까지 취재진과 중계팀 모두 옷도 갈아입
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보가 시작된 직후에는 사회2부 오현석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 신문 출신 경
력기자가 생방송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습니다. 당일 오후부터는 경
제부 백승우 차장과 박영회 강민구 기자가 번갈아 밤을 새며 모든 뉴스에 출연해 관련 소식들
을 정리했습니다. 

뉴스데스크만 보더라도 사고 당일 38개, 4월 17일 58개, 4월 18일 48개의 아이템이 방송됐는
데, 그 상당수를 전국부에서 데스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TV와 라디오 모든 뉴스마다 세월호 
관련 리포트와 생중계를 요구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의 정리, 현장 취재진과 연락까지 
모두 전국부 박상후 부장과 고현승 김태래 차장이 맡아 흐트러지거나 중복됨이 없이 처리했습
니다. 문화레저부 왕종명 차장과 국제부 박찬정 차장은 야근 데스크로 사건 초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야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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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취재진을 지휘하기 위해 사회1부 박재훈 차장과 전봉기 차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파견됐
는데, 두 사람 모두 장기 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묵묵히 임무를 맡아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회2부 김주만 차장과 국제부 박찬정 차장 등이 파견됐습니다. 

박상권 앵커에 이어 도인태 앵커가 진도로 가 사고현장 인근의 동거차도에서 뉴스데스크를 진
행했습니다. 중계부에서 통신장비를 산기슭에 세우고 정상까지 길을 만들며 수백 미터 케이블
을 깔았고, 도인태 앵커와 박승권 진행PD · 프롬프터 담당 허윤선 씨 등이 모두 방송 때마다 
30분씩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타 방송사들도 우리 옆에 중계석을 만들었습니
다. 동거차도에서는 또 여러 차례 우리 기자들이 특보 생방송을 했는데, 동거차도는 민가가 
몇 안 돼 우리 앵커와 기자들이 방송을 마친 뒤 창고를 빌려 잠을 자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목포MBC 김양훈 기자가 팽목항에서 LTE 중계로 급박한 현지 상황을 보도했
습니다. 다음날 이동경 기자가 배를 타고 나가 역시 LTE로 구조 현장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이 선상 생중계는 이후에도 우리 뉴스에 강한 현장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형석 기자에게 원고 없는 리포트를 요청했다 이를 능숙하게 수
행하는 것으로 보고 놀랐고, 이후에도 여러 기자들이 남녀 구분 없이 사고 해역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기자들도 때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특히 잠수사들이 세월호
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하는 영상을 구해 독점 보도한 현기택 기자와, 생방송 카메라 배치에 
대해 건의해준 손재일 차장 등에게 감사합니다. 

전문가 섭외와 기획기사 발굴 등에 적극적이었던 여러 취재부서 부장들과 ‘선박의 복원력 상
실 문제’를 실험으로 보여준 도쿄 임영서 차장 등 여러 특파원들의 노고도 있었습니다. 그리
고 인천지검의 청해진해운 수사가 유병언 회장 일가 수사로 번져나가면서 사회2부 김지만 홍
신영 기자가 타 방송사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많은 특종을 해 우리 뉴스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편집부의 주문은 취재 인력보다 많았지만 현장 기자들은 최선을 다해 수용해주었습니
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의 순발력에도 감탄했습니다. 보도국 전체가 하루 종일 특보에 매달리
다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오후 늦게 기자별로 배정하곤 했는데, 모든 기자들이 각 위치에서 취
재를 하며 기다리다 배정된 주제로 단 몇 시간 만에 리포트를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을 함께 견디다 보니, 진도에서는 공채와 경력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
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저는 보았
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분투를 통해 MBC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
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방지책을 찾는’ 언론의 기
본 소임을 다하려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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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 접촉을 꺼려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분들의 아픈 사연들
을 찾아 전달하려 애를 썼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이 이중으로 겪는 소외의 고통과 실종
자 수색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의 노고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를 부른 당국의 안전 관리 부실과 구할 수 있는 생명마저 놓쳤던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에 대
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부만 비판하면 사실 여부는 상관없다는 자세도 지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경의 다이빙벨과 민간 잠수사 투입 방해 등 불확실한 주장들을 그대로 전하지 않
고 사전 확인을 통해 오보를 막았습니다. 

다수의 언론사들에 해당되는 사항도 MBC가 포함돼 있다면 MBC만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이
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어떻게든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
터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의 초상권 보호에 주의했습니다. 세월호와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
가 관계자들까지도 최대한 늦게까지 익명 보도를 유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여러 차례 
호소가 있었듯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하는 잠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지양했습니
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 역시 저는 펀집센터의 업무를 통해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놓치거나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도국 취재와 영상, 
편집, 지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었고, 이를 극복했고, 좋은 기사를 발굴했으면, 이
를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보도국 구성원들이 이를 공개적이나 사적으로라도 
서로 알리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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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부국장 글(4) 2014년6월2일 18시41분

MBC 보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꽃 같은 어린 생명들을 가둔 채 침몰해가는, 몇 번을 보아도 도저히 믿어지
지 않는 참사는 온 국민에게 씻어지지 않을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사건 조사 과정에
서 켜켜이 쌓인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이 뿌연 먼지가 일 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침
몰은 국난(國難)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는 없으며, 솟아오르는 눈물을 참고 일어나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건을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언론도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그 같은 국난 극복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일부 세력은 국민의 아픔과 분노를 악용하고 심지어 유족의 상
처를 덧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며 제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보여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MBC 역시 그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 목표가 되어 비틀거릴 만큼 상처투성이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뉴스도 반성하고 고쳐야할 점들이 계속 나올 것이며, 개선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MBC에 가해진 파상 공격을 보면 올바른 뉴스를 위한 제언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현 체제를 무너뜨려 MBC를 장악하겠다는 욕심이 번득거리는 것 같아 극히 우려됩
니다.

아무 근거 없이 MBC를 비난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수 언론사의 문제를 마치 MBC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MBC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 이 또한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소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MBC 체제를 이른바 진보진영이 장악하도
록 하는 게 본인의 소명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우려하고 요청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1.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일부터 MBC에 대한 이른바 진보 언론들의 집요한 비난 공세
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MBC 이브닝 뉴스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보험금 액수를 거
론해 국민의 정서와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사고 당일 금융감독원이 급히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사
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 주체가 보상 능력이 있는지 살피고 보험 가입 내역을 따지는 게 오
랜 취재 관행이었습니다. MBC 이브닝 뉴스 이전에 이미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
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KBS SBS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 보험금 기사를 전했
고, 다음날 상당수 종합일간지들이 지면에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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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MBC 적대 세력은 마치 ‘MBC만’ 보험금 보도를 한 것처럼 공격해 낙인을 찍었습니
다. 심지어 사고 당일 보험금 기사를 함께 실었던 일부 언론사조차 MBC에 같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보험금 보도가 국민과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
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수 언론사의 문제를 MBC만의 문제로 축소 왜곡 보도하는 것은 
사악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4월 24일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해수부 장관에
게 대책을 따져 묻는 장소에 끼어들어 당시 상황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생방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MBC가 배에서 방송을 하며 파도가 거친 것처럼 
보이려 잠수부들을 시켜 배를 흔들었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인터넷을 통해 MBC에 대한 비난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보도국은 홍보국을 통해 이를 통보받은 뒤 현장 취재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주장임을 확
인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사태는 일단 진정됐습니다. 그러
나 수색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후배기자들에게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는 자체가 고통
이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당사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또 5월 8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 아닌 흉기”라며 MBC를 모욕했습니다. 2012년 6개월 파업 때 MBC는 세 차례에 
걸쳐 경력기자들을 채용했는데 이 중 이른바 ‘시용기자’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온 이른바 ‘공채기자’들이 경력기자들을 모욕하고 박해할 때 대표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보도국에서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소수의 약한 집단을 특정 용어로 낙
인찍어 배척하며 위안을 얻는 것은 다수 집단의 보호 아니고는 기댈 것이 없는 열등한 자들의 
특기입니다. 이는 마치 누구를 ‘특정 지역 출신’ ‘비명문대 출신’ ‘성씨가 천민’ 등으로 비하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열한 행동이며 천박한 의식 수준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3. 5월 2일 인터넷 뉴스타파는 ‘MBC 보도국장이 유족들의 우는 장면을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5월 9일 오마이뉴스가 다시 인용하면서 MBC에도 그 사실이 알려
졌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사고 직후부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유족들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뒷
모습을 써왔으므로 우는 장면 배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반박하자, 아무런 해명도 없이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는 지금도 뉴스타파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4.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자세를 돌아보는 데스크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자원했다 
숨진 고 이광욱 잠수사의 희생을 애도하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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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봐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주로 사내에서 몰아쳤습니다.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보도국 30기 이하 성
명」이 발표되더니, 다시 각 기수별 성명이 나오고, 언론노조 MBC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피
켓시위를 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희생자 유족들을 모욕하려는 기사가 아닌데 왜 그리 왜곡된 해석을 강요하는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김시곤 보도국장의 이른바 ‘세월호 유족 폄훼 발언’ 주장이 불
씨가 돼 유족들이 항의방문을 하고, 보도국장이 사실상 해임되고, 다시 그 보도국장이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고, 회사가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KBS의 상황을 그대로 
MBC에 옮겨놓으려는 시도가 아닌 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해당 기사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의 한 기수별 성명은 이를 ‘우리 시
청률이 낮아서 그렇다’고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4월 16일 보험금 보도는 이브닝뉴스의 시청률
이 높아서 문제가 됐나요?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사가 ‘유족을 모욕하
지도, 상식에 어긋나지도, 우리 사회를 그릇된 길로 유도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노조 MBC 위원장은 사내 시위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자 이른바 사과를 
하겠다며 안산의 합동분향소로 찾아가 희생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사내 권력 투쟁을 위해, 
가뜩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들의 상처를 더욱 자극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
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누가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특정 회사의 노사 분규에 이용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는 결국 유족들로부터 강한 질책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5월 13일 한겨레가 20여일 전인 4월 25일 MBC 보도국장이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
족에게 막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KBS가 보도국장의 유족 폄훼 
발언 논란으로 혼란에 휩싸였으니 MBC도 같은 구도로 만들면 제작거부나 파업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악의가 느껴지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는 안타까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MBC의 법적 대응 방침으로 이 시도 역시 아무런 반향을 얻지 못했습
니다. 

5.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직후 전원구조 오보를 MBC가 가장 
먼저 시작해 오보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
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타사 방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MBN이 우리보다 20초 먼저 해당 자막을 냈고, 다른 방송들도 1-2분 간격으로 뒤를 이었습니
다.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같은 논리로 “전원구조 오보를 MBN이 가장 먼저 시작해 오보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으니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게 일관
성 있는 태도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MBC는 
스스로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며 "나 아니고 쟤라는 그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고 합니다. 또 “자신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MBC의 모습은 참으로 초
라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게 MBC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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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누가 20초를 먼저 낸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누
구의 자막을 보고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전원구조 집단 오보는 MBN 기자가 회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풀이 됐고 이를 여러 언론사들이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그대로 받아 보도
하면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민희 의원 측에서도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MBC의 해명이 나온 뒤에도 경향신문 등은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전원구조’ 오보를 가장 먼저 내보낸 방송사는 MBC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시 보도했
습니다. 

‘학생 전원구조’ 오보는 아직도 MBC의 세월호 보도를 비판할 때 주요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
니다. 참사 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해당 언론사 가운데 MBC와 KBS만은 집어 현 경영진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6. 4월 16일 사고 당일 목포MBC는 서울MBC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다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지만 이것이 미처 방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목포MBC의 
전언을 급히 확인해 기사로 처리했어야 옳았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 누가 어떤 
오류를 범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MBC 전국부 부장은 목포MBC 보도국장과 취재부장이 각각 전화를 걸어와 배 안에 사람
들이 갇혀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참고 하십시
오” 그리고 “그렇다는 어민들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사고가 엄청날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방송에 반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울MBC 전국부 차장도 목포MBC로부터 ‘현장 어민들 이야기는 다르다’ ‘엄중하게 보아야 한
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을 목포MBC 기자들은 오전 11시 이후로 기억하고 있고, 
서울MBC 전국부에서도 전화를 받을 당시 모든 방송 모니터에서 ‘전원구조’ 자막이 나오고 있
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MBC의 오보 지속 시간이 첫 자막이 나온 오전 11시 1분부터 정정보도가 나온 
11시 24분까지 약 23분 동안이었는데 그 시간을 줄일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00
년 작성 배포된 MBC 재해방송 보도 준칙에는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의 발표는 공식 발
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의심하고 다른 내용을 
보도하기에는 당시 정황상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보도 준칙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MBC가 목포MBC의 보고를 묵살해 구조 
활동을 지연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은 배의 침몰 시간과 현장 구조인력 배치 상황 등을 볼 때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목포MBC 취재부장과 서울MBC 전국부는 협조와 갈등이 여러 차례 교차해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목포MBC 취재부장의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나 인정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
다. 다만 예를 들어 4월 22일 ‘복지부 공무원 구급차 퇴근 물의’ 리포트는 저희 서울MBC 판
단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날 목포MBC는 공무원들이 펜션에서 묵은 게 더 큰 일이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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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하겠다고 주장했고, 저희들은 구급차 퇴근을 주제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다 결국 목포
MBC에서 현장 취재한 화면 제공을 거부해 자료화면만 가지고 서울에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
다. 지금도 저는 펜션이란 대학생들이 MT를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 제 
생각 이상의 고급 시설이었다 해도 공무원들이 그곳을 비우고 팽목항의 숙박시설 확보 경쟁에 
합류하는 게 옳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오랜 노사분규의 결과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끝없는 공격대상이 되어버린 MBC의 현주소
를 고려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보도를 살얼음을 걷듯 주의에 주의를 더하며 진행해왔습니다. 
사건 초기의 혼란 이후에는, 속보 경쟁에 뒤지더라도 사실 확인에 더욱 힘을 기울이려 노력했
고 시청률이 뒤질지언정 자극적인 소재들을 뉴스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 보
도와 관련한 언론 중재 신청이 MBC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작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
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사려의 부족으로 저질러지는 실수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고쳐나가겠습니다. 다만 유족의 아픔까
지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며 맞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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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부국장의 글 (5) 2014년6월4일 15시30분

MBC 권성민 PD의 MBC 뉴스 시청 거부 주장에 대해

화는 나지만, 그저 한 번의 치기 어린 행동일 뿐이라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성민 PD의 선배들까지 그의 글을 옹호하고 나서면 그의 거짓 주장은 세상에 진실로 알려지
고 그는 계속 비뚤어진 시각으로 회사를 해하는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도대체 권 PD가 어떤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 함께 따져봐야 한
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성민 PD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
까운 수준”이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우리 보도국 구성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취재
해 보도했고 그에 대해 쉴 새 없이 제기된 비난들의 상당수가 얼마나 왜곡되고 악의에 찬 것
이었는지에 대해 게시판 아래 제가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권 PD께서 읽어보시고 우리 보
도의 무엇이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는지 조목조목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비판이라
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권 PD께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무분별
하게 받아들이고, 사려 깊지 못한 글로 다시 우리 회사에 대한 공격거리를 만들어낸 것이라
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해야 마땅합니다.

권성민 PD는 또 글 곳곳에서 방송 종사자로서는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 PD는 “문제는 분별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라
고 썼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고 다시 봐야 했습니다. ‘분별없는 지상파 시청자’라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시청자를 스승이자 하늘로 여겨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우리 등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권 PD는 글에서 “저는 신방과 출
신이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살았으면서도, MBC만큼은 꽤 좋아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거의 안 본 MBC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가 TV 시청을 천박스럽게 여기
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는 “저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스탠리 밀그
램의 권위복종 실험,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지식을 내세우는 글과도 맥이 통할 것입니
다. TV 매체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지원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TV를 거의 보지 않고 
산 분을 뽑았는지 김재철 전 사장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갈 곳 없을 권 
PD에게 회사를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시청자를 대하는 태
도부터 바꾸어달라는 부탁입니다. TV 시청은 정보와 재미와 감동을 찾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
러운 발로이며, TV는 문화 대중화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 PD는 글에서 우리 회사를 ‘엠병신’이라고 반복해 지칭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
어 막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MBC PD가 MBC에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인격
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권 PD를 향해 “야 이 병신아!”라고 욕을 했
다고 칩시다. 황당하고 대단히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조직도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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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니다. 권 PD의 욕설은 용감하거나 의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습니다. 

권 PD는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면 징계나 발령부서 조정 등으로 취재부서
로부터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남아도는 제3노조 세력의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질이나 완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지요? 보도
국에서 어떤 기자가 ‘결정사항에 조금 반발했는데 취재부서에서 배제’되던가요? 열심히 일하
는 타부서 동료들을 ‘조금도 결정사항에 반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폄하하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옵니까? 그리고 기사의 질이나 완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요. 우리 뉴스가 그런가요? 혹
시 우리 뉴스를 본 적은 있으세요? 언제 어떤 기사가 타사에 비해 ‘질과 완성도’가 떨어지던
가요? 말이나 글은 가려서 써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공개적이라면 더욱 엄격한 사실에 근거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권 PD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습니다. “마음껏 욕해주세요. 더 먹어야 합니다. 사
실 욕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불매운동도 좋습니다. 뉴스도 이미 안 보시겠지만, 주변
에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보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것은 상식과 
기본 윤리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권 PD를 지지하는 예능본부 48명 PD들의 성명에서마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살아가야하는 사람이 광고 불매운동 제안? 웃기는 소리다”라고 표
현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웃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가 권 PD 같은 분들로 가득 차
고, 권 PD 글과 같은 주장들로 망가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권 PD는 지금이라도 자
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반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권 PD의 인사위원회 회부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내신 예능본부 PD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
립니다. 후배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저 또한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를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성명 내용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 역시 굳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배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했
다면 무조건 감쌀 게 아니라 꾸짖고 고쳐줘야 그 조직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찾은 권성민 PD의 글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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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부국장의 글 (6) 2014년6월30일 09시16분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노조)는 5월 21일 민실위보고서를 통해 MBC가 세월호 참사 보도
에서 정부 비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증거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및 해경의 구
조·수색에 대한 비판 기사가 4월 16일부터 5월 18일 사이 KBS는 68건, SBS는 66건인데 비
해 MBC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호 보도에 월드컵 방송에 국정조사 답변 준비
까지 겹치면서 너무 바빠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노조의 주장은 '불공정한' 미
디어오늘 등을 통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방문진 야당 추천 인사 등이 MBC 보도를 공
격하는 자료로 쓰이고, 그러면 또 '불공정한' 미디어오늘 등이 이를 다시 받아쓰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일부는 제가 직접 검토해 그 많은 뉴스 아이템들을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BC에는 일하는 사람과 욕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일
하면서 상대를 하려니 정말 힘이 드네요... 

  그 결과 세월호 참사 뒤 한 달 동안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과 구조·
수색에 대한 비판 기사를 모두 47회 방송해, SBS 8시뉴스의 58회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
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민실위 보고서가 기사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부터 그럴 거라고 예상
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요. 혹시 생각이 있으면 민실위의 기사 목록을 공개해주세요. 
비교해보면 누가 정확한지 알겠지요.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재난방송의 목적이 '재난의 예방과 수습·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것'이지 정부를 비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MBC는 세
월호 참사에 있어 정부의 재해 예방과 구조·수색 활동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재난방송의 기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비판을 
재난 보도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로 내세우는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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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세월호 침몰 관련,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4월16일 ~ 6월2일 

M  B  C S  B  S K  B  S
1 여객선 침몰 최악의 참사(사고내용) 1 사망·실종 295명.. 최악의 참사 우려(사고상황) 1 10명 추가 구조, 4명 사망 284명 실종(사고상황)
2 2시간 반 만에 침몰 필사의 탈출(좌초에서 침몰까지) 2 “쿵 소리 후 기우뚱”.. 암초 충돌 가능성(사고순간) 2 하늘서 본 긴박한 현장(헬기스케치, 사고현장)
3 사고 해역 ‘썰물’ 뱃머리 드러나(중계차)/사고해역 3 배 기우는데.. “가만히 있어라” 안내방송(승객 촬영영상) 3 선실 3곳 물 가득 차…야간 수색 계속(내부 수색)
4 객실에 피신? 실날같은 희망(실종자들 위치 추정) 4 숨가쁜 구조.. 한 명이라도 더(구조대원 촬영영상)/KBC 4 물살 빠르고 앞도 안 보여 구조 난항(유속·시경·장비)
5 실종자 수색 어떻게 진행되나?(수색계획) 5 안도·걱정·오열.. 눈물바다 임시진료소(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5 시간과의 싸움, 선실 공기 여부가 관건(생존 관건)
6 “그대로 있으라” 대응 적절했나(선내 안내방송) 6 좌석 위치가 생사 가른 듯(실종자 위치 추정) 6 “갑자기 기울어”…손 쓸 새도 없었다(사고 상황)
7 뒤집힌 배 각층마다 공기층(배 현재상황) 7 혼신의 구조.. 헬기에 함정에 어선까지(구조작업) 7 내부 구조 복잡 학생들은 3·4층에(세월호 내부구조)
8 수온 12도 체온 유지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8 수심 얕은 곳부터 수색.. 내일 구조함 도착(구조계획) 8 일시적 정전에 구명정까지 말썽(탈출과정)
9 “내 아이가 저곳에”무사 기원(중계차)/진도 팽목항 9 악몽 된 수학여행.. 침통한 안산 단원고(학교 분위기) 9 집계 우왕좌왕, 탑승·구조자 수 혼란(정부 당국)
10 서해해경 긴장 속 수색 지휘(중계차)/서해해경 10 사망자는 학생·여승무원(사망자 명단) 10 이 시각 상황은?(진도 팽목항 상황)
11 “전화 받아” 애끓는 가족들(가족들 표정) 11 ‘오락가락’ 발표, 혼란 키웠다(안행부 발표) 11 “참담한 심정…생존자 구조에 최선 다해야”/@
12 유족 오열 의료진도 비상(목포 한국병원)/광주 12 출항부터 침몰까지의 2시간(3D 재구성) 12 화물 떨어져 부상, 온수 쏟아져 화상(부상 유형)
13 순식간에 침몰 선내 아수라장(생존자들 증언)/목포 13 신고 후 42분 만에 현장 도착까지(신고부터 구조시작) 13 부상자 2명 중상, 대부분 경상(중계차)/목포 한국병원
14 단원고 학생 2백여 명 연락두절(실종자) 14 “실종자 대다수, 침몰한 배에 있을 것”(실종자 위치 추정) 14 ‘쾅’ 소리 후 기울어…사고 되짚어 보니(재구성)
15 “엄마 사랑해” 애타는 메시지(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 15 수중 시야 20cm.. 거센 물살에 구조 난항(구조 어려움) 15 출항에서 침몰까지 14시간(긴박했던 과정)
16 ‘세월호’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세월호 설명) 16 저체온증, 저산소증이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16 안갯속 유일한 출항, 권장 항로 이탈(무리한 항해 가능성)
17 학생·동창 단체여행 가다 참변(승객 면면) 17 진도 팽목항 “제발 구조되길”(중계차)/진도 팽목항,KBC 17 격벽 적고 창문 많아 급격히 기운 듯(침몰 이유)
18 안개 속 운항 암초 못 봤나?(사고원인) 18 목포·해남·진도 병원으로 이송(중계차)/목포한국병원,KBC 18 ‘굉음’의 정체가 사고 단서(여러 가능성)
19 “구명보트 오작동” 결함 의혹(선박개조 의혹) 19 제목 없음(앵커대담, 사고원인) 19 ‘대체 선장’이 운항, 사고 원인 조사 착수(안전기준 준수 조사)
20 ‘쿵’ 굉음 2시간 반 만에‥(사고 재구성) 20 침몰 전 굉음.. 왜 암초 못 피했나?(사고원인) 20 ‘생사의 갈림길’ 긴박했던 그 순간(탈출 영상)
21 절박한 구조 요청 “침몰 중”(승객들 구조요청) 21 입항 시간 맞추려 ‘과속’ 가능성(항로변경·과속 의혹) 21 “순식간에” 구조된 이들의 육성 증언(생존자들)
22 “한 명이라도 더” 숨가쁜 구조(구조현장)/목포 22 대피지시가 없어 화 키웠다(승무원 안내 문제) 22 “배가 기운다…한 명이라도 더”(구조현장)
23 육해공 구조작업 ‘총출동’(군 당국) 23 20년 된 배.. 선장은 ‘대리 선장’(세월호) 23 육·해·공 총동원 입체 수색(구조 지원)
24 하늘에서 본 필사의 구조(헬기스케치) 24 청해진 해운 “죄인의 마음으로 사과”(중계차)/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24 현지 어민들 초기 구조의 주역(민간 어선 구조)
25 생업 제치고 구조 현장으로‥(어민들 구조) 25 인천-제주 항로, 年 11만명 이용(제주 항로) 25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26 서해해경 긴장 속 수색 지휘(중계차)/서해해경 26 인양, 두 달 이상 걸릴 듯(세월호 인양) 26 애타는 학부모 직접 현장으로(안산단원고)
27 연락두절 학부모 ‘발동동’(중계차)/안산 단원고 27 학부모 발동동.. 엉터리 통보에 분노(교육청  발표 혼선) 27 “전원 구조” 통보 등에 큰 혼란(발표 혼선)
28 다 구조됐다더니‥참사 소식(발표 혼선) 28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6살 어린이 생존자) 28 국내 최대, “정기 검사 이상 없었다”(세월호)
29 구조 집계 ‘오락가락’ 대혼란(정부 당국) 29 “참담한 심정.. 생존자 구조 최선”(朴대통령) 29 천안함 10배 무게, 인양도 난항(인양계획)
30 청해진 해운 “죄송…보상 최선”(사고 여객선 선사) 30 잠수요원 투입.. 밤 늦게까지 구조(중계차)/중앙재난대책본부 30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재난안전대책본부
31 탁하고 빠른 물살 수색 난항(실내 수색) 31 해난 사고, 한 번 터지면 대형 참사(역대 선박 사고) 31 여객선 침몰, 4명 사망 284명 실종(사고내용)
32 선체 인양 열흘 이상 걸릴 듯(인양계획) 32 좌초 후 36시간 만에 구조 사례도(이탈리아 유람선 좌초 사고) 32 하늘서 본 긴박한 현장(헬기스케치, 사고현장)
33 사상 최악 해상사고 우려(역대 해상사고) 33 사망·실종 295명.. 최악의 참사 우려(사고상황) 33 선실 3곳 물 가득 차…야간 수색 계속(내부 수색)
34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4 “쿵 소리 후 기우뚱”.. 암초 충돌 가능성(사고순간) 34 물살 빠르고 앞도 안 보여 구조 난항(유속·시경·장비)
35 “참담한 심정 구조에 최선”(朴대통령) 35 “가만히 있어라”.. 대피 늦어 화 키웠다(승객 촬영영상) 35 시간과의 싸움, 선실 공기 여부가 관건(생존 관건)
36 비상 근무 밤새 수색 계속(중계차)/국방부 36 “실종자 대다수, 침몰한 배에 있을 것”(실종자 위치 추정) 36 “갑자기 기울어”…손 쓸 새도 없었다(사고 상황)
37 여객선 침몰 최악의 참사(사고내용) 37 숨가쁜 구조.. 한 명이라도 더(구조대원 촬영영상)/KBC 37 내부 구조 복잡 학생들은 3·4층에(세월호 내부구조)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6일 (수)

[별첨3]세월호 보도 공중파 3사 뉴스 비교 표



Ⅶ. 언론대응활동  ●   561

참고자료 7-4

38 2시간 반 만에 침몰 필사의 탈출(좌초에서 침몰까지) 38 좌석 위치가 생사 가른 듯(실종자 위치 추정) 38 일시적 정전에 구명정까지 말썽(탈출과정)
39 객실에 피신? 실날같은 희망(실종자들 위치 추정) 39 안도·걱정·오열.. 눈물바다 임시진료소(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39 집계 우왕좌왕, 탑승·구조자 수 혼란(정부 당국)
40 실종자 수색 어떻게 진행되나?(수색계획) 40 혼신의 구조.. 헬기에 함정에 어선까지(구조작업) 40 이 시각 상황은?(진도 팽목항 상황)
41 “그대로 있으라” 대응 적절했나(선내 안내방송) 41 수심 얕은 곳부터 수색.. 내일 구조함 도착(구조계획) 41 “참담한 심정…생존자 구조에 최선 다해야”/@
42 뒤집힌 배 각층마다 공기층(배 현재상황) 42 충돌에서 침몰까지의 2시간(3D 재구성) 42 화물 떨어져 부상, 온수 쏟아져 화상(부상 유형)
43 수온 12도 체온 유지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43 ‘오락가락’ 발표, 혼란 키웠다(안행부 발표) 43 부상자 2명 중상, 대부분 경상(중계차)/목포 한국병원
44 서해해경 긴장 속 수색 지휘(중계차)/서해해경 44 신고 후 42분 만에 현장 도착까지(신고부터 구조시작) 44 ‘쾅’ 소리 후 기울어…사고 되짚어 보니(재구성)
45 “전화 받아” 애끓는 가족들(가족들 표정) 45 수중 시야 20cm.. 거센 물살에 구조 난항(구조 어려움) 45 출항에서 침몰까지 14시간(긴박했던 과정)
46 유족 오열 의료진도 비상(목포 한국병원)/광주 46 저체온증, 저산소증이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46 안갯속 유일한 출항, 권장 항로 이탈(무리한 항해)
47 순식간에 침몰 선내 아수라장(생존자들 증언)/목포 47 침몰 전 굉음.. 왜 암초 못 피했나?(사고원인) 47 격벽 적고 창문 많아 급격히 기운 듯(침몰 이유)
48 “엄마 사랑해” 애타는 메시지(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 48 입항 시간 맞추려 ‘과속’ 가능성(항로변경·과속 의혹) 48 ‘굉음’의 정체가 사고 단서(여러 가능성)
49 ‘세월호’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세월호 설명) 49 20년 된 배.. 선장은 ‘대리 선장’(세월호) 49 ‘대체 선장’이 운항, 사고 원인 조사 착수(안전기준 준수 조사)
50 안개 속 운항 암초 못 봤나?(사고원인) 50 학부모 발동동.. 엉터리 통보에 분노(교육청  발표 혼선) 50 ‘생사의 갈림길’ 긴박했던 그 순간(탈출 영상)
51 “구명보트 오작동” 결함 의혹(선박개조 의혹) 51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6살 어린이 생존자) 51 “순식간에” 구조된 이들의 육성 증언(생존자들)
52 ‘쿵’ 굉음 2시간 반 만에‥(사고 재구성) 52 해난 사고, 한 번 터지면 대형 참사(역대 선박 사고) 52 “배가 기운다…한 명이라도 더”(구조현장)
53 <이슈&토크>앵커대담(이후 수색·구조) 53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 내일 비(날씨정보) 53 육·해·공 총동원 입체 수색(구조 지원)
54 절박한 구조 요청 “침몰 중”(승객들 구조요청) 54 한일 첫 ‘위안부 협의’.. 여전한 평행선(협의내용) 54 현지 어민들 초기 구조의 주역(민간 어선 참여)
55 육해공 구조작업 ‘총출동’(군 당국) 55 돈 뜯고 압력 넣고.. 죽음 부른‘甲의 횡포’(공항공사 직원) 55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56 사고 해역 ‘썰물’ 뱃머리 드러나(중계차)/사고해역 56 親러 민병대 무력 진압.. “내전 직전”(우크라이나)/파리 56 애타는 학부모 직접 현장으로(안산 단원고)
57 생업 제치고 구조 현장으로‥(어민들 구조) 57 57 “전원 구조” 통보 등에 큰 혼란(발표 혼선)
58 “내 아이가 저곳에” 무사 기원(진도 팽목항 상황) 58 58 국내 최대, “정기 검사 이상 없었다”(세월호)
59 연락두절 학부모 ‘발동동’(중계차)/안산 단원고 59 59 천안함 10배 무게, 인양도 난항(인양계획) 
60 다 구조됐다더니‥참사 소식(발표 혼선) 60 60 미세먼지 올 들어 최고(날씨)
61 구조 집계 ‘오락가락’ 대혼란(정부 당국) 61 61 北 , ‘판박이’ 중국산 무인기 활용했나?(추락 무인기)
62 청해진 해운 “죄송…보상 최선”(사고 여객선 선사) 62 62 '위안부’국장급 협의 정례화 합의(한·일 협의)
63 탁하고 빠른 물살 수색 난항(실내 수색) 63 63 <단신>국토부 장관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 外 

64 “물이 고여요” 탑승객 영상메시지(학생 선박내부 촬영)
65 선체 인양 열흘 이상 걸릴 듯(인양계획)
66 사상 최악 해상사고 우려(역대 해상사고)
67 “참담한 심정 구조에 최선”(朴대통령)
68 비상 근무 밤새 수색 계속(중계차)/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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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  C S  B  S K  B  S
1 이틀째 수색 비바람에 난항(구조상황) 1 안타깝게 흐른 35시간.. 시신 추가발견(구조 상황) 1 기상 악화에 구조 작업 난항(구조상황)
2 해군 “가용 전력 모두 투입”(구조계획) 2 사고 직전 급회전.. 무게중심 쏠린 듯(사고원인) 2 생존 시간 늘리려 선체 공기 주입 어떻게?(구조방법)
3 조명탄 쏘며 선체진입 안감힘(야간 구조) 3 “배 넘어갑니다”.. 너무 늦었던 첫 교신(교신음성 공개) 3 ‘생명줄’ 달고 2인 1조 수색(내부수색 방법)
4 최악 조건 구조 하루 ‘최대 4번’(시간대별 구조과정) 4 “학생 먼저 구하자”.. 호스를 구명줄로(승객 촬영영상) 4 500명 잠수부 투입에도 수색 지연, 왜?(악화된 기상)
5 “물러설 수 없다” 필사의 구조(어민들 구조 도움) 5 선장이 먼저 탈출.. 분노한 가족들(초기대응 문제) 5 선박 구멍 뚫어 구출?…“산소 고갈 우려”(신중한 이유)
6 시속 12km 물살 최대 걸림돌(수색 난항) 6 피의자로 조사.. ‘조타실 이탈’ 정황(사고 수사) 6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진도 팽목항
7 거센 파도 민간 잠수부 표류(MBC취재선 구조) 7 설상가상 날씨에 늦어지는 구조(사고 해역) 7 구조 활동 독려…실종자 가족 위로(朴대통령)
8 “1분 1초가 급하다” 최선 다할 것(朴대통령, 사고해역 방문) 8 오열·절규.. “제발 살아돌아 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8 수심 35m 안팎, 해저 언덕까지(사고해역 해저지형)
9 가족들 위로 “구조에 최선”(朴대통령, 실종자 가족 만남) 9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朴대통령) 9 잠수부 한때 실종…물살 위력 재 보니(실험 확인)
10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 10 추가 사망자는 교사·승무원(중계차)/중앙재난대책본부 10 ‘기회’ 하루 4번, 유속 금세 빨라져(수색 적기)
11 시간은 흐르는데 공기주입 난항(구조방법) 11 슬픔에 잠김 안산의 빈소(중계차)/고대안산병원 11 엇갈린 정조 시간 논란(구조당국 VS 해양조사원)
12 산소가 관건 사나흘이 한계(생존 관건) 12 “가만 있어라”안내 방송, 영업직원이..(수습과정) 12 수온·조류·수압, 구조 3중고(구조 난항)
13 기적의 생존 언제나 있다(해외 사례) 13 구명보트 42척, 써보지도 못한 채(구명벌) 13 이 시각 사고 해역 선상(중계차)
14 사고 직후 배 안팎 상황은?(실종자 위치) 14 우왕좌왕 90분, 신고조차 승객이..(선원들 대응) 14 무리한 급회전 사고 불렀나?(사고원인)
15 비바람·거친 파도 “접근 힘들다”(중계차)/사고해역 선상 15 안전수칙-위기대응, 제대로 된 게 없어(선원들 대응) 15 직접적 원인? 급선회 왜?(여러 가능성)
16 “배 밑에 들어가는 수밖에”(수중구조작업 지휘관) 16 ‘골든타임’ 놓쳐 화 키웠다(초동대처) 16 “빠르고 거친 조류고 침몰 가속화”(침몰 영향)
17 시신 도착 병원 유족 애통(중계차)/목포한국병원 17 ‘3류’ 정부 대책본부.. 계속된 갈팡질팡(정부 대응) 17 배 무게 1/6 화물, “쏠리면서 균형 잃은 듯”(침몰 원인)
18 병상 위 학생들 ‘정신적 충격’(중계차)/고대안산병원 18 ‘전원구조’ 발표, 진원지는 해경(단원고 학생들) 18 후미 수직 증축 객실로…사고 연관 의혹(세월호 개조)
19 차가운 시신으로‥가족 오열(유가족 표정) 19 선체 진입로를 확보하라(수중탐색) 19 3등 항해사가 사고 구역 키 잡아(사고의혹)
20 세월호 선장 승객 두고 탈출(사고 초기 대응) 20 잠수요원 집중 투입.. 악전고투(선체 수색) 20 선장·선원 상대 사고 원인 조사(중계차)/목포해경
21 “가만 있으라” 골든타임 날렸다(선내 안내방송) 21 물살 약할 때, 다 합쳐야 3시간(구조 가능한 시간) 21 “배 넘어가 있습니다” 첫 조난 교신 공개(음성파일 공개)
22 구명벌 사용 ‘안’했나 ‘못’했나(구명보트) 22 배꼬리, 펄 위에 박혔다(선박 상황) 22 조난 신고 7분전 이미 이상 징후(초기대응 문제)
23 “배 넘어간다” 다급한 첫 교신(교신음성 공개) 23 남아있는 공기층 ‘에어포켓’ 찾아라(선박 구조) 23 “움직이지 마세요” 잘못된 안내방송(피해 확대)
24 이 시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중계차)/목포 24 “쾅 소리 나기 전 이미 기울었다”(침몰원인) 24 급박한 순간 필사의 탈출 장면(승객 촬영영상)
25 부실한 승선 관리 혼란 키웠다(탑승인원 집계) 25 첫 굉음 정체.. 암초? 선박내 화물?(여러 가능성) 25 천 명도 탈 구명정 수 딱 2대만 펴져(구명보트)
26 경영난에 무리한 운항 했나?(청해진 해운) 26 ‘GPS 좌표·항로’로 본 항적(세월호 행적) 26 승객 남아 있는데 선장은 탈출(무책임 비난)
27 무책임·부주의 대형사고 불러(과거 선박사고들) 27 확 바뀐‘배꼬리’.. 두 차례 증축(세월호 구조개조)/도쿄 27 선장 등의 대응 따라 결과 ‘극과 극’(과거 사례)
28 급선회에 기우뚱 “조타기 고장”(사고원인) 28 치솟은 강력한 물기둥, 원인은?(사고영향) 28 ‘승객 대피’ 매뉴얼 대로 했나?(선박 사고)
29 20년 된 배 “팔 때와 모습 달라”(日 세월호 제조사)/도쿄 29 제목없음(앵커대담. 선체 진입 관련) 29 최종 탑승자 475명, 파악 왜 늦었나?(해운사)
30 객실 늘리려 뒤편 집중 개조(세월호 개조) 30 “승객 탈출 돕다가 끝내 자신은..”(승무원 故 박지영) 30 “전원 구조” 문자…혼란 확산(발표 혼선)
31 승객 귀에 들린 ‘쿵’ 정체는?(화물소리 추정) 31 “초콜릿 사올게요”약속 지킬 수 있기를(탑승자들 문자) 31 수학여행 등 ‘안전 매뉴얼’ 허술(교육부)
32 “제발 살아오기를”애타는 가족들(가족들, 팽목항) 32 동창생 환갑 여행길이..(실종자 사연) 32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3 애끓는 슬픔 기약 없는 기다림(가족들, 진도실내체육관) 33 이 와중에 ‘구조 동영상’ 사칭 사기(스미싱 문자) 33 구명조끼 친구 주고…다른 친구 구하려(단원고 정차웅)
34 실종자 가족 울리는 가짜 SNS(허위 문자들) 34 맹골수도, 10년 동안 사고 58차례(주변 해난사고)/KBC 34 “너희들 먼저” 살신성인 박지영 씨(승무원 박지영)
35 “너희들 먼저” 숭고한 희생(승무원 故 박지영) 35 생업 중단하고 구조나선 어민들(구조 동참) 35 “살아서 보자” 끝까지 서로 격려(학생들 문자)
36 친구에게 구명조끼 벗어주고‥(단원고 故 정차웅 학생) 36 인양 크레인 내일 도착.. 두달 걸릴 듯(인양 전망) 36 학생 20여 명 구한 용감한 승객들(승객 김홍경)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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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승객 김홍경) 37 60시간 만에 극적 구조 사례도(해외 사례) 37 홀로 구조된 어린이 안타까움 더 해(6살 생존 어린이)
38 이틀째 뜬눈 피 말리는 기다림(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38 기적도 참사도 ‘선장 리더십’에..(유사 사례) 38 초등 동창 환갑 여행…생사 애태워(실종자 사연)
39 인양될 때마다 무너지는 가슴(팽목항의 하루)/목포 39 3년 전에도, 3주 전에도.. 고장·사고(청해진해운 사고) 39 사고 발생 36시간 실낱 같은 희망 안고…(실종자 가족들)

40 추운 바다 “대답 없는 내 아이”(가족들 사고현장 방문) 40 수학여행 매뉴얼 안 지켰다(단원고) 40 침몰 선박서 72시간 만에 구조되기도(해외 사례)
41 온 학교에 슬픔 다음주까지 휴교(중계차)/단원고 41 미-중-일 “깊은 애도.. 신속 지원”(해외 반응)/워싱턴 41 온 국민 한마음 ‘실종자 생환하길…’(국민들 표정)
42 밤새 뜬눈으로 제발 살아 있길‥(단원고, 촛불기도회) 42 안타깝게 흐른 35시간.. 시신 추가발견(구조 상황) 42 실종자 가족과 한마음…자원봉사 발길(전국 지원 행렬)
43 ‘세월호’ 현재 상태는?(앵커대담, 선박상태) 43 사고 직전 급회전.. 무게중심 쏠린 듯(사고원인) 43 “살아 있다” SNS 확산…확인 안 돼(허위 문자)
44 인양선 내일 도착 ‘구조’ 우선(인양 계획) 44 “배 넘어갑니다”.. 너무 늦었던 첫 교신(교신음성 공개) 44 ‘구조 동영상’ 문자, 알고 보니 스미싱(문자 사기)
45 선체 인양 한 달 이상 걸릴 듯(인양 과정) 45 “학생 먼저 구하자”.. 호스를 구명줄로(승객 촬영영상) 45 구조 학생들 사고로 심리적 충격(생존자들 치료)
46 인양 어떻게? 기상이 변수(인양 방법) 46 선장이 먼저 탈출.. 분노한 가족들(초기대응 문제) 46 정신적 충격 조기 치료 중요(외상후스트레스장애)
47 사고해역 비바람 주말도 악조건(주변 해역 날씨) 47 피의자로 조사.. ‘조타실 이탈’ 정황(사고 수사) 47 일본서 18년 운항, 기름 유출 사고만(세월호)
48 구조작업 어떻게 진행되나?(앵커대담. 이후 구조) 48 “가만 있어라”안내 방송, 영업직원이..(수습과정) 48 여객선 4척 운영…적자 등 경영난(청해진해운)
49 학부모 불안 “수학여행 폐지”(학부모들 청원) 49 구명보트 42척, 써보지도 못한 채(구명벌) 49 이 시각 사고 해역 선상(중계차)
50 섬여행 줄줄이 취소 “배 안타요”(선박 예약 취소)/경남 50 우왕좌왕 90분, 신고조차 승객이..(선원들 대응) 50 무리한 급회전 사고 불렀나?(사고원인)
51 절박했던 구조 순간(앵커대담, 승객 촬영영상) 51 ‘3류’ 정부 대책본부.. 계속된 갈팡질팡(정부 대응) 51 직접적 원인? 급선회 왜?(여러 가능성)
52 선거 일정 중단 수습 지원 총력(정치권) 52 설상가상 날씨에 늦어지는 구조(사고 해역) 52 “빠르고 거친 조류고 침몰 가속화”(침몰 영향)
53 각국 애도 “모든 지원할 것”(각국 반응) 53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朴대통령) 53 배 무게 1/6 화물, “쏠리면서 균형 잃은 듯”(침몰 원인)
54 이틀째 수색 비바람에 난항(구조상황) 54 오열·절규.. “제발 살아돌아 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54 후미 수직 증축 객실로…사고 연관 의혹(세월호 개조)
55 최악 조건 구조 하루 ‘최대 4번’(시간대별 구조과정) 55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 본부(중계차) 55 3등 항해사가 사고 구역 키 잡아(사고의혹)
56 승객 대부분 3·4층에 있었다(세월호 구조) 56 LA공항 착륙 후 시설과 충돌.. 날개 파손(대한항공 여객기) 56 “배 넘어가 있습니다” 첫 조난 교신 공개(음성파일 공개)

57 시속 12km 물살 최대 걸림돌(수색 난항) 57 57 조난 신고 7분전 이미 이상 징후(초기대응 문제)
58 “1분 1초가 급하다” 최선 다할 것(朴대통령, 사고해역 방문) 58 58 “움직이지 마세요” 잘못된 안내방송(피해 확대)
59 가족들 위로 “구조에 최선”(朴대통령, 실종자 가족 만남) 59 59 급박한 순간 필사의 탈출 장면(승객 촬영영상)
60 세월호 선장 승객 두고 탈출(사고 초기 대응) 60 60 천 명도 탈 구명정 수 딱 2대만 펴져(구명보트)
61 구명벌 사용 ‘안’했나 ‘못’했나(구명보트) 61 61 승객 남아 있는데 선장은 탈출(무책임 비난)
62 제목 없음(가족들 표정, 팽목항) 62 62 구명조끼 친구 주고…다른 친구 구하려(단원고  정차웅)
63 63 63 “너희들 먼저” 살신성인 박지영 씨(승무원 박지영)
64 64 64 학생 20여 명 구한 용감한 승객들(승객 김홍경)
65 65 홀로 구조된 어린이 안타까움 더 해(6살 생존 어린이)
66 66 초등 동창 환갑 여행…생사 애태워(실종자 사연)
67 67 촛불에 소망 담고, 쪽지에 기원 담아(단원고 촛불문화제)

68 68.<단신> 정부, 외국인 승선자 정보 해당국 통보 外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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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  C S  B  S K  B  S
1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세월호 생존자) 1 선체에 공기 주입.. 출입문은 열었다(수색상황) 1 사고 사흘째…하늘서 본 구조 현장(헬기스케치)
2 침몰 사흘 만에 화물칸 진입(구조상황) 2 일단 들어가기는 갔지만 장애물 가득(선체진입) 2 진입…14분 만에 철수…3층 진입 시도(구조상황)
3 줄 끊겨 14분 만에 철수(선실 진입) 3 선체 진입, 유도선·생명줄 이어가면서(진입 방법) 3 “선내 진입” 번복…혼선 계속(정부, 발표 혼선)
4 칠흑같은 해저 진입로 확보 사투(확보 방법) 4 세월호, 뱃머리까지 다 잠겼다(침수 이유) 4 선체 ‘공기 주입’ 작업 계속(진행상황·효과)
5 희망의 불씨 공기 주입 성공(효과) 5 장비·인원 총동원.. 필사의 수색(리프트백 설치) 5 ‘에어 포켓’ 가능성…문제는 시간(생존 가능성)
6 크레인 도착 가족 동의 뒤 인양(인양 절차) 6 “일분일초가 아쉽다”.. 긴박한 구조(구조모습) 6 거센 물살에 무인 로봇도 무력(투입 실패)
7 세월호 완전 침수 이유는?(현재 상황) 7 경력 1년 ‘3등 항해사’가 지휘했다(사고원인) 7 동시다발 잠수 위험해 릴레이식 수색(소수 잠수 이유)
8 “부력 키워라” 리프트백 설치(부력 유지 용도) 8 승객은 머물러라.. 선원은 대피하라(운항규정 준수여부) 8 사고 해역 들어가 보니…“거친 물살”뿐(KBS 촬영)
9 여객선 주변 유속 빠르고 ‘암흑’(수중상황 촬영) 9 먼저 탈출한 선장, 카메라에 찍혔다(영상 공개) 9 세계 최고 간만 차, 급류까지 걸림돌(서해 조수 간만차)
10 ‘선내진입’ 발표 번복 또 혼선(구조당국) 10 선장 구속영장.. 무기징역까지 가능(수사상황) 10  내일 다시 강한 바람…거센 파도(날씨 전망)
11 공기 주입부터 선체 진입까지(시간대별 상황) 11 구조됐던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자책) 11 뱃머리까지 침수…이유는?(무게·공기유출)
12 세월호 선장 구속영장 청구(중계차)/서해해경 12 실종자들 ‘구조자 명단’에 올려놓다니..(발표 엇박자) 12 침수 방지 대형 공기주머니 설치(기대효과)
13 상공에서 본 구조현장(헬기스케치) 13 시신 확인도 오락가락.. 이래서야(정부혼선) 13 해상 크레인 4대 도착, 수색·인양 병행(대기상황)
14 침몰 사흘째 한계 다가오는데‥(생존 가능시간) 14 총체적 갈팡질팡.. 제 역할 못하는 정부(정부 대응) 14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15 우측 선실 에어포켓 가능성 커(생존자 위치추정) 15 과적도 원인?.. “얼마나 실었는지 모른다”(선적량 모호) 15 첨단 탈출 장비 사용 못 해(세월호 장비들)
16 늘어나는 사망자 온국민 애탄다(사망자 확인 추가) 16 급선회에 ‘화물 묶은 줄’ 풀렸나(복원력 미작동 원인) 16 반별 선실 배정 따라 생존자 수 차이(숙소 위치)
17 선체 재진입 총력 시도(중계차)/사고해역 17 너무 닮은 사고, 2009년 일본에 있었다(日 사례)/도쿄 17 실종자 가족과 통화 “구조 최선”(朴대통령)
18 내일 오후부터 또 기상악화(수색 영향) 18 부실한 화물적재.. 추정원인도 비슷*(日 사고원인 비교) 18 생사 갈림길에서 “어르신·여성 먼저”(탈출 도움 사연)
19 대형 구조함 접근 어려워(구조 영향 우려) 19  한-일 닮은꼴 사고, 연관성 있는 듯(日 사고조사 결과) 19 끝까지 제자 돕다…참 선생님들(사망자들 사연)
20 구조 함정 수병 사고로 중태(전기작업 중) 20 좁은 선폭, 국제해사기구 ‘위험’경고(로로선 위험성) 20 안산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
21 21 잠수 한 번에 작업시간은 12분(수색 지연 이유) 21  제자들의 축하 속 마지막 생일(김초원 교사)
22 실종자 가족 대국민 호소문(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22 직접 본 맹골수도.. 탁한 시야·거센 물살(SBS 취재) 22 ‘말기암’ 아버지 애타는 부정(실종자 아버지)
23 “얼굴만이라도‥”눈물의 팽목항(사망자 인양) 23 크레인 4대 도착.. 사고 해역 대기 중(인양 시기 예상) 23 세월호에서 사랑의 시작과 끝을…(사망자 사연)
24 “친구야 돌아와” 하루종일 침통(중계차)/안산 단원고 24 先구조 後인양.. 안전 인양의 조건은(인양방법) 24 단원고 탁구팀 눈물의 우승(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
25 50년지기 친구야! 눈에 선한데‥(승선자 사연들) 25 크레인 출발 지연.. 황당한 이유(해경 판단오류) 25 구명조끼 입고도 참변…‘안타까움 더해’(시신 추가 인양)
26 “모두가 가족” 줄 잇는 자원봉사(곳곳 현장지원) 26 실종자 수색 밤에도 계속(중계차)/진도 팽목항 26 사고 60시간…애타는 마음들(실종자 가족들)
27 생존 학생들 심리 치료 시작(중계차)/고대 안산병원 27 “제발 살아있기를..” 애타는 가족(중계차)/진도 실내체육관 27 이 시각 팽목항…구조 현황은?(중계차)
28 조타실 누가 있었나?(사고 당시) 28 “무사히 돌아오세요,,” 촛불집회(안산 단원고) 28 눈물 속 추모 발길 이어져(빈소표정)
29 신참 3급 항해사 운항 적절했나?(운항 적절성 논란) 29 구조된 학생들도 불안증세(중계차)/고대 안산병원 29 “무사 귀환” 기원의 빛 전국으로(촛불모임)
30 세월호 선장 사고 순간 어디에?(선장 행적) 30  비도 바람도 그친 사고해역(헬기스케치) 30 슬픔에 잠긴 안산…지역 시민도 충격(안산시 표정)
31 침몰 순간 승무원들 어디에?(선원들 행적) 31 학생들 생명 구한 따뜻한 마음(화물차 기사) 31 조계종,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축소/@
32 “선수 컨테이너 침몰 주요 원인”(침몰 영향) 32 “생명의 은인 찾고 싶어요”(할머니 구한 청년) 32 “불안” 선박 여행 잇달아 취소(예약 취소)
33 4층 출입문 탈출에 불리(학생 피해 증가) 33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행사 축소·연기) 33 수학여행 폐지 논란까지(개선요구)
34 아! 선생님‥ 끝까지 제자 구조(생존 학생들 증언) 34 선체에 공기 주입.. 출입문은 열었다(수색 현황) 34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 ‘엉터리’(선장 작성)
35 왼쪽으로 전복 우측 선실 최악(피해 차이) 35 일단 들어가는 갔지만 장애물 가득(선체진입) 35 대피 훈련 소홀…감독 기관 책임 미루기(해수부 vs 해경)

36 고의성 입증되면 ‘무기징역’(세월호 선장) 36 선체 진입, 유도선·생명줄 이어가면서(진입 방법) 36 구명정 안전 ‘정상’…부실 검사?(안전검사 성적표 공개)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8일 (금)



Ⅶ. 언론대응활동  ●   565

참고자료 7-4

37 청해진해운 압수수색(합동수사본부) 37 세월호, 뱃머리까지 다 잠겼다(침수 이유) 37 “11년 전과 여러모로 닮은꼴”(대구 지하철 화재 비교)
38 “죽을죄 지었다” 대처 미흡 여전(청해진해운 대표) 38 장비·인원 총동원.. 필사의 수색(리프트백 설치) 38 대형 참사 반복 뭘 배웠나?(정부 사후대책)
39 나흘 만에 구출 기적은 있다(日 사례)/도쿄 39 교감 숨진 채로.. “모든 책임지고 가겠다”(자책, 자살) 39 사망·실종자 등 인원 변동 긴급 발표(정부 발표)
40 ‘한국 위애 기도’ 누리꾼들 추모(전세계 네티즌) 40 시신 확인도 오락가락.. 이래서야(정부혼선) 40 신고 7분 전 신호 ‘뚝’ 무슨 일이?(사고 전후 항적)
41 “승무원들 대처 이해 안 돼”(해외 선박 전문가들) 41 실종자들 ‘구조자 명단’에 올려놓다니..(발표 엇박자) 41 남진하던 세월호 뱃머리는 북서쪽(조류 영향)
42 ‘카페리’ 선박 안전에 취약(연안 여객선 안전기준) 42 총체적 갈팡질팡.. 제 역할 못하는 정부(정부 대응) 42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수사상황)
43 선체 재진입 총력 시도(중계차)/사고해역 43 먼저 탈출한 선장, 카메라에 찍혔다(영상 공개) 43 조선소, 인천항만청도 압수수색(수사상황)
44 객실까지 어떻게 진입하나?(앵커대담, 구조작업) 44 선장 구속영장.. 무기징역까지 가능(수사상황) 44 본업 외 사업 확장…로비 의혹까지(청해진 해운)
45 “뱃길 여행 두렵다” 취소 속출(예약·행사 취소) 45 경력 1년 ‘3등 항해사’가 지휘했다(사고원인) 45 민간 잠수부 자처 ‘파문 발언’ 내사 착수(홍모씨 발언 논란)

46 안전 불감증 위험천만 여객선(남해안 여객선 운행실태)/경남 46 “무사히 돌아오세요,,” 촛불집회(안산 단원고) 46 탑승 476명·구조 174명/@
47 각국 정상 “깊은 애도”(오바마·시진핑 外)/베이징 47 학생들 생명 구한 따뜻한 마음(화물차 기사) 47 “한 달 걸릴 듯”…인양 어떻게?(인양 과정)
48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 48 “생명의 은인 찾고 싶어요”(할머니 구한 청년) 48 해상 크레인, 힘과 균형이 관건(크레인 역할)
49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세월호 생존자) 49 옷장에 붙인 ‘SEWOL'.. 구조에 1억 기부(류현진·추신수) 49 탑승 476명·구조 174명(정부 발표 변경)
50 줄 끊겨 14분 만에 철수(선실 진입) 50 이 와중에 사기 문자.. 정말 나쁜 사람들(스미싱 문자) 50 물 찼다면 만 톤, 수심·조류도 악조건(인양 난관)
51 칠흑같은 해저 진입로 확보 사투(확보 방법) 51 과적도 원인?.. “얼마나 실었는지 모른다”(선적량 모호) 51 각국 정상 등 “깊은 애도”, 지원 약속(오바마 外)
52 희망의 불씨 공기 주입 성공(효과) 52 급선회에 ‘화물 묶은 줄’ 풀렸나(복원력 미작동 원인) 52 “한국을 위해 기도” 태국 국민도 한마음(생환 기도 행사)/방콕

53 크레인 도착 가족 동의 뒤 인양(인양 절차) 53 너무 닮은 사고, 2009년 일본에 있었다(日 사례)/도쿄 53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54 “부력 키워라” 리프트백 설치(부력 유지 용도) 54 부실한 화물적재.. 추정원인도 비슷*(日 사고원인 비교) 54 해경 “잠수부 객실 근처 3층 진입 성공”/@
55 상공에서 본 구조현장(헬기스케치) 55 좁은 선폭, 국제해사기구 ‘위험’경고(로로선 위험성) 55 탑승 476명·구조 174명(정부 발표변경)
56 침몰 사흘째 한계 다가오는데‥(생존 가능시간) 56 잠수 한 번에 작업시간은 12분(수색 지연 이유) 56 선체 ‘공기 주입’ 작업 계속(진행상황·효과)
57 우측 선실 에어포켓 가능성 커(생존자 위치추정) 57 직접 본 맹골수도.. 탁한 시야·거센 물살(SBS 취재) 57 사고 해역 들어가 보니…“거친 물살”뿐(KBS 촬영)
58 58 크레인 4대 도착.. 사고 해역 대기 중(인양 시기 예상) 58 해경 “잠수부 객실 근처 3층 진입 성공”(긴급 브리핑)
59 “얼굴만이라도‥”눈물의 팽목항(사망자 인양 시) 59 先구조 後인양.. 안전 인양의 조건은(인양방법) 59 뱃머리까지 침수…이유는?(무게·공기유출)
60 50년지기 친구야! 눈에 선한데‥(승선자 사연들) 60 이 시각 진도 팽목항(중계차) 60 해상 크레인 4대 도착, 수색·인양 병행(대기상황)
61 신헌 대표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롯데홈쇼핑) 61 제한없는 ‘여객선 증축’.. 이런건 규제해야(선박안전법 한계) 61 실종자 가족과 통화 “구조 최선”(朴대통령)
62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성공(국내 연구진) 62 수학여행 취소하고 싶은데..(위약금 문제) 62 생사 갈림길에서 “어르신·여성 먼저”(탈출 도움 사연)
63 줄기세포 치료제 전망과 과제는?(질병치료 영향) 63 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전염 우려(사고 트라우마) 63 끝까지 제자 돕다…참 선생님들(사망자들 사연)
64 이라크 ‘한국 기업 진출’ 희망(이라크 총리 인터뷰) 64 64 안산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
65 단원고 탁구부 눈물의 ‘우승컵’(종별탁수선수권) 65 65 ‘말기암’ 아버지 애타는 부정(실종자 아버지)
66 “힘이 될 수 있기를”(류현진·추신수) 66 세월호에서 사랑의 시작과 끝을…(사망자 사연)
67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 67 단원고 탁구팀 눈물의 우승(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

68 이 시각 수색 상황은? (중계차)/사고해역
69 <단신>“직장인 62% 건강보험료 12만 6천 원 더 내야”外
70 “국민들게 힘을”(류현진, 추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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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  C S  B  S K  B  S
1 선장 구속 도주선박 첫 적용(선장 구속·도주 선박 혐의) 1 선내 수색 동영상 공개..3층 통로 확보(수중동영상 공개..3층 진입) 1 4층 객실서 시신 발견…수습은 못 해(객실 첫시신 확인)

2 “먼저 탈출하지 않았다”(“먼저 탈출 안 했다”) 2 수중 장애물에 내부 진입 또 미뤄져(장애물 탓 내부 진입 또 난항) 2 선내 진입 번번이 실패, 왜?(선내 진입 난항, 왜?)
3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첫 지휘(맹골수로 첫 조타 지휘) 3 공기주입 안간힘..계속 가라앉는 선체(사력 다하는 공기주입) 3 선내 진입 수색…조타실 식당칸 집중(조타실 식당칸 총력)

4 생존 승무원 줄 소환(생존 선원 줄소환)/서해지방해양경찰청 4 이 시각 구조 현장(이 시각 동거차도)/동거차도 4 선내 진입·수색 어디로, 어떻게?(수색 어디로, 어떻게?)
5 누가 남으라고 지시했나?(대기하라 누가 지시?) 5 이 시각 진도 팽목항(이 시각 팽목항)/팽목항 5 뱃머리 수면 아래…왼쪽 바닥 닿아(공기주머니 차질)
6 6번 바뀐 발표 계속되는 혼선(또 수정‥집계 오락가락) 6 저인망 어선까지..유실 막아라(저인망 어선까지 동원)/팽목항 6 가라앉은 세월호…구조·인양 영향은?(가라앉은 선체)

7 진도·안산 재난지역 선포 하나?(재난지역 선포 검토) 7 더딘 구조에 불만..DNA 채취 응해(더딘 구조)/진도 실내체육관 7 희생자 유실 막을 저인망 어선 투입(저인망어선 투입)

8 <팽목항>4층 객실 시신 4구 확인(4층 객실 시신 3구 발견) 8 거칠어진 바다..그래도 끝까지 찾는다(거칠어진 바다..수색난항) 8 “수색 범위 최대 20Km로 확대해야”(수색 범위 확대해야)
9 최악의 시야 창문 통해 발견(객실 창문 통해 확인) 9 선장의 뻔뻔한 변명..檢 “퇴선명령 없었다”(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9 구조 수색 아이디어 다이빙벨 논란(다이빙벨 투입 논란)
10 수면에서 10미터 더 내려갔다(10m 내려갔다) 10 해경, 세월호 교신내역 왜 공개 않나(미심쩍은 교신내역 비공개) 10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 현장은?)/사고 해역

11 “에어포켓 있을 가능성 높다”(“에어포켓 가능성 높다”) 11 급회전→화물쏠림→전복에 무게(급회전→화물 쏠림으로) 11 내일 오전까지 거센 바람·파도(악천후 내일 호전)
12수중 수색 영상 첫 공개(수중영상 첫 공개) 12 승무원 “화물 제대로 묶지 않았다”(“화물 제대로 안 묶었다”) 12 기름도 유출, 수색에 방제까지(기름까지 유출, 확산)

13 사고주변 8Km 긴 기름띠(8Km 기름띠 번져)/헬기 13 안타까운 유서 “제자 생사 모르는데..”(숨진 교감 유서) 13 세월호 기름 200톤 “유출 더 커질 위험”(기름 유출 위험)

14 선내 진입 필사적 시도(선내 진입 다시 시도) 14 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한심한 정부(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 14 수색 요원·장비, 민관군 혼성 배경 달라(민관군 혼성)

15 2백미터 그물 시신 유실 막는다(저인망 어선 투입) 15 상황은 긴급인데..53분간 아무 조치 없었다(보고 신경쓰다 기능상실) 15 대규모 투입에도…지휘 체계 문제 있나?(지휘체계 문제 있나?)

16 공기 주머니 설치도 중단(리프트백 설치 중단) 16 피해 키운 官災..최악사고에 최악대응(최악의 대응) 16 美 재난 상황 “신속한 현장 지휘”(구조 현장 지휘는?)

17 거친 바다에 또다시 발목(거친 바다 또 발목) 17 1,500억 구조함, 진수식까지 해놓고..(진수식까지 해 놓고선) 17 다섯 번 집계 번복, 시스템이 문제(시스템 문제)
18 <단독>경보기 작동법도 몰랐다(“경보기 작동법도 몰라”) 18 조타수 “내가 돌린 각도보다 더 돌았다”(전속력 급회전 왜?) 18 “천안함 혼선”…미숙한 대응 되풀이(우왕좌왕 되풀이)
19 선장부터 어긴 비상사태 매뉴얼(“비상사태 매뉴얼 무시”) 19 증언으로재구성한우왕좌왕의순간(퇴선명령했어도..) 19 수중 수색 공개…“진척 없어 답답”(수중 수색 화면 공개)

20 안개 때문에 항해사 바꿨다(지연출항‥항해사 바뀌어) 20 더딘 구조 답답한 마음..작업시간 25분 뿐(더딘 구조) 20 실종자 확인 위해 가족 DNA 채취(DNA 샘플 채취)
21 스스로 어기고 스스로 감독(엉터리 보고서 제출) 21 하늘에서 본 사고해역..기름띠까지(기름띠에 공기주머니 둥둥) 21 “조타기 빨리 돌아”…고장 여부 등 수사(“조타기 빨리 돌았다”)

22 세월호 공용 채널 안썼다(“공용 교신 채널도 오프”) 22 “인양은 가족 동의 후에”..또 다른 난제(또다른 난제) 22 “해경 여객선 점검 시간 1척당 13분”/@
23 닮은 꼴 사고에도 전원 구출(같은 사고, 다른 결과)/도쿄 23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검토(특별재난지역 검토) 23 선령 30년 연장…사고 위험성 높여(노후 선박 왜 늘었나?)

24 아! 선생님 눈물 속 발인(“눈물의 영결식”) 24 안산의 장례식..구조학생들도 불안증세(일부 장례진행)/고려대 안산병원 24 日, 안전 우려 ‘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도쿄

25 시신 확인도 오락가락(바뀐 시신‥무너진 억장) 25 “꼭 살아오길”..확산되는 희망의 메시지(“희망의 끈 놓지 말라”) 25 안전 허점 “알고도 조치 없었다”(“내항선 허점 알았다”)

26 실종자 가족 DNA 채취(가족 DNA 채취) 26 사흘째 사기문자..“유언비어도 처벌”(혼란 노린 문자사기) 26 탑승자 수 확인 “주먹구구”(주먹구구 탑승자 확인)
27 촛불 모아 무사귀환 기원(촛불기도)/안산 화랑유원지 27 사고 뒤에도 여전한 주먹구구 탑승관리(주먹구구 탑승관리) 27 몰래 탑승자 등 승선자 파악 허점(몰래 탄 사람 등 허점)

28 시간이 멈춘 듯 슬픔의 도시(슬픔에 잠긴 안산시) 28 숙연한 주말..주말 나들이객도 줄었다(나들이객 줄었다) 28 업체 이익단체, 안전운항관리자 선임(자기배, 자기가 감독?)

29 커지는 충격에 호흡곤란도(정신적 충격 보살펴야) 29 선박안전을 해운사가 감독하다니..(이익단체가 안전관리) 29 높은 무게 중심, 복원력 떨어져(높은 중심, 복원력 취약)

30 온 국민이 함께 아프다(“온 국민 함께 아프다”) 30 이 시각 진도 팽목항(이 시각 팽목항)/진도 팽목항 30 연 4차례 사고, “기피 항로”(“기피 항로”)
31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상황)/세월호 침몰 해여기LTE 31 저인망 어선까지..유실 막아라(저인망 어선까지 동원) 31 가까운 곳 두고, 먼 곳 신고 더 늦어져(먼 곳에 신고)

32 세월호 급하게 방향 튼 이유는?(급선회한 이유는?) 32 더딘 구조에 불만..DNA 채취 응해(더딘 구조)/진도 실내체육관 32 명목 뿐인 위기 훈련…예산도 거의 없어(평소 훈련은 했나?)

33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 빠른 곳(거센 조류 맹골수도) 33 거칠어진 바다..그래도 끝까지 찾는다(수색난항) 33 “초기 탈출 쉽게” 갑판에 구명조끼(유럽 “초기 탈출 쉽게”)/마르세유

34 줄줄이 싣더니 3분 뒤 출항(화물점검 있었나?) 34 이 시각 구조 현장(이 시각 동거차도)/동거차도 34 선장 등 3명 구속 회사로 수사 확대(3명 구속…수사 확대)
35 “화물 묶을 새도 없었다”(컨테이너 쏠려 균형 상실) 35 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한심한 정부(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 35 검찰, 선장에 뺑소니 혐의 첫 적용(선장에게 뺑소니 첫 적용)

36 안전 교육에 54만원 썼다(비상훈련도 부실 의혹) 36 피해 키운 官災..최악사고에 최악대응(최악 대응) 36 선박직 선원 전원 탈출(선박직만 전원 탈출)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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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억 주면 꺼내준다 브로커 기승(구조 미끼 금전요구) 37 53분간 無조치..이래놓고 재난안전본부(보고 신경쓰다 기능상실) 37 신혼여행 중국 동포 ‘취소 못 해 사고’(안타까운 신혼여행)

38 구조 방해 혼선 수사 착수(논란 일으키고 잠적) 38 1500억 구조함, 진수식까지 해놓고..(진수식까지 해 놓고선) 38 희생자 첫 발인, 마지막 배웅(희생자 첫 발인)
39 또 스미싱 세월호 침몰 진실은?(세월호 사칭 스미싱까지) 39 안타까운 유서 “제자 생사 모르는데..”(숨진 교감 유서) 39 단원고 슬픔 나누며 “기적 일어나길”(지금 단원고는?)

40 채낚기 어선 사고 해역 밝힌다(오징어 어선까지 투입) 40 선내 수색 동영상 공개..3층 통로 확보(동영상공개) 40 주변 사람도 충격, 심리 지원 시급(주변 사람도 심적 충격)

41 1초도 아깝다 구조도 첨단으로(뒤늦은 시설 투입) 41 수중 장애물에 내부 진입 또 미뤄져(내부 진입 난항) 41 온 국민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온 국민 온정 이어져)
42 수색 상황 정리(악조건에 성과 미비)/대담 42 선장의 변명..檢 “퇴선명령 없었다”(뻔뻔한 변명) 42 팽목항에 자원봉사의 손길 이어져(“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43 생존자 수색이 우선(인양방법과 시간은?) 43 해경, 세월호 교신내역 왜 공개않나(미씸쩍은 교신내역 비공개) 43 행사 발길 뚝…간절한 기원 물결(축제도 취소)
44 체인 걸기가 최대 관건(인양체인 설치가 관건) 44 급회전→화물쏠림→전복에 무게(급회전→화물 쏠림으로) 44 “안산시·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45 슬픔 함께 나누자 줄 잇는 조문(시민 조문 이어져)/고려대 안산병원 45 조타수 “내가 돌린 각도보다 더 돌았다”(전속력 급회전 왜?) 45 국민들도 충격…청소년 더 취약(국민들도 심리 충격)
46 기다리는 가족들도 실신 속출(탈진가족 속출)/진도 실내체육관 46 급회전때 하필 조류까지 바뀌었다(조류방향도 모르고 급회전) 46 LPGA 한국선수들 “무사 구조 기원”(선수들도 구조 기원)

47 불안증세 호소 약물치료 병행(생존자 대비 비상 대기)/목포 한국병원 47 더딘 구조 답답한 마음..작업시간 25분 뿐(더딘 구조) 47 지구촌 곳곳 위로·응원 물결(지구촌 곳곳 위로·애도)
48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잠시 뒤 상황점검회의)/진도군청 48 하늘에서 본 사고해역..기름띠까지(기름띠에 공기주머니 둥둥) 48 실종자 조롱·문자 사기…“즉시 수사”(조롱사기…즉시 수사)

49 중국 대륙도 애도 물결(중국 덮은 애도물결)/베이징 49 “인양은 가족 동의 후에”..또 다른 난제(또다른 난제) 49 애도 빙자한 선거홍보·판촉 눈총(애도 빙자한 홍보)

50 선장 구속 도주선박 첫 적용(선장 구속·도주 선박 혐의) 50 안산의 장례식..구조된 학생들도 불안 증세(일부 장례 진행)/고대 안산병원 50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 현장은?)/사고해역

51 “먼저 탈출하지 않았다”(“먼저 탈출 안 했다”) 51 “꼭 살아오길..”확산되는 희망의 메시지(“희망의 끈 놓지 말라”) 51 선내 진입 번번이 실패, 왜?(선내 진입 난항, 왜?)

52 <단독>경보기 작동법도 몰랐다(“경보기 작동법도 몰라”) 52 사흘째 사기문자..“유언비어도 처벌”(혼란 노린 문자사기) 52 선내 진입 수색…조타실 식당칸 집중(조타실 식당칸 총력)

53 선장부터 어긴 비상사태 매뉴얼(“비상사태 매뉴얼 무시”) 53 사고 뒤에도 여전한 주먹구구 탑승관리(주먹구구 탑승관리) 53 뱃머리 수면 아래…왼쪽 바닥 닿아(공기주머니 차질)
54 안개 때문에 항해사 바꿨다(지연출항‥항해사 바뀌어) 54 숙연한 주말..주말 나들이객도 줄었다(행사취소..숙연한 주말) 54 가라앉은 세월호…구조·인양 영향은?(가라앉은 선체)

55 스스로 어기고 스스로 감독(엉터리 보고서 제출) 55 선박 안전을 해운사가 감독하다니..(이익 단체가 안전관리) 55 “조타기 빨리 돌아”…고장 여부 등 수사(“조타기 빨리 돌았다”)

56 세월호 공용 채널 안썼다(“공용 교신 채널도 오프”) 56 온 국민이 충격..집단 트라우마 현상(집단 트라우마) 56 “해경 여객선 점검 시간 1척당 13분”/@
57 닮은 꼴 사고에도 전원 구출(같은 사고, 다른 결과)/도쿄 57 같은 사고, 다른 선장..결과가 달랐다(판이한 대응) 57 선령 30년 연장…사고 위험성 높여(노후 선박 왜 늘었나?)

58 악천후 속 수색 총력(침몰 나흘째‥수색 총력) 58 “선장, 배로 돌아가 구조 도와라”(“구조 도와라”) 58 日, 안전 우려 ‘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도쿄

59수중 수색 영상 첫 공개(수중영상 첫 공개) 59 年 안전교육비, 고작 1인당 4천원(1인당 4천원) 59 안전 허점 “알고도 조치 없었다”(“내항선 허점 알았다”)

60 공기 주입, 수색 어떻게?(공기주입 수색 어떻게?) 60 사고 날 때마다..달라진 게 없다(시행착오만 20년) 60 탑승자 수 확인 “주먹구구”(주먹구구 탑승자 확인)
61 장비 동원 총력전(장비동원 총력전) 61 안전 관리 안 되는 집단 수학여행(안전관리 취약) 61 몰래 탑승자 등 승선자 파악 허점(몰래 탄 사람 등 허점)

62 1억 주면 꺼내준다 브로커 기승(구조 미끼 금전요구) 62 스포츠도 한마음..세리머니도 자제(세리머니 자제) 62 업체 이익단체, 안전운항관리자 선임(자기배, 자기가 감독?)

63 구조 방해 혼선 수사 착수(논란 일으키고 잠적) 63 63 높은 무게 중심, 복원력 떨어져(높은 중심, 복원력 취약)

64 또 스미싱 세월호 침몰 진실은?(세월호 사칭 스미싱까지) 64 64 신혼여행 중국 동포 ‘취소 못 해 사고’(안타까운 신혼여행)

65 채낚기 어선 사고 해역 밝힌다(오징어 어선까지 투입) 65 희생자 첫 발인, 마지막 배웅(희생자 첫 발인)
66 1초도 아깝다 구조도 첨단으로(뒤늦은 시설 투입) 66 단원고 슬픔 나누며 “기적 일어나길”(지금 단원고는?)

67 전 검찰총장 동창생 구속(17억 횡령혐의 구속) 67 주변 사람도 충격, 심리 지원 시급(주변 사람도 심적 충격)

68 공식대회 첫 양2 성공(빼어난 성적에도 비통) 68.온 국민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온 국민 온정 이어져)
69 4·19 혁명 기념일 묘지 참배/@ 69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 현장은?)/사고해역선상

70 <간추린>채동욱스폰서 의혹 동창생구속 外 4개/@

71 종교계도 한마음 “기원”(종교계도 한마음)



568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긴박했던 31분 교신(진도와마지막교신) 1 교신공개..‘승객탈출’명령 무시했다(교신공개..‘우왕좌왕31분’) 1 교신공개…천금같은 초기 18분 낭비(천금같은‘18분’낭비)

2 허둥대다 골든 타임 놓쳤다(허둥대다시기놓쳐) 2 허둥대기만 한 31분..‘골든타임’날렸다(골든타임놓치고속수무책 2 교신 뒤늦게 공개…의혹 제기(교신뒤늦게공개)

3 “탈출불가능” 말만 되풀이(즉시탈출시지에도..) 3 교신은 항해사가..자리에 없었던 선장(선장아닌항해사가교신) 3 9시 14분 탈출 보트 누가 탔나?(첫구명정누가탔나?)

4 마지막 교신 뒤 필사의 탈출(필사의탈출순간) 4 드러나는 거짓말..‘허위보고’까지(허위보고..드러나는거짓말) 4 11번교신…“승객탈출재촉에,구조가능성?”(탈출재촉에“구조가능?”)

5 ‘침몰중’ 외침에 민간 어선 총집결(물고지잡다구조) 5 선장 “담배 피우러 갔다”..의문투성이(담배피우러갔다) 5 교신 공개로 드러난 시간대별 상황(시간대별상황분석)

6 침몰 세월호 눈앞에 두고‥(거센물살이접근방해) 6 ‘위급’파악한 선장․선원, 끼리끼리 탈출(선장․선원끼리만대피) 6 4층 객실 등 진입 희생자 대거 수습(시신잇따라수습)

7 교신 내용 왜 이제야 공개(때늦은공개이유는?) 7 제주→진도관제센터, 11분간 뭐했나(첫교신뒤11분동안‘깜깜’) 7 수색 돌파구 진입 통로 5곳(통로5곳에돌파구)

8 첫 교신 후 잃어버린 12분(의문의12분) 8 승선원 SNS압수수색..사고상황조사(선원SNS확보해분석) 8 민관군 총력 수색 박차(시간싸움수색총력)

9 탑승객 대화 내용 분석(합수부,중계차) 9 시신추가수습..불밝힌 밤샘수색(동거차도,중계차) 9 4층 객실․3층 출입구 수색 주력(3층객실․3층출구‘집중’)

10 청해진 임직원 10여 명 줄소환(청해진해운집중수사) 10처음으로 선실 접근..유도선 5개확보(선실접근..유도선5개확보) 10선체 지입에서 바다까지 입체 수색(진입․수색입체작전)

11 객실 진입했지만 시신만 수습(겨우진입했지만‥) 11선내 진입통로는 4층 객실로(유리창으로진입수색) 11바지선 동원…“뒷북 투입”비판(뒷북투입비판)

12 세월호 진입 긴박했던 순간(긴박했던진입순간) 12구조 지원하던 해군병사 순직(구조지원해군병사순직) 12구조 지원 참여 대조영함 병사 1명 숨져@

13 5곳 희망 줄 뚫었다(유도선5곳설치) 13현장선박 200척, 어선에서 함정까지(팽목항,중계차) 13오늘부터 나흘간 조류약화…수색 최적기(나흘간약한조류)

14 손도끼로 유리창 ‘쾅쾅’(유리창깨고선내진입) 14구조작업 닷새째..잠수요원도 극한상태(잠수요원사투..극한상태) 14이 시각 수색 상황은?(사고해역선상,중계차)

15 잠수해 선체 수색 이유는?(참수수색이유) 15저인망어선, 바닷속 8km 그물벽(바닷속그물벽수색) 15학생 첫 발인…“아픔 잊고 평안하길”(학생첫발인)

16 분노한 가족들 “청와대 가겠다”(청와대항의방문시도) 16가족-총리 면담..‘청와대 행’대치까지(진도실내체육관,중계차) 16환한 미소만 남은 못다한 수학여행(못다한여행이야기)

17 구조 적기 앞으로 닷새(구조적기향후닷새) 17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진도군청,중계차) 17미안하다…부끄럽다(미안하다…부끄럽다)

18 선장의 큰소리 “승무원 따르라”(선장과거인터뷰) 18학생 희생자 첫 발인..심리치료 늘린다(고대안산병원,중계차) 18‘개조 후 선체이상’주장,“남편, 운항 꺼려”(개조후이상)

19 삼풍 땐 7년 6월 형(삼풍때와비교) 19‘친구의 실종’이 남긴 충격(극심한충격뒤집단불안) 19“평소에도 흔들림 심하고쉽게기우뚱”(평소에도쉽게기우뚱)

20 비슷한 참사 전혀 다른 선장(전혀다른선장) 20수습나몰라라..뒷짐 진 청해진해운(나몰라라청해진해운) 20급격한‘급회전’실험해보니 위험천만(급회전실험,위험천만)

21 침몰 전날 신참 운행 ‘합법’(선원법시행령개정) 21엎친 데 덮친 해역..유출된 기름확산(세월호유출기름확산) 21기울기 측정 ‘클리노미터’도 멈췄다(클리노미터멈춰)

22 “선장 고령화 안전 위협”(“선원자질낮다”는보고서) 22주민도 고통..“그래도 실종자 구조부터”(슬픔에빠진진도) 22“떨어지고 쏠리고”…화물 고정 안해(화물고정엉터리)

23 제2사고 막자 꼼꼼히 살피자(철저해진운항관리) 23모여드는온정..“의료진도움이필요해요”(자원봉사행렬..의료인력난) 23차량 결박도 규정 위반 의혹(느슨한결박확인)

24 안산‧진도 재난지역 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 24계속되는 세월호‘문자사기’..속지마세요(교묘해진세월호문자사기) 243분 넘게 정전…비상 발전기 결함 의혹(비상발전기결함?)

25 사회적 재난 특별 지원(사회적재난특별지원) 25허위인터뷰 女, 잠수자격증도 없었다(잠수자격증도없으면서..) 25정전 3분 36초 세월호에 무슨 일이?(정전3분여,무슨일이?)

26 수색 지원 해군도 끝내 사망(해군병사끝내숨져) 26軍 “美잠수함 충돌 운운은 유언비어”(잠수함충돌유언비어) 26사고 당시 카카오톡 내용 확보 분석(당시카톡확보,분석)

27 사고 후 108시간 치열한 구조작업(치열한구조현장,헬기) 27있으나마나한 ‘정부재난대응체계’(유명무실새대응체계) 27“선실 대기”누가 지시?책임은?(선실대기누가지시?)

28 수색 빨라지는 이유는?(수색빨라지는이유는?) 28교신공개..‘승객탈출’명령 무시했다(교신공개..‘우왕좌왕31분’) 28작동 안 한 구명정 “페인트 덧칠”(선박용페인트덧칠)

29 세월호 어떻게 띄우나?(플로팅독국내첫시도) 29허둥대기만 한 31분..‘골든타임’날렸다(골든타임놓치고속수무책 29구조 불만 항의 나서,경찰 대치(실종자가족경찰대치)

30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첫발인…‘눈물바다’) 30교신은 항해사가..자리에 없었던 선장(선장아닌항해사가교신) 30눈도장 찍기 방문 논란, 구경꾼까지?(눈도장찍기방문논란)

31 “기적을 기다립니다”(부활절‥‘눈물의기도’) 31드러나는 거짓말..‘허위보고’까지(허위보고..드러나는거짓말) 31충격에 건강악화, 환자 속출(실종자가족건강악화)

32 아픔나누자 자원봉사 밀물(자원봉사‘한마음’) 32승선원 SNS압수수색..사고상황조사(선원SNS확보해분석) 32김기춘, “실종자 가족 위해 의료진 보강”@

33 숨죽인 주말 줄줄이 축제 취소(축제취소,텅빈영화관) 33시신추가수습..불밝힌 밤샘수색(동거차도,중계차) 33척만으로‘유실’ 다 막을 수 있나?(4척으로가능하나?)

34 세월호 교신 내용 전격공개(교신공개,드러난상황) 34처음으로 선실 접근..유도선 5개확보(선실접근..유도선5개확보) 34시신 중복 집계 또 ‘혼선’…불신가중(집계또혼선)

35 이 시각 수색 상황은?(팽목항,중계차) 35선내 진입통로는 4층 객실로(유리창으로진입수색) 35“실종자 찾는 데 최선”(진도실내체육관,중계차)

36 기름 유출 확산 방제 ‘이중고’(기름띠방제도‘역부족’) 36구조 지원하던 해군병사 순직(구조지원해군병사순직) 36NYT, "선장 탈출은 세계 수치“비판(도망간선장,수치)/뉴욕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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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무인기뢰 탐색기 투입(첨단장비투입한다) 37더딘 수색, 인원․장비 늘려 보강(팽목항,중계차) 37타이타닉호…어린이․여성 먼저(어린이․여성먼저)

38 무더기 발견에 좌절(진도실내체육관,중계차) 38현장선박 200척, 어선에서 함정까지(팽목항,중계차) 38권한만큼 위급 상황 시 ‘의무’막중(선장의권한․의무는?)

39 이 시각 수사상황?(서해해경청,중계차) 39구조작업 닷새째..잠수요원도 극한상태(잠수요원사투..극한상태) 39세월호 선원들 당시 어떻게 했어야?(위기때원래역할)

40 시신 이송 신원확인 중(한국병원,중계차) 40교신공개..‘승객탈출’명령 무시했다(교신공개..‘우왕좌왕31분’) 40박봉․고령․처우 열악, 화 키웠나?(박봉․고령․처우열악)

41 진도-세월호 교신 공개(대책본부,중계차) 41허둥대기만 한 31분..‘골든타임’날렸다(골든타임놓치고속수무책 41영세 여객선 ‘준공영제’도입 필요(준공영제필요성)

42 긴박했던 31분 교신(진도와마지막교신) 42교신은 항해사가..자리에 없었던 선장(선장아닌항해사가교신) 42<데스크>반복 훈련 필요

43 마지막 교신 선장 아닌 항해사(마지막교신항해사) 43드러나는 거짓말..‘허위보고’까지(허위보고..드러나는거짓말) 43구조․인양 아이디어…옥석 가려야 (제안,옥석가려야)

44 허둥대다 골든 타임 놓쳤다(허둥대다시기놓쳐) 44선장 “담배 피우러 갔다”..의문투성이(담배피우러갔다) 44‘정주영 공법’응용…제안들 현실성은?(정주영공법응용?)

45 “탈출 불가능” 말만 되풀이(‘즉시탈출’지시에도‥) 45‘위급’파악한 선장․선원, 끼리끼리 탈출(선장․선원끼리만대피) 45<집중>佛내항선도비상훈련…안전교육강화(1주일마다‘훈련’)/파리

46 ‘침몰중’ 외침에 민간 어선 총집결(물고지잡다구조) 46제주→진도관제센터, 11분간 뭐했나(첫교신뒤11분동안‘깜깜’) 46내항선은 국제규제 예외?(내항선국제규제예외?)

47 침몰 세월호 눈앞에 두고‥(거센물살이접근방해) 47가족-총리 면담..‘청와대 행’대치까지(진도실내체육관,중계차) 47사고 잦아도 ‘우수’평가…‘안전’항목 소홀(뭘평가했나?)

48 생존자는 어디에 애가 탔다(군동원전방위수색) 48학생 희생자 첫 발인..심리치료 늘린다(고대안산병원,중계차) 48진도․안산재난지역결정…“특별지원”(‘재난지역’지원‘탄력’)

49 객실 진입했지만 시신만 수습(겨우진입했지만‥) 49수습나몰라라..뒷짐 진 청해진해운(나몰라라청해진해운) 49‘사망자 명단 앞 기념사진’…공무원 직위 박탈@

50 세월호 진입 긴박했던 순간(긴박했던진입순간) 50주민도 고통..“그래도 실종자 구조부터”(슬픔에빠진진도) 50휴일에도 여객선 터미널 썰렁(여객선이용‘뚝’)

51 출동 경비정 선내 상황 몰랐다(선내상황몰랐다) 51모여드는온정..“의료진도움이필요해요”(자원봉사행렬..의료인력난) 51해외스타․정상들 잇단 위로․기부도(스타․정상들,위로․기부)

52 5곳 희망 줄 뚫었다(유도선5곳설치) 52계속되는 세월호‘문자사기’..속지마세요(교묘해진세월호문자사기) 52극심한 사고 후유증…“우울․불안증세”(구조학생후유증심각)

53 손도끼로 유리창 ‘쾅쾅’(유리창깨고선내진입) 53허위인터뷰 女, 잠수자격증도 없었다(잠수자격증도없으면서..) 53장례 절차 논의…임시 합동분향소 예정(장례논의)

54 잠수해 선체 수색 이유는?(참수수색이유) 54“배와 함께하는 선장의 전통 깼다”(자랑스러운전통깼다) 54‘브레이크 없는’유언비어…본격 수사(온갖유언비어…수사)

55 분노한 가족들 “청와대 가겠다”(청와대항의방문시도) 55있으나마나한 ‘정부재난대응체계’(유명무실새대응체계) 55도 넘은 악성댓글 “반사회성”(악플심리‘과시․불만’)

56 구조 적기 앞으로 닷새(“사리끝난다”구조적기) 56이 기도가 들리신다면...(기적을바라는간절한기도) 56미안하다…부끄럽다(미안하다…부끄럽다)

57 선장의 큰소리 “승무원 따르라”(‘승무원지지’따르면안전?) 57스포츠계도 애도 한물결(스포츠스타들애도행렬) 57이 시각 수색 상황은?(사고해역선상,중계차)

58 삼풍 땐 7년 6월 형(삼풍사고때보다‘엄벌’) 58한국 車 운반선에 불..전원구조(한국車운반선‘불’) 58안산 단원고 1․3학년 24일부터 수업 재개外

59 비슷한 참사 전혀 다른 선장(‘선장전통’저버렸다) 59삼성SDS센터화재..온라인 결제장애(삼성SDS센터화재) 59부활절 “무사 구조 기원”(부활기적구조현장애도)

60 침몰 전날 신참 운행 ‘합법’(침몰하루전‘개정’)  60“희생자 등에게 하나님의 위로 손길 함께하길”@

61 “선장 고령화 안전 위협”(“선원자질낮다”는보고서)

62 제2사고 막자 꼼꼼히 살피자(철저해진운항관리)

63 31분 교신 동안 세월호는?(31분교신동안세월호는?)

64 안산‧진도 재난지역 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

65 수색 지원 해군도 끝내 사망(해군병사끝내숨져)

66 사고 후 108시간 치열한 구조작업(치열한구조현장,헬기)

67 수색 빨라지는 이유는?(수색빨라지는이유는?)

68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첫발인…‘눈물바다’)

69 “기적을 기다립니다”(부활절‥‘눈물의기도’)

70 이 시각 수색상황은?(팽목항,중계차)

71 오바마 국새․어보 갖고 온다(오바마‘국새․어보’반환)/워싱턴

72 삼성 SDS불 홈페이지 ‘먹통’(삼성SDS센터에‘불’)

73 장애 등급에 막혀 번번이 거절(장애등급‘이중고’)

74 최연혜 코레일 사장 방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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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  C S  B  S K  B  S
1 본격 수색․구조 시신 7구 수습(3․4층진입시도) 1 기관사들, 자신들만의 통로로 탈출(“자신들만의통로로탈출”) 1 음파탐지…“선체좌현거의바닥에누워”(“선체좌현거의바닥에”)

2 선원 4명 구속영장 청구(서해지방해경,중계차) 2 뻔뻔한진술 “내가 운항했으면..”(선정은변명에‘거짓진술’) 2 음파 탐지…뱃머리, 15m 이상 가라앉아(뱃머리,15m이상침수)

3 “해경도 수사대상” 전방위 확대(해경도수사대상) 3 기계 탓하는 선원들..변명만 ‘급급’(선원은기계탓에남탓) 3 <앵커>3․4층 중점수색,식당 문개방 집중 시도(3․4층,식당에집중)

4 과다 선적 탈세 여부 조사(몰래더싣고탈세?) 4 자기들끼리도 연락 안된 해경(해경의‘우왕좌왕’비상대응) 4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사 활약(민간잠수사활약)

5 세월호 담보 100억 대출 특혜(노후선박에100억대출) 5 모니터 보면서 위험도 모른 진도VTS(관제센터,눈뜨고도못봤다) 5 원격 탐색 장비 투입…격실 진입(원격탐색장비투입)

6 최초 신고자 단원고 학생(학생이최초신고) 6 청해진해운특혜의혹..소유주출국금지(청해진해운특혜의혹수사) 6 이 시각 수색 상황은?(사고해역,중계차)

7 사고 전 연착방송 위험 알았나?(사고20분전‘연착’안내) 7 잠잠해진 바다..수색환경양호(동거차도,중계차) 7 “책임 있는 모든 사람 민형사상 문책”(朴대통령)

8 탈출 선원 매뉴얼만 지켰어도‥(선원,제역할만했어도‥) 8 대형 바지선 이제야 왔다(이제야빨라진수색작업) 8 <앵커>관제 이원화…대처 한계

9 승객 놔두고 선원만 탈출 준비?(선원,미리탈출준비?) 9 美원격 수중탐색 장비 투입(원격수중탐색장비투입) 9 실시간으로 지켜보고도 감지 못 해(지켜보고도감지못해)

10 안개 속 ‘나홀로’ 출항 이유는?(환불부담에출항?) 10진입통로 추가확보..유도선 연장(진입로늘려집중수색) 10‘바다권력’VTS,해수부-해경 관할 경쟁(해수부-해경관할경쟁)

11 ‘허위 인터뷰’ 여성 경찰 출석(허위인터뷰여성출석) 11차가운 수온12도..또다른 변수(차가운수온이변수) 11화물 줄이라 했는데 더 늘려?(화물오히려더실어)

12 사고 2주전 ‘조타기’이상징후(2주전조타수이상) 12“2~3일 안에 수색 마쳐 달라”(진도실내체육관,중계차) 12화물 무게만큼 평형수 비웠나?(침몰단서평형수)

13 사고 당시 급회전 조타기(왜균형잃었나) 13DNA 확인 전에도 시신 인계하겠다(대책본부,중계차) 13사고 전 맹골수도에서 방향 전환 4차례(무리한방향전환)

14 증축 후 바뀐 허용 화물량 초과(“허용중량안지킨듯”) 14‘컵라면장관’에‘기념촬영국장’까지(위로해주진못할망정..) 14‘노후’고장, 수리…운항은 계속(노후고장,수리잦아)

15 수차례 우수 해운 평가 기준은?(수차례‘우수해운’) 15“불신 공무원 퇴출..선장의 행위는 살인”(朴대통령) 15‘해양수산부 출신’선박업무 독점(민간검사․관리‘독점’)

16 “책임 있는 사람 모두 처벌”(朴대통령) 16“미개한국민정서”아들이SNS파문(“미개한국민”아들의파문) 16선원 전용 통로 탈출…드러나는 거짓말(선원대상수사속도)

17 “복지부동 공무원 반드시 퇴출”(朴대통령) 17‘허위인터뷰 女’구속영장 신청(허위인터뷰女영장신청) 17‘전원생존’ 선박직 전용 무전기로 교신(무전기로선원탈출만)

18 수색 본격화 식당 진입로 확보(진입로확보수색총력) 18학생4명발인“이못난어른들을..”(“구조학생20%,치료필요”) 18승객 탈출시킬지 묻자 ‘묵묵부답’(“승객탈출?”물어도외면)

19 내일부터 사흘간 수색 최적기(조류느려져‘호전’) 19교감선생님, 유해는 사고 해역에..(단원고교감,눈물의발인) 19“바다 뛰어내렸으면 우리가 구했다”(민간선박)

20 무인 잠수정 어떤 장비?(무인잠수정투입) 20“옆집 살고 윗집 사는 아이들인데”(슬픔에잠겨있는안산시) 20구조 선박 몰렸는데 선장에게 미뤄(관제센터‘소극대응’)

21 기상 양호 선체 수색 ‘활기’(사고해역,헬기) 21구조 영웅들,병원에서 다시 현장으로(구조영웅,다시현장으로) 21<앵커>신고하자, “위도경도는?”

22 민간 잠수대원 맹활약(민간잠수부맹활약) 22가족 등쳐먹는 파렴치 사기꾼들(실종자가족노린사기까지) 22음성 분석…“1등 항해사가 교신”(교신중선장어디에?)

23 이 시각 사고해역(사고해역,중계차) 23몰래 개조되는 배..이러니 위험(‘위따로아래따로’관리) 23‘어린이․여성먼저’영국160년전통(‘어린이․여성먼저’전통)/버큰헤드

24 이 시각 사고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중계차) 24엉터리 안전점검..눈 먼 감독기관(엉터리보고,겉햝기점검) 24“국민정서미개”아들막말정몽준사죄(‘아들막말’파문…사과)

25 이 시각 실종자 가족(진도실내체육관,중계차) 25가벼운 처벌, 화키웠다(부실관리..솜방망이처벌) 25재난대책본부에 재난 전문가 없어(재난전문가없다)

26 바닷속 ‘세월호’옆으로 누웠다(선체옆으로누웠다) 26특별재난지역, 先보상금-後구상권(‘비용지원․세금혜택’가능) 26실소유주는 유병언 前세모 회장 일가(실소유주는세모회장일가)

27 3․4층 본격 수색 생존 가능성은?(생존가능성얼마나?) 27건조 중 선박에 큰 불..2명 사망(건조중선박‘큰불’) 27美뉴욕․LA 등에 거액 부동산(해외에거액부동산)

28 눈물로 지샌 엿새 건강악화 우려(가족건강‘한계상황’) 28차량 통행 늘어나..北핵실험 주시(北추가핵실험여부촉각) 28학생․교감 발인 “못다한 꿈 이루길”(‘사제’눈물의영결식)

29 생존자 대비 비상체제 유지(한국병원,중계차) 29아베‘야스쿠니공물’..거리엔나치깃발(아베,야스쿠니에공물)/도쿄 29남은 자들의 슬픔․고통 “함께 보듬어야”(살아남은자의슬픔)

30 눈물의 장례식 제자들 곁으로‥(다시제자들곁으로‥) 30‘검은완장’찬 손흥민,7번째‘도움’(스포츠스타들애도) 30생업 포기…물․전기 끊긴 가족도(단전․단수된가족도)

31 구조 대기 뛰어내렸더라면‥(바다로뛰어들었다면‥) 31현대重 건조 중 선박서 불…4명 사상(건조중선박서불)

32 애타는 기다림 또 하루가 간다(팽목항,중계차) 32공물 봉납 ‘대리 참배’(아베,신사공물봉납)/도쿄

33 ‘42분 전 통보’알고보니 ‘실수’(8시10분해경연락?) 33中,엄중항의…美언론 “오바마 순방 취지 퇴색”@

34 우왕좌왕 경기교육청 혼란 키워(혼선준경기교육청) 34‘기념 촬영 논란’안행부 국장 사료 수리外

35 여객선 규정 위반 ‘수두룩’(안전점검소홀여전)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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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리 제각각 날아간 ‘골든타임’(통신관리‘제각각’)

37 대부분 인재 징계는 솜방망이(해상사고대부분인재)

38 온국민 울었다 대리 외상 우려(국민들‘정신적외상’)

39 조선강국 한국 여객선 중고 수입(허울뿐인‘조선강국’)

40 <데스크>정부 재난대응체계 침몰(실망준재난대응체계)

41 이 시각 사고해역(사고해역,중계차)

42 수색 본격화 식당 진입로 확보(진입로확보수색총력)

43 내일부터 사흘간 수색 최적기(조류느려져‘호전’)

44 무인 잠수정 ‘ROV' 어떤 장비?(무인잠수정투입)

45 현대중공업 화재 2명 사망(현대중공업화재)

46 삼성 금융사 전산장애(삼성금융사전산장애)

47 일본뇌염주의보 전국에 발령(일본뇌염주의보)

48 오바마 방한 때 북한 핵실험?(북한핵실험징후)

49 SM5 '시동 꺼짐‘ 전면 리콜(SM516만대리콜)

50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공물(아베또대리참배)/도쿄

51 ‘저 하늘에도 슬품이’ 복원(‘저하늘에도슬픔이’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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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  C S  B  S K  B  S
1 선원 4명 영장 발부 수사 확대(선원 줄줄이 구속)/해양경찰청 1 안전부실-해운비리 전방위 수사(해운비리 전방위 수사) 1 식당 격벽 뚫기 집중, 3·4층 동시 수색(동시수색…식당뚫기 집중)

2 세월호 선장 무기 구형 방침(무기징역 구형 방침) 2 청해진해운, 횡령·탈세·로비의혹까지(횡령·탈세·로비 의혹까지) 2 산소부족 경보에도 “한 명이라도 더”(아찔 필사의 구조)
3 오너 일가 국내외 재산 추적(오너 재산 찾기 주력) 3 인건비 아끼려고 안전 팽개쳤다(인건비 줄이려 팽개친 안전) 3 이 시각 수색 상황은?(수색 상황은?)/사고해역 선상

4 실제 소유주 유 회장 누구?(전 세모 일가 주목) 4 일가 국내 재산 2400억 추적(일가 재산 2400억 원 추적) 4 일부 가족, 부검 요구하기로(일부, 부검 요구키로)
5 충돌에 표류까지 툭하면 사고(청해진 툭하면 사고) 5 해외에도 편법 부동산 수두룩(해외 자산 편법취득까지)/팜스프링스 5 세모 일가 재산 추적(재산 전방위 추적)
6 노선 독점 욕심에 무리한 구입?(“노선 독점 욕심”) 6 늘어난 사망자..명단에 없던 중국인도(구조 현장)/동거차도 6 직원 상당수 구원파(직원 상당수 구원파?)
7 수색 박차 사망자 확인 증가(사망자 100명 넘어서) 7 희생자 인양에 오열..마르지 않는 눈물(잇단 인양) 7 천억대 추산 땅, 차명? 관리인 검찰 소환(차명 토지 관리인 소환)

8 이 시각 사고해역(식당 진입 계속 시도)/사고해역 선상 8 장례절차 합의..안산에 분향소(장례절차 합의)/진도군청 8 인천 바다 위 세월호 마지막 항해 영상(마지막 항해 영상)
9 조타실 비상버튼도 안 눌렀다(퇴선신호도 안 했다) 9 물살 느린 조금..수색 최대 분수령(수색 분수령) 9 “네가 있어 행복했다, 사랑한단다”(눈물로 맞는 슬픈 재회)

10 최초 신고 때 탈출했더라면‥(기울기 전 대피해야) 10 학생들 많던 3, 4층 집중 수색(학생들 있던 곳 집중수색) 10 다운이의 마지막 등교…그리고 이별(다운이의 마지막 등교)

11 구명벌도 해경이 펼쳤다(구명벌도 해경이 펼쳐) 11 친구를 보내던 날..슬픔에 잠긴 교정(학생들의 마지막 가는 길) 11 선생님의 마지막 통화 “조끼 입혀야”(끝까지 제자 걱정)
12 선원들만 전용통로로 탈출(선원 전용통로로 탈출) 12 홀로 남겨진 실종자 가족의 고통(홀로 남은 가족의 고통) 12 美 CNN이 본 경찰관의 눈물(美 CNN이 본 현장)

13 115도 아닌 45도 급선회(45도로 급선회, 왜?) 13 정말 절실한 노란리본의 마음으로(“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13 항해 절반 침실에, 사고 이전 또 침실로(항해절반침실에…)

14 36초 정전 사고 원인 됐나?(36초 동안 정전) 14 또래들이 보내는 희망의 구호품(또래들이 보낸 희망) 14 기관사도 자다가 탈출?(기관사도 자다 탈출?)

15 사고원인 여전히 안갯속(사고 원인 베일 속) 15 가족 아닌 사람이 실종자 가족대표라니(알고 보니 가짜 가족) 15 뱃머리 컨테이너 560톤…고정 허술(뱃머리 컨테이너 560톤)

16 <동거차도>이 시각 사고대책본부(“희생자 가족 지원”)/진도군청 16 선동꾼 운운..유언비어 퍼 나른 與의원(유언비어 퍼나른 與의원) 16 사고에서 배운 日…화물 고정 강화(사고에서 배운 日)/도쿄

17 잔잔한 바다 수색 총력전(바빠진 사고 해역) 17 확증편향..듣고 싶은 말만 받아들여(불통·불신이 키웠다) 17 <추적>제주 뱃길 타보니…안전불감증 여전(여객선 여전히 불안)

18 숨가쁜 구조수색 모레가 분수령(조류악화 본격구조) 18 이번엔 구급차출퇴근 복지부 공무원(사고 수습할 차로 출퇴근) 18 세월호 정기검사 보고서(세월호 만족등급 세례)
19 바지선 투입 구조수색 활발(수색기지 바지선) 19 의문의 시간 복구..급회전 각도는 45도(45도급회전 뒤 표류) 19 “실제 검사, 선주가 선택한 대형업체가”(검사대행 선주가 골라)

20 무인탐사 게로봇 현장 투입(크랩스터 긴급 투입) 20 엔진 꺼진 채 표류..선장이 “꺼라”지시(화 키운 엔진정지 지시) 20 “구명정 2개는 구조 해경이 투하”(세월호 구명정 의문 풀려)

21 잇따른 사망자 실종자 가족 침통(맘 졸이는 실종자 가족)/팽목항 21 AIS 항로궤적으로 본 사고의 순간(항로로 본 참사의 순간) 21 “너무 기울어 구명정 못 써” 거짓 드러나(“너무 기울었다”…거짓말?)

22 일주일째 피 마르는 기다림(가족, 깊은 상실감)/진도실내체육관 22 엉터리화물적재 이렇게 위험(엉터리화물 적재)/도쿄 22 정치인 잇단 물의, 경찰 수사까지(가짜가족…명예훼손까지)

23 모니터만 믿고 안이한 대응?(자동식별장치 믿다가‥) 23 먼저 탈출한 선원 4명, 구속 수감(선원 4명 구속) 23 휴대전화 2대로 카톡, 유언비어 자작(카톡자작…“뜬소문을”)

24 여객선 한 척 관리관청 겹겹(중구난방 안전관리) 24 잦은 사고 무시한 채 배짱 운행(과거에도 잇단 사고) 24 사고 시각 제각각…“인터넷 보고 베껴”(사고시각 제각각…왜?)

25 낙하산 인사 관리감독 구멍(해수부 마피아 도마) 25 균형잡는 평형수, 규정 안 지켜진 듯(평형수도 부실 관리) 25 “혼선 송구…안전혁신 종합 계획 마련”(“곧 안전 혁신 종합 계획”)

26 청해진 해운 면허취소 추진(면허취소 추진) 26 “노후 여객선 위험” 2년 전 보고 묵살(사전 경고만 들었어도..) 26 英 강도 높은 훈련…신고 9분 내 도착(신고 9분 내 도착!)/런던

27 “범정부 재난대응체계 마련”(재난대응 새 틀 짠다) 27 지금이라도 세월호방지 입법을..(뒤늦은 세월호 방지 입법) 27 <데스크>재난대책본부 역할은?(현장 지원 우선돼야)
28 “사랑해, 안녕히‥”눈물의 작별(눈물의 작별) 28 애도 물결에 술소비도 줄었다(애도 물결에 닫힌 지갑) 28 구조 지원하다…故 윤대호 병장 영결식(故윤대호 병장 영결식)

29 집단 정신적 충격 대응책 필요(정신 충격 체계적 대응)/뉴욕 29 “北, 큰 것 한 방 준비 중” 첩보 공개(첩보 공개) 29 “아버지로서 애통” 직접 위로 검토(오바마 위로)/워싱턴

30 순직 해군 장병 영결식 엄수(구조지원 해군 영결식) 30 오바마 방일 앞두고..의원들 집단 참배(오바마 보란 듯 집단참배) 30 北 내부, “큰 한 방”…기습 핵실험 가능(“北, 기습 핵실험 가능”)

31 출항시 대피훈련 생사 가른다(승객안전교육 효과) 31 사어비사 정치글 의혹 연제욱 교체(정치댓글 의혹 비서관 교체) 31 日 의원 150여 명 집단 참배 도발(日 의원 집단 참배)/도쿄

32 “출발부터 위험 안고 달렸다”(출발부터 기울었다?)/도쿄 32 테러에 지지 말자..다시 달린 보스턴(다시 달린 보스턴) 32 <간추린>北 TV, 김정은 어린 시절 사진 첫 공개 外 4개/@

33 실종자 대표 가족 아닌 정치인(앞장 선 예비후보) 33 추신수, 시즌 2호 홈런(추신수, 시즌 2호 홈런) 33 일당 모아 “성금” 편지(익명으로 전한 성금)
34 세월호 유언비어 유포자 검거(유언비어 유포 검거) 34 34
35 복지부 공무원 구급차 퇴근 물의(구급차로 퇴근 물의) 35 35
36 경선 연기 정치인 잇단 물의(경선연기‥잇단 물의) 36 36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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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오바마 “사고 수습 전력 지원”(오바마 지원명령)/워싱턴 37 37
38 이 시각 사고 해역(이 시각 사고해역)/사고해역 선상 38 38
39 오너 일가 국내외 재산 추적(오너 재산찾기 주력) 39 39
40 실제 소유주 유 회장 누구?(전 세모 일가 주목) 40 40
41 기본인 퇴선 버튼 안 눌렀다(퇴선신호도 안 했다) 41 41
42 최초 신고 때 탈출했더라면…(기울기 전 대피해야) 42 42
43 北 “큰 한 방 준비” 핵실험 임박(北 “큰 한 방 준비”) 43 43
44 日 국회의원 150명 집단 참배(방일 하루 전 집단참배)/도쿄 44 44
45 연제욱 前 비서관 국방부 복귀/@ 45 45
46 46 46



574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계열사·종교시설 압수수색(유병언 일가 관련) 1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나(구속·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1 5층 진입 성공, 선체 전체 수색(구조·수색상황)
2 비자금 정황 전방위 수사(수사 방향) 2 4층 배꼬리 ‘다인실’ 집중 수색(수색방향) 2 사명감에 무리한 잠수 “매일 사선 넘어”(잠수요원들)
3 거미줄 ‘순환출자’ 일가족 지배(유병언 소유 기업들) 3 “얘들아..” 지쳐가는 가족들(실종자 가족들) 3 목숨 건 수색 잠수병 10여 명 치료(건강영향)
4 전국 곳곳 수천억대 부동산(유병언 재산규모) 4 눈물의 조문행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중계차)/합동분향소 4 수중 작업 후 목숨 위협하는 ‘잠수병’(원인·치료방법)
5 유병언 전 회장 ‘구원파’ 창시(구원파와의 관계) 5 슬픔의 안산.. 가슴 멘 대한민국(조문객들 표정) 5 장시간 잠수 ‘표면 공급 잠수’로 전환(머구리 잠수 투입)
6 “세월호 선원 상당수 ‘구원파’”(관련성) 6 또 시신 뒤바뀌고.. 빈소 없이 애태우고(처리 미숙) 6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7 신도 집단생활 외부와 격리(구원파 관련 시설들) 7 ‘해수부 마피아’ 정조준.. 유착 집중 조사(한국해운조합) 7 선박 안전 점검 검찰 직접 나서(안정규정 위반 여부)
8 유 회장 측 “위법행위 없었다”(유병언 일가 입장) 8 검찰-국세청-금감원, ‘유병언 전방위 조사’(전방위 조사) 8 정부, 오늘부터 총체적 안전 점검 착수/@
9 기다림이 통곡으로‥(중계차)/팽목항 9 실제 소유 뿐 아니라 경영에도 개입한 듯(운영 관여 정황) 9 유병언 자택 등 압수수색…은닉 재산 추적(해운사 실 소유주)
10 3·4층 다인실 격벽 뚫고 수색(수사방향) 10 “5층 증축의 이유는 유병언 사진 전시”(세월호) 10 유병언 前 회장 측 “세월호 보상 책임지겠다”/@
11 상공에서 본 구조 현장(헬기스케치) 11 “직원은 구원파 신자로.. 헌금으로 사업”(구원파와 관련) 11 폐쇄적 ‘금수원’…유병언 별장처럼(구원파 종교시설)
12 느려진 조류 야간수색 박차(중계차)/사고해역 바지선 12 ‘인천-제주’, 20년이나 독점 운항(특혜 의혹) 12 구원파…‘독특한’ 문화?(구원파 소개)
13 검은 바닷속 목숨 건 구조(잠수부들의 24시) 13 ‘여수-거문도’는 허가도 없이 띄우고..(청해진해운)/KBC 13 차명으로 땅 관리, 각서 받고 월급 주고(은닉재산)
14 애타는 기다린 억장 무너진다(중계차)/진도 실내체육관 14 “구명 뗏목 내릴 수 없었다”는 거짓말(사고당시 화면 분석) 14 <집중>계열사 30여 개 ‘거미줄 지배 구조’
15 합동분향소 줄잇는 조문(조문표정) 15 구명조끼 입고 갑판 위로 나왔더라면..(구명정 해경 인터뷰) 15 회사 대표 등은 ‘핵심 7인’…재산 관리인?(오너 일가 경영진)
16 따뜻한 위로 전국에서 위문품(온정의 손길) 16 파란바지의 구조자 “모두 내 딸 같았어요”(승객 구조) 16 유 씨 사진 달력 개당 500만 원 강매?(계열사 강매)
17 선박직 선원 ‘전원 구속 방침’(중계차)/서해지방해양경찰청 17 잠수요원도 체력 한계.. 마비 증상도(잠수요원 피로) 17 작품 가치 평가할 경매 기록 없어(유병언 전 회장 사진)
18 “배 떨림 심했다” 회사가 묵살(세월호 사전징후) 18 “80명 구했으면 대단”.. 자화자찬 직위해제(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18 계열사 부동산 전국 1800억 원대
19 무리한 개조 무게 중심 ‘휘청’(떨림 원인) 19 도 넘은 사진조작.. ‘일베’의 가짜 리본까지(유언비어) 19 ‘알짜 노선’ 인천~제주 20년째 독점(특혜 의혹)
20 세월호 ‘수밀문’ 고장 가능성(한국선급 부실점검) 20 ‘평형수’ 점검하는 곳조차 없었다(감독기관 전무) 20 제목 없음(탈출 장애물)
21 ‘비상 근무 배치표’ 마저 부실(내용 모호) 21 확산되는 ‘문책론’.. 개각 불가피할 듯(정부 책임론) 21 “구명정 안전핀 안 뽑혀” 애당초 작동 불능(새로운 증언)
22 “선실에서 구명조끼 절대 안 돼”(잘못된 안내 방송) 22 학교 친구들이 ‘정신적 치유’의 힘(피해 학생들) 22 ‘작동 불능’ 선장·선원 알고 있었나?(구명정)
23 국제 대피 지침 ‘1시간 내 탈출’(로로선 별도 지침) 23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하게 차분하게(기업들 자제 분위기) 23 제목 없음(화물 과적으로 이득)
24 “국가개조 수준 적폐 척결”(청와대) 24 中 “한국을 반면교사로..”(해상안전관리 강화)/베이징 24 제목 없음(문제 많은 한국선급)
25 “北 핵실험 모든 준비 끝나”(北 동향) 25 승객 숫자 확인 안 되면 출항 못 해(美 승선관리)/롱비치항 25 임시 합동 분향소…추모 발길 이어져(조문 표정)
26 "핵실험 중단 적극 설득”(朴대통령) 26 “추가 핵실험 하지 않게 설득해 달라”(한·중 정상 전화통화) 26 깊은 침묵, 슬픔…안산은 지금(안산시 표정)
27 오바마 방문 日 최고 예우(日 도착)/도쿄 27 北 “평화냐 전쟁이냐”.. 도발 명분?(공개질의) 27 닫힌 마트 철문엔 ‘기원’ 쪽지 수백 장(실종자 가족 운영)
28 대법원 “전공노 합법노조 아냐”(판결내용) 28 ‘초밥외교’로 美-日 관계 복원 안간힘(오바마 방일)/도쿄 28 간절한 희망의 기다림 ‘노란 리본’ 물결(노란리본운동)
29 ‘위생불량’ 도시락 식중독 주의(식품업체 위생점검) 29 경기 광역버스 '입석금지’.. 취지는 좋지만(세월호 계기) 29 <데스크>바람직한 정보 전달 자세는?(정부 미숙한 언론대응)
30 바나나 전염병 급속 확산(동남아시아) 30 6이닝 2실점.. 잘 던졌지만(류현진 外) 30 특히 징후 포착… “언제든 핵실험 가능” (北 동향)
31 北, 세월호 침몰 사고 조의/@ 31 31 北, 세월호 침몰 위로 전화 통지문 보내/@
32 32 32 북핵 중단 中에 설득 요청(朴대통령)
33 33 33 美 대법 “대입 소수 인종 우대 폐지 합헌”(역차별)
34 34 34 <단신>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전국 설치 外
35 35 35 성금 모금 각계 확산(세월호 희생자 돕기)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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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  C S  B  S K  B  S
1 “나는 몰랐다” 변명 급급(세월호 선원들) 1 눈물의 행렬.. 이틀째 3만 명 넘어(합동분향소) 1 인력·장비 총동원…수색 작업 더뎌(구조·수색상황)
2 뻔뻔한 선원들 입 맞췄나?(세월호 선장) 2 슬픈 등굣길.. “불신·배신감을 예고했다”(단원고) 2 끝내 희생자로…안타까운 사연들(피해자들 사연)
3 <단독>구명벌 작동 훈련까지 받고도…(안전검사 사진) 3 “기다릴게요”.. 편지와 노란리본의 물결(전국 애도표정) 3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4  “배 기울어도 탈출 가능하다”(시뮬레이션 연구결과) 4 사망자 171명.. 또 애끊는 하루가 갔다(중계차)/동거차도 4 “수색 제대로 안 돼” 가족들 항의(중계차)/팽목항
5 기대와 절망 안타까운 기다림(중계차)/팽목항 5 타들어가는 가슴.. “시신이라도”(실종자 가족들) 5 제목 없음(해운조합 유착 의혹)
6 집중 수색 5층 선실 첫 진입(수색 진척 상황) 6 물살 다시 거세지는데.. “정부 못믿겠다”(실종자 가족들 항의) 6 해경·해양청에도 선물·접대 의혹(해운조합)
7 ‘소조기’ 마지막 날 긴박한 수색(중계차)/사고해역-바지선 7 “다른 배 돕느라 세월호 상황 못 봤다”(진도VTS) 7 비슷한 오하마나호 안전 실태도…(청해진 해운)
8 칠흑같은 바다 목숨 건 수색(잠수부들) 8 창문 깨고 밧줄이라도 내려줬으면..(초기 대응문제) 8 선박직 직원 15명 전원 사법처리(수사내용)
9  “가족 동의로 민간잠수부 철수”(철수 논란) 9 여객선에는 ‘블랙박스’ 없어도 된다는데..(선박항해기록장치) 9 사고 원인·경영 비리 등 전방위 수사(수사 흐름)
10 실종자 가족 수색 결과 항의(사고대책본부 항의 방문) 10 청해진해운 또 다른 배 압수수색(오하마나호) 10 사정기관 총동원…유 씨 전방위 압박(기타 수사)
11 눈물의 팽목항 밤낮 없는 봉사(팽목항의 하루) 11 큰 도움 안되는 첨단 장비들(수색작업) 11 “사업가보다 신비주의 교주 가까워”(과거 수사검사)
12 <단독>“최측근 여성에 거액 은닉”(새로운 증언) 12 학생증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인근 사진관 할아버지) 12 폐가처럼 위장…뒷편엔 호화 주택(유 전 회장 일가 자택)
13 부도 2년 만에 재기 차명 동원?(부도이후 재기과정) 13 진도-안산 380km, 희생자와 함께 달린다(택시기사들) 13 “뱃값 중 43억 불분명…비자금 의혹”(청해진 해운)
14 신도에게 장사해 기업 운영?(다판다 이용) 14 보험금 빼돌려 ‘뒷돈 거래’ 정황(해운조합·한국선급) 14 부당 대출 여부 검사, ‘자금 흐름’ 조사(금융당국, 금융권 감사)

15 “구원파 사이비 아니다” 주장/@ 15  세모그룹 경영권 ‘편법 회수’ 조사(유병언 전 회장) 15 신도 헌금 가족·측근 돈줄 활용(헌금 유용)
16 초등학교보다 큰 ‘유병언 타운’(서울 염곡동 일대) 16 사진 판매로 ‘200억 비자금’ 정황(헌금흐름 추적) 16 北 위로·협박 두 얼굴…핵실험 강행하나?(北 동향)
17 환경단체 내세워 토지 매집(차명 재산증식 의혹) 17 “전국 곳곳 부동산, 헌금으로 샀다” 증언(은닉 재산) 17 “원심분리기 공장 확장 곧 핵물질 양산”(北 핵개발 수준)/워싱턴

18 “어른들이 미안해” 조문 줄이어(합동분향소) 18 사업도 종교도 후계자는 ‘차남’(지분구조) 18 “북핵, 한미일 공조”…센카쿠 일본 지지(미·일 정상회담)/도쿄
19 제발 돌아오길‥ 전 국민 ‘애도’(노란리본 운동) 19 대출금 회수.. ‘돈줄 죄기’ 본격화(금융권 특별감사) 19 오바마 내일 방한…희쟁자 애도 표명(방한 일정)
20 단원고 다시 등교 심리치료 병행(등교 첫날 표정) 20 여객선마다 뒤늦게 긴급 점검 ‘북새통’(안전점검 확대) 20 다시 학교로…“의지하며 아픔 극복”(단원고 학생들)
21 <이슈>정신적 상처 어떻게 치유하나?(우종민 서울백병원 교수) 21 안전규제, 한국은 완화 vs 일본은 강화(정부 관리감독 체계) 21 조문 행렬…“지켜주지 못 해 미안하다”(합동분향소)
22 ‘오하마나호’ 개조 뒤 잦은 사고(청해진해운) 22 사고나면 똑같은 소리.. 달라진 건 없다(정부대처) 22 교신 녹취 분석…“2곳 이상 편집” 의혹(세월호-진도VTS)
23 세월호 안전검사 ‘한국선급’ 수색/@ 23 형제나라를 위한 ‘케밥’ 봉사(자원봉사) 23 화물 절반 줄여야…단속 당국 “깜깜”(한국선급)
24 끈끈한 선후배 ‘해수부 마피아’(해수부) 24 영토 분쟁, 일본 손들어 준 미국(미·일 정상회담) 24 평형수 대신 화물 과적 상습 위험 운항(세월호 입출항 내역)
25 세월호 후폭풍 ‘개각설’ 확산(정부대응 비판) 25 내일 한-미 정상회담.. 북핵 집중협의(논의 내용) 25 <데스크>세월호 안전 실태는?(사고원인 종합)
26 北 미사일 발사 가능성(北 동향) 26 슈퍼 황사에 스모그.. 대낮에도 ‘캄캄’(中 피해)/베이징 26 제목 없음(중고 여객기 개조 확인절차)
27 미·일 중국 견제 ‘동맹 강화’(미·일 정상회담)/도쿄 27 월드컵 코앞인데.. 치안은 불안하고(브라질 준비상황) 27 해안경비대가 ‘예외없는’ 선박 검사(美 사례)/볼티모어
28 “시위 중 경찰 폭행 유죄”(제주도 강정마을 시위) 28 재활훈련 시작.. “경기도 보여주겠다”(박주영 外) 28 “힘내세요” 진도에 밀려드는 온정(구호품)
29 월드컵 D-50 브라질은 공사 중(준비상황)/상파울루 29 29  "손자는 어디에…”할아버지의 기다림(실종자 가족)
30 GDP 3년 만에 최고 증가율/@ 30 30 고통스러운 ‘체육관 생활’ 대안 없나?(피해자 관리)
31 ‘심야 게임 셧다운제’ 합헌/@ 31 31 야 “정부 책임론”…여 “개각 불가피”(정치권)
32 32 32 8년 만에 최악 모래폭풍 中 서북부에(피해상황)
33 33 33 <단신>정부 “독도는 한미방위조약 적용 대상” 外
34 34 34 국민 85% “16강 이상 기대”(월드컵 설문조사)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4일 (목)



57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미국민 대표해 깊은 애도”(한·미 정상회담-1) 1 “수백억 전 재산 털어서 보상하겠다”(유병언 전 회장) 1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한·미 정상회담-1)
2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한·미 정상회담-2) 2 “비자금 창구로 이용한 유령회사 포착”(수사상황) 2 “北의 핵 도발 용납 안 해”(한·미 정상회담-2)
3 “종군 위안부 끔찍한 인권침해”(한·미 정상회담-3) 3 차명관리 위해 ‘영농조합’ 택한 듯(재산관리 의혹) 3 “아베, 과거사 솔직히 인정해야”(한·미 정상회담-3)
4 대한제국 국새 ‘황제지보’ 반환(오바마 美대통령) 4 “미안한 마음뿐”.. 6만 명 추모 행렬(임시 합동분향소) 4 고궁에 간 첫 美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방한 일정)
5 안보는 ‘화끈’ 경제는 ‘냉랭’(오바마, 아시아 방문 목적)/도쿄 5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와의 이별(단원고 학생들) 5 오바마 ‘묵념’ 제안, 성조기·묘목 전달(세월호 참사)
6 무거운 침묵 깊어가는 시름(구조·수색 종합, 중계차)/팽목항 6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의사자’ 청원 운동(정차웅 군 外)/KBC 6 절반 정도 수색 내일부터 기상 악화(수색생황)
7 우현 수색 완료 좌현 진입 못해(수색 현황) 7 기다림 언제까지.. 눈물만 흐르는 바다(희생자 가족들) 7 시신·유류품 찾아 전남 해안 전체 수색(육상 수색 시작)
8 ‘다이빙벨’ 투입 준비 야간 수색(수색 계획, 중계차)/사고해역 8 선체 수색, 이제 1/3마쳤다(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8 실종자 가족들 17시간의 대화?(해수부장관·해경총장)
9 “더 이상 못 믿겠다” 거센 항의(실종자 가족들) 9 왼쪽은 더 밑바닥으로.. 수색 쉽지 않아(수색난관) 9 다이빙 벨 등 요구 대부분 수용(가족들 요구 내용)
10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고통(가족들 하루) 10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한·미 정상회담-1) 10 다이빙 벨 사고 해역에 투입(투입과정 논란)
11 구조업체 ‘언딘’ 특혜 있었나?(민간구조업체) 11 ‘두 딸의 아버지’로서 희생자 애도 묵념(한·미 정상회담-2) 11 논란 다이빙 벨 원리와 효과는?(기능과 원리)
12 “화물 기준 딱 두 번 지켰다”(세월호, 입출항 자료) 12 대한제국 ‘국새’, 60년 만에 돌아왔다(국새·어보 반환식) 12 <확대경>민간 잠수사 투입 필요성 논란(양측 입장)
13 “미안하고 또 미안해” 조문 행렬(임시합동분향소) 13 핵 실험 움직임 계속.. 지연 전술 쓸 수도(北 동향) 13 ‘들어온 돈’은 있는데 ‘보낸 돈’은 없어(청해진해운-천해지)
14 세월호 의인들 ‘의사자’ 추진(승무원 연인 外) 14 간첩혐의 무죄.. “구금 상태의 허위 자백”(유우성 사건) 14 천해지 임원이 자회사 외부회계 감사(실정법 위반)
15 “다 엄마들 마음” 온 마을 침통(안산시 분위기) 15 美 “전두환 일가 집 판 돈, 몰수”(차남 부동산)/캘리포니아 15 유 씨 차남·두 딸에 “귀국해 조사받아라”(유병언 전 회장)
16 <단독>“검찰 출석해 조사받겠다”(유병언 전 회장) 16 논란 많았던 ‘다이빙벨’, 투입하기로(결정이유) 16 “계열사 등에 장당 수천만 원 판매” 의혹(유 회장 사진작품)
17 자녀 소환 통보 부당 내부거래?(차남·장녀) 17 “해드릴 게 이것뿐”.. 낮은 곳에서 봉사(봉사활동 활약) 17 특허 수백 개…계열사서 고가 제품 판매(유 회장)
18 대사관이 ‘아해’ 홍보를?(주 체코 대사) 18 불과 7m 옆 승객조차 무시한 채 탈출(선원들 탈출경로) 18 “일가 계열사 50개”, 유 씨 지분 ‘0’?(재산규모)
19 ‘부동산 차명 매입 계획서’ 확보(추진계획서 단독공개) 19 돈 빼돌린 ‘안전 감독관’.. 8명 출국금지(한국선급)/KNN 19 농사 짓는다고 땅 사 놓고…(부동산 투기 의혹)
20 백령도 곳곳에 직원 명의 땅(보유 실태) 20 "안전점검 독점 깨야“.. 보고서 묵살(해수부, 한국선급) 20 “구해 달라” 119 신고 23건 더 있었다(사고 당시)
21 100억대 해외 재산 집중 조사(불법외환거래) 21 철제 로프 아닌 일반 로프로 묶었다(세월호 화물) 21 '최초 신고’ 단원고 학생 의사자 지정 검토/@
22 한국선급 임원 출국금지(전현직 임원)/부산 22 평소에도 3배나 많이 싣고 다녔다(세월호 상습과적) 22 탑승 기사들 “바퀴 단 2개만 묶어”(화물 선적)
23 안전은 ‘뒷전’ 비리 눈감기(한국해운조합) 23 손 놓고 있다가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안전관리대책) 23 합동 분향소 추모 행렬(조문표정)
24 <단독>‘전자발권’ 보조금만 챙겨(승선권 전산화) 24 백서 만들면 뭐하나.. 참사는 되풀이(무용지물 재난백서) 24 정부 장례 지원단 구성…24시간 가동/@
25 ‘해상안전’ 법안 뒷북 통과(국회) 25 뒤늦은 ‘안전법’ 처리.. 이나마도 지켰으면(국회) 25 추모 쪽지 수만 장 “비극 되풀이 않기를…”(안산시)
26 감정단 구성 침몰 원인 규명(첫 자문회의) 26 ‘친러 세력’ 유혈 진압.. 군사 충돌 우려(서방-러시아)/파리 26 아픔 함께하는 자원봉사 몰려(진도 현지)
27 “힘 모아 이겨내요” 잇단 온정(자원봉사 활약) 27 부상 박주호도 돌아왔다(조기귀국) 27 <데스크>세월호 충격 극복하려면(충격 치유 방안)
28 여름 병·해충 한 달 빨리 왔다(더위 영향) 28 위기의 LG, 연패 탈출 안간힘(프로야구 外) 28 유언비어 유포자 절반이 10대(수사내역)
29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판결(항소심 결과) 29 29 엔진 경고 무시하고 4시간 운항 강행(아시아나 항공)
30 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몰수(차남, 美 주택대금)/LA 30 30 北 단속정 NLL 침범… 경고 사격 후 퇴각(北 동향)
31 31 31 北, 이번엔 ‘위로 동영상’…대거 ‘위로 전문’(이중적 태도)
32 32 32 간첩 혐의 유우성 씨 항소심도 무죄(항소심 판결)
33 33 33 대한제국 국새·어보 9점 반환(오바마 美 대통령)
34 34 34 미국 집 팔자 美 압류 소송…“한미 공조”(전두환 차남)/뉴포트비치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5일 (금)



Ⅶ. 언론대응활동  ●   577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연합사 첫 공동방문 “함께 간다”(“군력사용 주저않을 것”) 1 나빠진 기상..강풍에 수색 차질(수색 차질)/동거차도 1 “한국 방어 위해 군사력 사용 주저 안 해”(“한국 방위 위해 군사력”)

2 “끔찍한 인권침해” 일본 당혹(당혹 “정치문제 아냐”)/도쿄 2 야속한 물살..유실방지 총력(야속한 물살..유실방지 총력) 2 포사격 지휘 김정은, “전쟁 예고 없다”(“전쟁 예고 없다”)

3 센카쿠 편들기에 중국 발끈(美 대사 불러 항의)/베이징 3 탄식·흐느낌..기약 없는 기다림(탄식..기약 없는 기다림) 3 日 정부 당혹…日 언론 “美, 아베 인식 비판”(오바마 비판에…日 당혹)/도쿄

4 “전쟁은 예고없이 난다”(김정은 포 사격 훈련 지휘) 4 “동맹 위한 군사력 사용, 주저 않겠다”(“동맹국 위해선 군사력 사용”) 4 인선회 거액 후원금…입법 로비 의혹(인선회 입법 로비 의혹)

5 “2백억 챙겼다” 비자금 추적(비자금 추적) 5 “끔찍한 인권침해”..당혹스런 일본(“끔찍한 인권침해”..日 당혹)/도쿄 5 안전 관련 업계 요구 상당 부분 수용해(규제 완화…왜?)

6 “월급 4분의 1근 구원파 헌금”(“헌금 1/4은 헌금”) 6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나흘째 10만(“미안합니다”..10만 조문) 6 통로 등에 집기류 쌓여 수색 난관(집기류 쌓여 수색 난관)

7 운동장 두 바퀴 숙연한 발걸음(숙연한 애도 행렬) 7 함께 떠난 가족여행이..홀로 남은 아이(함께 떠난 가족 여행이..) 7 안타까운 기상 악화…다시 수색 난항(수색 난항)
8 “아픔 함께 합니다” 연등 행렬(연등 행사)/탑골공원 8 “내 아이 잃은 것 같아요”..숙연한 안산(“내 아이 잃은 듯”..숙연한 안산) 8 다이빙벨 설치 실패 “바지선 고정 못 해”(다이빙벨 설치 실패)

9 이 시각 수색 현장은?(이 시각 수색현장)/사고해역 9 연등행렬도 추모와 기다림으로(연등 행렬도 추모와 기다림) 9 침몰 직전 본사와 통화…또 시간 지연(본사 통화 퇴선 문의)

10 세월호 왼쪽 수색 제자리걸음(왼쪽 객실 수색 어려워) 10 해외도 이 슬픔 함께..일본 前총리도(해외도 이 슬픔 함께) 10 진도VTS, 회계 사무실 압수수색(진도VTS 등 압수수색)
11 다이빙벨 이틀째 투입 실패(이틀째 투입 실패) 11 자원봉사도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자원봉사의 수칙..“더 낮게”) 11 조타수 등 추가 영장…해경도 수사(해경으로 수사 확대)
12 진도 관제센터 전격 압수수색(승무원 전원 구속?) 12 “깊어진 사회 불신..그 상처 보듬어야”(“깊어진 불신..상처 보듬어야”) 12 유 씨 재산 추적 확대 배경은?(재산추적 배경은?)

13 소방서장이 현장 최고 지휘자(현장전문가 현장 지휘)/워싱턴 13 회계사 사무실 수색..측근 소환 시작(회계사 압수수색..측근 소환) 13 유병언-세월호 연결 고리 규명해야(실소유 입증 주력)
14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 또 훈련(훈련 무한 반복)/파리 14 진도VTS 자료 압수..해경으로 수사 확대(해경으로 수사 확대) 14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15 <단독>해운조합 권한 뺏는다(해운조합 권한 회수) 15 CCTV만 64개..진실상자 복원해야(CCTV 64개..진실상자) 15 출항 결정권 사실상 해운사 손에?(출항 결정 해운사 손에?)

16 거칠어진 바다 애끓는 가족들(밤부터 비바람)/팽목항 16 해운업계 수장 줄줄이 사퇴(하운업계 수장 줄사퇴) 16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 사의 표명/@
17 수색 난항 깊어가는 인양 고민(어려운 수색) 17 증원용 구조 변경 금지..뒷북대책(쏟아지는 뒷북 대책) 17 화물차 기사 대부분 생존, 왜?(화물 기사 생존 배경은)
18 조류에 약한 수중 로봇(조류에 약한 수중 로봇) 18 오바마 방한에 “미 관광객 억류” 공개(北 “美 관광객 억류” 공개) 18 버스에는있는 탈출용 망치 배에는 없어(탈출용망치 있어야)

19 말 대신 피켓 “조용한 봉사”(조용한 봉사) 19 19 <이시각  현장>안산올림픽 기념관
20 세일즈 외교 “미국에 와 달라”(“미국에 투자해달라”) 20 20 전국에서, 가족 단위로…3만 명 조문(가족 단위 조문 이어져)

21 전셋값 86주 만에 꺾였다(86주 만에 하락) 21 21 바람에 실려 보내는 가족편지·리본(팽목항의 편지·리본)
22 스마트폰 내 손으로 조립(조립하는 스마트폰)/LA 22 22 위기 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개발”(충격 상쇄용 기사 개발?)

23 “유병언 사진전, 前 체코대사 연관성 확인 중”/@ 23 23 <간추린>중국, 미·일 대사 불러 공동성명 항의 外 4개/@
24 24 24 숙연한 연등회(희생자 추모 연등회)
25 25 25
26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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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세월호 참사 책임지고 사퇴”(총리“책임지고사퇴”) 1 총리사의표명..“미숙한 정부대응 사과”(총리사의..대국민사과) 1 총리사의표명…“사고수습후수리”(사의…“사고수습후수리”)

2 “수습총력”‥“책임 회피”(“수습총력”‥“책임회피”) 2 “수리는사고수습후”..개각폭커질듯(“사표수리는사고수습후”) 2 “정쟁 중단, 사고 수습 뒷받침해야”(새누리당)

3 거센 비바람 꽉 막힌 수색(비바람․파도속구조작업) 3 野“비겁한 회피..대통령 사과 필요”(野“비겁한책임회피”) 3 “상시 국회로 새 시스템 만들어야”(새정치민주연합)

4 물살 가장 빠른 ‘사리’ 시작(물살빠른‘사리’눈앞) 4 종일 거센 비바람..왼편 객실 접근 못해(동거차도,중계차) 4 사고 해역 풍랑주의보…수색 제자리(사고해역풍랑주의보)

5 빗속 추모 인파 국화꽃 동났다(빗속추모인파) 5 “하늘이시여”..기다림에 탈진(기약없는기다림에탈진) 5 잠수병호소늘어…“수중투입 제한”(통증․마비…잠수병호소↑)

6 “옷 갈아 입고 여유있게 탈출”(“옷갈아입고탈출”) 6 간절한 기도..눈물에 젖은 팽목항(종교계,간절한기도) 6 신도 통장 이용해 지속적 돈세탁?(신도통해돈세탁?)

7 이 와중에 구호품 도둑이라니‥(가족행세구호품빼돌려) 7 줄 잇는 봉사자,,“내 아픔 같아요”(줄잇는봉사자) 7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보복 두려움 호소(투명팀이감시)

8 목숨 건 잠수 벌써 6명 부상(목숨건잠수작업) 8 위로도 모자랄 판에..이 나쁜 사람들(위로도모자랄판에..) 8 김재원 “유병언 사진 판매로 비자금 5백억 조성의혹”@

9 ‘다이빙 벨’ 실패 커지는 논란(논란만부른‘다이빙벨’) 9 빗속  추모 행렬..분향소 전국 확대(분향소전국확대) 9 유병언 씨 일가 수입원은?(유씨일가수입원은?)

10 해상 사고 구조율 96% 비결은?(특수부대처럼훈련)/도쿄 10통영 벽화마을에 ‘추모의 벽’(통파랑에‘추모의벽’) 10인수 자금 340억 원 자금원 수사(인수자금원수사)

11 안전최우선선장에‘무한권한’(권한도책임도‘무한’)/뉴캐슬 11구조는 뒷전이 채 해운사와 통화만..(구조뒷전,해운사와통화) 11구원파 예배에서는…관련성 부인(구원파예배에선…)

12 해운조합 관계자 소환 시작(안전관리소홀추궁) 12아무도 모르는 ‘해양긴급신고122’(아무도모르는‘122’) 12과적 근거 기준 허위 신고…해경 승인(허위시고…해경승인)

13 “보복 두려워” 가명 수사(보복피해‘가명’수사) 13대책은 말 뿐..반복되는 ‘판박이’실수(대책은말뿐) 13무게안 따지고 같은 요금…과적차량묵인(무게달라도요금같아)

14 부실 위험 알고도 백억 대출(부실알고거액대출?) 14유병언 측근 7인방 이번주 줄소환(유병언7인방줄소환) 14여객선 과적 단속 ‘눈금만 맞으면…’(‘눈대중’과적단속)

15 21년 前 사고와 판박이(21년前판박이사고) 15안전감독 간부들, 수상한 돈거래 추적(수상한돈거래추적) 15해운회사 감독 기관이 보험 영업까지(보험장사하며유착?)

16 착한 아들의 마지막 노래(부서진가수의꿈) 16“마음의상처, 피하지말고 털어놔야”(피하지말고털어놔야)/뉴욕 16‘선원 탈출 영상’ 공개 안 해, 왜?(선원탈출영상비공개)

17 집단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규칙적생활로극복) 17北“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 취할 것”(北,더강력한조치취할것) 17<이시각>경기도안산시단원구안산올림픽기념관

18 “음악으로 위로합니다”(추모곡봇물‥수익기부) 18MT간 대학생, 펜션에서 흉기난동(대학생펜션흉기난동) 18주말 빗속 전국에서 추모 발길(빗속추모행렬)

19 굳건했던 콜라 매출 ‘흔들’(콜라매출‘흔들’)/뉴욕 19‘자유의 날’20년..갈길먼 공존(민주화20년,갈길먼공존)/카이로 19잠 못 자고…죄책감…자신감 상실도(불면…죄책감)

20 차 안에 ‘몰카’ 털이범 잡는다(차량털이막는몰카)/LA 20내일부터 단원고 전 학년 수입 재개@

21 세계 신차 중국에 다 모였다(중국찾은전세계신차)/베이징 21애도 속 소비 감소, 경기 영향?(애도속소비감소)

22 ‘원정 징크스’ 깼다(5년여만에원정승리) 22단체 여행 취소 항공업계까지 타격(항공․여객업계타격)

23 북한 “한․미 정상이 북한 존엄에 악담”@ 23‘사설’관광지,기념품점…‘뒷돈’수학여행?(‘뒷돈’수학여행?)

24北“대결 택한 결과 단단히 치를 것”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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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언론대응활동  ●   579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텅 빈 갑판 긴박했던 구조(목포해경 공개영상) 1 어느덧 13일째.. 수색은 재개됐지만(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1 구조하러 왔는데…적막한 갑판(목포해경 영상)
2 구명정 불러 선원들만 탈출(선원들 구조모습) 2 첫 구조 동영상 공개.. 말문이 막혔다(목포해경) 2 속옷 차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구조돼(세월호 선장)
3 “퇴선 명령” 거짓말 드러나(이준석 선장) 3 대피지시도, 구조도.. 아무도 안 챙겼다(해경 대응) 3 ‘구조 안간힘’해경 뒤로 ‘줄행랑’ 선원들(선원 vs 해경)
4 “아무도 안 보였다” 구조대 당황(해경) 4 비겁했던 선원들.. 준비한 밧줄로 탈출(선원들 탈출 모습) 4 생사의 기로, 그 순간 그 현장(세월호 승객들)
5 “기다리래”마지막 문자(단원고 학생 문자) 5  생사의 기로.. 너무나 달랐던 안과 밖(시간대별 구조과정) 5 급격히 전복…시간대별 상황은?(구조과정)
6 선장 ‘나몰라라’ 구명벌 그대로(구조당시) 6 침몰 3분 전 마지막 카톡.. “방송이 없어요”(학생추정) 6 10시 17분 마지막 문자 “안내방송 없어”(단원고 학생)
7 악천후 속 수색 재개(중계차)/사고해역 7 하늘도 함께 울었다.. 빗속 조문 행렬(단원고·분향소) 7 이미 45도 기울어 “자력 탈출 불가능”(전문가 분석)
8 하염없는 기다림 구조 영상 분통(실종자 가족들)/광주 8 전국에서 온 손편지.. “힘내세요”(또래들의 편지) 8 제목 없음(해경 뒤늦은 동영상 공개)
9 대처 적절했나’ 해경 압수수색(초동대처)/목포 9 “내일까지 쉽니다”.. 13일째 닫힌 세탁소(안산 세탁소 부부) 9 합수부, 해경 초동 대처 수사(압수수색)
10 해경 자동경보 고장 나 있었다(지능형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10 ‘200억 비자금·160억 밀반출’ 정황(수사상황) 10 세월호와 정반대 대처…승객 전원 구조(스페인 여객선)
11 스페인 여객선 화재 전원 구조(완벽한 대응)/파리 11 “해외 부동산부터 처분해 피해 보상”(유병언 전 회장) 11 <집중>‘비상 대응’ 결정권 CEO에?…회사 통한 50분(세월호)
12 하늘도 울었다 빗속의 조문 행렬(전국 분향소) 12 VTS, 사각지대 없애고 일원화하라(관제센터 운영실태 점검) 12 선장 판단보다 회사 결정 문제없나?(여객선운항관리규정)
13 법인세 안 내려 회계 조작?(청해진해운) 13 재개발 공사에 금 가는 ‘학생 안전’(중구 환일길 학교) 13 <이 시각>팽목항
14 유병언 ‘유령회사’ 압수수색(수사상황) 14 도심 덮은 검은 연기.. 긴급대피 소동(대전 아모레퍼시픽 공장)/TJB 14 수색 전전기지 바지선에 가다(휴식·영양보충 부족)
15 신협 만들어 돈 빌린 뒤 파산(세모그룹 유입) 15 엎친데 덮친 사고.. ‘판사·대장경 스님’ 숨져(교통사고)/KNN 15 수심 40m…선내 수색 상황은?(수중상황)
16 떼인 대출금 세금으로 보전(공적기금 투입) 16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 7월지급 불투명(새정치민주연합) 16 <이슈>제목 없음(수색 난항)
17 <단독>“유 회장 신격화 돈 쓸어가”(측근 인터뷰) 17 참사의 슬픔에 가라앉은 내수 시장(경제영향) 17 제목 없음(불신 키운 잠수사 투입 규모)
18 유병언 재산 추적 산 넘어 산(추적 상황 종합) 18 소비 위축에 ‘개각설’ 정책 공백까지(정부 고민) 18 <데스크>전시 행정 만연…대안은?(국민시각 접근)
19 강매한 사진 경영 개입 증거로(해외법인) 19 ‘반값 단말기’라더니.. 결국 생색용(이통사) 19 유 씨 사진 200억 원어치 매입 시인(변기춘 천해지 대표이사)
20 “세월호 선장 구원파 아니다”(구원파 항의집회) 20 여름에 앓는 ‘수족구병’, 벌써부터(이상고온 영향) 20 청해진해운 대표 곧 소환…유 씨 일가는?(수사상황)
21 새삼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가족애 신드롬 현상) 21 분향소 찾은 아베 “진심으로 애도”(日 세월호 분향소)/도쿄 21 대형 사고는 기업도 형사처벌 해야(日 사례)/도쿄
22 기초연급법 처리 또 무산(새정치민주연합) 22 여객선에 불.. 첫 조치는 “갑판 대기”(스페인 여객선) 22 연료·용수 쓴 만큼 평형수 보충 안 해?(세월호)
23 화장품 물류창고 큰불(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대전 23 여객선 20%가 증축.. 부실한 안전점검(국내 여객선 실태) 23 ‘높이’는 허가 없이…선박 개조 규정 ‘허점’(선박안전법)
24  ‘대장경 지킴이’ 성안 스님 입적(교통사고)/경남 24 최룡해 건강이상설.. 新실세 황병서(北 동향) 24 세월호처럼…여객선 1/3이상 증축·개조(국내 상황)
25 “위안부에게 수은 먹였다”(임신방지)/베이징 25 두 전임 교황, ‘성인’에 올랐다(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파리 25 궂은 날씨 속 전국 곳곳 추도 행렬(합동분향소)
26 최룡해 지고 황병서 뜨나?(北 동향) 26 26 노승열 PGA 첫 우승 “국민들게 희망”(경기내용)
27 수족구병 고온 탓에 일찍 유행(증상·예방법) 27 27 <단신>전국 미분양 주택 8년여 만에 최소 外
28 아베, 세월호 분향소 조문/@ 28 28 슬픔 딛고 다시 학교로(단원고 전교생 등교)
29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 설치”/@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8일 (월)

  



580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미흡한 대처 사과” 희생자 조문(대통령“국민께죄송”) 1 “국민 여러분께 죄송”..분향소 조문(“국민께죄송”..분향소조문) 1 분향소 조문…“안전한 나라 만들 것”(대통령조문…유족호소)

2 ‘국가안전처’ 재난 시 전권(국가안전처설치) 2 “국가안전처 신설..관료 적폐 추방”(국가안전처신설) 2 “국민께 죄송…국가안전처 신설”(사과…국가안전처신설)

3 공식 분향소 첫날 줄 잇는 조문(정부합동분향소설치) 3 청해진해운 대표 소환..‘비자금’조사(청해진대표비자금조성조사) 3 유압 절단기 동원 좌현 격실 진입(난관좌현진입성공)

4 청해진 대표 ‘피의자’로 소환(청해진대표소환) 4 세월호 의혹..사고 직전 팔려고 내놨다(사고직전팔려고내놨다) 4 컨테이너 7km 떠내려가…유실 우려(7km'둥둥‘컨테이너)

5 관여 안 했다더니 억대 연봉(청해진해운서억대연봉) 5 세월호 ‘상표 값’, 유씨 일가에 年1억(상표값유씨일가에年1억) 5 침몰 7분 전 수십 명…선미우현, 대거구조(선미우현대거구조)

6 수억 원 유입 의혹 계좌추적(JYP계좌추적착수) 6 “선장, 휴대폰 게임하는 것 같았다”(“선장,게임하는듯했다”) 6 해경의‘선원구조’,구조체계무너뜨려(구조체계망친‘선원구조’)

7 이름값으로 수백 억 챙겨(이름값으로‘수백억’) 7 희생자 205명으로..“폭약 검토 안해”(동거차도,중계차) 7 “문서제목서‘세월호’삭제”…검색못하게?(문서제목서‘세월호’빼)

8 독특한 이름 숨은 뜻은?(독특한유병언식작명) 8 아이들이 좋아했을 음식 올리며..(아이들좋아했을음식올리며..) 8 승무원 돌아가며 “선실대기”30차례?(선실대기,30차례추정)

9 윤락여성 찾아가 고리대금업(구원파신협‘고리대금’) 9 해경 구조, 아쉬움 넘어 분노까지(해경구조,아쉬움넘어분노) 9 “선실대기”만되풀이, 무슨 이유 있었나?(선실대기만되풀이,왜?)

10 “전시회 위해 고액 기부금”(‘억만장자’예술가)/파리 10“하늘에서도 같은 반 친구로..”(하늘에서도같은반친구로..) 10조타실에도 방송 시설 있었는데…(조타실도방송가능)

11 거세진 물살 수색 어려움(사고해역,중계차) 11마르지 않는 눈물..끊이지 않는 행렬(마르지않는눈물) 11<이시각>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12 구조 지연 논란 진실은?(언딘․민간잠수부‘마찰’) 12이렇게 천진난만했던 아이들이..(침몰직전동영상) 12“평소에도 복원력 문제 있었다”(평소에도복원력문제

13 선원․회사 통화내역 분석(선원-선사7차례통화) 13해수부 장관 집무실이‘선주협회’건물에(선주협회에장관집무실) 13승객․선박 안전 책임자 출항 전날 입사(출항전날입사한선원)

14 퇴선 실패 통한의 초동대처(퇴선방송하나마나) 14北,NLL 해상사격훈련..해안포 50여발(北,NLL해상사격훈련) 14“맹골수도 바람직하지 않아”이미 권고(‘권고’무시하다…)

15 ‘면세유’ 공급권 몰아주기 의혹(조합,면세유몰아주기?) 15하루새 200mm폭우,,동해안 4월 신기록(삼척하루새200mm폭우) 15청해진해운 “유 씨에게 매달 천만 원”(매달천만원지급)

16 상습사고 말로만 ‘개선권고’(‘폭주족’청해진해운?) 16예금금리는 최저..대출금리는 인상(예금금리최저,대출금리인상) 16<이슈>탐욕이 부른 참극

17 상처 달래는 따뜻한 쪽지(손글씨쪽지로위로) 17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될 듯(남한산성‘세계유산’될듯) 17<이슈>관료․유관 단체 고리 끊어야

18 北 NLL 인근 사격 주민 대피(北사격훈련‘대피’) 18뒤늦은 점검에 ‘운항중지’속출(뒤늦은점검..운항중지속출) 18<데스크>세월호 사고…정치권 책임은?(법체계정비나서야)

19 中 언론 北 공군기지 공개(北주력부대사진공개)/베이징 19음악도‘슬픔다독이기’..줄어든 대중가요(음악도‘슬픔’다독이기) 19국회, ‘추모공원․추모비 건립 결의안’ 가결@

20 개혁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개혁부진기관장해임) 20집단우울감, 공감으로 극복해야(우울감,공감으로극복해야) 20北, NLL 포사격…서해5도 대피령(北,또NLL포사격)

21 선거 일정 촉박 여야 경선 재개(여․야경선일정재개) 21“공공기관, 개혁실적 없으면 임금 동결”(개혁실적없으면임금동결) 21<앵커>中 언론, 北 기지 공개/베이징

22 아찔한 등하굣길 곳곳 사고 위험(위험한등하굣길) 22인터넷 익스플로러,심각한 보안 결함(익스플로러심각한보안결함) 22美에서 돈세탁에 대출 사기 혐의까지(대출사기처벌주목)

23 블록 장난감 아기에게 위험(블록장난감삼킴주의) 23정신나간 구단주“흑인 데려오지마라”(인종차별발언파문확산)/LA 23돈봉투․당비 대납…경선 초반 “부정 비상”(여야경선부정비상)

24 <플러스>북한 핵실험 막으려면(北핵실험막으려면) 24野, 방송법안 처리키로..여당안 수용(野,방송법여당안수용) 24강제 낙태․불임 한센인, 국가가 배상해야(한센인출산금지반인권적)

25 초강력 토네이도 美중남부 강타(美초강력토네이도)/뉴욕  25블록 흡입 사고 60% 영․유아(유아‘블록’흡입주의)

26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확실(남한산성도‘세계유산’) 26천년 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으로(남한산성‘등재’확실시)

27美연구팀 “걸으면 창의력 높아져”(걸을때창의력높다)/워싱턴

28국제해사기구, 여객선 안전강화 추진外

29승무원 어머니의 쪽지(쪽지에남긴…)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9일 (화) 



Ⅶ. 언론대응활동  ●   581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단독>선사 대표 유병언에 침몰 보고?(유병언에 침몰 보고?) 1 승객 외면한 선원들 ‘살인혐의’ 검토(선원들에 살인혐의 검토) 1 “해경, 언딘 우선 잠수 위해 군 투입 통제”(“언딘 위해 군 투입 통제”)

2 <단독>이준석 선장 자주 술판 벌였다(선장 상습 음주운항) 2 “그만 실어라, 가라앉는다” 묵살(“짐 그만 실어라” 요구 묵살) 2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쳐(황금 시간 놓쳐)

3 측근 줄소환 차남 출석 재통보(유병언 측근 줄소환) 3 다이빙벨, 첫 투입 30분 만에 물 밖으로(구조 현장)/동거차도 3 해경, 통제 인정 “초기 혼선 책임 통감”(“초기 혼선 책임 통감”)

4 “선실 구조 설계와 다르다”(도면과 달라 수색 난항) 4 4층 격실·5층로비 절단기로 진입(4·5층 절단기로 진입) 4 논란 속 언딘, 어떤 회사 길래?(언딘은 어떤 회사?)
5 천안함 유족 진도 찾아 봉사(천안함 유족도 봉사) 5 <뉴스>35분이나 걸린 헬기..전달 안 된 VTS교신(35분이나 걸린 헬기) 5 수색에 4억받고가족에 “5억 더요구”(5억 더 요구)

6 구조 소방헬기 도지사 이용 논란(전남지사 소방헬기 이용) 6 사고 9일뒤에야 소집된 전문가 회의(9일 지나서야 전문가 회의) 6 2Km 밖 시신 수습…유실 수색 확대(유실 우려)

7 ‘대통령 사과’ 여야 날선 공방(대통령사과 공방) 7 제정신인가?..“알바생은 장례비 못 줘”(알바생은 장례비 못 준다니) 7 다이빙벨 투입했지만…고장 철수(다이빙 벨 고장 철수)

8 “해경이 해군 저지” “혼란 예방”(해경 통제 논란) 8 “UDT 잠수, 해경이 통제했다”는데..(해경이 軍잠수 통제했다는데) 8 인양 크레인 철수…성급한 판단 백억 헛돈(백억 원 헛돈)

9 과적 보고 묵살 선사 직원 체포(선사직원 2명 체포) 9 “친구야 보고싶다”..퇴원 후 분향소로..(“보고 싶다 친구야..”) 9 구조 매뉴얼 안 지키고 허술하고(무용지물 매뉴얼)

10 아르바이트생 장례비 나 몰라라(서러운 아르바이트생) 10 천안함 유족들의 동병상련(동병상련 천안함 유족 방문) 10 해경 약 3분의 1 수영 못 해(해경 약 1/3 수영 못 해)
11 아해 사진 실제 가치는?(아해 사진의 가치는?) 11 주인 못 찾은 유류품들..또 눈물만(주인 잃은 유루품만..) 11 경비정 “탈출” 방송 선내선 못 들어(들리지 않는 탈출 방송)

12 “운항관리 제대로 하면 전출”(“제대로 감독하면 보복”) 12 국무회의 사과 거부..연출 논란까지(국무회의 사과 거부) 12 조타실에서 나온 의문의 남녀(조타실 의문의 남녀)

13 직원에게 정치후원금 강요(직원 정치 후원금 강요) 13 남해안 일부 패류독소 검출(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13 “과적·침몰 위험” 선사 묵살…직원 체포(“침몰 경고…묵살)
14 마지막 작별‥눈물의 분향소(분향소 추모 인파) 14 고속도로 사고차량, 2차사고 잇따라(잇단 고속도로 2차 사고) 14 ‘다판다’ 수사 본격…문서 폐기 현장?(다판다 수사…문서 폐기)

15 생사의 위기에도 “아기부터!”(위기의 순간 아기부터!) 15 멧돼지 피해보상, 법만 있으면 뭐하나(보상한다더니 “예산없다”) 15 <이슈>어설픈 지휘(어설픈 지휘…곳곳 혼선)
16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꼭 필요(심리치유센터 개소) 16 130Km를 휩쓸고 간 美토네이도(130Km 휩쓴 美토네이도)/워싱턴 16 <이슈>선진국 사례(지휘 체계 일원화)/워싱턴
17 美 연방재난관리청 구조 사령탑(美 재난 사령탑)/워싱턴 17 말단권력의 횡포..폭발한 민심(폭발한 민심)/베이징 17 <이 시각 현장>서울 종로구 청계천(노란 리본 물결)
18 <데스크>더 깊은 애도를 위하여(이제는 달라져야‥) 18 여야, 부산후보 확정..3자 대결로(여야 부산 후보 확정) 18 생존 학생들 합동 조문 “잊지 않을게”(생존 학생들 조문)

19 얼어붙은 소비 골목상권 위기(애도에 골목상권 위기) 19 北 “핵실험에 시효 없다”(北 “핵실험에 시효 없다”) 19 무분별 성금 모금 중단 요구(무분별 모금 중단 요구)

20 황금연휴 “중·일 관광객 잡아라”(中·日 큰손 잡아라) 20 측근 줄소환..차남 모레까지 출석 통보(차남 모레까지 출석 통보) 20 “작은 힘이라도…” 천안함 유족들 진도에(천안함 유족들 진도에)

21 단체여행 줄고 가족여행 늘어(가족단위 여행 늘어) 21 감사원, 해수부·해경 등 특감 절차 착수/@ 21 외신 “한국 안전 뒷전” “후진국 사고 냈다”(외신 반응)/워싱턴
22 3월 산업 생산 반등 전망 불투명(생산 전망 불투명) 22 부실한 학교 안전교육..이젠 바로잡자(기껏해야 시청각 교육) 22 사고 막아라 산업계 안전 관리 비상(안전 비상 기업들)
23 9시간 넘게 일하면 뇌출혈 위험(9시간 근무 건강 위협) 23 세월호 참사 후 심리상담 50% 늘어(시리상담 50% 늘어) 23 <데스크>안전 관련 예산 실태는?(안전에 투자해야)
24 “전자담배도 해롭다” 규제 강화(美 전자담배 규제)/뉴욕 24 힘든 일하는 사람, 뇌출혈 위험도 높다(뇌출혈 위험↑) 24 여야 경선 재개…광역 후보 속속 윤곽(부산 등 후보 윤곽)

25 XP익스플로러 치명적 보안 결함(“인터넷 익스플로러 결함”) 25 美NBA, 인종차별 발언 구단주 퇴출(인종차별 발언 구단주 퇴출) 25 공영방송 독립 훼손 입법 속전속결(공영방송 훼손 입법)

26 여야 부산시장 후보 결정(여야 부산시장 후보 결정) 26 26 美 FBI, 부패 지도자 은닉 재산 추적(FBI 가동)

27 말기암 청년 기적을 만들다(기적의 모금)/런던 27 27 美토네이도…비상경계령(토네이도)/현지

28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28 28 장시간 근로·격한 노동…뇌출혈 위험↑(초과근무 뇌출혈)

29‘김일성 묘 참배’ 실형 확정/@ 29 <간추린>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월호 분향소조문 外4개/@

30 30 말기암 청년의 꿈(말기 암 청년의 꿈)/런던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30일 (수)



582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해경 수사국장이 전 ‘세모’ 직원(해경국장 세모 출신) 1 “침몰 순간, 적재량 조작부터 했다”(“침몰 순간 적재량 조작”) 1 침몰 중인데 적재량 축소 조작부터(침몰 중 적재량 조작)
2 “구원파 떠났다” 의혹 부인(“수사 개입 안 했다”) 2 “도망갈 때도 탈출 지시 가능했다”(“탈출 지시 가능했다”) 2 평형수 채우기도 시도했나?(평형수 채우기도 시도?)

3 세월호 선장 경찰 집에 재워(선장 해경 집 숙박, 왜?) 3 해경 국장이 세모출신 구원파였다(세모출신 구원파였다) 3 세모 경력 해경 핵심 국장 전격 경질(세모 출신 국장 경질)

4 “화물 고박 제대로 안했다”(“화물 제대로 안 묶어”) 4 선장을 유치장 아닌 아파트에(선장을 유치장 아닌 아파트에) 4 “한때 구원파”…유병언과 관계없다?(한때 구원파였지만‥)

5 선내방송 불가능은 거짓말(“방송 불가능” 거짓말) 5 논란 많았던 다이빙벨, 성과 없이 철수(다이빙벨 성과 없이 철수) 5 “영향력 있는 지위”…수사 관여 안 했다?(이 국장 역할은?)

6 이 시각 수색 현장(시신유실 막으며 수색)/사고 해역 6 수색,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구조 현장)/동거차도 6 구속 전 수사관 집에서 1박…누가지시?(해경집에머문선장)

7 1차 수색 주말까지 마무리(주말까지 1차 수색 종료) 7 물살에 유실될라..애타는 가족들(유실될라..애타는 가족들) 7 다이빙벨 성과 없이 결국 철수(논란만 남기고 철수)
8 다이빙벨 성과 없이 자진 철수(다이빙벨 결국 철수) 8 <긴급>엉터리 무게 기록, 항공화물처럼 하자(상습 과적 없애려면) 8 “20시간 작업 가능” 거듭된 말 바꾸기(말바꾸기)

9 “수색만 방해” 실종자 가족 분노(논란만 남기고 퇴장) 9 평형수 줄인 배, 이렇게 위험하다(vd형수 줄인 배, 이렇게 위험)/도쿄 9 수색 시간 허비…“다이빙벨 실상 밝혀야”(“수색시간만 허비”)

10<단독>해경 지휘부 반 바다 경험 없어(바다 경험 없는 해경) 10 “고통을 함께”..다시 진도로 간 유족들(“고통 나누고 싶다”) 10 구조가 먼저라며…비용은 누가?(실패…비용 처리는?)
11인력 늘리고도 초기 대응 허술(잠수요원 뭐했나) 11 나누는 슬픔..벌써 65만 명이(65만 명이 슬픔 나눴다) 11 사선 넘는 혹사 잠수 부상 속출(혹사 잠수, 부상 속출)
12해군 SSU 공기통 없이 출동(SSU 공기통 없이 출동) 12 “국가 예산, 안전을 최우선으로”(“예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12 <이 시각 현장>세월호 침몰 해상

13유병언 측근 첫 영장 청구(유병언 측근 첫 영장) 13 금 간 학교 건물..또다른 안전사각(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 13 다시 찾은 팽목항…실종자 가족 위로(진도 다시 찾은 유가족)

14숨진 노숙인 정보로 예금 슬쩍(숨진 노숙인 돈 슬쩍) 14 “북한제보다 월등하다”더니..군 무인기 추락(군 무인기 또 추락) 14 동거차도 주민들, 생계 접고 바다만…(동거차도는 지금…)

15<단독>여성 훔쳐보기 웹캠 해킹 비상(훔쳐보기 해킹 경보) 15 조작된 증거 재판활용..검사 3명 징계(증거조작 검사 3명만 징계) 15 쓸쓸히 장례…합동 분향소 안치 못하기도(쓸쓸한 장례)

16경기장 난입 관중 심판 폭행(오심 불만 심판 폭행) 16 野, 강경파 반발에 당론 채택 또 무산(기초연금 당론 채택 또 무산) 16 <단독>유 씨 “재산 없다”…공적자금 거액 손실(유 씨 재산 없다)

17연휴 시작 공항·도로 붐벼(최대 6일 황금연휴) 17 노동절 집회도 세월호 추모로(세월호 추모 속 노동절 집회) 17 <단독>“재산 나오면 상환”각서…얘보, 재산 추적(“재산 나오면 상환” 각서)

18숨죽여 우는 일반인 희생자 유족(잊혀진 일반인 희생자) 18 유 씨 측근 영장 청구..차남은 소환 불응(차남, 2차 소환에도 불응) 18 <이슈>관제센터 운용 실태는?(운용실태)

19한국선급 안전진단 해군 떨떠름(해군 함정도 검사 부실?) 19 與의원 단체 외유..그 뒤에 빈원성 법안(단체외유 뒤 민원성 법안) 19 <이슈>통합관리 필요(선진국 사례)
20“재난 안전 예산에 우선순위”(재난 안전 예산 확대) 20 국회서 잠자는 119GPS추적법(119GPS추적법, 국회서 낮잠) 20 “국가 안전틀 바꾸는데 예산 우선 배정”(“안전 틀 바꾸는 데 우선”)

21與 재난특위 野 국정조사 주장(여야 세월호 놓고 격돌) 21 대형참사, 기업에 직접 책임 묻는다(대형참사 기업책임)/도쿄 21 추천만 믿고 물류대상 뒤늦게 취소(뒤늦은 수상 취소)
22“구조변경 침몰 보험금 없다”(구조변경 “보험금 없다”) 22 조용하게 차분하게..달라진 5월 마케팅(차분한 5월 연휴 마케팅) 22 日 아베의 본심 “독일 사죄 따를 수 없어”(“독일처럼 사죄 못 해”)/도쿄

23野 기초연금 당론 채택 또 실패(野 기초연금 당론 또 무산) 23 시진핑 시찰 직후에 터진 폭탄(폭탄테러)/베이징 23 세월호 애도 속 노동 현안 요구 자제(노동계도 세월호 애도)
24결혼이민자 20만 정착 관건은?(결혼이민 20만 시대) 24 24  “증거 확인 소홀…담당 검사들 중징계 청구”(확인소홀 중징계 청구)

25“독일처럼 과거사 사죄 못해”(“독일처럼 사과 못 해”)/도쿄 25 25 기초연금 놓고 진통…결정 또 미뤄(기초연금 결론 못 내)

26잇따른 자연재해 美 곳곳 비상(美 자연재해 몸살)/워싱턴 26 26 공사 구조물 들이받아 아찔한 교량 충돌(또 규정 어겨)

27한국영화 5월의 대반격(한국영화 다시 기지개?) 27 27 친러 무력 장악…동부 통제 안 돼(친러 장악 확산)/현지

28 민노총, 서울역에서 노동절 행사/@ 28 28 <간추린>무인정찰기 송골매 추락 원인 조사 중 外 4개/@

29증거위조 사건 검사 중징계/@ 29 “가족…고맙고 행복해요”(소중해진 가족)

30새정치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일 (목)



Ⅶ. 언론대응활동  ●   583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지하철 2호선 추돌 200여 명 부상(지하철 추돌 2백여 명 부상) 1 전동차 추돌..2량 탈선에 약 200명 다쳐(전동차 추돌..약 200명 부상) 1 또 사고…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또 사고…열차 추돌)

2 수습 지연 열차 운행 중단(지하철 사고 수습 지연)/상왕십리역 2 꽝소리 후 정전..열차 문 열고 탈출(꽝소리 후 정전..문열고 탈출) 2 열차 2량 탈선…추돌 상황 분석(추돌 상황 분석)

3 “자동 제동 장치 작동 안 해”(추돌사고 원인은?) 3 “대피 안내방송했다”는데..(대피 안내방송 했다는데) 3 부상 200여 명, 서 있던 승객 피해 커(200여 명 부상)
4 금수원 대표 탤런트 전양자(금수원 대표 전양자) 4 안전거리 유지장치 고장난 듯(안전거리 유지장치 고장난 듯) 4 “대기” 방송 못 믿고 선로 걸어서 탈출(“못 믿어”…세월호 효과?)

5 전양자 출금 차남 출석 거부(전양자 출국금지) 5 탈선 열차 수리 중..퇴근길 혼잡 극심(사고 현장)/상왕십리역 5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 이상?(사고 원인은?)

6 주변 땅 싹쓸이 왕국 꿈꿨나?(금수원 왕국 꿈꿨나) 6 독도행 여객선, 아찔한 엔진 고장(독도 가던 여객선 아찔한 회항) 6 택시 부제 풀었지만, 퇴근길 혼잡 극심(퇴근길 혼잡 극심)

7 <단독>구원파 신도에 바가지 분양(신도에 바가지 분양?) 7 “규정 한도보다 두 배나 더 실었다”(“규정보다 2배 더 실었다”) 7 이 시각 복구 상황(복구 상황)/상왕십리역
8 프랑스 아해 마을 텅 빈 폐허(방치된 아해 마을)/쿠르베피 8 안 지켜진 매뉴얼..구체적 지침도 없다(안 지켜진 매뉴얼) 8 390여 명 탄 여객선 엔진 고장 회항(독도 여객선 고장 회항)

9 이 시각 수색 상황(내일 1차 수색 마무리)/침몰 해역 9 해경-해양구조협회, 물고 물린 유착(물고 물린 유착) 9 거제 유람선도 엔진 고장…복귀(거제 유람선도 고장)

10 예측불허 맹골수로 악천고투(유속 예측불허) 10 유실 막아라..인근 무인도까지 수색(구조 현장)/동거차도 10 8일 만에 고장…부실 점검?(안전 점검 8일 만에…)
11 4Km 밖 희생자 발견 유실 우려(빠른 물살 유실 비상) 11 “15일까지 1차 수색”..잠수병 늘어(“15일까지 1차 수색”) 11 “통과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통과하면 7월 지급”)
12 잠수부 피로 누적 안전 비상(지쳐가는 잠수부들) 12 사고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12 65세 이상 447만 명 혜택(65세 이상 차등 지급)

13 “대안 마련 뒤 대국민 사과”(“대안과 함께 사과”) 13 “이런 구호품은 그만 보내셔도..”(이런 구호품 그만 보내셔도..) 13 가벼운 치매 치료비 15%만 낸다(경증 치매도 보험 혜택)
14 다이빙벨 투입 이유가‥(“다이빙벨 혼선 가중”) 14 희생자 모욕하는 철없는 글들(희생자 모욕 철없는 글들) 14 <이 시각 현장>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서울광장)
15 천안함 폭침 때도 좌초설 주장(천안함 좌초설 주장) 15 “대안 마련해 대국민 사과하겠다”(“대안 마련해 대국민 사과”) 15 4.5Km 밖 시신 수습…장기화에 유실 비상(4.5Km 떠밀려가…)

16 무자격 특채·고속 승진 의혹(특채과정 의혹덩이) 16 인천 대형병원에 불..환자 긴급대피(인천 대형병원에 불) 16 유실 시신 수색 반경 20Km가 핵심(반경 20Km가 수색 핵심)

17 출항 전 안전보고서 허위 작성(출항 전 엉터리 보고) 17 기초연금법, 곧 국회 통과될 듯(통과될 듯)/국회 17 실패 다이빙벨 부추긴 언론 책임은?(실패…책임은 누가?)
18 선원 묵은 모텔 말 맞춘 흔적(모텔서 말 맞추기 정황) 18 총정치국장에 황병서..밀려난 최룡해(총정치국장에 황병서) 18 수습 마무리 후 “대안 갖고 대국민 사과”(박근혜 대통령)

19 독도행 여객선 엔진 고장 회항(독도 여객선 엔진 고장) 19 41살 측근이 온다..최연소 주한대사(최연소 주한美대사)/워싱턴 19 최측근 연기자 전양자 씨 소환 방침(전양자 씨 소환 방침)

20 손연재에 상습 악플 징역형(손연재 악플 처벌) 20 야생진드기 감염 환자 올해 첫 발생/@ 20 염곡동 일대 “차명 의심” 2만평 땅 더 있어(부도 후 대거 매입)

21 수면 치과 치료 부작용 주의(치과 수면마취 안전?) 21 “유씨 차남, 8일까지 출석하라”(“8일까지 출석”최후통첩) 21 <이슈>한국선급 부실검사 유착의혹(부실검사, 유착의혹)
22 연휴 기온 뚝 미세먼지 주의(연휴쌀쌀·미세먼지) 22 수천만원 주고 산 사진, 시중가는 3만원(3만원짜리가 수천만원으로) 22 <이슈>독점 체제 개선해야(독점 체제 개선해야)
23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 임박(막바지 진통)/국회 23 재난지원하라는 돈으로 해외나들이(재난지원 자금으로 외유) 23 <데스크>제복에 담긴 의미는?(제복 의미 되새겨야)
24 세월호 참사 책임 여야 공방(세월호 후속대책 공방) 24 연극의 꿈..“하늘에서라도 이루길”(“꿈 이뤄지길”) 24 中 어선 연평도 꽃게 어장 점령(재난 틈타 꽃게 싹쓸이)
25 이번 연휴 가장 붐비는 곳은?(연휴 붐비는 곳은?) 25 25 北 2인자에 황병서…최룡해 자리 올라(北 2인자에 황병서)

26 신임 美대사 국방장과 비서실장(최연소 주한미대사)/워싱턴 26 26 김 씨 왕조 北, 2인자는 없다(2인자란 없다)

27 경남 거제 유람선 고장 승객 이송/@ 27 27 “강제수용·처형” UN, 北 압박(北 인권 질책)/파리

28 28 28 “고삼석 위한 위인 입법” 논란(고삼석 위인 입법 논란)

29 <간추린>“주한 미국 대사에 마크 리퍼트 내정” 外 4개

30 목숨 건 탈출 행렬(목숨 건 탈출 행렬)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2일 (금)



584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신호기 고장 나흘동안 몰랐다(“신호기고장이사고원인”) 1 ‘신호기 고장’이 원인..나흘간 몰랐다(‘신호기고장이원인’) 1 압수수색, 무선교신․운행일지 등 확보(서울메트로압수수색)

2 이중 삼중 안전장치 모두 먹통(멈춰선안전장치 2 눈 감고 달렸던 2호선..뭘 점검했나(눈감고달렸던2호선) 2 뒷열차 120m까지 점근,관제실 뭐했나?(관제실뭐했나?)

3 엉뚱한 안내방송에 우왕좌왕(불안한승객선로로탈출) 3 승객들은 달랐다..어둠 속 침착한 대피(승객이알아서대피) 3 <앵커>고장…나흘간 몰랐다

4 미안한 발길 어느덧 백만 명(휴일끝없는추모인파) 4 <긴급>사라진 ‘25년후폐차’규정..위험천만(내구연안없는전동차) 4 또 안내 방송 문제…실제와 다른 매뉴얼(또‘안내방송’문제)

5 황금연휴 공항은 북적(‘골든위크’공항북적) 5 ‘음파 탐지 장비’ 동원해 유실막겠다(동거차도,중계차) 5 신고도, 대피도 시민이 주도(신고․대피…시민이주도)

6 보복 운전 처벌하려면?(위험한보복운전…어려운처벌) 6 가족과 함께 찾은 분향소..100만 육박(줄잇는가족단위조문) 6 사고 후 대피법 상황따라 달라(대피법,상황따라달라)

7 군에서 또 성추행(멈추지않는성추문) 7 ‘사기범’을 왜해경이..고유 업무 충실해야(짝퉁단속에해경출동) 7 “지시 요구에 선장, 어쩔 줄 몰라 해”(선원진술)

8 남은 격실 6곳 집중 수색(남은격실집중수색) 8 1조 넘는 예산, 해양안전은 1.6%뿐(해경안전예산1.6%) 8 <앵커>인양까지 ‘언딘’에‥의혹

9 선장 묵은 아파트 CCTV 삭제(CCTV2시간만삭제) 9 유씨 차남과 친구,‘천해지대표’소환(유씨차남친구소환) 9 해외 법인 통해 비자금? ‘의혹’99억 추정(의혹액수,99억추정)

10 ‘높낮이 모임’으로 경영 개입(경영개입단서확보) 10나흘간 황금연휴..차분한 나들이(차분한연휴나들이) 10‘다판다’대표 비자금 관여 여부 수사@

11 수상한 360여 억 샅샅이 뒤진다(수상한360여억자금추적) 1165세 이상 노인 60%,月20만원(노인60%,월20만원) 11<확대경>장비다 갖추고도 정작 활용은 못 해(장비갖추고도활용못해)

12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기초연금최대20만원) 12광주 전략공천..경쟁자는 탈당선언(野,광주전략공천..탈당선언) 12길 밀렸지만 차분한 연휴…조문 이어져(연휴시작…조문계속)

13 전략공천 탈당 후폭풍(전략공천․탈당후폭풍) 13초대형 산사태..“2천여 명 매몰”(산사태로2천여명매몰)/카이로 13교육부 믿고 ‘취소’, ‘위약금’만 떠안아(교육부믿다‘위약금’)

14 2인자 최룡해 당 비서로 좌천(2인자없는북한권력) 14또 불붙은 우크라이나유혈충돌(또불붙은유혈충돌)/파리 14아프간 큰 산사태…‘천가구’마을 사라져(산사태…천여가구사라져)

15 오심잡아라비디오판독‘저울질’(‘비디오판독’도입저울질) 15숲길에서 ‘지친 마음’ 치유하세요(숲길걸으며심리치유) 15北 최룡해 ‘강등’…‘역할조정론’도(최룡해강등…역할조정?)

16 혼란 부추긴 브로커(혼란부추긴브로커) 16‘작은 영화’, 관심 만큼 투자해 주세요(작은영화성공비결은) 16야, 공천반발․탈당…여,‘박심’논란(공천발발,박심논란)

17 “다이빙벨심의중단”외압논란(‘심의중단’‘명백한외압’) 17中企에 ‘고리장사’하는 ‘유통센터’(중소기업에고리장사) 17“기초연금법 하위 법령 조속 제정”外

18 살아남은 고통‥깊은 슬픔(남모르는후유증) 18봉사, 아름다운 진화(봉사,아름다운진화)

19 9․11 테러 아직도 생존 치료(10년넘게심리치료)/뉴욕

20 생업 포기‥발길 뚝 지금 진도는?(뱃길안전우려에텅빈진도)

21 한밤의 운치 궁궐 산책(경복궁,중계차)

22 불붙은무력충돌 사상자속출(유혈사태확산…내전우려)/파리

23 아프간 산사태“2천 백여 명 실종”@

24 박준규 前국회의장 별세@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3일 (토) 



Ⅶ. 언론대응활동  ●   585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수습 때까지 무한 책임감”(朴대통령) 1 실종자 가족 면담.. “무한한 책임 느껴”(朴대통령) 1 실종자 가족 면담…“무한 책임 느껴”(朴대통령)
2 “열차 위치 실시간 파악 불가능”(지하철 2호선 사고) 2 ‘길어진 체류’에 생업까지 전폐(실종자 가족들) 2 수색 현장 바지선 방문 수색 요원 격려(朴대통령)
3 앞뒤 열차 직접 통신 수단 없다(위치확인 불가능) 3 조문객 100만 넘어.. 휴일 잊은 추모(안산 합동 분향소) 3 제목 없음(구조·수색상황)
4 기관사 조사 “급하게 비상제동”(국토부 특별안전점검) 4 야속한 강풍.. 기름 피해도 확산(구조·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4  팽목항의 밥상…“빨리 돌아오길”(실종자 가족들)
5 “충성 경쟁하듯 유병언 보호”(측근 조사) 5 여객선, 안전점검 강화했다지만..(현장점검) 5 세월호 원래 선장도 “상습 과적 책임”(수사상황)
6 나머지 실종자는 어디에?(세월호 구조·수색상황) 6 8개역에서 ‘같은 사고 위험’ 있었다(지하철 2호선 사고) 6 세월호 인양 계약에 해경 부당 개입?(언딘 구난계약 문제)
7 무인도만 2백여 개 어떻게 수색(시신 유실) 7 하나의 선로, 두 개의 체계.. 이러니 위험(2호선 신호체계) 7 단원고 교사·졸업생 연휴에 진도 방문(봉사활동 참여)
8 걸음마 뗄 때가 가장 위험(어린이 안전사고) 8 묵념으로 시작한 여왕의 ‘마지막 무대’(김연아) 8 막내 남겨 놓고…이루지 못하 ‘귀농의 꿈’(일반인 희생자 사연)
9 맡긴 아이 사고 땐 누구 책임?(판결내용) 9  낚싯배, 무의도 앞바다 모래언덕 걸려(휴일 사건·사고) 9 연휴 가족 나들이…조문객 100만 명(휴일표정)
10 ‘피아노 대여’ 사기 조심(렌탈 가장한 신종사기) 10 ‘가정의 달’ 밀수 극성.. 카네이션까지(세관 단속현장) 10 어린이날 맞이 판촉전도 차분히(유통업계)
11 원조보다 비싼 이상한 과자 값(수입과자 가격 역전) 11 초등생들 “가족 대화, 30분도 안돼요”(설문조사 결과) 11 “아빠가 다니는 회사?”…논란의 편지(통신대기업)
12 이런 선물은? 바나나를 피아노로(어린이날 선물 제안) 12 ‘수직 증축’ 허용했지만, 기대에는..(부동산 리모델링) 12 열차 기관사 “신호기 돌발 이상”(지하철 2호선 사고)
13 머리감기 두렵다 젊은 탈모 급증(건강정보) 13 늘어난 3040 탈모.. 다이어트도 원인(건강정보) 13 노후화·점검 소홀…사고 재발 우려(사고 근본원인)
14 세월호 애도로 마지막 인사(김연아 아이스쇼) 14 ‘세월호’ 보고도 계속되는 ‘안전 사고’(산업재해) 14 아프간 산사태…수색·구조 중단(수색포기)
15 침몰 영상 공개 가장 슬픈 날(SNS 내용분석) 15 끼리끼리 주고받은 해수부 연구용역(특혜성 수의계약) 15 중국군, 北 붕괴·난민 대비 문서 마련(中긴급대응안)/도쿄
16 해안가마다 민간 구조조직(英 사례)/런던 16 눈물 흘리며 상처 어루만지는 무대(공연계) 16 ‘대통령 의중’ 논란…‘전략 공천’ 갈등(지방선거)
17 태풍 휩쓴 자리 절도범 기승(美 이재민 대상)/LA 17 아프간 산사태 현장, ‘집단 무덤’으로(구조작업 중단)/카이로 17 <단신>8명 탄 낚싯배, 모래언덕에 걸려 外
18 드디어 온다 폴 매카트니(내한 예정) 18 할리우드 떠나는 할리우드 영화(제작장소 변화)/LA 18 1920년 말 첫 창작 동요(방정환 선생)
19 퇴임 후 더 인기있는 대통령(美 부시대통령)/워싱턴 19 한일 통산 300 세이브(프로야구 임창용 外) 19
20 흑인은 ‘NO’ 뿌리깊은 인종차별(美 실태)/워싱턴 20 2경기 연속 골.. 월드컵 청신호(이청용 外) 20
21 21 21
22 22 22
23 23 23
24 24 24
25 25 25
26 26 26
27 27 27
28 28 28
29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4일 (일)



58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차분한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헬기스케치) 1  어느덧 20일째.. “진상 밝혀달라” 서명운동(조문 표정) 1 하늘에서 보니…차분한 어린이날(헬기스케치)
2 與 서울시장 경선 ‘박심’ 논란(김황식 발언논란) 2 세월호 평형수, 고작 1/4만 채웠었다(수사내용) 2 행사 대신 가족과 함께…안전 체험도(어린이날 표정)
3 野 광주 전략공천 거센 역풍(내홍 확대) 3 희생자 추가 수습.. 저인망 그물 설치(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3 “모든 어린이들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대통령)/@
4 강한 바람·파도 속 수색 성과(세월호 구조·수색) 4 연휴 잊은 자원봉사 “아픔을 함께..”(진도 현장) 4 어린 자녀들과 추도 발길…진도 가기도(분향소 조문행렬)
5 숨 가쁜 수색 사고해역 24시(잠수사들의 24시) 5 정상에서 내려오다 급정지.. 10명 다쳐(대구 케이블카)/TBC 5 “선원들, 구조 기회 4번이나 외면”(수사상황)
6 규정 어기며 목숨 건 잠수(수색 최선) 6 신호기, 외부업체 맡긴 채 ‘나 몰라라’(지하철 사고) 6 “짐 너무 실어 평형수, 기준의 1/3만 채워”(1등 항해사 진술)
7 경비정 출동 알고 선원들 대기(수사상황) 7 '어린이날 행사’대신 ‘안전 체험’(차분했던 어린이날) 7 근거리 여객선은 차량 묶지 않아도 돼?(규정 부실)
8 세월호 취항 국정원이 반대(보안상 결점 이유) 8 금 가고 깨지고.. ‘재난 위험’ 학교 123곳(학교 시설 안전) 8 선내 자판기·냉장고 고정 의무 없어(연안 여객선)
9 카페리선 ‘위험한 항해’ 여전(안전규정 한계) 9 ‘영어 이름’에 웬 ‘사주·오행’?(작명소 횡포) 9 작은 비품도 고정, 전복돼도 ‘그대로’(佛 사례)/르 아브르
10 선박 사고 ‘자동경보’로 막는다(E-내비게이션) 10 中 “촌스러운 교복은 싫어요”(교복 교환 운동)/베이징 10 무리한 증축, 동남아 매각 겨냥?(새로운 의혹)
11 철도에도 ‘안전점검 실명제’(정부 도입계획) 11 아크릴 선글라스, 눈 버릴 수 있어요(건강정보) 11 운항 수익보다 매매 차익이 목적?(매매가격 부풀린 의혹)
12 오피스텔 수익률 끝 모를 하락(공급과잉) 12 몇 호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내비’(건물내부용 내비앱) 12 잠수병 속출… ‘전문 시설’ 서해엔 없어(인근 전문병원 부족)
13 진도 5강진 도쿄 공포(초대형 지진 전조 우려)/도쿄 13 이젠 사람 대신 ‘서비스 로봇’ 시대(로봇 대중화) 13 신호 체계 ‘오류’ 알고 있었나?(지하철 사고)
14 ‘꼬치구이’단속 이유는?(中 단속배경 논란)/베이징 14  D-30.. '세월호 변수’에 숨죽인 선거전(지방선거 동향) 14 같은 사고 4번, 아찔한 케이블카(대구 앞산 케이블카)
15 <플러스>불나면 어쩌려고‥완강기 부실(숙박업소 설치 실태) 15 치 개혁 동지에서 경쟁자로(대구시장 후보) 15 ‘태풍급’ 강풍도…오늘 쌀쌀, 내일 회복(날씨 정보)
16 ‘장애인 고용’ 위장 악덕 상혼(우선구매업체 악용) 16 ‘노령에 저임금’으로 이 힘든 일을..(국내 여객선 선원)/KNN 16 환태평양 곳곳 강진…日 ‘대지진’후 최강(日 강진)/도쿄
17 주민등록번호 두 번 말소(공무원 실수) 17 승객 구했던 어민들도 ‘스트레스 장애’(2차 피해) 17 <이슈>제목 없음(해경 해난구조역량 문제)
18 ‘팥’이 뜬다 웰빙 디저트 인기(시장 각광) 18 돈 들여놓고 안 쓰는 ‘안전운항 장비’(제각각 해상교통관리) 18 지방선거 D-30 불법 선거 기승(당내경선 관련)
19 유방암 5년 지나도 재발 위험(건강정보) 19 큰 화재 막으려면.. ‘빈 공간’을 막아라(대형건물 굴뚝효과) 19 北, 국경 200m 이내 마을 모두 강제 철거(탈북·밀수 방지)
20 공공기관도 지방대생 외면(채용외면) 20 소통 없이는 안돼!.. 역풍 맞은 ‘마차 퇴출’(뉴욕 센트럴파크)/뉴욕 20 中, 北 근로자 비자 제한…北 길들이기?(인력수출 제동)/단둥
21 <나눔>척박한 기부 문화 기업에 의존(개인기부 부족) 21 최악의 가뭄.. 식당에선 ‘물’도 안 줘(美 서부)/LA 21 제목 없음(마디모 악용 사례)
22 ‘포인트 기부’ 약속 외면(카드회사) 22 '물방울 흐름’으로 만든 전기(국내 연구진 개발) 22 쇼핑카트 집 앞까지 끌고 가(유통업체 속앓이)
23 의료사고 중재 ‘유명무실’(제도적 한계) 23 정미홍 “일당받고 시위” 사과…허위사실 유포 수사/@ 23 무등록 오토바이 캠퍼스 ‘위험’ 질주(교정 법적용 제외)
24  이색 실험 가족이 노숙자라면?(美 구호단체 이색실험) 24 예술로 ‘아픈 마음’의 치유를..(전시회) 24 ‘젊은 피’ 받자 늙은 쥐 회춘?(美 연구진 실험)/뉴욕
25 얼룩말 줄무늬 비밀 풀었다(과학계 해답) 25 25 <단신>홍콩 인근 해상서 선박 충돌…11명 실종 外
26 재개발 동네 ‘예술 마을’로 변신(서울 이화동·이태원동 外) 26 26 ‘반달’ 할아버지 집 역사로(윤극영 작곡가)
27 27 27
28 28 28
29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5일 (월)



Ⅶ. 언론대응활동  ●   587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 사망(민간 잠수부 1명 사망) 1 안타까운 희생..민간 잠수사 숨져(민간 잠수사 사망) 1 인도줄 작업 중 민간 잠수사 숨져(민간 잠수사 사망)
2 잠수 6분 만에 의식 잃어(6분 만에 의식 잃어) 2 우려했던 일이..너무 허술한 안전조치(허술안 안전 조치) 2 기뇌증 뭐기에…다른 원인은?(뇌 속 공기 방울 발생)

3 안전 무시 강행군 예고된 사고(규정 원칙 넘어선 사투) 3 잠수병, 혈액 속 질소가 원인(잠수병, 질소가 원인) 3 잠수 경력 30년 “나라 위한 일하러”(“나라 위한 일 하려”)

4 30년 잠수 베테랑 도우려 왔다‥(잠수 30년 베테랑) 4 “이런 아픔 다시는 없기를..”(이웃 아픔 나눈 법요식) 4 무방비 감압실(응급 무방비 감압실)
5 “해경이 왔다 움직이면 안 돼”(승객, 해경 도착 알았다) 5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해 죄송”(“국민 생명 못 지켜 죄송”) 5 격실 64개 모두 개방 정밀 재수색(소조기…정밀 재수색)

6 수색 재개 64개 격실 모두 개방(64개 격실 모두 개방) 6 野 “책임규명, 특검에 맡겨야”(“특검고려”..“수습먼저”) 6 선박직전원탈출뒤“대기”방송되풀이(“해경도착알고도 대기”)

7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애도 물결(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7 10일까지 격실 64곳 모두 재수색(10일까지 재수색)/동거차도 7 세월호 증축 “유병언과 상의”(유 씨 아이디어 활용?)
8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죄송하고 마음 무거워”) 8 “해경이 도착했어” 희망 못 살린 채..(“해경 도착했어” 메시지만..) 8 사전교육·사직강요 조직적 수사 방해(조직적 수사 방해까지)

9 연휴 마지막 날 이제 일상으로(연휴 끝 일상으로) 9 <단독>공문으로 “해양구조협회 지원하라”(해경청장, 협회 지원 지시) 9 “희생자 명복…대통령으로서 죄송”(법요식 참석 “죄송”)

10 세월호 참사 여야 공방 가열(“특검·국정조사”·“정치공세”) 10 신호기 이상 알고도 놔뒀다(“신호기 오류 알고도 방치”) 10 야 “진상 규명 특검”…여 “사고 수습 우선”(“특검·국조” “수습 주력”)

11 탈당·시위 野 전략공천 후폭풍(야, 전략공천 반발 확산) 11 출발 늦어졌는데도 기관사·관제사는..(출발지연 통보 없었다) 11 부처님 오신 날…“세월호 아픔 함께”(부처님 오신 날…“위로”)

12 유병언 전 회장 소환 임박(유병언 소환 초읽기?) 12 대관령에 내린 5월의 눈(강원 산간에 5월의 눈) 12 연휴 마지막 날…하늘서 본 석타일(연휴 마지막 날)/헬기

13 수상한 거래 2백억 땅 증여?(강남 땅 수상한 거래) 13 느낌이 달랐던 연휴..다시 일상으로(연휴끝..다시 일상으로) 13 소비 위축…“경기 침체 우려”(소비 위축 경기 주춤)
14 구원파 “검찰 수사는 종교탄압”/@ 14 공원에서 운동기구 쓰다가 날벼락(공원서 기구 쓰다 날벼락) 14 일교차 봄날…27년 만의 5월 눈(큰 일교차…대관령 눈)
15 “신호기 이상 알고도 놔뒀다”(신호기 이상 무시) 15 번번이 속는 노인들 “외로워서 그래요”(외로움 노린 노인사기) 15 F-4 팬텀기 미사일 오작동 발사(미사일 오작동 발사)

16 신규 분양 아파트 나 홀로 훈풍(신규 아파트만 훈풍?) 16 의료 실비보험, 조건 없는 줄 알았는데..(장기치료에 무용지물) 16 “사고 막을 기회 14시간 전 두 번 있었다”(14시간 전 위험신호)

17 미국 바닷가재 이틀 만에 한국에(바닷가재 수송 작전)/스토닝턴 17 조폭, 불법 先物거래 사이트까지(조폭이 불법 先物거래) 17 <확대경>“애플에 1230억 원 배상”…시장 영향은?(삼성?애플?승자는)

18 세균 온상 지폐 얼마나 더럽나?(지폐에 세균 득실)/뉴욕 18 독도를 세계 지질공원으로..(독도, 세계 지질공원 추진) 18 북중 접경 압록강 밀수 현장(밀수 천국)/북중 접경

19 <플러스>위기의 한의학 부활의 길은?(위기의 전통 한의학)+1 19 토종 야생화가 전하는 생명과 희망(활짝 핀 희망의 야생화) 19 美 사령관 “한반도 상황 더 악화”(北 장거리 미사일 우려)/워싱턴

20 여름 눈앞인데‥대관령에 눈(27년 만의 5월 눈) 20 “美 FBI 공조로 차남 강제 소환 검토”(“유씨 차남 강제 소환 검토”) 20 <이슈>제목 없음(있는 법도 안 지켜)
21 목재의 재발견 아파트도 짓는다(10층짜리 나무 아파트) 21 공공기관 독자치한 관료 낙하산(관료낙하산이 독차지) 21 <이슈>대안(체험교육이 해법)
22 12·12 반란 주역 “연금 달라”(12·12 주역들 “연금 달라”) 22 고교 친구끼리 두 번째 맞대결(고교 친구끼리 재대결) 22 퇴직 관료 제한 없이 재취업 113곳(재취업 통로 113곳)
23 인세 분쟁 알고보니 사재기(사재기에 인세 갈등) 23 다시 피로 얼룩지는 우크라이나(시가전에 30여 명 사망)/파리 23 D-29, 추모 분위기 속 선거 전략 고심(선거 튀면 안 돼)
24 진화하는 사재기 수법(사재기 은밀하게) 24 7만 섬나라의반란 “핵실험멈춰라”(제소)/워싱턴 24 정부군-친러 정면 충돌…사실상 내전(우크라이나 내전 위기)/모스크바

25 의미와 경관 갖춰야 지질공원(지질공원 예비 후보) 25 서구식 교육 받는다고..여학생 집단 납치(“납칭학생 인신매매”)/카이로 25 <간추린>12·12반란 10명 “연금달라” 소송 外 4개/@

26 <나눔>착한기업 되자 사회공헌 바람(착한기업 확산) 26 26 팽목항의 108연등(팽목항의 108연등)
27 “납치 여중생들 노예로 팔겠다”(여학생 납치)/파리 27 27
28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28 28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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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유병언 측근 차명계좌 수십 개”(유병언측근차명계좌) 1 달러환율1,030원 붕괴..6년 만의 최저(환율1,022.5원..6년래최저) 1 실종자 2명 늘어…중국인 추가 확인(생존2명줄고실종늘어)

2 계열사 수시 입금 현금으로 인출(계열사뭉칫돈어디로?) 2 ‘세월호’에소비줄고 ‘환율’에수출줄고(내수위축에수출마저..) 2 물살 느려져…오늘까지 격실 64개 수색(물살느려져…수색박차

3 유병언 압류 부동산 장남이 샀다(장남명의로회수?) 3 사고 22일째인데..또 줄어든 ‘구조’숫자(또줄어든구조자숫자) 3 빈자리 늘어나는데…기약 없는 기다림(“하루빨리가족에게”)

4 해외 전시 사진 수백억대 강매(직원에‘아해’사진경매) 4 “대피시킬까요?”무전수차례받고도..(대피지시요청여러번받고도..) 4 “휴대전화 20여 대 자체 분석해 진상규명”(가족대책위)@

5 구조자 줄고 실종자 2명 늘어(실종자2명늘었다) 5 64개 격실수색완료..10일까지 한번더(동거차도,중계차) 5 투입 경위 파악 못 해…책임 회피 급급(해경․언딘,책임회피)

6 故 이광욱 씨 의사자 지정 추진(故이광욱,의사자추진) 6 “우리 아이는 어디에”..더 커진 불안감(우리아이는어디에..) 6 엉뚱한 도면으로 수색하기도(엉뚱한도면수색도)

7 ‘기뇌증’ 발견 사망 원인은?(“산소공급문제가능성”) 7 “거센 물살, 맨 몸으로 태풍 맞는 충격”(맨몸으로태풍맞는충격) 7 운항 규정 위반 “처벌 조항요구”묵살(위반해도처벌못해)

8 이준석 선장 3년 전 ‘표류 사고’(‘항해사’때도표류사고) 8 <뉴스in>이상한인력배치..수색보다‘윗분의전’(수색보다‘윗분의전’) 8 병원기록․학적부…사실상“혼외자맞다”(“간접증거…혼외자맞다”)

9 전교조 추모영상 정치선동 논란(전교조추모영상논란) 9 지휘부 절반은 해상근무 경험‘0’(지휘부절반,비상근무안해) 9 뇌물 혐의 수사…2억 송금 관여 의혹(2억원송금뇌물수사)

10 ‘다이빙벨 소동’관련자 고발(“다이빙벨과장”고발) 10檢“채동욱, 혼외자 있다”결론(檢“채동욱혼외자있다”) 10“감찰은 정당한 직무”…무혐의 논란(정보조회무혐의)

11 의로운 승무원 어머니 성금 기부(“더어려운가족위해”) 11‘청와대 뒷조사’에는 면죄부(청와대뒷조사엔면죄부) 11여, 야당  비난…야, 검찰 비난(정치권반응)

12 <데스크>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분노와슬픔넘어서) 12폐차시한은 없애고..정비는더느슨해지고(폐차시한폐지..정비더느슨) 12환율․증시 동반 ‘충격파’수출 비상(환율․증시동반‘충격파’)

13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맞다”(“채동욱혼외자맞다”) 13위험한‘입석버스’..우왕좌왕정부대책(‘입석버스’우왕좌왕정부대책) 13기업, 이익창출능력 악화(이익창출능력악화)

14 서울 집값 8년 전 수준 하락(서울집값‘8년전’수준) 14안전을 가르쳐야할 ‘학교버스’가..(위험천만통학버스) 14같은 임원인데…총수 일가 연봉은 4배(총수일가연봉은4배)

15 <현장>방치된 폐광 중금속 ‘콸콸’(폐광중금속오염) 15채소풍년에 값폭락..‘갈아엎기’파동(풍년에밭갈아엎기) 15<확대경>학비대출․취업난․신용악화…‘삼중고’(20대‘삼중고’)

16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위험(불법발기부전치료제) 16너무 어려운 의료용어..쉽게 고쳐주세요(어려운보건용어) 16<이슈>규제 강화했더니…

17 北 최악의 가뭄 남하 가능성(북한32년만의가뭄) 17‘영업정지’철퇴에도 ‘편법보조금’여전(변칙보조금횡행) 17<이슈>유착 고리 끊어야

18 전방 민통선 축소 검토(민통선축소검토) 18도심에 선보인 ‘아토피특성화학교’(도심아토피특성화학교) 18‘위험천만’ 입석질주…뒤늦은 증차 계획(위험천만광역버스)

19 빚더미 청년층 신용등급 하락(청년신용등급하락) 19막가는 네거티브전..후보고발까지(鄭-金불법선거운동공방) 19<이시각>D-135…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준공

20 “댓글만 쓰면 큰돈” 거짓말(“돈잘번다”광고주의) 20주목받는 김여정..내쳐지는 2인자(주목받는김여정) 20<데스크>‘7월 지급’ 준비는?

21 한국형 3D영화 새로운 도전(3D영화는‘실험중’) 21유엔“북,공개처형 중단하라”(유엔“北공개처형중단하라”)/워싱턴 21북-러 경제협력 “한반도 종단철도 구상”(남․북․러철도연결논의)

22 환율 급락 1,000원 선 위협(환율1,020원대‘급락’) 226개월째 잠자는 ‘민관협력’법안(겉도는민관협력) 22“불법 전화 선거운동”“허위사실 유포”(선거법위반공방)

23 수도권 여야 후보 기싸움 ‘팽팽’(경기지사‘정책대결’) 23뉴욕주도 ‘동해병기법’..세월호 애도 결의(뉴욕주‘동해병기법’) 23의원직 사퇴도…야 ‘전략공천’파열음(야,‘전략공천’파열음)

24 후보 단일화․전략공천 진통(진보당연대없다더니‥) 24잉락 총리 실각..태국 다시 혼돈으로(잉락총리실각) 24태국헌재“잉락해임”…과도총리 체제(잉락해임,또격랑속에)/방콕

25 고객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기부에서나눔으로)/뉴욕  25또 기차역 흉기 테러…中,비상(또기차역테러,中비상)/상하이

26 무너지고 불타고‥줄 잇는 재난(美,재난잇따라)/LA 26“민간잠수사 故이광욱 씨 의사자 지정 추진”外

27 태국 헌재, 잉락 총리 해임@ 27“더 어려운 이웃에게”(“더어려운이웃에게”)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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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추락 무인기 북한에서 발진”(“무인기 모두 북한서 발진”) 1 “유병언이 최종 책임자..공범 처벌 검토”(“유병언이 최종 책임자”) 1 무인기 北 해주·개성·평강서 발진(해주·개성·평강서 왔다)
2 이륙부터 복귀 GPS 좌표 복원(GPS좌표복원 결정적) 2 소환불응 차남에 체포영장 청구(소환불응 차남 체포영장) 2 北 최전방 3개 군단 소속인 듯(北3개 군단 것인 듯)

3 중국제 수입 성능 개량(“중국 제품 개량형”) 3 한국선급에 수사정보 흘려준 해경(해경이 수사정보 유출) 3 비행 계획 입력 칩이 핵심, 한 달 분석(칩이 핵심, 한 달 분석)

4 대북 무기 금수 구멍 났나?(구멍 뚫린 대북제재?)/베이징 4 논란 많았던 언딘, 인양작업 불참키로(언딘 “인양에서 빠지겠다”) 4 여야, 北 규탄…정청래, “국방장관 해임”(여야, 北 도발 규탄)

5 청해진해운 대표 과실치사 체포(청해진해운 대표 체포) 5 어버이날 보내는 답신 없는 편지(애끊는 어버이날) 5 신호기 장애, 300m 역주행? 후진?(300m 역주행? 후진?)

6 피로 누적 인명피해 잇따라(인명피해 잇따라) 6 항공대원 쓰러져..누적되는 피로(피로누적 항공대원 쓰러져) 6 풍랑 속 수색, 실종자 못 찾아(풍랑 속 수색 계속)

7 소조기인데‥강풍에 수색 난항(소조기·높은파도 발목) 7 수색범위 60Km→80Km로 확대(구조현장)/동거차도 7 구명복 보니…여성·어린 학생에 양보(여성·어린 학생에 양보)

8 팽목항의 슬픈 어버이날(카네이션 대신 눈물만‥) 8 1호선 신호기 장애..또 쓸어내린 가슴(1호선 급정차) 8 회장 유병언 명시, 유 씨 사원번호도(회장 유병언·사번 명시)

9 與 이완구·野 박영선 새 원내대표(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9 “무인기 3기, 모두 북한에서 발진”(“무인기 3대 모두 北 발진”) 9 한국선급에 압수수색 정보 등 유출(압수수색 정보 등 유출)

10 세모 부도 뒤 거액 송금(비자금 마련에 집중?) 10 “기술 수준은 낮지만 새로운 위협”(“기술 낮지만 새로운 위협”) 10 <데스크>>구조 현장 안전 실태는?(구조도 안전하게)
11 교회 헌금까지 비자금으로(“측근히 헌금까지 관리”) 11 새 원내대표..與 첫 충정, 野 첫 여성(d야, 새 원내대표 선출) 11 <이시각 현장>전남 진도 팽목항
12 유병언 차남·장녀 체포영장 청구(소환불응 체포 영장) 12 월드컵 태극전사 23명 확정(월드컵 최종명단 발표) 12 팽목항의 어버이날(행목항의 어버이날)

13 중국 여객선 엔진 고장 호위 중/@ 13 더 젊어졌다..유럽파 더 많아졌다(젊어지고 유럽파가 주축) 13 <확대경>우울한 노년…혼자만의 시간  줄여야(어울림이 비결)

14 편의점 인질극 특공대 진압(편의점서 인질극) 14 편의점 인질극..공포의 2시간(편의점서 대낮 인질극) 14 실버존(아무도 모르는 실버존)
15 울산 가스공장 폭발 5명 사상(가스공장 폭발 5명 사상) 15 단속 정보 알려주는 성매매 유착 경찰(성매매 단속 허탕 알고보니..) 15 제목없음(승선 실명제 산 넘어 산)
16 무허가 반영구 화장 위험천만(무허가 반영구 화장 위험) 16 1개월 기상 예측, 절반도 안 맞았다(예보 절반도 안 맞아) 16 공장 보일러 폭발, 5명 사상(공장 보일러 폭발)
17 공짜로 알았는데‥노인들 냉가슴(알뜰폰 불만 증가) 17 삼성SDS 연내 성장..3세 승계 가속(3세 승계 가속) 17 <이슈>해경의 몸집 불리기(사고 때마다 몸집 불리기)
18 성형 카네이션 이유 있는 변신(카네이션 신품종 개발) 18 스마트폰, 값 내리고 다양해지고..(값 내리고 다양하게) 18 <이슈>대책(구난구조 전념해야)
19 “어머니가 진정한 MVP"("어머니가 MVP")/LA 19 농촌 부모님들 “농촌이 도시보다는..”(“농촌 떠나기 싫다”) 19 새 원내대표, 여 이완구·야 박영선(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20 신호기 고장 100미터 후진/@ 20 野 전략공천, 후폭풍 확산(野 광주 전략공천 후폭풍) 20 자동 상정…야·진보단체, 엉뚱한 주장(기간 지나, 자동상정)
21 보행자 사망 1위 이유는?(보행자 사망 OECD1위) 21 “2호선 사고는 인재..전적으로 제 책임”(박원순 “제 책임”) 21 삼성 SDS 상장(10년 만에 120배로?)
22 중국에서 날아온 솜털 눈(제주에 중국 솜털눈) 22 여학생 집단 납치 국제사회 분노 불렀다(“문명 수치”..군사 개입 나선다)/카이로 22 1/4 퇴직 신청, 퇴직강요 주장도(퇴직 강요 주장도)
23 스마트폰 다윗과 골리앗 전쟁(스마트폰 생존 경쟁) 23 유엔에서 맞붙은 남북..“핵실험 말라”(유엔서 맞붙은 남북)/뉴욕 23 편의점 인질극 특공대가 진압(특공대가 진압)
24 골프존 스크린골프의 갑?(끼어팔기에 과징금) 24 긴장의남중국해..중국-베트남 충돌(긴장의 남중국해)/베이징 24 <간추린>박근혜 대통령 동정 外 4개/@
25 이재용 부회장 2조 원 버나?(삼성 SDS 상장) 25 강덕수 前 STX회장 557억 횡령 혐의 구속 기소/@ 25 어버이날 효도 비행(어버이날 효도 비행)

26 사라졌던 백일해 변종 등장(돌아온 백일해) 26 10억 명품악기를 유망주에게..(꿈의 악기 대여, 오디션까지) 26
27 野 서울·경기 후보 TV토론(수도권 후보 정책경쟁) 27 27
28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28 28
29 무차별 학살 특수부대 급파(무차별 학살에 분노)/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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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서민경제 위축 막아야”(“소비위축 서민에 타격“) 1 청와대 찾아간 유족들 “진상 규명해 달라”(청와대 찾아간 유족들) 1 소비 위축 선제 대응, 7조8천억 투입(7조8천억 원…선제대응)

2 재정 7조 8천억 원 추가 투입(7조8천억 미리 푼다) 2 “부적절한 발언에 죄송” 사과(KBS사장 사과…보도국장 사임) 2 일부 회복 조짐에도 소비 불안 여전(일부회복…불안 여전)

3 얼어붙은 소비 경제 타격(소비 곳곳 빨간불) 3 또 드러난 해경의 엉터리 현장 보고(해경의 엉터리 현장) 3 <단독>김혜경 씨 차명관리인 사실상 시인?(차명 관리인 시인?)

4 <단독>“구원파 258억 원 유병언 일가에”(구원파 돈세탁) 4 잠수부DB, 보고만 하고 실천은 안했다(잠수사 DB, 말뿐이었다) 4 과적방치 구속…다음 수사는 유병언(유병언 연루 정조준)

5 탤런트 전양자 씨 내일 소환(전양자 씨 내일 소환) 5 “유씨, 화장 신분으로 月 1천만원 받았다”(“회장 신분으로 월 1천만 원”) 5 내일까지 소조기…격실 전체로 수색 확대(소조기 끝나는데)

6 “침몰상황” 결재 거쳐 팩스로(허술한 팩스 보고) 6 금수원 대표 전양자 내일 소환(전양자 씨 내일 소환) 6 <확대경>애매한 수난구호법…해경 갈팡질팡(허둥지둥 왜?)

7 5층 선원객실 희생자 발견(선원객실서 승객 발견) 7 촛불 들고 어른의 책임을 묻다(촛불로 어른책임 묻다) 7 선령제한 없는 국제선 안전 빨간불(허술한 점검도 문제)

8 유실 방지 5중 방어선(시신 유실 막기 비상) 8 4층 일부, 붕괴 위험으로 수색 보류 (붕괴 위험으로 수색 보류)/동거차도 8 <이 시각 현장>지하철 안전점검 현장
9 “세월호 발언 왜곡”자진사퇴(KBS보도국장 사퇴) 9 세월호 소비 위축 더 오래갈 수도(소비위축 더 오래갈 수도) 9 부품 결함 사고…최근 점검도 정상?(부품결함..점검땐 정상)

10 세월호 대책 여야 공방(세월호 대책 공방) 10 재정 7조8천억 앞당겨 투입키로(재정 7조8천억 조기 투입) 10 서울시 “자하철 노후 차량 2022년까지 교체”/@
11 공인인증서 대규모 유출(공인인증서 대거 유출) 11 “노후 전동차 교체”..이번엔 지켜지나(“노후 전동차 교체”) 11 <데스크>근본 점검 이루어져야(근본 점검 되어야)
12 스파이앱 전화기 꺼도 도청(전화기 꺼도 도청) 12 겉핥기식 점검..7층 2개동에 고작 25분(겉핥기식 학원 안전점검) 12 제목없음(정박 어서도 운항 중?)

13 김정은 무인기 개발 집착(김정은 무인기 애착) 13 서해는 지금..중국 불법 조업 기승(서해 중국 불법조업 기승) 13 빛 공해… 뇌 기능 저하에 암까지(빛 완전 차단해야)
14 北 오바마 모욕 美 “역겹다”(“北 언동 추하고 무례”)/워싱턴 14 매일 오르는 고기값..삼겹살도 쇠고기도(삼겹살·쇠고기 값 고공행진) 14 인공 DNA로 새 생명체 탄생 길 열리나?(새 생명체 가능성?)

15 사라진 한류 한인타운 위기(위기의 한인타운)/도쿄 15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휴대폰 결제(휴대폰 소액 결제주의보) 15 <이슈>충격은 여전(충격은 여전)
16 진주 운석 “270억 원 달라”(운석가격협상 난항) 16 中 교류 늘어나자 위안화 위조 지폐(위안화 위조지폐 급증) 16 <이슈>마음 추슬러야(마음 추스f야)
17 <플러스>분쟁광물 금지 우리 기업 불똥(분쟁광물 규제 움직임)+1 17 유정복 대 송영길..실세론vs견제론(인천시장, 유정복 대 송영길) 17 유가족들 밤샘 농성…공식사과(밤샘농성…“사과”)_
18 빛공해 암까지 일으킨다(빛공해 건강 위협) 18 전국 어디서나 5.30∼5.31 사전투표(5/30∼31 사전투표) 18 김시곤 보도국장 “일부 언론 왜곡 보도…사임”/@

19 저출산 일본 지자체 소멸 위기(저출산 인구비상)/도쿄 19 “과도한 야간 빛, 유방암 일으킬 수도”(야간 빛 공해) 19 밤 12시 이후(집시법 한정 위헌 이후)
20 93살 노인 사살 과잉대응 비난(美공권력남용 논란) 20 “잠들때 불빛, 뇌기능 떨어뜨린다”(“잠들때 불빛, 뇌기능 저하”) 20 “프랜차이즈 빵집도 보호?”(신규 출점 논란)
21 삼성 반도체 중국에서 만든다(삼성반도체 중국 생산)/시안 21 일본 겨냥한 안중근 기념관 방문(안중근 기념관 공식 방문) 21 제목없음(석호에 외래종 득실)
22 반값 비타민 원산지 논란(반값비타민 논란) 22 월드컵 코앞인데..노숙자들이 점령(파업·시위로 월드컵 비상) 22 日, 독도 자원 수탈…물개 씨 말렸다(독도 수탈 해녀도 동원)/시마네현

23 유정복·송영길 인천 맞대결(인천 유정복-송영길 대결) 23 北, 오바마 비난..美“추하고 무례”(美 “北비난, 추하고무례”)/워싱턴 23 정부 대표단 첫 방문…日 반발(정부 대표단 첫 방문)
24 안중근 기념관 첫 공식 방문(안중근기념관 방문) 24 땅굴판뒤 통째로 호텔 폭파(시리아반군폭파)/카이로 24 “소녀들 돌려 보내라”…전 세계 나섰다(구출 작전 가시화)

25 <나눔>제3의 복지 기업 사회공헌(기업 복지사각 메운다) 25 “우리는 예비스타” 당찬 아역 배우들(“우리는 예비스타”) 25 <간추린>美  백악관 오바마 비하 추하고 무례 外4개/@

26 힐링 먹거리 집밥이 뜬다(집밥이 뜬다) 26 26 지구 실시간 공개(지구 실시간 공개)
27 현대스위스저축 전 회장 징역 4년/@ 27 27
28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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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전양자 출석 “검찰서 밝히겠다”(인천지검,중계차) 1 참사 25일째..선체 붕괴 진행 중(통로붕괴위협..수색중단) 1 전양자 검찰 조사…“유병언 소환 임박”(전양자검찰조사)

2 증축․개조된 곳 선체 붕괴(증축객실벽붕괴) 2 중단된 수색..기상까지 나빠져(동거차도,중계차) 2 선체 내부 일부 붕괴,풍랑까지(선체내부일부붕괴)

3 높은 파도에 수색 잠정 중단(높은파도‥수색잠정중단) 3 전양자소환..유병언 형 피의자로(전양자소환..친형은피의자로) 3 <앵커>선체 붕괴…왜?

4 제주-부산 운항 여객선사 수사(여객선운영사압수수색) 4 자식에게 구명조끼 입히려던 모정(구명조끼입히려던모정) 4 “혹시라도”…바다로 나가는 진도 주민들(“혹시라도”…바다로)

5 민간 잠수사 마지막 작별(민간잠수사영결식) 5 연결되지 않았던 마지막 전화(연결되지않은마지막전화) 5 안전 훈련 않고…방송설비 작동도 못 해(방송설비작동도못해)

6 골절상 2살 아이 차 안에 방치(골절상2살배기방치) 6 구조된사람들의 눈물 “더도와줬으면..”(구조된사람들의눈물) 6 “잊지 말아 주세요”…전국 추모 물결(전국추모물결)

7 철거 중 건물 붕괴 가스 누출(사건사고) 7 확산되는 추모집회..“잊지 않을게요”(확산되는추모집회) 7 서울 28.3℃,전국 올 최고…내일 비․강풍(오늘‘여름’,내일비바람)

8 안성 30.5도 한여름 더위(여름같은더위,내일은비) 8 또 또 또 안전사고..무너진 건물(사건사고) 8 北주력기 총동원 과시, ‘金’옆에 최룡해(北주력기총동원,과시)

9 與 경기 남경필 野 전남 이낙연(여야경선) 9 올들어 가장 더웠다..서울 28.3도(올들어가장더운날) 9 <앵커>내일 ‘투표’…유혈사태

10 야외 카페 영업 이중잣대 논란(야외영업단속에불만) 10맨손으로 타는 ‘바위능성’..안돼요!(맨손압벽등반위험) 10‘협회’법으로 양산 관료 재취업 악용돼?(협회,입법과정서양산)

11 파스처럼 붙이면 S라인 몸매?(날씬해지는패치,효과있나?) 11내부비리고발에‘해고로보복’하다니..(내부고발에해고로보복) 112살 여아 온몸에 멍, 차에 방치(온몸에멍,차에방치)

12 넓게 더 넓게 숨은 공간 찾아라(숨은공간을찾아라) 12북향에 거실, 3면이 베란다..상식깬 아파트(상식깬아파트) 12CCTV로동업자업무감시…“사생활침해”(CCTV업무감시“사생활침해”)

13 무․배추․양파값 줄줄이 폭락(채솟값줄줄이폭락) 13日백혈병신약,뒤늦게부작용신고(日백혈병약부작용뒷북신고)/도쿄 13장비 없이 바위 타기 위험천만(장비없이는금물)

14 ‘빅이슈’가 만든 새로운 삶(노숙인삶바꾼잡지) 14<건강>금기시됐던뇌질환전기치료,이젠가능(시작된뇌질환전기치료) 14현충원 내 ‘일본 나무’모두 바꾼다(현충원내日나무교체)

15 전투기 총출동 군 장악력 과시(‘공군력과시’전투비행관람) 15與경기후보남경필..野전남후보이낙연(與경기남경필,野전남이낙연) 15美항모 10원에 해체…이색 지구촌 소식(지구촌소식)

16 김여정 동행 전용기도 공개(김정은전용기공개) 16크림반도의 군사 퍼레이드..푸틴의 질주(푸틴,합병크림첫방문) 16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내일 기자회견外

17 청정 제주도 첫 고병원성AI(제주첫고병원성AI) 17작은 음악가들, ‘세월호거리공연’나섰다(세월호거리공연) 17‘어르신 자서전’열풍(어르신자서전열풍)

18 연둣빛 신록 푸르른 오월(주말풍경,헬기) 18野“정권의 KBS 부당간섭 의혹 명백히 밝혀야”@

19 돌아온 르윈스키 누구에게 득?(돌아온르윈스키)/워싱턴

20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규모 집회@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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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급성 심근경색 응급 시술(이건희 회장) 1 檢 “즉각 진입했으면 전원 구조 가능했다”(해경 구조문제) 1 강풍 동반 비, 밤새 전국 확대(날씨 관련)
2 뇌손상 막기 위해 저체온 치료(현재 상황, 중계차)/삼성서울병원 2 강한 비바람.. 이틀째 수색 중단(세월호) 2 제주 만여 명 발 묶여…무더기 결항(항공기·여객선 차질)
3 후계 승계 작업 속도 낼 듯(삼성 영향) 3 끝 모를 기다림.. “어서 내 품으로..”(실종자 가족들) 3 제목 없음(계곡물, 강풍 피해 주의)
4 친형 소환 “회삿돈 받았다”(유병언 조사, 중계차)/인천지검 4 호흡곤란·심장마비.. 응급 시술 받았다(이건희 회장) 4 악천후로 피항, 이틀째 수색 중단(세월호)
5 속도내는 수사 재소환 검토(유병언 측근들) 5 폐·심장 집중관리 받아와(현재 건강상태) 5 붕괴 심각, 잠수 공기 방울에도 흔들려(세월호 내부 붕괴)
6 최악의 날씨 이틀째 수색 중단(구조·수색상황) 6 삼성 초긴장.. 3세 승계 더 빨라질 듯(삼성 영향) 6 잠수복 찢기고, 붕괴 불안… “포기 안 해”(수색 난관)
7 해경이 한강에 진출한 까닭은?(조직 확대 추진) 7 멈춰 선 KTX.. 뒤 열차 13편 지연(사건·사고) 7 임시국회…세월호 대책 초당적 협력(여·야 원내대표)
8 트럭에 경찰 매단 채 질주(사건·사고) 8 <News>외모는 깐깐하게.. 안전은 대충대충(KTX 승무원) 8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안전 시스템 개혁’ 담화/@
9 콧대 높은 명품도 앞당겨 할인(내수부진 영향) 9 오늘 밤 전국에 비.. 제주는 결항 중(날씨 관련) 9 급성 심근경색 응급 시술…“안정된 상태”(이건희 회장)
10 아주 크거나 작거나 車도 양극화(자동차 시장 상황) 10 또 혐한 시위.. 한인타운 고사 위기(日 잇따른 시위)/도쿄 10 제목 없음(경영·후계 영향)
11 한국에서 쑥쑥 크는 커피나무(한국산 커피 도전) 11 “일방적 트레이닝, 고객 부상 책임져야”(헬스클럽) 11 앱 카드 첫 해킹…보안 ‘구멍’(부정결제 피해)
12 김진표 선출 남경필과 맞대결(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 12 조립해서 만드는 집.. “빨라서 좋아요”(모듈러 주택) 12 제목 없음(유병언 수사)
13 세월호 대책 잰 걸음(대통령·정치권) 13 헷갈리는 긴급 전화.. 하나로 통합하자(비효율성) 13 제목 없음(日 시운마루호 사고 59년)/시마네현
14 시안에 광복군 표지석 세웠다(中 유적지 기념사업)/시안 14 오늘은 유병언 친형.. 내일은 장남(세월호 수사) 14 가스 배관도 안 막고…또 ‘안전 불감증’(강남 5층 건물붕괴)
15 9년 만에 돌아온 원조 아이돌(god) 15 ‘세모식 부활’ 원천 봉쇄하겠다(법원 대책) 15 北 헐값 자원 유출 그 현장(北, 헐값 中판매)/단둥
16 잠수함·기갑부대 금녀 벽 깼다(英 여군 최전방 배치)/런던 16 “초당적 협력·5월 국회” 합의(여·야 원내대표) 16 남중국해 갈등 격화…박중 시위·억류(베트남·필리핀)
17 야생동물 습격 도시정글 LA(美 가뭄 영향)/LA 17 野 경기 김진표.. 與 남경필과 한판(지방선거 경기도지사) 17 <단신>국방부 “北, 무인기 책임 회피·변명 유감” 外
18 “잊지 않겠습니다” 집회 확산(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18 되살아나는 西安 광복군 발자취(中 기념공원 조성)/시안 18 ‘광복 투쟁 터’ 기념비로(中 시안 두취전)/시안
19 200여 편 무더기 결항(제주공항, 강풍영향) 19 광해, 관상, 역린.. ‘사극불패’?(극장가) 19
20 다섯 중 한 명 불필요한 제왕절개(美 의사협회)/뉴욕 20 손흥민, 12호 골.. 기분 좋은 시즌 마감(레버쿠젠) 20
21 북한 “무인기 사건은 남측 조작”/@ 21 넥센 ‘홈런쇼’..LG 새 감독 양상문(프로야구) 21
22 22 데뷔 8년 만의 첫 우승(박준원, 매경오픈) 22
23 23 23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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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서울시장 정몽준·박원순 대결(후보 확정) 1 ‘선원’에 살인죄.. ‘해경’엔 과실치사 검토(수사상황) 1 유병언 찾아 금수원 전격 방문(수사상황)
2 광역단체 16곳 누가 맞붙나?(지역별 후보 정리) 2 “유, 임원 사표 받은 듯”.. 경영 관여 증거(수사상황) 2 줄줄이 소환 거부, 강제 구인 검토(유병언 자녀들)
3 새정치 공천 갈등 위험 수위(전략공천 논란) 3 살신성인 승무원, ‘의사자’ 첫 인정(박지영 外) 3 “복원력 문제” 집단 사표도, 대표도 알아(세월호 승무원들)
4 살신성인 3명 의사자 지정(박지영, 정현선, 김기웅) 4 사흘째 수색 중단.. 객실 벽 일부 붕괴(구조·수색 상황) 4 제목 없음(해경 초동대응 문제)
5 체력 한계 대체 인력이 없다(잠수사 교체 막막) 5 <안전>국민 90% “대한민국은 안전 낙제국”(긴급 여론조사) 5 “대대적 조직 개편”…해경, 긴장(필요이유)
6 기름 유출 생태 터전 위협(2차 피해) 6 ‘속도’만 생각하다 잊어버렸던 ‘교훈’(세월호가 남긴 교훈) 6 새 진입로 다각도 모색(구조·수색)
7 해경 해난구조 자체평가 ‘우수’(자화자찬) 7 준공 앞둔 건물이 ‘기우뚱’.. 붕괴 위기(충남 신축 건물) 7 27일째…간절한 팽목항(유가족들 재방문)
8 유병언 장남 체포영장 청구(수사상황) 8 “안전점검 보고서, 거의 엉터리였다”(여객선) 8 <이 시각>동거차도에서 본 사고 해상
9 ‘세월호 유언비어 수업’ 의혹 조사/@ 9 해양사고 내도 면허 취소는 0.1% 뿐(솜방방이 처벌) 9 서울시장, 정몽준-박원순 대결 확정(주요 대진표)
10 정부 비판 광고 교민사회 논란(美 뉴욕타임즈)/워싱턴 10 안전용 ‘스크린 도어’도 관리 못하면..(지하철) 10 제목 없음(이건희 회장, 회복 여부 내일쯤)
11 의식 회복 내일 새벽 판명(이건희 회장) 11 <News>공약이 바뀐다..‘개발’에서 ‘안전’으로(정치권) 11 <확대경>‘포스트 이건희’ 삼성 경영권 판도는?(경영권 승계)
12 차분한 삼성 주가도 상승(삼성 영향) 12 與 서울 정몽준.. 박원순 시장과 한판(서울시장 후보) 12 제목 없음(잇단 어른 홍역…비상)
13 “임시번호판 안 돼” 수입차 꼼수(대리점 발급 거부) 13 공천 후유증 확산.. “安·金 퇴진”까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13 완공 앞둔 건물 20도 기우뚱(충남 신축 오피스텔)
14 오피스텔 ‘기우뚱’ 지반 허약?(충남 아산시)/대전 14 수면 상태에서 ‘저체온 치료’ 중(이건희 회장) 14 <데스크>잇단 안전사고…대책은?(투자로 인식)
15 튤립 없는 ‘튤립축제’(이상기온 영향) 15 진드기 바이러스, 올해 첫 사망자(위험성·예방법) 15 제목 없음(합참 설계도 유출)
16 中 공군 ‘비밀병기’ 원숭이(조류충돌 사고 예방)/베이징 16 ‘보금자리 주택’ 첫 백지화.. 연쇄 파장(광명 시흥 지구) 16 첨단 구조함, ‘관급’ 핵심 장비 부실(통영함)
17 <플러스> “2030년부터 식량위기 온다”(미래 식량) 17 40년 만에 바뀐 ‘새마을’호(ITX-새마을호 첫 운행) 17 1인당 GDP 2만 4천 달러, 세계 33위(경제 전망)
18 바다의 무법자 식탁에 올려 해결(쏠배감펭 요리 시연회) 18 공개된 ‘김정은 전용기’.. 러IL-62(北 매체 공개) 18 <이슈>제목 없음(1인당 GDP 33위 의미는?)
19 ‘홍명보호’ 첫 소집 가자! 월드컵(축구대표팀 첫 훈련) 19 北 발뺌에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국방부 대변인) 19 올해 첫 사망…야생 진드기 비상(위험성·예방법)
20 서울 시내 대학가 홍역 비상(집단 발병) 20 제주에 AI.. 따뜻해지면 없어진다더니(철새도래지 확인)/JIBS 20 밀페 공간서 스프레이 위험천만(용인 아파트 폭발사고)
21 진드기 감염 첫 사망자 발생(위험성·예방법) 21 아무렇지 않게 팔리는 ‘욱일승천기’상품(美 역사적 인식 부족)/뉴욕 21 “시세 조종 전문가들에 주가조작 지시”(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22 <이슈>홍역·진드기 대책은?(질병관리본부 김영택 과장 인터뷰) 22 돌아온 카세트 테이프.. 아날로그의 매력(음악시장) 22 “분리 독립 압도적 찬성”…유혈 충돌(우크라이나)
23 침투용 AN-2 로켓포 장착(北 공개) 23 23 <단신>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外
24 “거짓말하는 있을 수 없는 나라”(국방부) 24 24 정작 청소년은 못 봐(청소년영화 등급판정)
25 “마마보이 도덕성·책임감 높다”(연구결과) 25 25
26 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공동 발의/@ 26 26
27 현재현 동양 회장 ‘주가조작’ 기소/@ 27 27
28 28 28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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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유병언 장남 체포 실패(유병언장남자택진입) 1 17개시․도지사 후보확정..선거체제로(17개시․도지사후보확정) 1 유병언 장남 자택 수색,체포 실패(장남자택수색…잠적)

2 유병언 16일 소환 금수원 긴장(금수원,중계차) 2 유병언 16일 소환..막는 신도들(금수원,중계차) 2 유병언 씨 16일 소환, 금수원 긴장(유병언16일소환)

3 세월호 선원 부상 동료 버려둬(동료마저버리고탈출) 3 뇌물 오간 선박 검사..공무원 로비드러나(뇌물오간선박검사) 3 붕괴 속 새 수색방법 고심, 추가수습(추가수습…붕괴고심)

4 수색 재개 시신 1구 발견(추가수습‥수색난항) 4 객실 벽․진입로 일부 붕괴(객실벽,진입로일부붕괴) 4 “다친 동료 외면,탈출”살인죄 검토(다친동료마저외면)

5 28일의 기다림‥간절한 팽목항(28일째간절한팽목항) 5 “희생자 가족충격, 장기간 치료해야”(정신충격심각..장기치료필요) 5 한국선급 측, 해수부 공무원 접대․뇌물(한국선급,공무원뇌물)

6 “많은 의견 수렴 대국민 담화”(“조만간대국민담화”) 6 모레쯤 대국민담화..인적 개편 클 듯(모레쯤대국민담화) 6 현직 해경 간부가 ‘협회’근무(해경간부가협회근무)

7 여야 총력전 체제 세월호 공방(선거체제‥세월호공방) 7 구미 31도..한반도 동쪽이 뜨거웠다(구미31도..부산오존주의보) 7 후속 대책 난상 토론 ‘시스템’에 초점(후속대책난상토론)

8 승부처 서울 여야 전략은?(정몽준․박원순‘기싸움’) 8 냉․온탕 날씨..농작물 피해 속출(냉․온탕날씨,농작물피해속출) 8 <확대경>“수면 상태서 치료”경영공백 우려(당분간수면치료)

9 7월 재보선은 ‘미니 총선’(7월재보선미니총선) 9 <기동>5개월간 고장460건..불안한 승강기(멈추고갇히고..불안한승강기) 9 <이시각>경기도고양시농협하나로클럽고양점

10 “당분간 수면치료 상태 안정”(“당분간수면상태치료”) 10또 폭발사고..불안한 울산공단(또폭발사고..불안한울산공단) 10구미31℃, 당분간 여름 더위(구미31℃,한여름더위)

11 환율 추락 수출 먹구름(100엔당900원대) 11여전히 불안한 유람선..달라진 게 없다(여전히불안한유람선) 11“남극 해빙 속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나사)

12 경북 경산 32도 벌써 여름?(전국곳곳30도돌파) 12열선 과열에 앞유리 깨지는 쏘렌토R(열선에유리파손,무상교환) 12“北,나라도아니다”…“대남보복전”(“北나라도아니다”“보복전”)

13 “남극 해빙 돌이킬 수 없다”(남극빙하녹는다)/LA 13카드결제 먹통..가맹점 30만 곳 피해(카드결제한때먹통) 13<앵커>FTA10년…수입 과일 봇물

14 훔친 아이디로 상품 평가 조작(포털에상품평조작) 14멸종위기 ‘삵’,북한산 서식확인(삵,북한산서식확인) 14<앵커>가로등만 바꿔도…

15 당분 과다 음료 청소년 위협(청소년당분과다섭취) 15“폭력남편이라도 살해는 정당방위 안돼”(법원판결) 15일하는 노년 ‘어르신노조’까지(어르신노조속속결성)

16 북한산에 ‘삵’이 산다(북한산삵발견) 16의식회복 늦어져..당분간 수면치료(당분간수면치료) 16<데스크>급속한 노령화 준비는?

17 일부러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심(차선바꾸는차‘표적’) 17심장마비, 첫 4분에 생명달렸다(심장마비,첫4분에생명달려) 17<이슈>대형 공약 후유증 여전

18 닷새째 녹물 생활 마비(신도시옆녹물불똥) 18“ONE TEAM, 문제없다”(홍명보감독) 18철도노조원등위치추적…경찰“합법수사”(“위치추적”…“합법절차”)

19 ‘생체 로봇팔’판매 승인(美로봇팔판매승인) 19입양아가 본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입양아가본베이비박스아이들) 19“온정적 처벌 재검토, 아동학대 근절”(“아동학대,법엄정집행”)

20 ‘독일파 4인방’대표팀 합류(독일파4인방합류) 20돌아온 국새 공개..“유출문화재 더 있다”(“유출된문화재더있다”) 20<앵커>피랍여학생 영상공개/파리

21 <플러스>‘최저임금인상’바람이유는?(최저임금인상바람)/뉴욕,런던,도쿄 21피랍소년들 영상공개..대대적 수색작전(피랍소녀들영상공개)/카이로 21<앵커>‘러’영역된 흑해 연안/트란스니스트리아

22 고압 수증기 폭발 8명 부상(고압수증기폭발) 22친러우크라동부권, 크림반도 따라하기(우크라동부,제2의크림되나)/파리 22감사원,세월호 사고 특감 내일 착수外 

23 “폭력남편 살해 정당방위 아냐”(폭력남편살해징역) 23녹아내리는 남극빙하, 더 빨라졌다(녹는남근,돌이킬수없는수준)/워싱턴 23멸종 위기 삵 북한산에(멸종위기삵,북한산에)

24 피랍 여학생 수감자 교환 요구(납치여학생공개)/파리

25 돌아온 ‘국새’ 일반에 공개(반환국새일반공개)  

26 나이스 카드 결제 한때 마비@

27 北국방위 ‘보복전’위협@

28 감사원, 세월호 관련 기관 감사@

29 세월호 유언비어 의혹 교사 사표@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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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반중 시위대 한국기업 습격(한국업체 50곳 파손)/베트남 1 장남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장남 A급 지병수배) 1 <단독>사고 1시간 동안 승객 유무도 파악 못 해(승객 유무도 파악 못 해)

2 중국·베트남 남중국해 충돌(남중국해 갈등 확산)/베이징 2 유씨 금수원 있는 듯..신도 1천명 집결(유씨 금수원 있는 듯)/금수원 2 119상황실, 구조보다 의전이 먼저?(구조보다 의전 먼저?)

3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장남 유대균 지명수배) 3 선장·항해사·기관장, 살인죄 적용(선장·선원에 살인죄) 3 <단독>“선장 ,사고 나자 떨기만 했다”(“선장, 벌벌 떨기만”)

4 유병언 연락두절 금수원 긴장(유병원 일가 잠적)/금수원 4 구조도 바쁜 탓에 윗분 의전부터(구조보다 윗분 의전) 4 <단독>상습과적·화물량 축소 녹취 확보(“상습 과적” 녹취 확인)

5 유병언 일가 초대형 염전 소유?(구원파 대형 염전 소유) 5 책임 떠넘기는 장관..“당장 사퇴해”(“장관, 당장 사퇴해”) 5 혼선·장관 처신 질타…“당장 사표”(“당장사표 내라”직격탄)

6 아해 사진에 갑작스런 해외 호평(아해 사진 갑자기 호평?) 6 선체 붕괴로 진입로 상당수 막혀(진입로 상당수 막혀) 6 내일부터 대조기…“끝까지 수색”(“끝까지 수색”)

7 무너지는 선체 필사의 수색(마지막 실종자까지…) 7 “자식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 7 <이 시각 현장>안성, 문 닫힌 금수원
8 뜨지 못한 소방헬기 책임 공방(무용지물된 소방헬기) 8 <안전>148곳이 무너질 판인데..턱없는 예산(148곳 무너질 판인데..) 8 유대균 A급 지명수배, 밀항 감시(유대균 A급 지명수배)

9 “초동대응 실패” 여야 질타(세월호 초기대응 질타) 9 “기초 말뚝, 1/3을 안 박았다”(“기초말뚝, 1/3안 박았다”) 9 오리무중 유 씨 부자 어디에?(어디에 숨었나?)
10 “의전 챙겼다” “의료진 대기”(119 의전에 구조 뒷전?) 10 하천 범람하는데..경보 시스템은 먹통(범람하는데 경보 먹통) 10 삼성 “백혈병 보상”…보상 대상 이견(7년 만에 “사과·보상”)

11 고용률 역대 최고 경기 회복?(고용률 역대 최고) 11 은퇴 선언..“믿음 준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박지성 은퇴 발표) 11 7년 간 계속된 반도체-백혈병 논란은?(백혈병 논란 7년)
12 7년 만에 사과 “백혈병 보상”(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12 D-30, 열기는 높아졌는데 준비는..(D-30, 준비는?) 12 베트남 반중 시위, 한국 기업 피해(한국 기업에 불똥)/방콕

13 서울·경기 올해 첫 오존주의보(올해 첫 오존주의보) 13 “원정 8강을 향해”..다음 주 전술훈련(원전 8강을 향해) 13 <확대경>75살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임플란트 지원)

14 이른 더위 여름상품 불티(이른 더위에 매출 껑충) 14 “백혈병 사망 근로자 보상하겠다”(백혈병 공식 사과) 14 메르스 확산…유럽·미국도 긴장(메르스 공포 확산)+1
15 파일 덜 박아 건물 기울어(부실시공에 기우뚱) 15 뇌파는 정상이지만 의식회복 늦어져(의식회복 시점 불투명) 15 내일부터 후보 등록…서울 표심 안전 변수?(안전으로 표심 공략)

16 보험금 지급 거부 유족 반발(“리조트 붕괴 보험 안돼”) 16 <단독>자기앞수표도 거부하는 은행 횡포(은행 횡포) 16 경기는 접전 중…“쇄신파” “경제전문가”(경기 판세 급변하나?)

17 “발견자가 주인 국외 반출 금지”(운석등록제 도입) 17 反중국 시위 격화..한국 기업체도 피해(反중국 시위 격화)/베이징 17 “불법 선거·공무원 관여 등 단호 대처”/@
18 터키 탄광 폭발 200여 명 사망(탄광 폭발 200여 명 사망) 18 술, 조금만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요?(“소량도 뇌에 악영향”) 18 월드컵 4강주역 박지성 은퇴…“첫경기 중요”(박지성 은퇴)

19 곡물 섬유소 심장 강화 효과(잡곡밥 심근경색 예방) 19 서울 올해 첫 오존주의보(첫 오존주의보) 19 <이슈>8강 신화(8강 신화 가능성은?)
20 <플러스>월드컵 D-30 꿈꾸는 별들(월드컵, 스타의 산실)+1 20 늙어가는 일본..“인구 1억을 유지하라”(日 인구1억 유지 목표로)/도쿄 20 <이슈>관전 포인트는?(관전 포인트는?)+1
21 <토크>유병언 일가 수사 전망은?(수사 전망)/김용남 변호사 21 트집 잡힌 “없어져야 할 나라” 발언(과도한 北 자극?) 21 유럽, 인터넷 잊혀질 권리 첫 인정(잊혀질 권리 인정)/런던
22 서울시장 선거 초반부터 신경전(서울시장 부자 공방) 22 청계산 무인기추정체 오인 발표 소동/@ 22 <데스크>인터넷 기록 삭제 권리는?(기록 삭제 어디까지?)
23 안철수 측 인사 줄줄이 쓴잔(안철수 인사들 고배) 23 판 커진 재보선..거물급의 귀환?(판 커진 재보선) 23 軍 “무인기 발견”…알고보니 문짝(군 섣부른 발표 이유?)
24 메르스 확산 미국 초비상(美 메르스 확산 비상)/워싱턴 24 터키 탄광의 참사..사망 200명 넘어(터키 탄광 폭발)/카이로 24 제목 없음(잇단 안전사고 이유는?)
25 스무발자국 뒤 삶과 노래(스타 뒤 코러스의 삶) 25 중동판 사스 메르스 공포 확산(메르스 공포 확산)/워싱턴 25 터키 관광 폭발, 3백여 명 사망·실종(터키 탄광 폭발)

26 26 26 더 낸 세금 540억, “찾아가세요”(어떻게 돌려받나?)

27 27 27 국부 1경 630조 원, 절반이 토지(절반이 토지)

28 28 28 <간추린>서울경기 올해 첫 오존주의보 발령 外 4개/@

29 진정한 참교육 실천(스승의 참교육 봉사)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4일 (수)



59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선장 등 4명 ‘살인죄’ 기소(선장 등 살인혐의 기소) 1 영상 편지(故 지윤양 아버지) 1 <영상>세월호사고 해역 헬기
2 “증축·과적·운항 총체적 부실”(총체적 부실로 침몰) 2 참사 한 달..마지막 한 명까지(참사 한달..마지막 한 명까지) 2 선박직 15명 기소…선장 등 4명 살인죄(선장 등 4명 살인죄)

3 살인죄 처벌 가능할까?(살인죄 처벌 가능할까) 3 실종자 20명..애끊는 기다림(아직도 20명..애끊는 기다림) 3 승객 위험 알고도…“나 살 생각만 했다”(살인혐의 적용…왜?)

4 1차 수색 종료 실종자 20명(실종자 20명 어디에?) 4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한 30일(모두 함께 슬퍼한 30일) 4 “물 차면 문 안 열려”…자신들만 탈출(“물 차면 문 못 연다” 알고…)

5 슬픈 스승의 날 노란 카네이션(눈물의 스승의 날) 5 유족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우리가 바라는 것은..”) 5 이례적 부작위 살인죄 의미는?(의미는?)

6 구원파 “참사 책임은 해경”(“참사 책임은 해경”) 6 선장 포함 4명, 살인혐의로 기소(선장 등 4명 살인혐의 기소) 6 “조타 미숙이 사고의 직접 원인”(“조타 미숙이 원인”)

7 유병언 내일 소환 신도 집결(구원파 금수원 집결)/금수원 7 “구조 순서 밀릴까봐 탑승객 버렸다”(“순서 밀릴까봐 먼저 탈출”) 7 내일 소환…금수원, 신도 속속 모여(내일 소환…신도 모여)

8 금수원 주변 수상한 비밀별장(유병언 비밀별장) 8 진입 시도도 안 한 해경..내주 본격 수사(해경 다음주 본격 수사) 8 청해진부터 해경까지 전방위 수사(검찰, 해경도 정조준)

9 “신협은 사금고 거액 해외 유출”(“신협, 유병언 사금고”) 9 내일 10시 출석 통보..사흘째 농성 대치(“내일 출석하라”..무응답)/금수원 9 충격·슬픔·분노의 30일(충격·슬픔·분노의 한 달)
10 잘려진 녹음 의전논란 진실은?(의전의혹 왜곡 논란) 10 신협의 수상한 대출..유씨 사금고처럼(신협의 수상한 대출) 10 경쟁만 있는 검증 없는 보도…실망·분노(불신 부른 재난보도)

11 “숭례문 단청 벗겨내라”(“숭례문 단청 재 시공”) 11 집단자위권 공식화..무너진 평화헌법(日, 집단자위권 공식화)/도쿄 11 비관과 지적을 겸허히…(비판·지적 겸허히…)
12 보수는 뒷전 엉뚱한 데 돈 썼다(필요한 곳엔 안 쓰고‥) 12 한반도 개입 가능성 생겨(한반도 개입 가능성 생겨)/도쿄 12 선체 붕괴 계속…4층 집증수색(수색 계속…4층 집중)

13 교민 피해 확대 중국인 철수(반중시위 피해 심각)/베트남 13 후보 등록 시작..본선 경쟁 막 올랐다(후보 등록 시작) 13 <확대경>염분 ·강한 조류에 선체 얼마나 손상?(개조 부분 붕괴 위험)

14 <단독>금 간 활주로 발 묶인 공군기들(활주로 부실시공) 14 서울 교육감, 보수3명 진보 2명(서울교육감, 보수3 진보2) 14 “어서 돌아오길” 팽목항은 지금(“어서 돌아오길”)
15 귀한 몸 벌집 없어서 못 판다(벌집꿀 “없어 못 판다”) 15 결국 엉터리로 학인된 숭례문 복원(숭례문 복원 엉터리 확인) 15 슬픔 속 안산, 경제적 타격까지(참사 한 달…안산은)

16 <단독>필리핀 한인 또 총격 피살(필리핀서 청부 살인) 16 “다시는 이런일 없게”..국민에게 듣는다(국민에게 듣는다) 16 세월호 사고 가족에게 듣는다(세월호 사고 가족 대담)

17 연평도 어선 침몰 전원 구조(어선침몰, 선원 극적 구조) 17 신뢰 무너진 대한민국..새 전환점 필요(신뢰 무너진 대한민국) 17 총체적 부실…해피아 뿌리 뽑아야(선박 안전 총체적 부실)+1
18 은행 앞에 빨간 불량 딱지(금융사 성적표 공개) 18 절망 속에 빛난 희망..이들이 의인(절망 속에 빛난 희망) 18 비상 대피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다(대피 훈련도 없었다)

19 <단독>농협 축산경제 금품선거 수사(농협 부정선거 수사) 19 2만5천 명의 따뜻한 사람들(2만 5천명의 온기) 19 <이슈>제목 없음(재난 관리 엉성)
20 스승과 제자 한마음 한뜻(스승의 날 새 각오) 20 선생님 영전에 카네이션 “존경합니다”(선생님 영전에 카네이션) 20 <이슈>대안(국가 안전처…과제는?)
21 석유 만드는 꿈의 기술(햇빛으로 석유 생산) 21 “잊지 않을게요”..그 마음 역사기록으로(기록으로 남기자) 21 원로에게 듣는다…위기 극복 방법은?(원로에게 듣는다)
22 집단적 자위권 공식 발표(日 집단적 자위권 천명)/도쿄 22 슬픔 속 가라앉은 소비..상가도 한산(슬픔 속 가라앉은 소비) 22 <데스크>안전 불감증 해법은?(원칙과 기본 지켜야)
23 “우리 요청 없는 한 용인 안 돼”/@ 23 구조 매뉴얼, 현장 중심으로 바꾸자(구조 매뉴얼, 현장 중심으로) 23 승객부터 구한 기사…“세월호와 대조”(불길 속 “승객 먼저”)/베이징

2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지방선거 후보 등록) 24 컨트롤 타워, 제 역할 하려면..(컨트롤타워, 제 역할하려면..) 24 “사고는 일어나는 것” 총리 발언에 분노(망언에 민심 폭발)

25 1인당 신용카드 4장 아래로(줄어드는 신용카드) 25 그 때 그 자리에..9.11추모 박물관(9.11 박물관 공개)/뉴욕 25 日 집단 자위권 천명…정부 “면밀 주시”)/도쿄+1

26 美 서부 최악의 가뭄 곳곳 산불(美 서부, 대형 산불)/LA 26 지도자의 망언..최악 참사에 “종종 있는 일”(총리 망언에 시민 분노)/카이로 26 후보 등록 시작…여야 전략은?(D-20 후보 등록 시작)

27 27 27 우리기업 80곳 피해추정…현장 가보니(“80곳피해”)/베트남

28 28 28 <간추린>감사원 “숭례문 단청에 화학접착제 사용” 外 4개

29 스승의 날, 행사 대신에…(행사 대신에…)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5일 (목)



Ⅶ. 언론대응활동  ●   597

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박 대통령 세월호 유족 면담(대통령-유족 대표 면담) 1 소환 불응..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조사없이 바로 영장) 1 유가족 앞 첫 사과…“진심으로 위로”(“정부부족…사과”)
2 유병언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유병언 구속영장 청구) 2 “충돌 피하면서 법 심판 압박”(“충돌 피하면서 법 심판 압박”) 2 “구체적 대책 바랐지만 아쉽다”(“아쉬운 점 많아”)

3 금수원 신도 집결 긴장 고조(금수원 긴장 고조)/금수원 3 온종일 긴장감..장기 농성 태세(장기전 태세)/금수원 3 소환 불응…유병언 구속영장 청구(소환불응…영장청구)
4 종적 감춘 유병언 어디에?(어디에 숨었나) 4 유씨, 금수원 있는 듯..24시간 통제(유 씨 금수원에 있는 듯) 4 금수원 긴장 고조…인간 장벽까지(유병언 어디?…신도집결)

5 유병언 차남 프랑스로 이동(美, 유병언 차남 수사)/워싱턴 5 <뉴스>재산 2400억 추정..美국세청도 조사(유 씨 재산 2400억 추정) 5 유병언 수사 장기화 우려(수사 장기화 우려)

6 신병확보 한·불 사법공조(프랑스 왜 갔나)/파리 6 대통령 면담..“특별법으로 규명해 달라”(“특별법으로 규명해 달라”) 6 선체 내부 재확인, 4층 등 집중 수색(4층 등 집중 수색)

7 2차 수색 착수 민간잠수부 철수(2차수색 돌입) 7 선체 붕괴에 수색 환경 더 나빠져(수색 환경 더 나빠져) 7 “끝까지 실종자 가족과 함께”(“끝까지 함께…”)
8 불매운동 생계위협 항의(세모 제품 불매 운동) 8 민간 잠수사 일부 철수..더 커진 걱정(민간 잠수사 일부 철수) 8 진도 주민들 이중고…하소연도 못 해(진도 주민들의 이중고)

9 <데스크>세월호참사 우리 사회의 의미(위로하고 극복해야) 9 <안전>당장 철거해야 할 도심의 시한폭탄(도심의 시한폭탄) 9 탑승자 구하다…끝내 주검으로(끝내 숨진 채 발견)

10 벗겨진 단청 재시공 막막(단청 재시공 막막) 10 안전, 개인소유주도 책임 물어야(개인소유주 책임 물어야) 10 <이 시각 현장>여의도 한강공원
11 활주로 부실 원칙 무시한 시공(“설계대로 안 했다”) 11 후보 등록 마감..부산 野단일화(부산시장 野 단일화) 11 밀양 30도…주말도 초여름 더위(주말도 초여름 더위)
12 한국인 범죄 표적 대책 시급(필리핀 한인 피살 파장) 12 안전이 제1공약..“안전서울은 내가”(“안전 서울은 내가..”) 12 <확대경>품위 있는 죽음 원해도 의료 현실은?(품위 있는 임종을…)

13 성형외과에 정장 입은 떼강도(정장차림 떼강도) 13 투표용지만 7장..30∼31일은 사전투표(투표용지만 7장) 13 반중 시위 피해 딛고 조업 재개(피해 딛고 공장 가동)/베트남

14 봄볕 쨍 노화 자외선 비상(노화자외선 주의보) 14 성형외과 털려던 양복 입은 강도들(양복 입은 강도들) 14 <이슈>제목 없음(남중국해 긴장 고조)/베이징
15 만병통치 과대광고 수백억 폭리(주스가 만병통치약?) 15 이례적인 5월 일교차 15도..감기 비상(일교차 15도..감기 비상) 15 <이슈>제목없음(미·중 갈등 확산)/워싱턴
16 안 쓰는 휴대전화 돈 받고 파는 법(잘파는 중고폰) 16 내 돈 담보로 고리대출하는 보험사(보험사, 고리 대출 열중) 16 <압록강변>압록강변의 입대 작별 식사(작별 식사)/압록강

17 재미있는 광고 매출 쑥(웃긴광고로 재도약) 17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 17 카톡으로 송금까지…안전성은?(카톡송금 안전할까?)
18 박주영 부상 회복 대표팀 활기(박주영 부활 신호) 18 방글라데시의 세월호..실종자 수도 몰라(방글라데시의 세월호) 18 후보 등록 마감…40% 전과 기록(후보자 40% 전과 기록)

19 <플러스>대학생 창업 실태와 과제(대학생 창업 도전)+1 19 정권 퇴진 요구로 번진 탄광 참사(정권 퇴진 요구로 번진 참사)/카이로 19 <연속>서울 안전 격돌…주요 공약은?(안전이 최대 이슈)

20 후보 등록 마감 전과 수두룩(후보등록 마감) 20 진도·섬주민의 속앓이 “생업이 안돼요”(진도·섬주민의 속앓이) 20 <단독>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불…환자 사망(배터리 불로 사망)

21 서울 안전 대결 부산 野 단일화(시민건강·안전 공방) 21 절실한 심리 치유..지원은 혼선(심리치유도 지원도 혼선) 21 <집중>日 내부도 갈등…中 반발·美 환영(美환영…中 반발/도쿄

22 탄광 참사 터키 혼란 가중(탄광참사 시위 격화)/런던 22 인터넷, 이젠 기술의 영역을 넘어(인터넷, 기술의 영역을 넘어) 22 <집중>조건부 용인 정부 입장 논란(조건부 용인 논란)
23 개에 물린 보험금 한해 5천억 원(개의 습격 보험금 5천억) 23 칸 영화제 개막..전도연 심사위원에(칸 개막..본선작 없다) 23 여객선 침몰(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방콕
24 새누리, 진선미 의원 사과 요구/@ 24 캘리포니아 산불..해군 무기고도 위협(무기고 위협)/현지 24 <간추린>KBS보도본부 부장단 보직 사퇴…“사장 사퇴해야”外 4개/@

25 “이건희 회장 조금씩 나아져”/@ 25 25 밀교대장 첫 발견(밀교대장 첫 발견)
26 방글라 여객선 침몰 수백명 실종/@ 26 26
27 27 27
28 28 28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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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유병언 차명 휴대전화 15개 추적(비밀휴대전화추적) 1 특검 논의 가속화..野 “성역 없어야”(‘세월호특검’논의가속화) 1 금수원에 신도 3천 명 집결(금수원에3천명집결)

2 공권력 투입 대비 속속 집결(금수원,중계차) 2 도심추모집회..“이런 희생 다시는 없게”(‘희생자추모’도심집회) 2 금수원 도면 분석 4차례 실사도(금수원도면분석착수)

3 선체 곳곳 붕괴 진입로 막혔다(선채붕괴진입로막혀) 3 그 선생님에 그 아버님..얼굴없는 감동(딸이그랬던것처럼..) 3 추가수습…잠수가 2명 입원(강한물살…추가수습)

4 잠수병 호소 줄줄이 긴급 이송(잠수병호소긴급후송) 4 영장심사 불응하면 공권력 투입(영장심사불응시공권력) 4 경비함정 90% 긴급구조장비 없어(90%긴급구조장비없어)

5 세월호 특검 이구동성 ‘수용’(세월호특검환영) 5 신도 2천명 집결..농성계속(금수원,중계차) 5 <앵커>돈 내면 시험 면제?

6 대규모 촛불 보수단체 맞불(도심추모집회) 6 붕괴 위험지역은 잠수사 투입제한(붕괴위험,잠수사투입제한) 6 벌써 해수욕장에…전국30℃안팎(전국30℃안팎)

7 소방대 오기 전엔 이렇게‥(불시에훈련‥모두가참여)/런던 7 여러기관이 한 몸처럼..45분내 총집결(45분내총집결)/LA 7 자외선 차단제 실험해보니(자외선차단제사용법)

8 몸이 기억하게 반복 또 반복(실제처럼‥몸에배도록훈련)/뉴욕 8 달리던 버스에 불..여전히 불안한 ‘안전’(달리던버스에불) 8 <앵커>옆 건물도 걱정…

9 활활 타고 들이받고(고속버스화재) 9 등록 후 첫 주말..‘40대민심’이 변수(40대민심이변수) 9 기사, 신속․침착 대응 큰 사고 막았다(빠른대처큰사고막아)

10 늑장 리콜 358억 원 벌금(늑장대응358억벌금)/워싱턴 10여전한‘공천후폭풍’..광주의 선택은?(‘공천후폭풍’광주민심은?) 10도심‘추모’집회…“갈등조장”맞물집회(추모집회…맞불집회)

11 시위에 파업 흉흉한 브라질(치솟는물가,월드컵반대시위)/LA 11차 안은 여름..에어컨 세균 피하려면(車에어컨세균득실) 11후보 등록 후 첫 주말, 표심 잡기 ‘분주’(후보등록후첫주말)

12 월드컵 마케팅도 ‘조심조심’(조심스런월드컵마케팅) 12결함 알고도 쉬쉬..최대벌금 물렸다(‘늑장리콜’에최대벌금) 12경기, 공동체-일자리 격돌(공동체-일자리격돌)

13 ‘치맥’김치전 음식 한류 뜬다(음식한류뜬다)/상하이 13왕자와 거지의 대결..‘거지’가 이겼다(거지가이겼다) 13‘인사․보도개입’주장“…사실 아니다”(개입주장-사실아니다)

14 자외선 ‘독’아닌 ‘약’되려면(적당한자외선은‘약’) 14<건강>고혈압환자, 치매걸릴 위험 더 높다(고혈압,치매확률70%) 14압록강변의 빈부격차(압록강변의빈부격차)

15 처형됐다더니‥무대 등장(총살설여가수‘건재’) 15실천안되는 식당의 ‘음식쓰레기줄이기’(구호뿐인쓰레기줄이기) 15<앵커>‘행상’출신 총리…‘변화’

16 101명이 부르는 ‘서른 즈음에’(팬이부른‘서른즈음에’) 16노인시대 일손부족을 ‘입는로봇’으로(日‘입는로봇’양산)/도쿄 16고교생 15명,햄버거 먹고 식중독 증세外

17 던진 물건 척척 잡는 로봇팔(날아가는물체잡는로봇) 17인터넷으로 추구하는 ‘공공善’(인터넷,미래는공공善)/보스턴 17‘세계의 지붕’이 녹는다(세계의지붕녹는다)

18 주말에 표심잡자 동분서주(첫주말표심잡기) 18자취 감췄던 황새, 야생복귀 훈련중(황새의야생복귀훈련)

19 “청와대 뜻이라며 사직 종용”(김시곤前보도국장)

20 맛있게 ‘삼삼한’ 맛 찾아라(소금덜쓰는요리법)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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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M  B  C S  B  S K  B  S
1 세월호 사과 대국민 담화 발표(朴대통령) 1 침몰 보면서도 “못 들어갑니다”(해경교신 공개) 1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인명 피해 ‘상당’(北 사고)
2 금수원 내부 공개 “유병언 있다”(구원파 입장) 2 또 드러난 ‘우왕좌왕 뒷북 대응’(해경 대응문제) 2 붕괴 원인…“속도전·자재 빼돌리기”(사고원인)
3 시신 1구 수습 실종자 18명/@ 3 추모집회 후 거리행진.. 113명 사법처리(세월호 추모집회) 3 北, 이례적 공개·사과…의도는?(北 속내)
4 해경 교신 첫 공개 “진입 어렵다”(초기대응 문제) 4 ‘금수원 탈출 시도’ 첩보.. 차량 검문 중(유병언 수사) 4 “바다로 뛰어들게 해라”…“진입 불가”(해경 교신내용)
5 ‘우왕좌왕’ 탈출 명령도 못했다(교신내용 분석) 5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답 없는 바다(구조·수색) 5 거센 물살에 선체 붕괴까지…‘수색 난항’(세월호 수색)
6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北 이례적 공개) 6 내일 대국민담화.. 개각 언급여부 주목(朴대통령) 6 금수원 공개…“유씨 교주·교인 아니다”
7 기우뚱 오피스텔 철거하다 폭삭(충남 아산) 7 <안전>뒤집히고 꺼지고..위협받는 어린이 안전(에어바운스) 7 내일 ‘세월호 담화’…‘관피아 개혁’제시할 듯(朴대통령)
8 아버지 제삿날에 층간소음 참변(서울 도봉구) 8 23층 아파트 붕괴.. 수백 명 사상한 듯(北 이례적 공개) 8 초여름 날씨…산·바다엔 나들이객(헬기스케치)
9 덥다 더워 벌써 바다로 풍덩(더위 표정) 9 층간 소음 ‘말다툼’이 ‘살해’로(서울 도봉구 아파트) 9 텐트 안 번개탄 피워…일가족 가스중독(야영장)
10 톡톡 쏘는 탄산수 인기 비결은?(청량감·건강) 10 또 무산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5.18 기념식) 10 층간 소음 갈등에 또 이웃 살해(서울 도봉구 아파트)
11 안심 먹거리로 대륙 뚫는다(中, 한식열풍)/상하이 11 KBS 기자·노조 “사장 즉각 사퇴하라”(세월호 보도논란) 11 노래 때문에 5·18 기념식 올해도 ‘반쪽 행사’(임을 위한 행진곡)

12 안 터지는 에어백 소비자 속 터져(차량 에어백 미작동) 12 삼성 “회복 중.. 일반병실로 이동 검토”(이건희 회장) 12 압록강변의 돌탑·돌담…이유는?(北 내부동향)
13 지리산 샛길 곰 만날 확률 ‘쑥’(곰 이동경로) 13 더 밝게 더 안전하게.. 똑똑한 전조등(차량 전조등 진화) 13 인천, ‘부채 해결’-‘투자 유치’ 격돌(지방선거, 격전지)
14 <재난대비>안전을 생활화 대피도 배운다(日 사례)/도쿄 14 날씨 더워지니 ‘접촉 피부염’ 늘어나(원인·예방법) 14  수도권 후보 휴일 표심 잡기 ‘분주’(서울·경기도 후보들)
15 재난 딛고 만든 구조 체계(美 9.11 추모박물관)/뉴욕 15 등산로 벗어나면 위험.. 곰 만난다(지리산) 15 오피스텔 철거 중 붕괴…사고?(충남 아산시)
16 베트남서 침몰‥결과는 달랐다(안전규정준수)/베트남 16 120년 만의 대홍수.. 국민 1/4이 이재민(보스니아)/파리 16 <단신>여야, 내일부터 ‘세월호’ 임시국회 外
17 “한국 동의 없어도 북한서 작전”(日 아베정권)/도쿄 17 대한민국 인터넷 아버지가 말하는 인터넷(SDF, 전길남) 17 “기다릴게요” 노란 물결(도심 곳곳)
18 힐러리 건강 남편이 지원사격(美 정가)/워싱턴 18 與후보도, 野후보도 ‘빚 줄이기’ 경쟁(인천시장 후보) 18
19 칙칙 뿌리자 드러나는 도둑 지문(美 스마트워터 활용)/LA 19 골 감각 찾아가는 스타들(세계 월드컵 스타들) 19
20 우주·지구 쌍둥이 노화 속도는?(쌍둥이 역설 실험) 20 박은선 해트트릭.. 월드컵 출전권 땄다(여자 아시안컵 축구) 20
21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21 삼성, 5연승 선두.. 수비로 자멸한 KIA(프로야구) 21
22 22 22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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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4

[별첨 4~10]

별첨 4 : 민실위 보고서 (2월 25일 자)

별첨 5 : 민실위 보고서 (3월 13일 자)

별첨 6 : 민실위 보고서 (3월 27일 자)

별첨 7 : 민실위 메모 (4월 10일 자)

별첨 8 : 민실위 메모 (4월 24일 자)

별첨 9 : 민실위 보고서 (5월 8일 자)

별첨 10 : 민실위 보고서 (5월 10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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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언론대응활동 • 601

방통위_재난방송요청 및 고시

제출일자 : 2014. 6. 26.

위원명 요구일자 제  출  자  료  명

박민수

(새정치

민주연합)

’14. 6. 24. 1.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2항

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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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기획담당관실 정보보안팀 김세한 ☏2110-1314】

1.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을 하였는지 여부

○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14. 4. 16. “신속, 정확한 재

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발송(11:15경)하였고,

- 이어서 ’14. 4. 16.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사고 대비 재난방송 강화 요청” 공문

을 발송하였습니다.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는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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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호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

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①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3.「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재난방

송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주관방송사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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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으로 지

정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책임 있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주관방송사의 권한) ① 주관방송사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해, 재

난 또는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

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방송사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

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운용을 담당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주관방송사의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방송사의 임무) ① 주관방송사는 재난 등의 예방, 수습과 복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기사․영상 등 보도에 필

요한 자료를 다른 방송사업자가 동시에 또는 녹음․녹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여야 한다.

③ 주관방송사는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

정계층을 고려한 재난 등의 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수습 및 복구상황은 물론 이재민 등 피해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4. 각 방송사업자 별로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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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

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9조(정확한 보도)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피해 및 복구와 관련된 통계 또는 명단 

등을 방송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

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취재직원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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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보도내용 출처

10시14분

해경관계자는 침몰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1~2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수 있을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10시30분
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망위험성은 비교적 낮은편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10시38분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해군함정 대부분에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

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면 아래 사람이 갇혀 있는지 파악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경항공기

부기장 

이교민 경위

인터뷰

10시47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48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52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56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1시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1시
해경 관계자는 모든 인명구조를 곧 마칠 수 있을 것 같지

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KBS, MBC, 방통위 기관보고 종합 질의서

1. 전원구조 오보 관련

1) 전원구조 오보 – KBS가 원인 제공했나? 

<‘전원구조’ 오보 이전 KBS 보도>

- 류현순 부사장님, KBS는 10시 4분부터 세월호 구조상황을 뉴스특보 체제로 보도

하기 시작했죠. 

- 이 시각 세월호는 60도 이상 기울어져 3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배에 갇힌 채 침

몰해가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KBS는 이 긴박한 상황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해양경찰청, 중앙재난대책본

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조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인명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실제상황과는 다른 낙관적인 

보도를 함. 한번 보시죠.

- 10시 14분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구조 상황 소식을 전하며 “승객들은 모두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관계자는 침몰속도가 빠르지 않

아서 1~2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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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검증되지 않은 해경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했습니다. 

- 10시 30분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세월호 구조상황 소식을 전하며 “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망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낙

관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시각 300여명의 승객과 침몰해 버린 세월호에서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특히 10시 38분 KBS는 현장에서 구조를 벌이고 있는 해경항공기 부기장 이교민 

경위를 전화 연결해 인터뷰했는데요, 이교민 경위가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인

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해군함정 대부분에 사람들

이 구조가 된 상황”이라고 발언합니다. 

- 김진수 주간님, 이교민 경위 발언 사실입니까?

- 저희가 확인하니, 이교민 경위는 사고현장에서 고정익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항공기를 관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저희가 이 경위에게 이렇게 발언한 근거를 물었더니, 이 경위는 “항공기 위에서 

바라보기에 갑판 위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 승객 모두 구조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한 마디로 본인의 ‘추측’인거죠. 인터뷰 전에 이 경위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있는 분인지 확인했습니까?

- 이 경위는 현장에 구조함정이나 헬기와는 다른 주파수로 구조 지시를 받고 있었

고, 때문에 현장 구조상황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 더 큰 문제는 이어서 나옵니다. KBS는 10시47분부터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자막 내

보내셨죠? 사실입니까?

- 저희가 전원구조 오보의 진원지를 찾다보니, ‘단원고 행정실에서의 경찰 무전’

이라는 단원고 측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국조특위에 나온 단원고 전 행

정실장도 경찰에게서 전원구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자 경찰청 관계자가, “10시 56분께 행정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KBS에서 전원구조란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면서 박 경사에게 사실확인

을 요청했고, 박 경사가 단원서 상황실에 이를 물어봤던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대 전후 KBS 특보를 다시 꼼꼼하게 봤어요.

- 그랬더니, 10시 47분부터 11시까지 5번이나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

명장비 투척 구조 중”>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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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의 국민이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

서 KBS의 이런 인터뷰와 자막, 낙관적인 보도가 전원이 구조될 것이라는 ‘희

망’을 가지게 했고, 이 기대가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로 이어졌을 가

능성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이세강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오보 촉발시킨 MBC 

- 이진숙 본부장님, 4월 16일 ‘전원구조’ 오보...자막은 MBN이 10여초 빨랐지만, 

‘오보’는 MBC가 시작한 거 인정하시죠?

-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방통심의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영상과 오디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MBC가 첫 

오보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MBC 홀로 생떼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 그럼 어디 언론학회 같은 곳에 맡겨서, 전원구조 오보를 어디서 처음 시작했는지 

확인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장담 못하겠죠?

- 어쨌든 좋습니다. 소리는 듣지 않고, 자막만 보는 시청자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

서 MBN이 10여초 먼저 했다고 치죠. 그러면 MBC의 잘못은 없어집니까?

- 제가 당시 시청률을 확인했어요. MBC 5%, MBN은 몇 %인지 아세요? 0.7%입니다. 

- 공영방송 MBC가 시청률 1%도 안되는 종편채널에다 책임 떠넘기고 “우리가 처

음은 아니다”고 지금 발뺌하는 겁니까?

- 당시 정부기관과 시청자들이 MBC와 MBN 중 누구의 오보에 더 영향을 받았을까

요? 지상파다운 책임감이 없습니까? 그럼 지상파 허가증 반납하고 종편 승인장 

신청하시죠?

- 지금 최초 ‘전원구조’ 소식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계속 확인 중인데..어쨌든 

MBC가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단원고를 취재한던 MBN 기자가 학

교의 누군가가 ‘학생들이 전원구조됐다’는 얘길 하는 걸 듣고, 그걸 자기 선배

에게 보고하자, 그 선배가 주변에 있는 MBC 기자에게도 알려줬고, 이 기자가 단

원고에 있던 MBC 후배기자에게 ‘맞냐?’고 확인한 뒤 ‘맞는 거 같다’고 답변

하자, 곧바로 보도국에 보고한 뒤 자막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 최초 오보 시점과 무관하게, 수백명이 탄 배가 침몰했는데, 그 중에서 300명이 넘

는 사람이 ‘전원구조됐다’고 하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빨리 온 국민

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 하지만 본부장님,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팩트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방송이 유념해야 할 사안 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고자료 7-6

Ⅶ. 언론대응활동 • 609

<MBC가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

세월호 참사 당일 목포MBC의 진도 현장 취재 기자는 박영훈 기자로 박 기자가 

한승현 목포MBC 취재부장에게 보고한 것을 한승현 부장이 서울MBC 박상후 전

국부장에게 11시 30분쯤 (당시 각 방송사 특보 상황 등으로 추정한 시간입니다) 

전화를 걸어와 “현장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니 전원구조가 아닐 수 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약 10분 뒤 

(역시 추정 시간입니다) 김선태 목포MBC 보도국장도 “사태가 예상 외로 심각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라고 전화로 전해왔습니다. 목포MBC의 한승현 취재부

장은 서울MBC 전국부 고현승 차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했으나 당

시 특보 체제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라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목포MBC의 전화 보고는 이미 목포MBC 김현 기자의 전화 리포트를 통해 구조자 

수가 정정된 다음이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또한 보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어민의 감이 그렇답니다.’는 등 짐작과 전언

이어서 취재에 참고했을 뿐 이를 보도국 내에 전파하거나 방송에 반영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정확성’ 아닙니까? 확인된 사실은 신속하게 보도해야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 맞죠?

- MBC를 필두로 온 방송과 언론이 쏟아낸 ‘전원구조 오보’에 온 국민과 정부, 

심지어 청와대와 해경까지도 혼란에 빠진 거 인정하시죠?

-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겠습니까?

3) MBC 전원구조 오보, 1시간 동안 지속됐다!

- 그런데 말이죠...MBC는 더더군다나 단순한 사과로만 끝낸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 박상후 부장, MBC에서 최초 자막이 나간 뒤 목포MBC 한승현 취재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현장취재기자 확인결과 전원구조가 아닐 수 있다, 세월호에 더 많은 사

람이 갇혀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보고한 적 있죠?

- 그 전화 언제 받으셨어요?

- 11시 30분쯤이라는데 맞나요?

- 이 시간이면 이미 MBC가 “해경에 따르면, 모두 161명을 공식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며 ‘전원구조’ 오보를 정정했다고 밝힌 11시 24분보다 늦은 시간인데요. 

오보를 정정하는데는 목포MBC의 잇따른 보고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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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보도내용 출처

11시23분 해군 발표에 따르면 11시 현재 함정에서 79명 헬기에서 
32명 등 161명을 공식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MBC

김윤 기자

11시24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28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33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34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36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 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38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41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44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46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2시18분

오늘 아침 9시에 조난신고를 보내왔던 세월호. 47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탔던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고 대

부분의 승객과 선원은 구조가 된 현재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장 날씨가 나쁘지 않아서 해경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모

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대현 앵커

12시27분

그리고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조인원을 집계

한 것은 161명, 해경이 12시 기준으로 집계한 것은 197명

인데요, 숫자가 현장에서는 전원구조됐다, 중대본과 해경

이 약간씩 다른것은 그 집계에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의 시차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

12시30분 <해경, 197명 구조 확인> 자막

12시32분
다행히 학생들은 그래도 무사히 구조가 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연락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최대현 앵커

12시35분 인솔교사 14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경기도 교육 최대현 앵커

- 그래서 MBC도 특위에 제출한 답변에서 “목포MBC의 전화 보고는 이미 구조자 

수가 정정된 다음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했죠? 맞습니까?

- 저희가 목포MBC 한승현 당시 취재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MBC 소속이 아

니라 목포MBC 소속이라 오늘 안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

황인데...좋습니다.

- 어쨌든 MBC가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믿더라도, 목포MBC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취재부장과 보도국장까지 전화해서 “전원구조는 사실이 아니다, 사태가 예상 외

로 심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죠?

- 그렇다면 말이에요. MBC가 전원구조를 정정했다고 밝힌 시간 이후의 보도에는 

목포MBC의 보고가 적절히 반영이 됐습니까?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뒤죽박죽, 이랬다저랬다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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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따르면 이들 모두 안전하게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지요?

12시39분

오늘 아침 출발했던 세월호는 진도앞바다에서 완전히 침몰

한 상태고, 타고 있던 477명은 모두 구조가 된 상태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최대현 앵커

12시45분

지금 현장에서 구조된 승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배가 갑

자기 기울어 져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현 앵커

12시48분

현재 구조작업이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승객들이 거의 대부

분이 구조 된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선체가 완전히 침몰

된 가운데 선체안에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승객들을 구

조하기 위한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현 앵커

12시52분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들이 

325명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들이 전원구조 됐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는 최종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에서 기다

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마음 답답하기만 할 것 같은데요

최대현 앵커

- 11시23분47초 “해경 161명 공식적으로 구조 발표” 리포트가 나갑니다. 

- 그런데 그 직후인 24분부터 11시46분까지, MBC에서는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이 4번,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이 5번 나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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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된 겁니까? 전원구조 오보가 11시23분에 정정된 거 맞습니까?

- 시청자들이 ‘아 다 탈출해서 구조됐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심지어 12시 18분 55초에는 뜬금없이 앵커가 “47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탔던 세

월호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고 대부분의 승객과 선원은 구조가 된 현재 상황”이

라며 “육해공군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

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해경에서 공식적으로 160명 정도 구조했다고 밝혔고, 목포MBC에서는 “배가 완

전히 침몰했는데 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고 보고까지 한 뒤에 어떻게 이런 멘트

가 나갑니까? 이 역시 완전 오보이며, 11시 23분에 오보 정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거죠?

- 더 심각한 것은 이 이후에도 거의 1시간 동안 앵커 코멘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 등 승객이 모두 구조됐다”고 보도됩니다. 그 중간중간 ‘중대본 공식 구

조 인원은 161명’, ‘해경은 197명 구조 확인’ 등 정부발표따라 구조자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보도들도 나오고요. 

- 12시 45분에는 앵커가 “배가 갑자기 기울어 져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3분 뒤인 48분에도 또 다시 앵커는 “현재 구조작업이 거

의 다 진행이 돼서 승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조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

도합니다. 

- 그러다 1시가 되어서 “197명이 구조된 것으로 중대본에서는 확인을 해주고 있

다”고 말합니다.

- 보도본부장님, 이 같은 MBC 보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11시 23분에 전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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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가 정정된 거 맞습니까? 

- 그렇다면 그 이후 앵커 코멘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 MBC 뉴스특보를 보던 시청자라면 12시50분까지는 당연히 ‘학생들도, 승객들도 

다 배를 탈출해 구조됐구나’라고 여기겠지요?

- 그리고 구조현장과 정부당국이 mbc 뉴스특보를 봤다면 ‘대체 뭐가 맞는거냐?’

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 목포MBC에서 올라온 보고만 제대로 챙기고 보도국 내에서 제대로 공유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못 인정하시죠?

2. MBC의 정부 비판성/중요사안 발굴 아이템의 보도 누락 등

1) 안행부 국장 기념사진 촬영 논란 보도

- 보도국장님, 4월 20일 해수부장관 일행이 팽목항에 갔을 때, 장관 옆에 있던 안행

부 간부가 “온 김에 기념사진 찍고 가시지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들

은 실종자 가족들이 장관 일행을 가로막고 항의한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있던 현장에서 고위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한 거 정말 심각

한 문제 아니었나요?

- 보도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에 따라 수많은 언론이 그날 바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MBC는 4

월 20일 이 보도 했나요?

- 보도안했죠?

- 저희한테 제출한 답변에서 4월 21일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이란 리포트에서 

“해당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국장이 사표를 내 수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는데, 이 보도가 해당 국장의 문제 행위를 지적한 보도였나요?

- 아니죠.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청와대 출입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마치 그 사례 중 

하나로 안행부 국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것처럼 보도했어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51727_13490.html)

-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사안인데, 오히려 MBC는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데 

대단히 교묘하게 활용해서, 대통령을 속칭 ‘빨아준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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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 진도 현장에서 안행부 국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

까? 없었습니까?

-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현장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고 답변했어요. 사실

입니까? 발제도 없었고, 원고를 송고한 일도 없습니까? 확실해요?

- 자 화면 한 번 보시죠.

 4월 20일 뉴스시스템 캡쳐 

-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 MBC 내부 보도게시판인데...사회2부에서 4월 20일 7시 31분 <[특보]‘해경과 기념

사진?’ 이주영 장관...> 기사를 작성해 올린 거 보이십니까?

- 이 기사는 뭐죠? 

- 왜 “발제도 없고, 보고도 없었다”고 거짓답변을 했습니까?

-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MBC 기자들이 곧바로 상황을 보고했고, 

기사를 작성해 송고했는데, 박상후 전국부장이 이 아이템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

시했다면서요?

- 박상후 부장, 맞습니까?

- 그리고 8시30분에 정부에서 안행부 국장을 직위해제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돼 현

장에서 다시 “지금이라도 리포트하자”고 요청했는데, 박상후 부장은 역시 묵살

했습니다. 맞죠?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막은 거잖아요.

- 당시만해도 뉴스데스크를 2시간 할 때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안인데 

하지않았어요.

(-그러면서, 국회에는 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을 증감법에 따라 고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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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포해경 간부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 발언 관련

- 박상후 부장님, 방송사 내부에서, 기자 ‘어떤 사안을 취재해 보도하겠다’고 하

는 걸 ‘발제’라고 하죠?

-‘발제’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죠?

- 문서로도 하고, 구두로도 하고, 전화통화로도 하죠? 형식이야 어쨌든간에 “이런

이런 이유로 이 아이템 했으면 좋겠다”고 데스크나 팀장에게 제안하는 게 ‘발

제’죠?

- 4월 22일 밤 모 종편에서 <해경 간부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막말 파문>을 

보도합니다. 이 사안 아시죠?

- 연합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사에 이 보도를 받아 후속보도를 했고, 인터넷에서

도 크게 이슈가 됐어요.

- 그래서 다음날 어떤 전국부 기자가 부장에게 “이 아이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한 적이 있죠?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 그런데 부장께서 뭐라고 했죠?

-“해경이 맞는 말 했다, 80명 구한거면 정말 잘한거니 기사 안된다”며 잘랐죠? (-

저희가 그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 해경의 총체적인 무능과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은폐하고 조작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지금도 “해경이 80명 구하면 잘하거다”고 생각합니까? 

- 국민들로 지탄받고 있는 해경의 간부가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되려 ‘나 잘났다’

고 막말을 하는데, 보도할 가치가 없습니까? 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 그렇게 보고까지 받아놓고 또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는 ‘보고도, 발제도 없었

다’고 거짓자료를 보냈어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3)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유가족 등 기자회견 누락 관련

- 보도국장님,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잖아요...이에 대해서 

그날 바로 실종자 가족분들이 ‘해경 해체’에 “해경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등의 내용으로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실종자 가족들 기자회견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나요?

- 안했죠? 저희가 ‘기자들의 발제는 있었냐?’고 했더니 “발제는 없었다”며 

“유가족 일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장 취재기자들이 사안을 크게 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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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 사실인가요?

- 자꾸 거짓자료 제출하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할 겁니까?

- 당시 진도 현장취재기자가 ‘수색상황’과 ‘실종자가족 기자회견’ 그리고 ‘해

경 브리핑’ 등을 모두 전국부에 보고했는데, 박상후 부장 보고받으셨죠?

- 그리고 이 내용이 MBC 이브닝뉴스에서 상세히 보도됐어요. 맞죠?

- 이브닝뉴스의 보도는 누가 발제한 겁니까? 그 내용은 누가 정리해서 보낸 겁니까?

-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브닝뉴스에도 나갔기 때문에 뉴스데스크에도 당연히 나

갈 줄 알고 현장에서 “수색 중단에 갑작스런 해경 해체까지 실종자 가족들은 오

늘도 고통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라는 기사까지 송고했습니다.

- 그런데 현장기자들의 발제가 없었다고요? MBC의 거짓답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대국민담화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 저희가‘이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기자들의 발제가 없었냐?’며 ‘왜 이 사안이 

뉴스데스크에서 단신으로 보도됐냐?’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MBC에서 보내온 답변이 뭐였습니까?

-“취재기자들의 리포트 발제는 없었다”, “유가족의 공식회견인만큼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단신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국회를 이렇게까지 우

롱할 수가 있습니까?

- 왜 리포트로 처리하지 않고 단신으로 처리했냐고 물었는데, ‘기사 가치가 있어 

단신으로 처리했다’고요? 뭐하는 겁니까?

- 이날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내용과 목놓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등을 

KBS는 9시뉴스 7번째 꼭지로, SBS는 메인뉴스 9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그런데 MBC는 단 2문장의 단신에 그쳤습니다. 도대체 MBC의 보도기준은 뭡니

까?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불만 때문입니까?

-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고 했어요. 

-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낸 답변이 사실입니까?

- 화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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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진도 취재팀 오전 보고 

- 진도에서는 이미 유가족들이 팽목항에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거라는 내용을 아침 7시 26분에 보고했습니다. 맞죠?

-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유가족들께서 팽목항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에 가자”라고 눈물로 외치는 내용까지 다 종합해서 전국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아이템은 뉴스데스크로 갈 거라 여기고 기사를 구성했다 합니다. 

- 그런데 전국부에서 “이 아이템을 단신으로 빼겠다”고 연락이 오고 실제 단신으

로 보도된 겁니다.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사를 올리면 전국부장의 생각이 바뀔까 싶어 저녁뉴스 

기사로까지 표시해 기사를 송고했다고 하더군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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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짓자료를 제출합니까? 이런 거짓투성이 자료 제출하면 MBC 잘못이 감춰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국정조사가 그렇게 우스워요?

  (-MBC의 거짓자료 제출과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해경 동영상 은폐 사실 최초 확인하고도 누락

- 보도국장님, 4월 27일 KBS가 9시뉴스에서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커

지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한 거 아시죠?

- KBS가 이렇게 보도한 다음날 아침, 해경은 곧바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해경이 선수쪽으로 가서 선원들만 구조하고, 선장 등 선

원들이 자기들만 탈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 그러자 MBC도 그 영상을 따서 28일날에는 첫보도부터 6꼭지나 관련보도를 내보

냈어요.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했다는거죠. 맞죠?

- 그런데요. 해경이 이 영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MBC에서 4월 25일에 

이미 전국부에 발제해서 원고까지 보냈죠? 하지만 박상후 부장이 리포트를 허락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 MBC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국부는 해당 리포트가 언론이 동영상 달라는



참고자료 7-6

Ⅶ. 언론대응활동 • 619

데 왜 안 주고 숨기느냐는 식의 의혹 제기만 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인터뷰 등 

근거는 부족해 기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답변했습니

다. 맞죠?

- 또“곧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정부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무조건 숨기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편집회의에서 논의는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 분이 지상파 보도국 간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자질까지 의심스럽습니다. 

-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그림’이죠? 그럼 그 그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정부가 주지 않는다면,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할 

만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 그런데, 국민들의 온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해경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뉴스가치가 없습

니까?

- MBC는 답변에서 목포MBC가 보낸 리포트가 “언론이 동영상 달라는데 왜 안주고 

숨기느냐는 식의 의혹제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목포MBC는 MBC본사 전국부가 전국에 나갈 뉴스데스크 편성에서 제외시키자, 결

국 목포MBC의 뉴스데스크 로컬시간에 첫보도로 이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 화면 보시죠. 바로 저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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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도 한번 볼까요?

-“승객을 버린 선원들의 탈출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

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먼저 구조선박에 오르려는 모습과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 등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며 이후 공개된 영

상과 일치하는 내용까지 보도했습니다. 

- 27일 KBS보도도 이만큼 상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리포트가 어째서 의혹제기만 

한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뭘 판단한 겁니까?

- 박상후 부장, 지금도 당시 목포MBC에서 올라온 리포트를 자른 게 잘한 판단이라

고 생각합니까? 왜 잘랐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5) 이밖에 해경비판 보도 누락

- 박상후 부장, 지난 4월 23일 진도 현장취재진이 ‘엇박자 구조작업’이란 제목으

로 아이템을 발제했죠?

- 실제 당시 현장에서는 해경의 지휘가 혼선을 빚으면서 민간잠수사들이 반발하고, 

특히 일부는 철수를 선언하고 현장을 떠나는 일도 있었어요.

- 그런데, 박상후부장이 “이 아이템은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왜 해경에 불리한 내용이고, 그래서 

정부에 누가 갈까봐 그런 겁니까?

- 그리고 26일에는 또 진도 현장에서 ‘구조인원 뻥튀기’라는 제목으로 아이템을 

발제했는데, 실제 잠수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십명 안되는데, 정부가 500,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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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안광한 사장이 MBC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 중 일부

세월호 참사는 크고 비극적이며 한국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할 교훈적 사건

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이 우리사회의 수준과 모습을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효순 미선양 방송”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

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비해, 이번 방송은 국민정

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

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시

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추스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고가 학생들의 대규모 희생으로 더없이 가슴 아팠던 만큼, 이를 대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사명감도 남달라 MBC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보

투입했다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보도 역시 박 부장이 채택하지 않았다더군요. 물론 이유는 알 수 없고

요. 왜 누락시켰습니까?

- 박 부장이 채택하지 않은 이 아이템을, 이틀 뒤인 28일 KBS는 ‘앵커&리포트’ 

코너에서 <물량 공세 발표 혼란 불신 키웠다>는 제목으로 집중보도합니다. “대

책본부는 그동안 하루 평균 5백에서 7백명 정도의 잠수요원을 투입했다고 밝혀왔

는데, 실제로 물속에 들어간 인원은 하루에 적게는 열명 안팎, 많게는 80명에 불

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외에도 수두룩했습니다만 시간상 다 소개를 못할 정도입니다. 

- 어떻게 ‘해경비판 하지말라’고 직접 청와대로부터 지시까지 받은 KBS보다 

MBC가 더 합니까? 박 부장도 청와대 연락받았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3. 세월호 보도 자화자찬하는 MBC 관련

1) “세월호 보도, 시청자 주목받는 계기였다”는 안광한 사장의 메일

- 안광한 사장님, 세월호 침몰 첫날, 방통심의위나 제가 보기에는 “학생 전원구

조”라는 세월호 참사 최악의 오보를 가장 먼저 낸 곳이 MBC이고, MBC의 주장

에 따르더라도 종편 채널과 10여초 차이로 선두를 앞 다툰 곳이 바로 MBC일뿐 

아니라 이밖에도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사장님은 MBC의 세월호 방송을 

어떻게 평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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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모

두들 힘든 가운데서도 온몸을 던져서 제 역할들을 해준 덕분에 우리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사와 지역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가동해 보게 된 것도 향

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생한 만큼의 시청자의 호

응이 뒤따라 주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파이팅하고 MBC가 어떤 

상황이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그 중의 으뜸입니다.

- 지난 4월 25일 사장께서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번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

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

를 했다”며 “특보방송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모두들 힘든 가운데서도 온몸을 던져서 제 역할들을 해준 덕분

에 우리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쓰셨죠?

- 나아가 “무엇보다도 고생한 만큼의 시청자의 호응이 뒤따라 주어 보람이 있었

다”고도 쓰셨는데...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신거죠?

- 한마디로 MBC의 세월호방송은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을뿐 아니라 호응도 뒤따랐다는 건데...사장님 ‘시청자의 호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뭐죠?

- 바로 시청률이죠?

- 사장께서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낼 무렵...과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화자찬할

만큼 시청자들의 호응이 뒤따랐고, 그래서 시청률이 나왔나요?



참고자료 7-6

Ⅶ. 언론대응활동 • 623

- 한번 살펴볼까요?

- 4월 16일부터 2주치 지상파3사와 종편4사 보도프로그램 시청률입니다. MBC의 경

우 4월 16일 10.6%로 시작했던 시청률이 사장께서 메일을 보내기 전날인 4월 24

일에 5.8%까지 떨어집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날에는 5.5%까지 뚝 떨어집니다. 

- 한마디로 시청률이 반토막이 난 거죠? 도대체 어디서 ‘시청자의 호응’과 ‘기

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시간대로 보나, 위상으로 보나 MBC의 경쟁상대인 민영지상파 SBS보다 시청률이 

높았던 날은 딱 3일뿐입니다. 그것도 근소하게...특히 MBC가 시청률이 반토막날 

동안 종편채널인 JTBC는 4.8%까지나 시청률이 치솟으며 MBC의 턱밑까지 올라왔

습니다. 

- 도대체 뭘 보고 자화자찬이 가득한 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까?

- 시청률로만 보면, MBC는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렸고, 시청자들의 호응은 SBS와 

JTBC로 향한 거 같은데...시청률만 보면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 MBC의 보험금 보도 관련

- 사장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 이진숙 본부장, MBC 내부에 따르면 김장겸 국장이 4월 23일 “이번 세월호 사고 

관련 언론 보도는 칼럼, 논문 등 언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MBC 보도는 타사에 비해 논란이 될 만 한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사

실입니까? 본부장도 동의합니까? 같은 생각입니까?

-‘전원구조’ 오보 외에도 MBC가 참사 첫날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거 모르세요?

- 4월 16일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사망 1억원” 등 세월호 승객들이 받게 될 

보험금 액수를 상세하게 보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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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 16일 <특집 이브닝뉴스> 19번째에 배치한 <“두 달 전 안전검사 이

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 리포트에서 “세월호는 선박 보험에 가입돼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 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

으로 확인됐다”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00

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휴대폰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누리꾼들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언론이 어떻게 목숨값을 전하고 있나” 등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 수혜 여부는 장

기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 속 보상 액수를 말하는 건 피해자

와 가족들을 배려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 시청자들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언론이 어떻게 목숨값을 전하고 있

나”라는 등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이 보도 문제 없었나요? 지금이라도 사과

하지 않겠습니까?

- 안광한 사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MBC 보도가 교훈적 공감대를 얻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MBC 뉴스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장의 말처럼 

‘시청자의 기대’때문이 아니라, MBC 보도가 일으킨 여러 문제때문이라 보는 

게 타당하겠죠? 

-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게 진심으로 사과하

시죠.

3) ‘전원구조오보’ 경기도교육청 탓하는 MBC 보도 관련

- 이진숙 본부장, 부하 간부 중에 배선영 사회1부장이 지난 4월 21일 ‘데스크리포

트-함께 생각해봅시다’라는 코너에서 <정부 재난대응체계 침몰>이라는 주제로 

직접 리포트한 적이 있죠?

-“1. 부정확한 상황보고, 2. 통합 대응체계 부재, 3. 탐색 구조 지연” 이 세가지가 

천안함 사건 때처럼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한 보도인데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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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MBC의 흔치 않은 보도 중에 하나

인데요...그런데 리포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상황보고”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재난담당 부서도 아닌 경기

도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말로 마치 사건이 경미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리포트한 대목인데요...

- 이게 사실입니까?

-“학생들이 전원구조됐다”는 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이 경미한 것처럼 오인

하게 만든 것이 경기도교육청입니까?

- 이 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문자보낸 시간이 4월 16일 몇시몇분입니까?

- 출처 :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학생 전원 구조 문자 발송 경위’

- 두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데 첫 번째 문자를 11시 9분에 보냅니다.

- 그런데, MBC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 자막이 맨 처음 나간 

시간이 몇시 몇분이죠?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학생전원구조’ 오보 시간

방송사 최초 오보시간 오보 보도형식 최초 정정시간

MBC 11:01 자막,앵커코멘트,기자리포트 11:24
YTN 11:03 자막,앵커코멘트 11:34

채널A 11:03 자막,앵커코멘트 11:27
뉴스Y 11:06 자막,앵커코멘트 11:50
TV조선 11:06 자막,앵커코멘트 11:31
SBS 11:07 자막,앵커코멘트,기자리포트 11:19
MBN 11:08 자막,앵커코멘트 11:27

KBS 11:26 자막,앵커코멘트,기자리포트 11:33

- 자료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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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11시1분26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보다 

8분여 더 이른 시간이죠? 

- 시간순서로 보자면, 배 부장 지적처럼 ‘재난담당 부서도 아니면서, 학생전원구조

됐다는 말로 경미한 사안으로 오인’하게 만든 책임이 경기도교육청에게 있습니

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보다 MBC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까?

- 본부장, MBC가 이런 오보에 대해 사과한 게 언젭니까?

- 5월 21일입니다. 

- 하지만 어떤 식으로 사과했죠?

-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니,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이 문자보내기 전에 이미 오보가 나온 사실이 밝

혀졌고, 그 중에서도 MBC가 가장 먼저 오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 전

원구조 오보 MBC가 촉발시켰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니, 

-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틀린 주장으로 확인됐다”며 

“최 의원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화방송을 악의

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최민희 의원을 비

난한 리포트의 말미에, 

-“한편 MBC는 이번 논란을 떠나 MBC 역시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오보를 내

고 정정보도를 하는 등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시정차 여러분께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문

장 언급한 게 방송을 통해 ‘학생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사과한 전부입니다. 

※ MBC는 국조 자료요구 중 “최민희 의원의 보도자료를 ‘MBC를 악의적으로 공

격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한 상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MBC :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타 방송사에 오보의 책임을 미루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다만 ‘MBC가 오보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다’는 최민희 의원실의 

보도자료가 정확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해명하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사고 당일의 각사 보도를 세심하게 비교했다면 MBC가 “오보

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MBC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악의적”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최민희 의원께서 상처를 입었다면 유감입니다.

- 이걸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오보 등 잘못된 보도만 가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리포트를 따로 보도하는 게 맞

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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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과에 인색하기 그지없는 MBC

-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도 MBC의 사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 KBS는 이미 4월 20일 자사를 포함 세월호 관련 보도를 자성하는 ‘미디어인사이

드’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5월 15일에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비판은 더 날카로웠다. KBS는 이런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두꼭지에 걸쳐 사과하고 반성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 SBS도 같은 날 앵커의 유가족과의 대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언론에 대한 불신

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 JTBC의 경우는 침몰 첫날 구조된 학생에게 부적절한 질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

는데, 그날 바로 메인뉴스 앵커가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MBC는 대체 이런 방송들보다 뭘 더 잘했길래, 그렇게 사과에 인색합니까?

5) 368명 구조 오보 – 받아쓰기보도의 폐해

- 지난 20여 년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

하철 화재 참사(2003년),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등 규모

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참사를 겪었지만, ▲ 속보 경쟁과 정부 발표 받아

쓰기 ▲ 유언비어를 확대하는 보도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2

차 피해를 부른 보도 ▲ 분풀이를 조장하는 보도 ▲ 선정적인 보도 ▲ 오보 중계 

등 이번 세월호 보도 역시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 과거 비슷한 참사와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의 차이는 취재인력의 증가를 제외하

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전원 구조’오보와 ‘368명 구조’오보는 사고 초기 결정적인 구조 대응에 혼선

을 초래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낳게 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이는 정부 발표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는 ‘받아쓰기’저널리즘, 언론의 고질적

인 관행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음.

- 이세강 본부장, 이진숙 본부장, ‘세월호 오보 참사’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과 함

께 출입처와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됩니

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재난방송은 그 자체가 재난기관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참사 초기 언론

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구조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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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PD가 인터넷커뮤니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린 글 중

...

문제의 경영진 대부분이 유지된 채, 얼굴마담일 뿐이었던 김재철 사장은 전혀 다

를 바 없는 다른 허수아비로 바뀌었습니다.그 사이 사측은 ‘시용직’이라는 전무한 

고용형태로 대체인력을 대거 뽑았고, 눈에 거슬리는 이들은 차례차례 해고해나갔

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도, 사측의 직원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들은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보란 듯이, 이미 

두 차례나 중복징계한 바 있는 PD수첩 제작진에게 또 다시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이들은 모든 비판으로부터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화자찬하기에 바

엇갈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입장만을 보도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할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 심지어 보상금 문제까지 운운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국민이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서 지적하며 해경의 적극적 구조태도를 독려하지 못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직무유

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오보는 정확히 통계를 집계하지 못한 정부 측에 일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받아쓰기의 참극’은 언론사의 몫입니다. 언론이 정부의 발표만을 받아 쓴다면 

우리사회에 더 이상 언론이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잘못된 취재

관행을 어떻게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4. MBC의 내부 비판 탄압 관련

1) 권성민 PD 반성글에 6개월 정직

- 그런데 MBC의 세월호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들만 차가운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

죠. MBC 내부에서는 그보다 더한 냉소와 자책, 나아가 분노까지 표출되었습니다. 

- 그리고 시청자의 냉소에 대해서는 “호응했다”고 180도 왜곡한 MBC가 사내 비

판 여론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 MBC의 세월호 방송을 보다 못한 직원 중 한 명이, 그것도 보도와는 상관없고, 세

월호 방송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예능PD이고, 입사 3년차밖에 되지 않는 막내PD

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사를 대신해 MBC의 세월호 방송을 사과하는 글

을 올렸는데, 

- 안광한 사장, 이 PD에게 내려진 회사의 징계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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쁩니다.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지

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보도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

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떠들었습니다.

...

현재의 MBC는 크게 제1노조와 제3노조의 두 세력으로 양분되었다고 할 수 있습

니다.현재의 경영진은 노골적으로 제3노조에 소속된 인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지

원해주고 있고, 제3노조 세력들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결정사항을 수용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중에 사측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시

용기자세력은, 파업 인원들이 전원 복귀하여 제작 인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력직 채용 등의 형태로 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1노

조 소속으로 활동하던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면 징계나 발령부

서 조정 등으로 취재부서로부터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남아도는 제3노조 세력의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질이나 완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방송되고 있는 엠병신의 뉴스입니다

....

계속해서 싸워온, 원래의 마봉춘을 자랑스러워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시 언론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독을 차고 있습니다. 혹은, 노조에서 새

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지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못 이겨 똑같이 싸웠다가는 또 똑같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

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치욕을 삼키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무력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

다. 아이템을 거부할 수 없다면, 리포트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바꿔가며 그래

도 차라리 차악의 형태로 바꾸어 방송에 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뉴스, 내

가 안하면 더 최악의 형태로 읽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

었던 세월호 관련 보도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기자들 아나운서들 당사자들은 못합니다. 어쨌든 같은 배를 타고 나간 

뉴스이니까요. 묵묵히 기레기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BC는 6월 10일 권성민 PD가 <오늘의 유머>에 ‘엠빙신 PD입니다’라는 제목의 

글(5월 17일)을 올린 것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취업규칙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해 이를 공고했다. 권 PD에게는 특

히 2010년 제정된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할 때에도 정

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한다”는 조항 위반도 적용됐다. 권 PD의 징

계는 9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안광한 사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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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7일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 파

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박성제 전 기자, 이상호 전 기자 6명에 대한 근로자 지

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이에 대해 MBC가 “법원 결정은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정

했다”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며 “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 시

는 물론 패소 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의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으로 이는 재판부도 2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음을 감

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음.

날짜 내용 대상 사유

3월17일 부당전보 

기자 5명 부당전보

-박00 이00 => 경인지사

-민00 양00 김00 

 => 미래방송연구실 

4월7일 부당징계

<PD수첩> 제작진 부당징계

-조능희 정직1개월

-김00 이00 감봉2개월

“광우병” 보도 이유로 정직3개월

감봉6개월=>2심까지 징계무효

=>양형과하다면 재징계하겠다

- 무려 ‘정직6개월’입니다. 

- 일부 표현이 과격하고,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입사3년차 PD

에게 정직6개월이라니,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2) 사내에서 비판 제기하면 무조건 탄압

- 그리고 일부 표현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권PD의 글이 사실관계에서 크게 벗어

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2012년 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 무더기를 해고하고, 징계한 게 사실이잖

아요?

- 그래서 지금 법원이 계속해서 ‘해고무효’ 판결을 내려도 이를 무시하고, 최근

에는 법원이, MBC에게 ‘해직자들을 MBC 직원의 신분으로 인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도 ‘본 재판의 2심 판결에서 MBC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다시 해고자

로 돌아가게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 그뿐입니까? 실제로 MBC에서는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미가 있는 직원들, 그리고 

언론노조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가혹한 인사조치들이 횡행하고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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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부당전보
기자 1명 부당전보

임00 기자 => QC팀

보도국내 부서이나, 업무는 없음.

현업 배제 의도 

4월23일

부당징계 조능희 PD 정직 2개월 ‘재징계’ 관련 외부 인터뷰 

부당징계
김00, 최00 등 

정직1개월 교육2개월 
3년이내 최하인사평가 3회

5월13일 부당전보
기자2명 부당전보

양00, 김00 =>경인지사

6월2일 부당징계 신00 기자 정직 1개월
박상후 기사 입사동기 ‘카톡방’에

공유 => ‘비밀 유출’

6월9일 부당징계 권00 피디 정직 6개월 인터넷 글 ‘회사 명예실추’ 이유  

기자회 성명(5.12)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5월13일 회사는 김혜성, 양효경씨 등 

보도국 중견 기자 2명을 경인지사로 발령냈다. 경인지사는 기사를 쓰거나 리포트

를 하는 곳이 아니며, 경인지역 관공서 등을 상대로 광고 및 사업영업을 하는 곳

이다. 각각 14년, 15년차 기자들의 ‘기자’라는 직업을 일거에 박탈한 것이다. 특

히 이 같은 인사 배경과 관련해서 이들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들은 ‘왜 이런 인사

가 났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김혜성씨는 통일전망대 팀에서 

프로그램 코너를 맡아 출연과 제작에 힘써왔으며 양효경씨의 경우, 낮동안의 뉴

스를 책임지는 주간뉴스팀 팀원으로서 특보체제로 가동됐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기자였다

MBC는 6월 26일 오후 늦게 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에서 보직자 2명을 평사원으

로 전보조치했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노조 가입자들이다. 박장호 문화레저부장

은 '보도국'으로, 최장원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은 '심의국'으로 전보됐다. 다른 보

직자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보직을 주지 않았다. 

[표5] 2014년 징계 및 전보 현황

- MBC기자회가 MBC의 세월호보도를 두고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낸 다음날, 보도국 중견 기자 2명을 경인지사로 발령내버렸죠? 

- 그리고 박상후 전국부장의 유족 폄훼 리포트를 카톡 동기방에 올리고 비판한 신

모기자에게는 ‘정직1개월’을 내렸죠?

- 최근에는 부장 등에 대한 보직 인사를 하면서, 노조에 가입한 부장들에 대해 보

직을 박탈하고 좌천시키는 인사를 냈죠?

- 그렇다면 “눈에 거슬리는 이들은 차례차례 해고해나갔다”거나 “제1노조 소속

으로 활동하던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면 징계나 발령부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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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취재부서로부터 배제시켰다”는 권PD의 주장이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입사3년차에 불과한 예능PD가 자사의 세월호 보도를 두고 반성하는 글

을 썼기로소니 ‘정직6개월’이라는 ‘해고’ 다음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까?

3) 세월호 보도 노사간 논의조차 거부하는 MBC

- 안광한 사장님, 혹시 노동조합과 MBC 세월호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한 번도 없죠?

- 노조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회사측에 ‘공정방송협의회’를 열 것을 요구했는

데, 거부했죠?

- 그 이유가 현재 MBC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무단협’ 상황이기 때문이

라는 맞나요?

-“단체협약이 없어 개최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면서요?

- 지금 회사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 가장 문제삼는 내용인 ‘공정방송위원

회’라는데 맞습니까?

- 정리하자면, 공정방송위원회를 빼라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세월호 보도를 논

의할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자니깐, 단체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그런거죠?

- 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 왜 그렇게 대화와 소통을 거부합니까?

- 지난 5월 20일에는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가 긴급 안건으로 ‘세월호 보

도’ 문제를 논의하자니깐, 이번엔 “미리 협의된 안건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

부했다면서요?

- 노조와 머리 맞대고 문제점 살펴보고, 대책 마련하고...그랬으면 이렇게 국정조사

까지 받지 않았을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국회

가 나서야 합니까?

- 사장님, 2012년 최장기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5월 27일 

노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죠? 

-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당시 파업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

고,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법원과 배심원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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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 전국부장의 5월 7일 <‘함께 생각해봅시다’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 리포트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스토리

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인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건 아

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유는 뭔가요?

-“회사가 여러 가지 편파보도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기 공정방송협의회는 물론 임

시 공방협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의 문제제기가 논의될 

통로가 차단됐다. 그래서 파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노조측 주장이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잖아요.

- 물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죠? 

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으시죠?

- 그래서 지금도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

고 있잖아요. 그러다 또 노조를 파업하게 만들겁니까? 2012년 파업의 후폭풍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거 같은데, MBC를 어디까지 침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5. 문제유발자, 박상후 전국부장

1) 5월 7일 유가족 폄훼 리포트

- 박상후 부장님, 지난 5월 7일 직접 <‘함께 생각해봅시다’ 슬픔과 분노 넘어서

야>라는 리포트를 한 적이 있죠?

- 그 보도에서 고 이광욱 잠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라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

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죠?

- 그러면서 “실제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을 불

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 “사고초기 일부 실종자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

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다”고도 보

도했어요. 무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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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딘 관계자 ▶ 

"들어오면 무조건 다친다, 그러니 안된다"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선 다 그렇게 나가

고...우리한테 '인원확충을 더해라, 60명을 맞춰라..."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 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때 논란을 일으켰던 잠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

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 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

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에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사고초기 일부 실종자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

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

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를 보더라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이후 한 유가족은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했습니다. 

◀ 박규생/고 박주현씨 아버지 ▶ 

"부산외국어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

임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고 정차웅군의 유족들은 장례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나랏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가장 싼 수의와 관으로 장례를 치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7-6

Ⅶ. 언론대응활동 • 635

정부도 이번 사고에서 초동대처 미흡은 물론이고 대책본부가 여러 개로 분산돼 일

사불란한 구조작업의 사령탑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 넋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크나큰 슬픔은 누구라도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이

성적으로 따져보고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 

지 고민할 때입니다.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박상후 부장은 이 리포트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6월 4일 사내게시판에 쓴 글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던 5월 7일 진도에 파견나가 

있던 경쟁사 친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용기있는 기사를 쓴다면

서...자네가 무슨 기사 쓰는지 기자들 사이에는 소문 다 났어'. 이 친구는 방송이 

나간 직후 '누군가 언젠가는 지적해야 했을 내용을 잘 보도했어' '아주 잘 했고 

그런 리포트 할 수 있다는 게 부럽네'라고도 했다"고 씀

- 저나 많은 시청자들이 볼 때는 ‘조급증에 걸린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라고 떠밀어 이광욱 잠수사가 사망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맞습니까?

- 박 부장은 본인이 이런 리포트를 하면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 원고 쓸 때 “진도 현지 상황이 몹시 살벌하니 기사 톤을 조절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진도에 나가 있는 후배들이 행여 유가족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모두 수용해 기사를 작성했다”면서요?

- 만에 하나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 박 부장께서 이 리포트를 하기 전 친구가 전화를 해서 “오늘 용기있는 기사를 

쓴다며?”라고 묻고 리포트 나간 직후에는 “누군가 지적해야 했을 내용을 잘 보

도했다”고 격려했다면서요? 

- 본인도 “용기있는 기사”라고 생각하고, “잘한 보도”라고 생각하죠?

-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적절한 보도이고, 자식과 가족을 잃고 비통에 빠져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노란 리본을 달고 실종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의 상황을 이

해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MBC의 보도간부라는 분이 그런 가족들을 두고 “조급

증에 걸렸다”니, “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폄훼할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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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욱 잠수사 사망원인 관련 5.8 JTBC 보도

해경은 민간 잠수요원인 고 이광욱 씨가 산소마스크를 벗고 탈출을 시도한 정황

으로 볼 때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선이 다른 줄과 얽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소 공급선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주입하는 장비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사 A : 콤프레서가 멈추면 공기 주입이 안 돼요. 콤프레서가 멈출 수

도 있는 거죠. 뜻하지 않게.]

다른 잠수요원도 공급선 이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민간 잠수사 B : 확실하게 웬만큼 꼬여서는 (공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진짜 

뚝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공기가 나온다. 꼬여도 나오게 돼 있다.]

장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간 잠수사 C : 점검이라는 게 얼굴에 쓰고 호흡 한 번 해보고 이런 게 점검

이다.]

또 해경은 이 씨가 산업 잠수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

다. 당국이 무리하게 잠수 인력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부장의 리포트는, ① 숨진 잠수사는 사고 전날 처음 팽목항에 왔고, 사

고 당일 아침 첫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는 사실 ② 사고 당시 잠수사들에 대한 의

료 안전 지원이 매우 열악했고 바지선에 전문 의료진도 없었으며, 사망 사고 직후

에야 대책본부가 뒤늦게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다는 사실 ③ 보도 시점 당시 잠수

사의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왜곡보도로 비판받고 있음.

- 박 부장, 지금 이광욱 잠수사의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 박 부장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길래 ‘조급증’ 운운합니까?

-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안 밝혀졌고, 이광욱 잠수사의 가족들은 도리어 해경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박 부장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길래, 이런 보도를 한 겁니까?



참고자료 7-6

Ⅶ. 언론대응활동 • 637

박상후 부장은 5월 11일 사내게시판에 쓴 글

잠수사 이광욱씨도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실종자 가족들이 이 잠수사를 조문했다

는 보도는 아쉽게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에 

앞서 단원고 교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감이 목숨을 끈기 전날 단원고 

교사들은 학부모 앞에 꿇어 앉은 채 왜 너희들은 무슨 낯으로 살아 있느냐는 질

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교감의 자살과 이 상황을 어떻게 직접 연관시키냐

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리포트가 나간 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격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mbc 

보도가 팩트 위조로 시원했다는 찬사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의 스

펙트럼을 반영하는 거겠지요.

※박상후 부장 글의 ‘근거’ 자료요구에 대한 MBC의 답변

세월호 참사 이틀 뒤 단원고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MBC 사내게시판 글과 관련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록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내 게시판이기는 하지만, 생살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타들어가는 슬픔이 

인솔 책임을 진 단원고 교감과 교사들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됐던 상황을 다시 

상기시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후 부장은 해당 글에 대해 사고 다음날인 17일 저녁 단원고 교감이 학생 가

- 박 부장은 기본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 매우 큰 불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

죠? 그 불만과 편견이 표출된 게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2) 단원고 교감, 학부모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 박 부장, 5월 7일 리포트가 사내에서 논란이 되자 5월 11일 사내게시판에 쓴 글

에서 단원고 교감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교감이 목숨을 끊

기 전날 학부모 앞에서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는 질타를 받은 것도 생각해보

자”고 주장했죠?

- 한마디로 “학부모들이 교감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주장이죠? 

- 학부모들이 교감께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고 질타한 건 사실입니까? 뭘 근

거로 그렇게 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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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무릎을 꿇리는 등 모욕을 당했다는 4월 18일자 세계

일보 기사 등을 참고해 작성했으며, 당시 상황을 ‘무슨 낯으로 살아 있느냐’는 

질타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MBC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서 삭제되

었습니다.

- MBC 보도국 간부라는 분이 아무리 사내게시판이라도해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

니고, 대다수 언론도 아닌 딱 한 곳(“교감이 멱살을 잡히고 무릎을 꿇리는 등 모

욕을 당했다”는 내용은 4월 18일자 세계일보에만 보도된 내용임)에 보도된 내용

을 확대 과장해서 마치 ‘학부모들이 교감을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주장할 수

가 있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불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

겠습니까?

- 이광욱 잠수사가 죽은 것도, 단원고 교감이 자살한 것도 모두 유가족들 때문이라

는 게 박 부장의 생각 아닙니까?

3) 유족 폄훼 망언 및 국민성 모독

- 이뿐만이 아닙니다. 

- 5월 8일 KBS 보도본부장 등이 안산분향소 갔다가 유가족들에게 냉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 “그런 놈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 박 부장의 리포트, 그리고 사내게시판에 쓴 글 등 평소의 행적을 보면 얼마든지 

유가족들에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 그리고 박 부장의 5월 7일 리포트는 유가족들만 폄훼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 해당 리포트에서,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대륙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

들은 가눌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

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죠?

- 자식들의 참담한 죽음에 분노하며 ‘제발 빨리 구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은 모욕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모습에는 감동해서 치켜세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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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부장, 쓰촨 대지진이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동일본대지진은 천재입니까, 인

재입니까? 세월호 침몰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 비교하기도 힘든 사례를 놓고 우리 국민성을 비하했는데, 박 부장, 세월호 참사 

직후 지금까지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던가요?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과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던가요?

4) 박상후 리포트 비판 기자 징계

- 그야말로 ‘보도참사’나 다름없는 리포트를 해놓고, 후배 기자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된 곳도 아닌 동기들 카톡방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 사적 대화를 캡쳐한 그림을 사내게시판에 그대로 올려 “상식의 수준을 넘어

섰다”며 “회사원 아닌 해사원”이라고 비난하고 ‘명예훼손’이니 ‘모욕죄’

로 고소할 거라고 했죠?

- 본인은 전국민이 보는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에서 유가족과 온 국민을 모욕해놓

고, 후배기자가 사적공간에서 본인의 말도 안되는 리포트를 비판한 것은 두고볼 

수 없었나보죠?

- 카톡글이 공개된 이후 그 기자는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죠? 중징계인데, 

박 부장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 안광한 사장님, 그럼 대체 유가족과 국민들을 모욕한 박 부장은 어떤 징계를 받

아야 합니까? 징계하시겠습니까?

5) 일베 심취한 박상후

- 박상후 부장님, 일베 아시죠?

- 평소 일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베에 온갖 패륜글들이 올라 온 거 아세요?

-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한 모욕,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 넘쳐났어요. 

이로 인해 구속된 일베 유저도 있고, 방통심의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10여건에 이릅니다. 

- 그런데, 이 일베에 올라오는 글 중에 박 부장의 리포트나 글과 논리가 비슷한 글도 

적지 않아요. 바로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일베에도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사 

이광욱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가족들이 총리에게 물세례를 



참고자료 7-6

640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하고, 청와대로 가려고 했던 것을 두고 거세게 비난하는 글들도 수두룩합니다.

- 우연의 일치입니까? 평소 일베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심취해있었던 거 아닙니까?

- 증거가 있습니다!

- 박 부장님, 작년 11월12일 보도국 게시판에 ‘구룡마을 배경정보’라는 문서파일

을 올린 적이 있죠?

- 이 문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줬으며 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비리사건’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 그런데 이 문서와 내용은 물론 토씨까지 똑같은 글이 일베에 11월 2일 게시된 적

이 있습니다. 

- 박 부장이 첨부한 문서는 이 일베 글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맞죠?

-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일베에 올라온 글이 10일 뒤 박 부장이 쓴 글에 올라갑니까?

- 그것만이 아닙니다. 

- 지난 3월 29일 사내 게시판에 ‘다함께 생각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죠?

- 화면에 나오는 글입니다. MBC 노조위원장 옆에 서 있는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의 사진에 붉은색 박스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석운 대표가 겸임하고 있는 한

국진보연대 강령을 소개하며 일부 문장에 역시 붉은색 박스를 쳐 놓았습니다. 그

러면서 MBC노조에게 “한국진보연대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 무슨 의도로 올린 글이죠? MBC노조가 한국진보연대에 편향되었다고 주장하기 위

한 글이죠?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의 강령을 들어 노조에 대해 색깔공세를 하기 위

해 쓴 글이죠?

- 그런데 박 부장님, 공교롭게도 박 부장이 쓴 글에 등장하는 빨간색이 박스처리된 

똑같은 이미지가, 이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일베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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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사진이 아니라 똑같은 사진입니다. 일베에서 퍼온 사진 맞죠? 아니면 어

디서 났습니까? 박 부장이 직접 만들었습니까?

- 사회적으로 편지풍파를 불러일으키고 극심한 논란을 야기한 일베에, 공영방송 

MBC의 보도국 간부가 이렇게 심취해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이런 간부가 일베의 주장을 사내게시판에다 옮기는 것을 넘어 방송보도에

까지 옮기고 있으니, MBC에 망조가 들어도 제대로 든 것 같습니다. 

- 안광한 사장님, 보도국의 부장을 넘어 MBC 자체가 일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

냐는 우려도 제기된 거 아시죠?

- 작년 12월 18일 MBC ‘기분좋은 날’에서 유명 화가 밥 로스를 다루면서, 일베

가 밥 로스의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밥 로스’라면서 소개

한 적 있죠?

- MBC에서 ‘모르고 한 일’이라며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박상후 부장처럼 일

베에 심취한 간부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수’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

습니까?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온갖 문제를 일으킨 박상후 부장께서 최근에 부장대우에

서 부장으로 승진했다면서요?

- 안광한 사장님, MBC는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일

베에 심취하면 잘했다고 승진시켜주는 곳입니까?

- 이러니 어떻게 MBC의 보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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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홍경씨 인터뷰 누락 및 KBS의 자료제출 거부 등

1) MBC 김홍경씨 인터뷰 ‘해경비판’ 누락

- 이진숙 보도본부장, 세월호 생존자 김홍경씨 아시죠?

- 이분, 세월호 침몰 와중에 커튼과 소방호스를 연결해 학생들을 구한 분입니다. 그

리고 구조하는 순간순간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 MBC도 4월 17일에 이 분 인터뷰를 보도했어요. 맞죠?

- 이 분이 촬영한 영상을 소개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이들이었지만, 더 

많은 학생을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히려 고개를 떨궜다”며 미담에 가깝게 

보도했지요?

- 그런데 이 분이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해양경찰청 해양구조대가 

너무나 어설프게 대응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쳤다”

는 말을 하며, “사고 직후 저를 인터뷰하러 온 방송사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

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말씀이 “어찌 된 일인지 이 말만 편집해버

리더군요. 제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고 당시의 영상만 가져갔어요”라는 거에요.

- 그래서 제가 MBC에 김홍경씨 인터뷰한 영상을 자료요구해서 확인해봤습니다. 

- 보니깐 김홍경씨가 “3-40분 사이 좀더 구조대들이 민첩하게 배에 진입해 적극적

인 구조활동을 했으면, 내부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구조해야 할지 더 명확

하게 알 수 있었을텐데 급하다보니 밖에 있는 사람들만 구하고 더 중요한 배에 

투입이 안된게 더 안타깝다”고 말씀했더라구요. 

- 특히 영상을 찍은 이유 중 하나가 “구조를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라고도 말했습니다. 

- 국장님, 김홍경씨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해경의 구조가 미흡했다, “밖에 있는 

사람만 구하고 더 중요한 배에 투입이 안되어 더 안타깝다”고 한 부분...정말 중

요한 지적 아닙니까?

-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경의 구조활동을 비판한 내용은 보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나요?

- 4월 17일이면 정말 침몰 직후인데...그때라도 해경의 잘못을 적극 지적하고, 여론

을 환기시켰다면 해경이 구조 수색활동을 그렇게 건성건성,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는 않았을 거 같지 않습니까?

- 긴박한 순간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을 구한 분의 미담을 소개하는 것도 물론 의



참고자료 7-6

Ⅶ. 언론대응활동 • 643

미있는데...‘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수백명이 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죽음

에 이르렀을까...’를 밝히는 게 언론의 본분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2) KBS, 김홍경씨 인터뷰 동영상 제출 거부

- 류현순 부사장님, KBS에서도 4월 17일 김홍경씨가 촬영한 영상을 소개하고 인터

뷰한 보도를 했어요.

-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거부했습

니다. 

-“해당 인터뷰 촬영 동영상은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방송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다”, “KBS 원본영상은 회사 자산으로 외부 유출이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 부사장님, 국정조사가 우습게 보입니까? MBC도 제출한 영상을 KBS는 왜 제출안

합니까?

- 인터뷰 영상이 ‘kbs 회사 자산’이라고요? 그게 국회법, 국정조사법, 증감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할 소리입

니까?

- 도대체 이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우리 재산인데 못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제출

을 거부하신거죠? 위원장님, 류 부사장을 비롯한 KBS 관계자들을 증감법에 따라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지금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

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KBS, MBC와 인터뷰한 생존자께서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KBS가 그 발언을 누락시킨건지, 누락시켰다면 왜 그랬는지 밝혀내려고 자료를 요

구했는데...‘못주겠다’고요? 

- 이건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KBS의 자료제출 거부-법인카드내역/운행일지 관련

- 국조법, 증감법을 걸레짝 취급하는 KBS의 막무가내 자료제출거부는 이뿐만이 아

닙니다. 

- 국민의 수신료로 임원들 연봉주고, 업무추진비로 쓰고, 차량운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달라니깐, “업무추진비 내역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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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사의 보도, 및 광고 등 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당

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고 거부했습니다. 

-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사장의 법인카

드 사용내역을 달라는데,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른 공기업에도 있나요?

- 차량운행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차량 이용내역은 경영상·영업상 비밀

이라서 제출이 곤란한다”고 거부했습니다. 

- 류 부사장, 이번 국정조사가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 이는 명백히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KBS의 자료제출 거부-백운기 관련

- 류현순 부사장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한 후 5월 12일 백운기 시사제작국

장을 새 보도국장으로 임명했죠?

- 그런데, 백 국장이 바로 전날인 5월 11일 일요일 오후에 회사차를 타고 청와대를 

갔다 온 사실이 드러난 거 아시죠?

- 회사차를 타고 갔다면 업무차 갔을텐데...무슨 일로 갔고, 누굴 만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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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사실이 밝혀진 직후 KBS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누굴 

만났는지 제출하라고...그랬더니 KBS에서 “KBS 임직원의 각종 업무활동에는 경

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상세히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

이 왔어요.

-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콧대가 높을대로 높은 KBS니깐 그러려니 했는데, 국정조

사 답변은 더 어처구니없이 왔어요.

- 백 국장이 5월 1일 이후 청와대 소속 관계자와 만난 내역을 달라니깐, “공식문

서로 남아있지 않아 개인의 기록이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당사

자는 개인활동에 관한 것으로 밝힐 수 없다는 의사를 제출했다”고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 부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 KBS 간부가 회사차를 타고 청와대를 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개인활동에 관한 

것”이라 밝힐 수가 없다고요? 지금 국회를,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를 대체 뭘

로 보고 있는 겁니까?

- 국회의원을 농락해도 유분수지, 처음에는 “회사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고 거부하고, 이제와서는 “개인활동이라 밝힐 수 없다”고요?

- 위원장님, KBS의 이 같은 작태는 명백히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우롱하는 것입니

다.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 부사장, 제가 이미 취재를 통해 백 국장이 5월 11일 오후 KBS차를 타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누굴 만났습

니까? 누굴 만났냐고요.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지금 위증을 하면 고발당

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부사장이 백 국장이 누굴 만났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백 국장이 누굴 만났

습니까?

- KBS 보도국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청와대에 면접보고 충성서약을 하기 위해 간 

거 맞지요?

- 부사장님, 내일이면 보도국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일요일 오후에 급하게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거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 만약 KBS 답변대로 백 국장이 개인활동으로 갔는데, 회사차를 이용한 거라면 

KBS의 복무규정 등 규정을 위반한 거죠? 휴일 개인활동에 회사차를 이용할 경우 

어디에 위반이 되고,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 제 질의 전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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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야당 이사들이 ▲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지난달 제출한 길 사장 해임제청안에서 진통 끝에 첫번째 사유를 삭제해 표결에 

부쳤다.

<길환영 전 사장이 5월 19일 KBS 기자총회에서 한 발언>

“사장은 굉장히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납니다. 상당히 고급 정보..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것이 우리 보도나 제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석

상이라든지 또는 적절한 식사자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전달합니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 중요한 의견이 있다고 전달하는 겁니다“

7. KBS 보도개입 관련

1) 길환영 사장 해임 등

- 류현순 부사장님, 지금 사장대행 중이죠? 왜죠?

- 길환영 사장이 이사회에서 해임제청되고 대통령이 해임해서죠?

- 왜 해임됐죠?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

소’ 등인데...먼저, 이 같은 사유는 KBS 이사회가 KBS의 이번 세월호 보도가 

‘부실한 재난보도’였음을 인정한 거죠? 집행기관으로서 받아들입니까?

- KBS의 부실한 세월호 보도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길 전 사장이 왜 사장으로

서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까?

-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월호 유족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

퇴하면서 청와대와 길 사장이 KBS 보도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KBS 

대다수 직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이죠?

- 자 여기서, 청와대와 길 사장이 KBS 보도에 개입해 온 것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 혹시 류 부사장도 청와대측으로부터 KBS 보도 등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 적이 있

습니까? 거짓말은 하지마시고, 진실만을 말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거짓말을 하

면 위증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런데 길 전 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았죠?

- 모르십니까? 길환영 사장 본인도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부사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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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KBS 기자총회에서 길환영 전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굉장히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난다. 상당히 고급정보..그런 대화를 나눈다. 그

런 것이 보도나 제작에 필요하다 판단될 때 제가 전달한다”

- 청와대 이정현 수석 등이 길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김 전 국장의 폭로에 대한 

길 사장의 답변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에 청와대 관계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 그런데, 길 사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들은 말을 보도나 제작과 관련해 ‘전달’

했다했습니다. 그러며 그게 ‘지시가 아니고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류 부사장, 사장이 보도나 제작에 대해 밑에 간부나 기자, PD에게 어떤 말을 하

면 그게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지시’로 받아들여집니까?

- 류 부사장도 기자 출신이니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2) ‘해경비판 말라’ 지시/개입 관련

- 그런데 이 같은 길 사장의 발언은 이미 익숙한 궤변입니다. 

- 류 부사장, 지난 5월 21일 국회 세월호 관련 현안질의에서 정홍원 총리가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KBS에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이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지원해주고 사기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거 아시죠?

- 즉 이정현 전 수석이 KBS에 ‘해경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

다는 겁니다. 맞죠?

- 김시곤 국장은 이에 대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으나, 잘 안되자, 다른 

쪽, 즉 사장을 통해 전달됐다’는 취지로 폭로했지요?

- 총리도 이런 전화가 ‘지시’나 ‘개입’이 아니라 ‘요청’이라고 했는데, 류 

부사장...청와대에서 수석이 전화해서 이런 얘길하면 방송사에서는 무엇으로 받아

들입니까? 당연히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지시’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

니까?

- 그런 전화가 청와대에서 오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런 전화받아서 보도국장

에게 전달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류 부사장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류 부사장, 지금 KBS 새사장 공모에 지원해서 6배수에 들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

고 있으면서 지금 KBS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까?)

- 그리고 실제, 그 지시가 실행됐잖아요!

- 5월 5일 9시뉴스의 <이슈&뉴스-해상구조 시스템 재정비 시급> 리포트, 김시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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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죠?

-‘그날 이례적으로 사장이 보도본부장실에 보도국장 등을 불러서 해경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죠? 그 자리에 김시곤 보도국장과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 

이준안 취재주간, 이현주 편집주간이 사장과 함께 있었다는데, 하필 그 분들이 전

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네요. 정말 유감입니다.(혹시 배석하신 분들 중에 이준

안 주간이나 이현주 주간 있습니까?)

- 그 자리에서 길환영 전 사장이 “해경비판 말라”고 지시했고, 이날 9시뉴스에 

예정됐던 해경 비판성 리포트 원고가 싹 뜯어고쳐지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의 실력, 즉 해난구조 능력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내용은 “창설 61년, 우리 해경은 왜 해난구조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까?” 정도로 바뀌었지요?

- 원래 원고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우왕좌왕하던 해경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고 접수부터 구조와 수색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썼

는데, 실제로는 “단속과 수사, 경비 분야는 주목받고 강화됐지만, 해난 구조는 

소홀한 편이었다” 정도로 바뀝니다.

-“이런 해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안팎의 목소리”는 “이런 해상안전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 류 부사장, 기자 출신이니 말해보세요. 앞에 꺼는 한 마디로 쎄게 조지는 기사인

데, 뒤에 기사는 부드럽기 그지없습니다. 맞죠?

- 이세강 보도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진수 국제주간 맞죠?

- 부사장, 이렇게까지 됐음에도, 이정현 수석이 전화한 것도, 사장이 보도책임자들 

불러모아 이야기한 것도 ‘지시’나 ‘개입’이 아니라 ‘요청’이고 ‘의견제

시’입니까? 

3) 지속적으로 이뤄진 청와대와 사장의 보도개입

- 좋습니다. 청와대의 전화가 이번 세월호참사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구조작업

에 전념 중인 해경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최대한 양보해 

‘협조요청’이라 합시다.

- 그런데, 이례적인 게 전혀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이었잖

아요. 

- 김시곤 국장은 몇 번이나 이정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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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사장으로 라인을 바꿔서 지시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개입한 사례를 더 볼까요?

- 5월 3일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

데, 9시뉴스에서 그걸 ‘자막’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당장 “빼라”고 지

시합니다. 그리고 실제 뉴스가 끝난 뒤 자막을 들어냅니다. 

-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부처님오신날 동정을 9시뉴스 헤드라인 3번째에 넣었더

니 “2번째로 올려라”라고 지시했고, 실제 2번째로 올라갔습니다. 

- 이런 거까지 사장이 챙기는 게 보도개입 아닙니까?

- 이세강 본부장, 아닙니까?

- 김진수 주간, 아닙니까?

- 더 과거 사례까지 볼까요?

-“대통령 관련 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 “국정원 

수사 관련 뉴스는 순서를 좀 내리라는 주문이 있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을 톱으로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 실제로 분석해보니깐, 국정원 댓글 관련 보도는 1년 동안 32건, 그 중에서도 수사

와 관련된 것은 19건으로 양 자체가 적었을뿐만 아니라, 뉴스 배치가 실제 뒤에 

주로 있었습니다. 

- 특히 작년 8월 21일 KBS가 단독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국정원 심리

전단 파트 12개’ 리포트는 대통령 보도와는 180도 반대로 중요도에 비해 오히려 

9시 20분이 지나 배치됐습니다. 

- 윤창중 보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건 발생 3일 동안 톱을 차지했던 아이템이, 4일

째엔 두 번째로, 5일째엔 4번째로, 그리고 6일째는 9번째, 16일에는 15번째까지 

밀립니다. 이 기간 동안 MBC와 SBS에서는 대부분 톱보도였고, 3~4번째에는 보도

됐습니다. 

- 청와대가 개입한거잖아요?

- 뿐만 아니죠.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나가면 몸살을 앓았다”고 했는데, 실제 해외순방때면 KBS 

9시뉴스는 ‘박비어천가’로 넘쳐났습니다. 

- 심지어 첫 미국해외순방과 관련해서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망칠대로 망친 순

방임에도 KBS는 방미성과를 결산한다며 비슷비슷한 대담프로, 토론프로를 이틀 

연속으로 편성하는 등 3편이나 제작합니다. 

-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조차 이에 대해 “굉장히 난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러 차례 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장이 재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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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 서재석 본부장, 이 사실 알고 계시죠?

8. 대통령을 ‘성역’으로 다룬 KBS

1)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김시곤 국장 폭로 관련 

- 이세강 본부장, 김시곤 국장이 KBS뉴스에는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고 폭로했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 사실이 아니라면 KBS 뉴스 가운데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있

나요?

- 대통령은 성역입니까?

- 김시곤 국장은 또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까?

- 실제 뉴스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대통령 동정 헤드라인 순서에도 개입 

- 김시곤 국장은 “(5월6일) 사장은 예고를 보고...전화가 걸려 옴...헤드라인에서는 나

가는지 순서는 몇 번째인지 물음. 헤드라인에는 나가고 큐시트 순서에 따라 3번째

라고 보도하자 사장은 2번째로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 실제 뉴스에서는 세월호 관련 뉴스가 죽 나가고 대통령 동정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은 세월호 뉴스보다 대통령 뉴스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거 정상

적인 편집인가요? 소신껏 대답해보세요.

- 사장이 대통령 뉴스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왜 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이 법요식에 참석해서 어제 사과한 재차 사과한 것이 세월호 관련 뉴스보

다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나요?

- 뉴스가치 대로 판단한다면 보도국은 사장 지시에 항의하고 뉴스가치를 지켜야 하

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 사장이 들

어오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까?

3)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 4.17 1차 팽목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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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났어? 박수를 치고 그래!” 편집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의 반응입니다. 우리 

뉴스에선 철저히 외면당한 목소리이기도 하죠. 자식을 바다 속에 홀로 둔 부모가 

무능한 대처로 일관하는 정부에 할 수 있는 당연한 분노인데도요. 박수, 갈채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공무원과 경호원 연단 위의 박 대통령과 

땅바닥의 실종자 가족들을 벽처럼 갈라놓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 김진수 주간, KBS는 대통령이 팽목항 진도체육관에 방문한 것을 다루면서 마치 

유가족들과 대통령이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당시 진도

체육관은 유가족들의 항의와 정부의 미진한 대답으로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현장 

보고를 어떻게 받았나요?

- 당시 현장을 취재한 KBS 기자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 실제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 그런데 KBS는 보도에서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되는 등 불만 사항들

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

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수 소리도 크게 넣었지요? 

- 이런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앞서 현장 기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당한 (?) 지

시에 실종자 가족들은 체육관이 떠나갈 듯 큰 박수로 화답하더군요. 오해마세요. 

오직 KBS 뉴스9에서만 그랬습니다. 기묘한 편집술 덕에 이들 공무원들의 호응이 

마치 가족 반응인 것처럼 둔갑한 게 문제죠. ‘날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주간께서도 ‘날조’라고 생각하십니까?

4)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 4월29일 대통령 조문 

- 대통령이 4월 29일 안산분향소를 조문했을 당시 취재 원본에는 유족으로 추정되

는 사람의 격앙된 목소리가 있지만 리포트에서는 이 목소리가 모두 삭제됐습니

다. 취재 원본을 보실까요? (타임라인 1분50초 전후)

- 그런데 뉴스에서 대통령 조문은 매우 경건하고 품위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처

럼 나옵니다. 현장음을 삭제를 한 건데 이건 정상적인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기자 리포팅이 들리지 않아서 줄였다’고 했다던데, 현장 분위

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들리게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왜곡된 편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장음 삭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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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단신 송창언 기자, 청와대 “유가족 위로 장면 연출 사실 아니다”

▶4.30 단신 이석호 기자, 청와대 “조문연출 보도는 모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일”

▶4.30 단신 이석호 기자, 박대통령 위로 할머니 “스스로 조문 간 것” 

▶5.2 단신 변진석 기자/ 박대통령 만난 할머니 닮은 여성 “안산 간 적도 없어”

5)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유족 연출 의혹 기사 누락

- 대통령의 조문 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할머니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 

뉴스를 KBS는 기사를 썼나요? 

- 왜 쓰지 않았나요?

- 경호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주위를 계속 맴돈 점, 일반 조문객을 마치 유족처

럼 보이게 한 점은 연출 의혹을 가질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 이렇게 의혹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다가 다음 날인 30일 청와대의 해명은 기

사 3건을 작성했습니다. 

- 의혹은 보도하지 않고 해명만 보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취재기자들이 만약에 발제를 하지 않았다면 데스크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

닌가요?

6) 정몽준 아들 발언 논란 등 의혹은 없고 해명만 있다

- 또 다른 예로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미개하다

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4월 18일이었는데 KBS는 4월 21일에 최초로 보도했습

니다. 그것도 정몽준 씨가 사과를 하니까 그제서야 보도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보

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물론 그것조차도 보도하지 않은 MBC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정상적인 건 아니죠?

- 오랫동안 취재 현장에 있었을텐데 해명이 없으면 의혹은 보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7)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 4월29일 유가족 대책위 기자회견 누락 

- 4월 29일 오후 6시 안산에서는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오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9시 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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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시 뉴스라인 기사 

세월호 침몰 2주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장례

나 추모공원도 중요하지만 팽목항의 실종자 아이들을 신경써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권(유가족 대표) :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 체계로 아이들의 생명

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하고.."

대책위는 적극적인 구조 활동과 정확한 진상 규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집

단 이기주의로 뭉친 권력층과 선박 관계자들,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향소 조문도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경근(유가족) :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마디 한 것, 이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

명히 했습니다.

당시 사회2부 팀장은 김도엽, 부장은 장한식이다. 보도정보시스템에는 기사 수정

은 김도엽 팀장이 한 것으로 돼 있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일선 취재기자들은 이 뉴스를 9시 뉴스에 반영해야 한다고 데스크에 보고를 했는

데 묵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희가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묵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같은 내용은 9시 뉴스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후 11시 뉴스라인과 아침 뉴스에

는 반영이 됐습니다. 

- 하지만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 제목은 <유가족 대책위 “대통령 사과, 인정 안 

한다”>였는데 데스크 과정에서 <유가족 대책위, “성금은 장학금 기탁”>로 변

경됐습니다. 

- 실제 기사 내용은 유가족들이 대통령 사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를 이뤘

지만 제목은 부수적인 내용인 장학금 기탁으로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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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11시 뉴스라인 순서 

1 뉴스라인 헤드라인 

2 이 시각 수색 상황은? 류호성 사회 

3 분향소 조문…“안전한 나라 만들 것” 송창언 정치 

4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국가안전처 신설 이석호 정치 

5 유압절단기로 격실 진입…16구 추가 수습 김민철 사회 

6 세월호 컨테이너 7㎞ 떠밀려…“시신 유실 우려” 양창희 사회 

7 침몰 7분 전 선미·우현서 승객들 대거 구조 박원기 사회 

8 해경의 ‘선원 구조’, 구조 체계 무너뜨려 김성한 사회 

9 “해경, 문서 제목서 ‘세월호’ 지워라” 김경수 사회 

10 이 시각 진도 팽목항 이준석 사회 

11 승무원 돌아가며 ‘선실 대기’ 30차례 추정 염기석 사회 

12 “선실 대기”만 되풀이, 무슨 이유 있었나? 이슬기 사회 

13 조타실도 안내방송 가능…아무도 방송 안했다 손서영 사회 

14 이 시각 합동분향소 정다원 사회 

15 힘겨운 등교, 그리고 마지막 등교 김영민 사회 

16 “수습 승무원 아들 구해주세요”…쪽지에 울음바다 함영구 사회 

17 “대통령 사과 받아들일 수 없어” 신지혜 사회

생활 재난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모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병권(유가족 대표) :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신다면, 투명한 방식

으로 한 라인을 구성하여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유가족들은 추모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그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에서 눈치를 보는 KBS 보도국의 습성이 잘 드러난 것 아닙니까?

- 또 뉴스라인에 이 리포트가 나갈 때에도 <대통령 사과>는 3번 째 아이템에 <사과

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이템은 17번 째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편집인가요?

- 대통령이 사과하는 기사가 나가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사가 뒤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대통령의 발언 다음에 그 걸 평가하는 기사를 붙이면 ‘불경스러운 짓’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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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아침 뉴스광장 순서 

7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국가안전처 신설 이석호 정치 

8 진도 해역 유속 주말부터 느려져 KBS 기상뉴스 

9 유가족 대책위 “대통령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지혜 사회 

참고 5월 4일 KBS 9시 뉴스 

<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이어 수색 현장으로 갔습니다.

바지선에서 수색 작업을 지켜보던 가족들을 위로하고, 잠수요원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다음날 아침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는 대통령 뉴스와 유가족 뉴스

에 뜬금없는 날씨 뉴스를 끼워넣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정상적인 

건가요? 

- 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은 다음날 9시 뉴스에서 다시 다뤄졌는데 이번에는 대통

령 사과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빠지고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만 나갔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 모르신다면 이런 방식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사 - 5월4일 대통령 팽목항 2차 방문 

- 대통령이 팽목항을 두 번째 방문한 5월 4일 KBS 9시 뉴스는 이 소식을 톱 뉴스

로 두 꼭지를 소화했습니다. 

-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두 꼭지로 나눠서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염원으로 아버지가 가슴에 걸고 

있는 실종딸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잠수병을 치료하는 감압실 등을 둘러보고, 잠수 요원들이 식사는 제대

로 하고 있는지도 챙겼습니다.”

- 이런 멘트는 기사로서 적절한 멘트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이런 기사가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등의 동정을 하는 보도를 하

는 양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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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통령이 바지선에 접근하자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건 현

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나기 위해 이제 믿고 의지해야할 사람은 잠수요원들 뿐.

대통령의 당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 모두 내시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색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바지선에 와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

니다.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염원으로 아버지가 가슴에 걸고 있는 실종딸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실종자 가족 한 사람도 유실됨이 없이 찾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왔

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께서 끝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할 거니까..."

박 대통령은 잠수병을 치료하는 감압실 등을 둘러보고, 잠수 요원들이 식사는 제

대로 하고 있는지도 챙겼습니다.

또 수중 탐색은 물론, 실종자들이 먼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습니다.

9) 대통령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이상과 같이 KBS의 대통령 관련 기사는 세월호 참사 중에서도 눈 뜨고 볼 수 없

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나마 해경 등 정부에 대한비판보도가 어느 정도 있었

다는 KBS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성역이었습니다. 

- 김시곤 국장도 사장의 압력을 폭로를 했고요. 이런 기사들이 공영방송 KBS에서 

해야하는 대통령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길환영 해임 이후 달라지지 않는 대통령 기사-6/30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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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6월30

일 메

인 뉴

스 순

서

1. 박 대통령 “공직 

후보 상시 발굴, 

‘인재풀’ 만들겠

다” 

2. 여 “신상털기식 고

쳐야”…야 “인사

부터 제대로” 

3. “김명수 후보자, 제

자에게 칼럼 대필시

켜” 주장도 

4. 임 병장, 피신 동료

에 총격…‘없는 사

람’ 대우 받아 

5. [단독] 임 병장 “수

색팀 3차례 만났지

만 제지 안 해” 

6. “총기 난사 사건 때 

군 승인 늦어져 119

헬기 출동 지연” 

7. 검찰, 진도 VTS 

‘근무 태만·CCTV 

영상 삭제’ 확인

1. 임 병장 "없는 사람' 취

급당해"…탄창 바꿔가

며 총격

2. 박 대통령 "고심 끝에 

유임…총기사건, 참으로 

송구"

3. 배드민턴장 건립, 벼 염

분 피해 예방…세월호 

지원금 줄줄 샜다

4. '오리무중 유병언' 영장 

만료 임박…초조한 검

찰, 처리 고심

5. 청부살인 서울시의원, 살

해동기는?…'청탁' 받았

나

6. "김명수 후보자 신문 칼

럼도 대필"…"사실과 

달라"

7. 與도 "김명수 의혹, 사실

이면 감싸지 않겠다"

1. 임 병장 "없는 사람 

취급했다"…집단 

따돌림 시사 

2. 임 병장, 특정인 조

준사격 아닌 듯…

대응사격 있었다 

3. 김명수 후보자, 주

식·논문·칼럼 의

혹…제자 폭로까지 

4. 여당도 싸늘…"김명

수 의혹 사실이면 

감싸지 않겠다" 

5. 박 대통령, 인사난

맥 '사과' 대신 '청

문회 개선' 요청 

6. 어제 미사일 쏘더

니…北 "적대행위 

중단하자" 

7. 대표팀 씁쓸한 귀국

길…홍명보 "거취 

고민 중" 

- 자, 그래서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는데...과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장

이 들어오면 과연 KBS는 달라질까요?

- 길환영 사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대통령을 취급하는 KBS의 용비어천가식 보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대표적으로 6월30일 기사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훨호 참사 이후 단행된 

총리 인선과 관련해 사과를 하지 않고 “인재풀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 그러자 6월30일 KBS 9시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재풀을 만들겠다”는 발언

을 톱으로 내보냈습니다. MBC와 SBS는 물론 JTBC 등 종편들 조차 박근혜 대통

령 발언을 톱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총기난사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였

기 때문입니다.

- 본부장님, 톱뉴스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KBS의 편집은 “대통령발언->인사난맥->총기난사->세월호” 순이었습니다. SBS는 

“총기난사->인사난맥->대통령발언” 순서였고, 막 나가는 MBC조차 이번에는 “총

기난사->대통령발언->세월호”였습니다.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참고자료 7-6

658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뉴스 이름 톱뉴스 대통령 발언 뉴스 순서

(TV) 뉴스12 총기난사 2

(TV) 뉴스5 총기난사 2

(TV) 뉴스7 총기난사 9 (단신 처리)

(TV) 뉴스9 대통령 발언 1

(TV) 뉴스라인 (11시) 총기난사 6

(TV) 뉴스광장 (7월1일아침) 일본 자위권 11

(라디오) 정오종합뉴스(12시) 총기난사 2

(라디오) 뉴스중계탑(14시) 총기난사 3

(라디오) 5시뉴스(17시) 총기난사 다루지 않음

(라디오) 저녁종합뉴스(19시) 총기난사 6 (단신처리)

(라디오) 20시뉴스 청량리역 화재 6 (단신뉴스)

(라디오) 22시뉴스 총기난사 6 (단시뉴스)

- 순수한 뉴스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KBS에서도 9시 뉴스를 제외하고는 12시, 5시, 7시, 뉴스라인, 다음날 아침 뉴스광

장 등 모든 주요 뉴스들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을 톱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라디

오 주요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9시 뉴스 톱만 대통령 발언이 됐

습니까. 

- 보도본부장님, 당초에는 총기난사 사건이 톱이었습니다. 맞죠? 저희가 조사를 통

해 확인했습니다. 

- 언제 톱 뉴스가 바뀐겁니까? 

- 9시뉴스에 근무하는 기자들은 저녁 본부장과 국장 간 회의 이후에 톱 뉴스가 바

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 보도본부장은 톱뉴스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다른 모든 뉴스가 총기난사를 톱으로 다루는데 유독 9시 뉴스의 뉴스가치 판단만 

‘대통령 발언’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

니까?

- 이번 9시 뉴스 기사 배치는 청와대의 외압입니까 알아서 아부하는 KBS의 습성 

때문입니까?

- 6월30일 KBS 9시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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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 7
(단신)박 대통령, 16일부

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
21

(단신)박 대통령, 다음주 중앙

아시아 3국 순방

1. “수색팀 3번 만났지만 무사 통과”…헬기 지연

2. ‘논문 가로채기·표절’에 칼럼 대필 의혹까지

3. 진도 VTS ‘근무 태만·CCTV 삭제’ 확인

4. 북 양궁팀 다음 달 방한…“적대 행위 중단” 제의

5. 대표팀 입국…네덜란드·코스트리카 8강 진출

- 헤드라인은 “총기난사->인사난맥->세월호”로 방송됐는데, 실제 뉴스는 “인사

난맥->총기난사->세월호”로 진행됐습니다. 매우 기형적이고 이례적인 일 아닙니

까?

- 특히 KBS가 ‘총기난사를 한 임 병장이 수색팀을 3번 만났지만 무사통과했다’

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헤드라인에서도 특종답게 톱으로 뽑았어요. 근데 

대통령 보도에 밀려버렸습니다.

- 실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KBS 기자는 “대통령 발언이 앞으로 가더라도 논문

표절 의혹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을 가는게 맞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이 톱이 되면서 뉴스가 전반적이 이상해졌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김시곤 국장의 폭로처럼 KBS 9시 뉴스의 대통령 관련 기사는 청와대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장이 직접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30일 뉴스를 

보면 뉴스가치와 전혀 다른 괴상한 편집이 됐습니다. 류현순 부사장은 사장을 대

신해 대통령 기사를 직접 챙기고 있는 건가요? 

-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11) 과도한 대통령 순방 보도 

-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순방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꼭지 늘리기 고

민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사건 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아시

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 때 KBS 뉴스는 대통령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 9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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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6월15일 4

(단신)박 대통령, 내일부

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

방

없음

6월16일 맨뒤
(간추린단신)박 대통령, 첫 

순방국 우즈벡 도착 외
없음

6월17일 17

한·우즈베크 정상 “가스개

발-태양광 등 신규협력”

(월드컵뉴스 뒤)

4
한-우즈벡 정상회담…"에너지 

협력 강화"

6월18일 15
박 대통령, 유라시아 구상 

“함께 실현” 제안
없음

6월19일 6
한-카자흐 정상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확대”
5

한-카자흐 정상회담…"4조 규

모 에너지 사업 참여"

6월20일 14

박 대통령, 투르크 방문…

“5조 플랜트 수주 지원” 

(월드컵 뉴스 뒤)

6
한-투르크멘 "5조 규모 경제

협력 사업" 합의 

6월30일 1

박 대통령 “공직 후보 상

시 발굴, ‘인재풀’ 만들겠

다”

5
박 대통령, 인사난맥 '사과' 대

신 '청문회 개선' 요청 

7월1일 6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민생 행보
9

전통시장 찾은 박 대통령…세

월호 이후 첫 민생행보

6월16일 4
(리포트) 박 대통령 오늘

부터 중앙아 3개국 순방
7

(단신) 박 대통령,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6월17일 2

(리포트) 박 대통령 “유라

시아 협력의 새 미래 열 

것”

9
(단신) 오늘 오후 한국-우즈베

키스탄 정상회담 

6월18일 17

(리포트) 한-우즈벡 정상 

“가스개발·태양광 등 신규

협력”

마

지

막

(리포트) 박 대통령, 사마르칸

트 방문해 유적지 시찰 

6월19일 11
(리포트) 박 대통령, 카자

흐 도착…오늘 정상회담
6

(리포트) 박 대통령, 카자흐 

도착…오늘 정상회담

6월20일 9

(리포트) 한-카자흐 정상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확대” 

6

(단신)한-카자흐 정상회담…

45억 달러 신규 사업 추진 합

의

*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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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11
(리포트) 한·투르크 정상회

담…박 대통령, 오늘 귀국
없음

- 출국 1주일 전부터 출국할 예정이라고 9시 뉴스에서 말하고, 다음날 출국하면 내

일 출국한다고 9시 뉴스에서 말하고, 아침 뉴스에서는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9시 뉴스에서 도착한다고 말하고... KBS 뉴스가 청와대 방송입니까?

- 대통령이 뉴스가치 높다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메인뉴스에서 방송해야 합니까. 

- KBS는 대통령이 출국하기 하루전인 6월 15일부터 도착하는 6월21일까지 7일 동

안 아침 저녁 메인뉴스에서 리포트 10개와 단신 2개를 내보냈습니다. SBS의 경우 

5개의 리포트를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관련

1) 재난보도 준칙 위반

- KBS, MBC 재난방송 매뉴얼 존재하죠? 선박침몰상황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 말씀

해 보세요. 자연적 재난재해는 상황별로 구체적인 재난방송 매뉴얼이 상세히 제

시되어 있지만, 선박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회적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존재조차 하지 않죠?

- 세월호 언론 참사는 재난·재해 취재 경험이 없고, 평소 재난보도에 관한 충분한 교

육을 받지 못한 기자들이 재난 현장에서 일상적인 보도 경쟁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 MBC본부장님, 세월호 침몰 당일 MBC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은 사

망 보험금이 1억 원”이라는 내용을 그래픽까지 사용해가면서 상세하게 보도했습

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였습니까? 재난상황에서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라는 준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재난관리 기구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사고에 관한 검증된 사실이 중

립적·객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의 혼란을 부추기는 문

제를 초래했습니다.

- 재난상황에서 보도과정에서의 팩트 체크를 누가 합니까? 세월호 보도에서 제대로 

보고되고, 체크 되었습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못했죠?

- 오히려 24시간 재난방송이 오히려 재난을 낳기만 했음. 갑자기 늘어난 편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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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우려다 보니 취재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속보 위주의 보도는 물론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 되기만 했습니다.

- 또한, 재난방송에는 과거 자료화면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 자료화면을 사

용 할 경우 반드시 화면 설명자막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KBS와 MBC는 사

건 초기 과거 화면 사용을 남발 했으며, KBS는 ‘자료화면’표시를 1초 정도 짧

게 했고, MBC는 아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 ‘세월호 방송 참사’ 방통위 뭘 했나?

- 4월 16일 방통위가 방송사들에게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사고 대비 재난방송 강화 

요청> 공문 보내셨죠? 이 공문 몇 시에 보내셨죠? 오후 4시 35분에야 방송사들에

게 발송했습니다. 

 방통위가 4월 16일 16시35분에 방송사에 발송한 공문

- 이미 지상파를 포함한 대다수 방송들이 특보체제를 가동하고 있을 때 왜 뒷북 치

셨습니까? 보내나마나 아무런 소용없는 공문을 보냈네요.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선정방송 자제 등 협조 요청> 두 번째 공문 4월 

22일에 보냈습니다. 방송들의 무분별한 보도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통위는 또 다시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요청만 내놨습니다.

- 방통위에서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운영하셨죠? 언제 구성되었죠? 이것도 세월

호가 침몰한지 6일이 지나서야 운영됐습니다. 재난상황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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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중 ‘주요 근무내용’

- 주요 근무내용으로 ‘방송오보에 적시적 대응’을 명시했고, 이를 위해 방통위 

파견자를 통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의 협조체계와 방심위 및 방송사들과의 협조

체계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상황반’제대로 운영됐습니까?

- 방통위는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각종 오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재난방송 고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전혀 확

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거의 세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무

슨 일을 했습니까?

- 재난 상황반 운영계획 초안을 만들면서 ‘방송사 조정통제’ 문구를 넣어 방송통

제 의혹만 불러 일으켜 논란만 키웠습니다.

- 지난 5월 21일 ‘세월호 긴급 현안질의’때 최성준 방통위원장께 “오보 경위를 

파악했냐?”고 물으니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방통위는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학생전원구조” 오보의 진상과 경위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파악하셨습니까?

-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방통위가 적시에 제대로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보도로 방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을 관할하는 방

통위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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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교황님

교황님. 저희 가족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바다 속에서 저희들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족으로서 그들이 안타깝게 죽어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

부는 우리에게 그 단 하나의 소망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여

행에서 돌아오면 들려줄 많은 이야기들을 약속했지만, 다시는 아무런 말도 전할 수 

없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미소로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우

리는 다시는 그 사랑스러운 웃음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면 안될 만큼 낡은 배를 고쳐 안전한 척 사람들을 태웠고, 그날 밤 

다른 배는 떠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세월호만 바다 위로 떠났습니다. 배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선원들은 승객들을 배에 대기시키고 자신

들만 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승객을 구조해야할 공무원들은 선원들만을 우선적으

로 구조했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구조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편법과 정부의 부패한 관행이 겹쳐 이루어진 이 참사 앞에

서 힘없는 국민인 우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족들이 배 안

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의 

가족들은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부패한 현실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

다. 그리고 아직도 그 가족들마저 안아보지 못한 유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그 어두운 바닷 속에서 마지막 숨

을 내쉬게 만든 모든 부정부패를 명명백백히 밝혀 유족들의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

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지나고 120일이 되고 7.30 재보궐선거

가 여당의 승리로 끝난 지금, 그 약속은 적극적으로 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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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족들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조사위

원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은 돈을 달라는 

것도,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부정부패의 원인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

어간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이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정부패가 바로잡혀 다시는 우리처럼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는 이

가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유가족들을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장하는 이로 몰아세우며, 마타도어

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가족이 없는 세상에 힘겹게 눈을 뜹니다. 304명의 삶을 앗아간 지 

120일. 저희에겐 영원같이 긴 시간이었던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그토록 가벼웠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2014년 4월 16일 그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가족들의 품에 와서, 가족들의 수 만 번의 키스와 수 

만 번의 포옹으로 빚어진 삶의 보석들은 다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줄 수

도, 교황인 당신 앞에서 웃음을 지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눈물 짓는 우리 

유족들만이 당신 앞에 이렇게 서있습니다. 

교황님. 당신 앞에 올 수 없었던 수 백명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가

족들이 하늘에서는 더 이상 춥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모든 부정부패와 냉담

한 현실 속에서 계속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는 진실이 알고 싶습니

다. 그 작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2014. 8. 11.

유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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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 사표수리 촉구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입니다.

저희 유가족은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김

시곤 보도국장의 사표수리에 대한 약속이 오늘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

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시곤 보도국장의 즉각적인 사표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표수리는 KBS에서의 완전한 퇴사를 의미하고, 보직변동을 포함한 일체의 자리이

동 등은 사표수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표수리에 대한 귀 사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시어 내일(5/13) 

자 귀사에서 방송하는 모든 뉴스시간에 사과방송과 함께 보도해 줄 것을 요청드립

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KBS 사장의 9일 자 유가족 앞에서의 약

속은 유가족 및 전 국민에 대한 또다른 기망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김시곤 국장에 대한 파면과 KBS 사장 및 보도본부장에 대한 사태까

지 요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귀사의 빠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드

립니다.

2014년   5월   12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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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신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 문의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 오영중

부단장 박주민

보도협조요청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 증거보전신청

총 쪽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신청 기자회견 

일시·장소: 8월 7일 (목) 정오, 광화문 광장 농성장 앞

1. 지난 7. 25. 목포지원에서 나타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

적사항’ 파일에는 100개 항목에 걸친 세월호 점검보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가

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

고, 국정원은 정상적인 업무, 즉 보안측정(점검)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인천해양항만청 등 관련 기관과 동시에 진행하

였다고 2차례 해명한 바 있습니다. 

2. 이러한 국정원의 해명은 모순되고 일관성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의혹만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2014. 8. 5. 대전지방법원에 해양수산부가 

보관중인 세월호 증개축, 출항 관련 인허가 서류, 보안측정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을 하였습니다. 

3. 증거보전한 자료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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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작성 및 보관중인 ①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

서 포함), ② 2013. 2. 27~28에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사전문서, 사

후 보고문서, ③2013. 3. 18~20.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사전문서, 사후 보고문

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④세월호와 관련된 선박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4. 아울러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주VTS' 관제실 내 CCTV 증거보전

절차에 관해 최근 해양수산부측 소송수행자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주VTS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10여 개의 해

상교통관제센타(VTS)를 운영하고 있는바, 모든 VTS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해경 관할인 진도VTS측은 애초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훼손하였다가 나중에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음)

[첨부]

1. 증거보전신청서 

2. 제주VTS 증거보전 답변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한변협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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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 한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고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

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

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

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

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

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

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

픔과 불신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

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

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됩니

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

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

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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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

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

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

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

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

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

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

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덞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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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

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신뢰 재건에 앞장서주십시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 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

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하여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

러분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

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

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

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4년 5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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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브리핑(VTS)

진도 및 제주 VTS 증거보전 결과 보고

 : 관제도 실패, 사후조치도 실패, 총체적 실패 

1. 증거보전 개요

진도 및 제주VTS에 보관 중인 2014. 4. 16. 07:00~12:00 세월호 관련 교신기록, 레이

다영상 및 AIS기록, 시스템 로그인 기록(현재까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 절차의 일환

으로 데이터 이미징으로 획득한 디지털증거를 각 관할 법원에 보관하여 향후 국가

배상청구 재판 등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법원 수명법관이 당사자 입

회하에 각 현장에서 집행하였다. 

2. 진도VTS

① 도메인 워치(Domain watch)

진도VTS측(해경) 설명에 의하면, 세월호가 관제영역에 진입할 당시 선박충돌방지 

목적으로 설정하는 도메인 워치(Domain watch)를 수동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

에 의하면, 결국 진도VTS관제사는 세월호가 관제영역에 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 

② 관제영역 진입시부터 사고발생시 까지 약2시간 이상 세월호와 교신시도 없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제영역에 들어오자마자 수동으로 도메인 워치(Domain 

watch)를 설정하였으나 2시간 동안 아무런 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8시 50

분부터 배의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180도 이상 시계방향으로 급회전하였고, 심지

어 북쪽으로 떠밀려가기 시작하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아무런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③ 9시3분경, 진도VTS AIS상 ‘목포해경’이 세월호를 호출하는 교신내용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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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분경, ‘목포해경’이 세월호를 호출하는 교신내용이 진도VTS AIS상 포착(호출

음성 크게 들림)됨에도 불구하고, 진도VTS는 세월호를 전혀 호출을 시도하지 않았

다. 상식적으로 목포해경이 세월호를 호출하는 것은 목포해경이 세월호의 비상상태

를 알고 공용채널로 세월호를 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진도VTS는 침묵했다. 

④ 세월호의 운항요약

세월호의 평균 속도 21노트 내외(당시 인근선박인 ‘둘라에이스’는 평균 14노트 

내외), 맹골수도 진입이후 19노트 내외, 병풍도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08:45분 

이후 급격히 속력감소하면서 08:48분 이후 시계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기 시작하여 

불과 몇 분 만에 북쪽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⑤ 선박충돌회피 목적 급변침여부

진도VTS AIS화면상으로는 사고 직전 세월호 주변에 충돌가능한 선박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급변침여부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⑥ 해경구조 선박에 대한 AIS항적 기록 부재

123호 경비정은 AIS 신호가 표시되지 않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구조

헬기의 활동은 화면에 나타났다. 

⑦ 진도VTS의 소극적 관제대응과 세월호의 무책임한 행동 속출

세월호가 ‘탈출시키면 구조가 가능한지 재차 묻자’ 진도VTS는 세월호에 대해 아

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결국 선장이 알아서 판단하라’ 취지의 지시만 하였다. 

반면, 세월호는 9시 24분에 선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38분 다시 선내 방송

하였다고 교신하였다. 

3. 제주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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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주 특별한 첫 교신

세월호의 사고 후 첫 교신은 제주VTS였다. 사고현장이 제주VTS로부터 거의 80킬로 

떨어진 곳이라서 안정적인 교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세월호는 왜 사고 

직후(08:55) 제주VTS에 교신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제주VTS도 통신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인근 다른 VTS나 해경에 

바로 인도하지 않고 교신을 지속하였다.

② 정기운행 선박에 대한 제주VTS의 특별한 관리 

제주VTS는 세월호가 제주를 정기운항하는 여객선이어서 특별히 관리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③ 채널변경 경위 

  08:55   세월호-->제주VTS(12번 채널:제주 고유채널)

  09:00   제주VTS -->세월호 : 21번 채널로 유지하자고 지시함

  09:05   제주VTS<-->세월호 : 다시 12번 채널로 교신함

이미 심각한 침몰상황을 첫 교신때(배가 넘어갑니다, 해경불러주세요)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상공용채널인 16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대신 12, 21을 

반복한 경위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④ 21번 채널로 09:00이후 09:05분까지 교신한 기록 녹음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어

야 한다. 당시 교신내용을 무선통신일지 형식으로만 남기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 특히 이 당시 교신내용은 ‘배가 좌현으로 기울고, 컨테이너가 떨어지고, 

인명피해 파악불가, 퇴선대비 및 인명구조’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⑤ 제주VTS측이 첫 상황파악(08:55) 후 해경 등에게 구조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

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제주VTS가 제대로 상

황전파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는 이를 해경이 제대로 보고 받고도 제대로 구조조치

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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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_천만인 서명 용지, 취지문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청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

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

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

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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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

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

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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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번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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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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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길 36(초지동 667-1)“유가족대책위 사무실”

☎ 031)41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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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현 강문대 강민주 강부환
(연수원 31기) (연수원 29기) (변시 1회) (연수원 39기)

강서영 강영신 강은현 강정면
(변시 2회) (연수원31 기) (연수원 39기) (연수원 21기)

강정한 강지훈 강행옥 강희철
(연수원 30기) (연수원 36기) (연수원 16기) (연수원 11기)

경수현 고미진 고봉수 고안수
(연수원 42기) (연수원 33기) (연수원 40기) (연수원 41기)

고은희 고지운 공도란 공성록
(연수원 41기) (변시 1회) (연수원 43기) (연수원 36기)

곽경태 곽영수 구본민 구태언
(연수원 37기) (연수원 41) (연수원 15기) (연수원 24기)

국성웅 국중돈 권기종 권남인
(변시 2회) (연수원 17기) (변시 1회) (변시 1회)

권도연 권성연 권성환 권성희
(연수원 42기) (연수원 29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19기)

권오훈 권정호 김광순 김기현
(연수원 42기) (연수원 30기) (연수원 36기) (변시 2회)

김기호 김남두 김남훈 김낭규
(변시 2회) (연수원 40기) (변시 1회) (연수원 41기)

김다섭 김도헌 김명진 김문경
(법무 8기) (연수원 40기) (연수원 37기) (변시 1회)

김미조 김미진 김미혜 김민경
(변시 2회) (연수원 36기) (연수원 42기) (변시 1회)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514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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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김민선 김민영 김민욱
(연수원 41기) (연수원 42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41기)

김민정 김민주 김민중 김범구
(연수원 35기)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2회)

김범래 김병조 김병주 김보라
(연수원 41기) (연수원 37기) (연수원 22기) (연수원 2기)

김보람 김삼연 김삼화 김상겸
(연수원 37기) (연수원 38기) (연수원 17기) (변시 1회)

김상하 김상훈 김상희 김서현
(연수원 33기) (연수원 29기) (변시 1회) (연수원 32기)

김선주 김설 김성진 김세연
(연수원 43기) (변시 1기) (연수원 31기) (연수원 23기)

김세영 김소연 김소영 김소진
(변시 2회) (변시 1회) (변시 2회) (변시 2회)

김수윤 김수정 김수진 김순득
(연수원 40기) (연수원 30기) (변시 2회) (연수원 39기)

김신혜 김연주 김영성 김영운
(연수원 42기) (연수원 42기) (연수원 19기) (연수원 39기)

김영주 김영훈 김옥선 김완수
(연수원 34기) (연수원 27기) (연수원 40기) (연수원 37기)

김용호 김원아 김윤관 김윤지
(연수원 39기) (변시 1회) (변시 1회) (변시 2회)

김의중 김이랑 김이지 김재식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41기) (연수원 31기)

김재진 김재호 김재희 김정선
(연수원 36기) (연수원 34기) (연수원 2기) (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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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김정인 김정현 김정혜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26기)

김헌 김종귀 김종호 김주관
(연수원 42기) (연수원 41기) (변시 1회) (연수원 35기)

김주영 김준 김지수 김지영
(변시 2회) (연수원 34기) (연수원 43기) (연수원 32기)

김지원 김지현 김진희 김차연
(변시 2회) (연수원 41기) (변시 1회) (변시 1회)

김창건 김철호 김태규 김태중
(연수원 43기) (연수원 42기) (변시 2회) (연수원 42기)

김택수 김학무 김학수 김학웅
(연수원 30기) (연수원 39기) (연수원 25기) (연수원 32기)

김학자 김현 김현경 김현명
(연수원 26기) (연수원 17기) (변시 1회) (연수원 41기)

김현지 김혜겸 김혜진 김효정
(변시 1회) (연수원 42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38기)

김효정 김희수 남삼식 남성렬
(변시 2회) (사시29회) (연수원 20) (연수원 24기)

노민우 노성현 노환주 라은정
(연수원 40기) (연수원 41기) (변시 2회) (연수원 40기)

류병욱 류승미 류승민 류재율
(연수원 38기) (연수원 43기) (연수원 35기) (변시 2회)

류재철 류정화 류지혜 류화진
(연수원 33기) (변시 2회) (변시 1회) (연수원 34기)

문계정 문병만 문영곤 문정구
(연수원 37기) (연수원 37기) (변시 2회) (연수원 3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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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현 문철기 박가림 박경수
(연수원 39기) (연수원 25기) (연수원 38기) (법무 10회)

박광직 박기억 박동하 박명희
(연수원 31기) (연수원 28기) (변시 2회) (연수원 41기)

박미선 박민영 박상옥 박상흠

(변시 1회) (변시 2회) (법무 15회) (변시 2회)

박서용 박석민 박선경 박선영
(변시 2회) (연수원 32기) (연수원 38기) (연수원 38기)

박성우 박성채 박소영 박수연
(연수원 41기) (연수원 40기) (연수원 33기) (변시 2회)

박신영 박연정 박영생 박영신
(변시 1회) (연수원 43기) (변시 2회) (연수원 43기)

박은수 박일지 박재홍 박정남
(연수원 12기) (변시 2회) (변시 1회) (군법 11회)

박정언 박정호 박종배 박종운
(변시 1회) (변시 2회) (연수원 37기) (연수원 29기)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식
(사시45회)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43기)

박준식 박중섭 박지영 박지훈
(변시 2회) (법무 9회) (연수원 32기) (변시 1회)

박지흔 박진석 박진식 박진철
(변시 1회) (연수원 36기) (연수원 33기) (연수원 35기)

박현근 박현화 박혜란 박효선
(변시 1회) (연수원 33기) (변시 2회) (연수원 41기)

방현영 배수진 배우미 배의철
(변시 2회) (연수원 37기) (연수원 42기) (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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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철 백상필 백성길 백승재
(법무 8회) (법무 1회) (법무 7회) (연수원 31기)

백승철 서국화 서상범 서성숙
(변시 1회) (연수원 42기) (연수원 32기) (변시 2회)

서성일 서주희 서중희 서창효
(연수원 40기) (연수원 39기) (연수원 33기) (연수원 41기)

서치원 서혜진 석보서 성락인
(연수원 41기) (연수원 40기) (변시 2회) (연수원 38기)

성창익 성효진 소리나 소순무
(연수원 24기) (연수원 43기) (연수원37기) (연수원 10기)

손다미 손영삼 손준호 송기호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3회) (연수원 30기)

송난근 송도영 송수현 송영은
(연수원 31기) (연수원 39기) (연수원 35기) (연수원 37기)

송윤정 송인원 송준호 송지현
(연수원 37기) (변시 2회) (연수원 43기) (변시 1회)

송태석 신광식 신보경 신수환
(연수원 35기) (연수원 29기) (변시 1회) (변시 2회)

신영희 신윤경 신현호 심재범
(변시 2회) (연수원 42기) (연수원 16기) (변시 2회)

안대헌 안미현 안성희 안시현
(연수원 40기) (연수원 43기) (변시 2회) (변시 1회)

안영주 안원모 안윤정 안지현
(연수원 43기) (연수원 11기) (변시 2회) (연수원 32기)

안혜영 안호영 양세원 양세희
(변시 1회) (연수원 25기) (연수원 2회) (연수원 2회)



706   ●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양소영 양연순 양웅 양재규
(연수원 30기) (연수원 37기) (연수원 32기) (연수원 41기)

양재원 양홍석 양희석 양희철
(연수원 41기) (연수원 36기) (변시 2회) (연수원 42기)

엄영신 엄윤상 엄정숙 엄태섭
(변시 1회) (연수원 35기) (연수원 39기) (변시 2회)

엄현식 여지은 염동진 염진아
(연수원 38기) (연수원 41기) (변시 2회) (변시 1회)

오동현 오세범 오세한 오엘림
(연수원 40기) (연수원 43기) (연수원 42기) (변시 2회)

오영중 오재욱 오지상 오지원
(사시 49회) (연수원43기) (변시 1회) (연수원 34기)

오지헌 우아롬 우준현 우희창
(변시 1회) (변시 2회) (연수원 37기) (연수원 43기)

위승용 유록수 유승수 유유희
(연수원 35기) (연수원 40기) (변시 2회) (연수원 37기)

유지승 유진범 유진희 윤기상
(변시 1회) (연수원 36기) (연수원 34기) (변시 2회)

윤성경 윤영선 윤재두 윤재원
(연수원41기) (연수원 24기) (변시 2회) (연수원 40기)

윤지애 윤학채 윤현하 윤형모
(연수원 40) (연수원 31기) (연수원 34기) (연수원 13기)

윤혜영 이건영 이경희 이나영
(연수원 39기) (연수원 18기) (변시 2회) (연수원 41기)

이남진 이덕규 이동길 이동산
(연수원 16기)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2회)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514명 명단  ●   707

이동현 이동훈 이명숙 이미영
(연수원 41기) (변시 2회) (연수원 19기) (변시 2회)

이민정 이민종 이병철 이보람
(변시 2회) (연수원 31기) (연수원 42기) (변시 1회)

이본석 이빛나 이상명 이상민
(법무 15기) (변시 2회) (연수원 34기) (연수원 29기)

이상훈 이선 이선휘 이성숙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1회)

이소아 이소정 이소정 이승채
(연수원 38기) (연수원 39기) (연수원 36기) (연수원 17기)

이승형 이시정 이연이 이영자
(연수원 39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38기) (연수원 42기)

이용민 이원목 이원익 이원희
(변시 1회) (연수원 19기) (연수원 35기) (변시 2회)

이유미 이유정 이윤상 이은숙
(변시 2회) (연수원 23기) (변시 2회) (연수원 37기)

이은주 이은혜 이인철 이일
(연수원 37기) (연수원 43기) (연수원 34기) (연수원 39기)

이장미 이장주 이재용 이정호
(변시 2회) (연수원 33기) (연수원 13기) (연수원 27기)

이일 이종민 이종현 이준형
(변시 1회) (변시 2회) (변시 1회) (연수원 35기)

이지욱 이지은 이진호 이찬
(변시 2회) (연수원 32기) (연수원 36기) (연수원 43기)

이창준 이창훈 이태엽 이태영
(변시 2회) (연수원 32기) (연수원 28기) (변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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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이향미 이현주 이형원
(변시 2회) (변시 1회) (연수원 43기) (연수원 38기)

이혜영 이화영 이희중 임동번
(변시 2회기) (변시 2회) (연수원 30기) (연수원 29기)

임성빈 임성호 임영주 임영준
(변시 2기)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43기)

임유선 임재빈 임정화 임주용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31기)

임춘화 장경아 장민수 장성근
(변시 2회) (연수원 41기) (변시 1회) (연수원 14기)

장성욱 장완익 장은민 장정우
(연수원 37기) (연수원 19기) (연수원 42기) (변시 1회)

장지현 장혜승 전경능 전문수
(변시 1회) (변시 2회) (연수원 31기) (연수원 26기)

전민영 전범진 전병덕 전성훈
(연수원 41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38기) (연수원 43기)

전수기 전우정 전희정 정관영
(변시 1회)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33기)

정규수 정민경 정민영 정범성
(연수원 33기)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32기)

정선희 정성훈 정세형 정수경
(연수원 41기) (연수원 33기) (연수원 43기) (연수원 39기)

정수인 정영석 정영훈 정웅섭
(연수원 43기) (연수원 43기) (연수원 34기) (변시 1회)

정원영 정재원 정정훈 정준길
(변시 1회) (변시 1회) (연수원 33기) (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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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정지아 정태용 정행주
(연수원30기) (연수원 42기) (법무 11회) (연수원 40기)

정현주 조경휘 조기 조대진
(연수원 32기) (변시 2회) (연수원 38기) (변시 1회)

조묘진 조문경 조상규 조성권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37기) (연수원 42기)

조성원 조성찬 조세영 조수연
(변시 1회) (연수원 32기) (변시 2회) (변시 2회)

조수진 조순열 조아라 조은별
(변시 1회) (연수원 33기) (연수원 43기) (변시 1회)

조장곤 조정윤 조정현 조지영
(연수원 40) (변시 2회) (변시 1회) (연수원 36기)

조하영 조현욱 주성훈 주익철
(연수원 19기) (연수원 19기) (연수원 34기) (연수원 33기)

주현빈 지영선 진준형 진창환
(변시 2회) (연수원 36기) (연수원 34기) (변시 2회)

차명심 차미경 차현환 채희상
(연수원 41기) (연수원 33기) (연수원 32기) (연수원 40기)

최계숙 최국신 최근서 최동욱
(연수원 42기) (연수원 32기) (연수원 13기) (변시 2회)

최문환 최병근 최병선 최석봉
(연수원 31기) (연수원 26기) (연수원 16기) (연수원 43기)

최성중 최승철 최영 최영
(연수원 41기) (연수원 35기) (연수원 39기) (변시 2회)

최영동 최용근 최유나 최윤수
(연수원 28기) (연수원 20기) (변시 2회) (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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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섭 최재마로 최정규 최정민
(연수원 18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32기) (연수원 36기)

최정은 최종원 최준성 최지영
(변시 1회) (변시 2회) (변시 2회) (변시 3회)

최지우 최현오 최현희 최형주
(변시 2회) (연수원 36기) (연수원 26기) (연수원 42기)

최혜진 태원우 태지영 하상현
(연수원 43기) (연수원 32기) (연수원 28기) (연수원 19기)

하성협 하태웅 한경태 한상하
(변시 1회) (법무 5회) (변시 1회) (변시 2회)

한수연 한승미 한시환 한용호
(연수원 42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32기) (변시 2회)

한정윤 한종술 함선혜 허윤정
(연수원 40기) (연수원 19기) (변시 2회) (연수원 40기)

허이훈 허진민 현덕규 형창우
(연수원 35기) (연수원 36기) (연수원 22기) (연수원 35기)

홍민정 홍민호 홍성호 홍소은
(변시 2회) (변시 2회) (연수원 41기) (변시 2회)

홍인섭 홍장미 홍지백 홍지숙
(연수원  34기) (변시 1회) (연수원 43기) (연수원 39기)

황경태 황규표 황보람 황선기
(연수원 41기) (연수원 27기) (변시 2회) (연수원 36기)

황성재 황성필 황수철 황영해
(연수원 10기) (연수원 22기) (변시 2회) (연수원 38기)

황은영 황필규
(연수원 38기) (연수원 34기)




